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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기억하며
양희석 사진작가

2월말과 3월초. 겨울과 봄 사이의 애매한 이 시간 추운 겨울에 진저리치며 보통은 이 시

기에 ‘봄’이라는 계절을 희망이라 여기고 봄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올해 이 시

기 난 다시 지난 겨울을 생각한다. 다가올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나 추운 겨울에 대한 기

억을 한동안 밀어낼까봐 걱정하면서 말이다. 나에게 아니 많은 사람에게 계절로서의 겨울은 

지났지만 불안한 시간으로서의 겨울은 계속되고 있다.

겨울을 가장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가장 추운 곳에 사는 사람이다. 겨울을 가장 먼저 대

비하는 사람 역시도 가장 추운 곳에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2020년이라는 겨울의 고통을 좀 

더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올 겨울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진은 내가 가진 사

진 중 가장 차가운 사진이다. 2010년 서울의 어느 겨울날에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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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먼Hirshmann은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려 할 때, 새로운 제도를 탐

탁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언제나 세 가지 과도한 비판을 제기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첫째는 재정적 이유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냉소, 둘째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

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 셋째는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목표와 제도들

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근거 없는 왜곡이 그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전형적

인 비난들의 폭풍우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

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냉소, 비난, 왜곡은 그 허구성이 하

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어린이 기본소득 등과 

같이 현실세계로 내려앉은 기본소득이 건네주고 있는 선물들 덕분이다. 이번 호 계간 《기본

소득》에는 이러한 선물들이 많이 담겨있다. 

우선 ‘화제의 인물’ 코너에 강환욱 선생님의 감동적인 선물 보따리가 펼쳐진다. 강환욱 

선생님은 판동초등학교의 어린이 기본소득 실험을 이끌어오셨다. 기본소득은 판동초 어린

이들에게 안정감, 자율성, 책임감을 선물로 주고 있었다. 어린이들에게 가능했던 기본소득

이 준 선물이 어른들에게는 불가능할까? 또 한 분의 화재의 인물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

로보 출마하셨던 신지혜 후보가 소개되었다. 양대정당 중심의 어려운 선거국도 속에서 4가

지 기본소득을 담은 서울형 기본소득과 7가지 ‘기본 서울’ 공약으로 한국사회 미래 정치의 

당당함을 신지혜 후보는 보여주었다. 

‘문학’ 코너에서는 김인숙님의 ‘황제의 식탁’, 강화길님의 ‘휴가’, 신경숙님의 연재소설 

‘봉인된 시간 4회’, ‘동향’ 코너에서는 충북지역 안내 중학교의 기본소득 실험에서의 선물들

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용돈과 달라서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었다”, “집에서도 

아빠와 할머니에게 대접하고 돈을 사용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기본소

득이야말로 공감과 연대의 밑바탕이다”. 안내중 기본소득 실험은 짧은 실험이었지만 중학

생들에게도 큰 선물이었다. 윤형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님이 소개해주신 장고

도의 어촌 기본소득, 경기도에서 실시 예정인 농촌기본소득 실험이 가져다줄 선물도 기대가 

백승호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

머
리
글

기본소득이 건네준 선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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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코너에서 고미숙 고전평론가님이 소개한 감이당의 청년

펀드는 청년과 중년을 연결하는 ‘인생의 길벗’을 기본소득이 선물로 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호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 계절의 이슈’로 특별하게 주목했다. 

지금도 매일 5.5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허망하게 세상을 등지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무서

워하고 있는 코로나 사망자수보다 많지만, 산재사망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다. 생존 노동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이들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이 주어졌다면 죽음이 아닌 다른 선택이 가

능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번 호부터는 ‘논점’, ‘함께만들어가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새로운 지평’ 코너가 신

설되었다.  ‘논점’ 코너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논점들을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사회권을 둘러싼 논점, 재정건전성론의 허구성,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 서울형 기본소득 제안을 다루고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코너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선들

을 다채롭게 다루고 있다. 고미숙 고전평론가님은 중년들의 펀드가 청년들의 활동으로 순환

되게 하는 세대간 연대모델인 감이당 청년펀드를 소개하면서, 기본소득이 노동에 올인하느

라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리고 강석훈 목사님

은 새로운 아이디어로서의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적 보호장치를 대신하는 수단이어서도 

안되며, 소비자본주의를 부추김으로써 생태를 파괴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되고, 모든 생명

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기초이어야 함을 담담하게 설명하신다.  

‘기본소득의 새로운 지평’ 코너에서는 신진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이번 호에

서는 김주온님의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운동 연구, 진형익님의 기본소득 도입가능성 

연구가 소개되었다. 

이번 호에는 슬픈 소식도 담겨 있다. 평생을 이 땅의 노동자와 민중을 위해 한 몸 바치신 

고 백기완 선생님을 우리는 보내드려야 했다. 대학로를 쩌렁쩌렁 울리던 그 목소리가 아직

도 귀에 선하다.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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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 새벽 백기완 선생님의 사위 이종회 진보넷 대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의 

부고 소식. 코로나19 때문에 병마와 싸우고 계신 선생님을 1년 넘게 뵙지 못하고 있었다. 짐을 

챙겨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2010년 6월11일,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85호 크레인 

위에서 15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을 때였다. 백기완 선생님은 ‘희망버스’ 1호차에 올랐다. 새벽 

1시 한진중공업, 선생님은 문정현 신부님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공장 담벼락을 넘었다. 한국지

엠 비정규직 친구와 같이 용역경비들이 점거하고 있던 정문 담장으로 뛰어 올라갔다. 소화기와 

방패를 던지며 저항하던 용역들이 담장 밑으로 떨어졌다. 담장 위에 올라온 백기완의 불호령이 

부산 앞바다에 쩌렁쩌렁 울렸다. 그해 10월까지 백기완 선생님은 다섯 번의 희망버스에 올랐다. 

정리해고는 철회됐고, 백기완은 309일 만에 살아 내려온 김진숙의 손을 맞잡았다. 

백기완과 희망버스

2008년 기륭전자 비정규직,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을 계기로 멀리서만 뵀던 백기

완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다. 2008년 기륭 김소연 분회장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

나들며 94일 간 단식투쟁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비없세)가 만들어졌다. 백기완 선생님은 비없세 활동가

들의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비정규직·해고노동자들은 선생님의 ‘절친’이 됐다. 

2012년 4월5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렸다. 정리해고를 당한 

동료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서른 번째 죽음.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였다. 경찰과 

열흘 밤낮을 싸워 분향소가 만들어졌다. 백기완 선생님은 분향소를 출근하다시피 했고, 대한문 

분향소는 정리해고 투쟁의 ‘성지’가 됐다. 경찰이 농성장을 철거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백

기완 선생님은 현장을 찾았고, 해고노동자들의 곁을 지켰다. 백기완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든든한 뒷배였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추
모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의 벗, 
백기완



2013년 7월20일,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 천의봉, 최병승이 송전탑 위에서 200일 넘게 농

성을 하고 있을 때였다.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가 울산으로 향했다. 폭염과 장거리 여정으

로 여든이 넘은 백기완 선생님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컸다. 그런데 선생님은 희망버스에 오르겠

다고 고집하셨다. 새마을호 두 량을 빌렸다. 선생님을 설득해 ‘희망열차’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

다. 울산공장 옆을 지나가는 기차에서 백기완 선생님이 천의봉과 통화해 힘내라고 응원했다. 열

차가 경적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천의봉, 최병승은 손을 흔들었다. 4,000명의 희망버스 승객들

이 현대차 공장 앞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웠다. 현대차 용역경비들이 자동차 부품을 던지

고 소화기를 뿌렸다. 백기완 선생님은 분말가루를 하얗게 뒤집어쓴 채 현장을 지켰다. 

장례식과 돌잔치

2013년 1월 28일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윤주형이 “조직도 노조도 친구도 동지

도 차갑더라구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동료 해고자들은 고인의 원직복직이 이뤄

지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정규직노조는 ‘재입사’로 합의했다며 

장례를 강행하려고 했다. 백기완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장례식장에 

내려와 조문을 하고, 정규직노조 간부들을 불러 호통을 쳤다. 원직복직 합의가 이뤄졌고, 11일 

만에 장례를 치렀다. 

2013년 10월31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수리기사 최종범이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증거를 모아 삼성의 불법

을 알렸지만 언론에 한 줄 나오지 않았다. 최종범의 아내가 젖먹이 아이를 떠나 삼성 본관 앞에

서 사과를 요구하며 싸웠지만, 삼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족을 설득해 돌잔치를 열었다. 사

연을 들은 백기완 선생님이 눈물을 쏟아냈다. 돌잔치에 참석해 최종범 딸에게 금별을 선물했다. 

소식을 들은 각계각층에서 돌 선물을 보내왔다. 돌잔치 소식이 언론에 실렸고 노사간 교섭이 진

척돼 해를 넘기기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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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2014년 5월 15일 기륭전자 농성장. 비없세 활동가들과 비정규직·해고노동자들이 백기완 선생

을 위한 작은 잔치를 마련했다. 기아차에서 해고됐다가 복직한 비정규직 김수억이 복직 첫 월급을 

내놨다. 기륭전자, 쌍용차, 한진중공업, 현대차 비정규직, 유성기업, 삼성전자서비스 등 백기완 선생

님의 벗들이 함께 했다. 선생님이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한 영상이 상영됐다. 선생님의 눈

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 선생님은 “그동안 해온 게 있다면 괴로움을 당한 사람을 쫓아다닌 것밖

에 없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라며 “박근혜 정권과 재벌이 지배하는 체제

를 깨부숴야 한다”고 외쳤다. 

2014년 유성기업 희망버스,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 2015년 백남기 농민 투쟁, 2016년 비정규

노동자의집 <꿀잠> 건립을 위한 <두 어른 전>,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2019년 태안화력 비

정규직 김용균 노동자 투쟁. 백기완 선생님이 머물던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곳이었다. 아픔을 

딛고 저항하는 현장이었다. 버선발들의 연대의 마당이었다. 너도 나도 일하고, 너도 나도 올바르게 

잘사는, ‘노나메기 세상’을 향한 길이었다. 

마지막 길

아침 일찍부터 장례식장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조화가 도착해 있었다. 장례위원회 회

의를 열어 고인의 뜻에 따라 모든 조화와 조기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

라”고 했던 선생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권력자들이 ‘조화 정치’로 선생님의 정신을 훼

손하게 놔둘 수는 없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비정규직도 똑같이 줄 서서 조문하게 

했다. 

백기완 선생님과 같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권력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선생

님과의 일화를 올리며 ‘추억 팔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부끄럼도 없이 백기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영정사진 위에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는 현

수막을, 조문을 위해 기다리는 곳에 “네 배지만 부르고 네 등만 따신 놈들아”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보도자료에 정치인들의 이름은 한 줄도 올리지 않았다. 

장례 셋째 날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왔다. 장례위원회는 “선생님이 마지막 글로 남기신 말

씀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라, 노나메기 세상, 노동해방이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어

려운 사람들이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문제 해결

에 나서달라. 이것이 선생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여기 40일 넘게 단식한 송경동 시인도 와있는데, 선생

님의 뜻인 김진숙 복직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서는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피

눈물’, ‘노동존중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종이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 노동존중은 어디로 갔습

니까? 비정규직의 피눈물이 보이십니까?”라고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비없세 활동

가들이 백기완 선생님을 찾았을 때, 선생님은 앞으로 ‘벼슬아치’와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

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만에 비정규직과 만난 첫 자리, 백기완 선생님은 

어떠셨을까? 

노동해방

지난해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비없세, 비정규직 이제 그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등 사회단체와 현직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전태일신문》을 만들었다. 5년 전이었던 2015

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 안 굴뚝에 올라 농성을 벌일 때 《굴뚝신문》을 만들었고, 백기완 

선생님이 ‘저 굴뚝 위에 서린 새뜸이여’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실었다. 5년 뒤 지병 악화와 호

흡기 시술로 말씀을 하지 못하시게 된 선생님은 《전태일신문》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보름에 

걸쳐 하루에 한 획씩 써서 ‘노동해방’이라는 글을 보내주셨고, 광고를 만들어 신문에 실었다. 병

간호를 하고 있는 채원희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의 혼이 담긴 글을 잘 받아서《전태일신

문》에 실었다고, 신문을 선생님께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전화기 너머에서 ‘어’, ‘어’ 하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컥했다. 

앞서서 나간 백기완 선생님은 떠났지만, 그의 뒤를 따르는 또 다른 백기완, 불쌈꾼(혁명가)

들이 노동해방을 향해 오늘도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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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19일 아침 10시 선생님의 유해를 실은 운구차는 대학로를 빠져나와 이화 4거

리를 거쳐 종로통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장례대열 앞의 선도차에서는 살아계셨을 때 어디

선가 말씀하셨던 육성이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왔고 그 뒤로는 길을 가득히 채운 만장들이 나부

꼈습니다. 풍물패가 징과 북, 장고를 치면서 수많은 깃발을 든 각 단체 장례참가자들과 많은 사

람들이 아득하게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로변을 따라 종로 5가, 4가를 거쳐 종각까지 숨죽이며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장

례 대열을 근심어린 모습으로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장

례 대열을 쳐다보지도 않고 약간 화가 난 얼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통 신호를 받느라고 장례

행렬이 때로 더뎌지기도 했고, 때로는 장례위원들이 급하게 무슨 말들을 나누면서 왔다 갔다 하

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 행렬을 따라 탑골공원까지 갔다가 영결식이 열리는 시청 앞 서울광장

으로 먼저 갔습니다.

 광장에는 100여 개의 의자가 듬성듬성 놓여있었고 시청 홍보물 아래쪽에 선생님의 얼굴사

진이 걸려있었습니다. Covid-19로 선생님의 영결식은 정식으로 허락받지 못한 ‘불법집회’였습

니다. 엉성하게 쳐진 줄 밖으로 한쪽 천막에서는 장례 참가 허락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서 줄쳐진 종이 위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가슴에 ‘남김없이’라는 리본을 다느라 핀을 가슴 

위에 꼽고 있었고, 저도 리본을 받았습니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앞서서 가나

니 산자여 따르라”라고 쓰인 팸플릿도 함께 받았습니다.

 저는 풍물패 옆에서 누군가와 휴대전화를 받는 임진택 선생을 만나 눈짓으로 인사를 하고 

서성거리다가 대로 끝 차선에 정차한 운구차를 보았습니다. 하얀 리본으로 앞에서 뒤로 두른  운

구차는 고요했습니다. 옆에서는 세워진 선생님 모형을 중심으로 풍물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

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세상 끝까지 가겠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힘차게 어떤 

이는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북채를 어기차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서 한참을 

어물거리며 서성거리다 저는 슬그머니 영결식장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저는 제 할 일을 핑계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삼우제三虞祭가 있었고 지

  강형철  시인

백기완 선생님께 드리는 
한 문학인의 반성문



금은 벌써 49재四九齋,不遷位를 지낸 시점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는 선생님의 삶을 늘 상기하며 

정말 잘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 저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세상 흘러

가는 대로 간신히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기

왕에 영결식을 하려면 좀 걸판지게 하지 이게 뭐냐? 우리의 민중역량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

다는 것이냐는 자책도 하고 저를 포함한 민중 전체의 부족한 역량을 가늠해보기도 했던 모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87년 시청 앞에서 서소문, 아현동까지 백만 명이 넘게 모여 민중의 바

다를 이루었던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의 장엄했던 모습과 선생님의 영결식이 대비되면서 한없

이 막막해지기도 했던 모습도 떠올립니다.

 그러다가 저는 갑자기 조태일 시인을 만나던 80년대 초의 오장동 인쇄소 사무실을 떠올립

니다. 그때 조태일 시인으로부터 받은 선생님의 책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를 

두근거리며 읽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 후로 저는 시인으로 문인단체 일들도 거들기도 하였고 

한때는 문화정책의 실행기구에서 일도 했고 생업으로 대학교 교수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시를 

공부하면서 꽤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왜 그 책을 새삼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 책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의미의 시나 글을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이 허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근원적인 성찰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하면 우리 전체의 문학이 선생님

이 앞장서서 독전관처럼 재촉한 문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선생

님은 말씀하셨지요. 

 시 한 편은 하나의 혁명이며 역사적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고, 시는 그러한 인식과 실

천이 하나로 통일된 비나리가 되어야 한다. 순수문학이라는 것은 생활상의 구체적 요구를 빼버

린 허위의식이며 그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구舊식민지 또는 그 이후의 신新식민지 지배질서의 일

환으로서의 비인간적 또는 민족 반역적 문화풍토의 한 반영일 뿐이다. 이 땅의 깊숙한 곳에 굽이

치는 지하수와 같은 민족적 전통문학의 물줄기를 끌어올려서 오늘의 박토 위로 흘러넘치게 하

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을 민족문학이라고 나는 부른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의 문학 전반을 보면 자본주의 체제가 현실 속에 공고하게 자리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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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문학은 삶의 중심으로부터 이탈했고 문학 전문가의 분업행위로 왜소해졌습니다. 인간소

외를 극복하는 일과는 영원히 멀어진 소박한 문화 행위에 안주하게 되었다는 선생님의 뼈저린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분단된 민족의 통일에 함께 참여하고 분단현실을 깨고 나아가

며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의식은 아득하게 먼 구호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물론 선생님의 말씀도 그 이후의 우리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상황에 따라 변증법적 

변화가 있었고 문학 혹은 문학인의 대응 또한 변화 발전한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이

고 기본적인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분단상황(분단체제)은 휴전상황으로 이름만 바뀌어 그대로

이고, 1945년 2차대전 승전국의 자격으로 남쪽을 분할점령한 미군은 여전히 ‘기지’형태로 위장

하여 주둔하고 있으며 국가의 근본적 권리인 전쟁권 조세권 처벌권 중 가장 본원적인 권리인 전

쟁권 그 가운데서도 핵심인 전시작전권은 행위 주체의 이름만 바꾸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지요. 정치 경제 사회분야가 늪에 빠졌을 때 문화일꾼들이 선봉에 서야

하며 그 상황을 깨트리는 봉홧불이 되어야 한다고.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야한다”

며 참혹했던 독재시절, 반민족 반민중 투쟁의 현장에서 선생님은 늘 실천의 선봉에도 서 계셨습

니다. 또한 정치 군사적인 불구상태는 경제적 불평등의 요소와 결합하여 계급 계층간의 불균등

과 대립, 극심한 격차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일반 민중의 삶이 심각하게 피폐, 훼손된 오늘의 현

실에서 이를 바꿀 민중적 대안으로 직접 ‘노나메기 세상’을 제창하셨습니다.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며,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되 올바로 함께 행복한 노나메기 세상”을 쉽고도 명확하게 

풀어 말씀하셨지요.

 이보다 명쾌하게 우리 전체의 삶이 도달할 목표와 길이 동시에 제시된 살아있는 말이 없었

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문화적 비전을 넘어 전체 삶의 세계에 대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요즘의 많은 사람들이 공명하고 주목하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떠올립

니다. 기본소득을 ‘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소

득’이란 말로 풀이합니다. 호혜와 환대의 세상을 겨냥하여 자본주의 근대문명의 상호 약탈의 관

계를 넘어 인간과 자연 그 자체가 상생하는 생태문명으로 가는 출발지점으로 기본소득이 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나 방법론을 우리말로 더 쉽고 친숙하게 풀어쓴 말이 

‘노나메기 세상’이란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전이랄까 큰 말은 구체적인 노력이 그 원칙에 따라 실천될 수 있을 때 그 의

미가 실현될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맞추어 그 의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실천이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큰 의미가 더욱 

풍부해지고 활력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문학만이 아니라 문학적 삶으로, 문화행위 

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운동으로 끊임없이 변환하면서도 근본정신을 잃지 않는 일이 필

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상

의 삶에 매몰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 알고 계셨던지 저희들에게 “한 발짝만 더” “남

김없이”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부끄럽고 다시 부끄럽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살아오신 생애 자

체가 곧바로 하나의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채찍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생애는 그대로 우리의 현대사이고 그 자체로 구체적 실천 투쟁의 산 역사이며 노

나메기 생애였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저희들이지요. 그러한 뜻을 크게 이어받아 더 치열하게 더 

엄정하게 실천하면서 아직 못 이룬 좋은 세상 노나메기 세상을 이루는데 나서야 하겠지요. 

 선생님께 다시 한번 부끄럽고 동시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안하시

길 빕니다. 이승의 선생님은 떠나셨지만 저희들 가슴에는 활활 타는 불처럼 살아계셔서 ‘노나메

기 세상’을 이루는데 독전관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딱 한 발 떼기에 목숨을 걸어라”란 말씀

을 오늘 우리들 삶의 세부 실행 방법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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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기본소득의 한국형 로드맵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한국형 기본소득 실현 로드맵은 기본소득을 하나의 제도로서 위치짓는 

일에 머무르는 작업이 아니다. 이는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사회개혁 전략으로서 기본소득

을 중심에 둔 한국 사회 개혁 전략의 모색이 될 것이다.

2020년 2월부터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로 발제자가 발표를 하고, 유튜브 채널과 텔레

그램 토론방에서 회원들과 함께 논쟁을 펼친다. 참고로 쟁점 토론회는 매달 두 번째 토요

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유튜브 채널로 볼 수 있다. 계간 《기본소득》에서는 제5호(2020

년 여름호)부터 ‘이 계절의 이슈’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쟁점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

를 수정 및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번 호에 소개할 글은 2020년 11월 쟁점 토론회(제10차) 

주제였던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12월 쟁점 토론회(제11차) 주제였던 “범주형 기본소

득”, 2021년 1월 쟁점 토론회(제12차) 주제였던 “주권 화폐와 기본소득”을 정리하여 소개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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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중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

‘때를 만난 아이디어’라고 자처하는 두 가지 주요한 정책구상이 있

다. 그것은 바로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이다. 여기서 일자리보장Job 

Guarantee; JG이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합

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야 한다는 구상을 말한다(Harvey, 2005; Tcherneva, 2003; Wray, 2017 

등 다수).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일자리보장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자리에 대

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8, p. 111).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은 각각 자신이 우

리 시대의 당면 문제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비자발적 실업, 불안정·비정

규 노동 등에 적실히 대처하기 위한 더 나은 구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합

해왔다.1)

본고는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중 무엇이 위에서 열거한 우리 시대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적합한지를 따진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

1)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일자리보장 지지자들의 첫 번째 주요 논쟁은 ‘Rutgers Journal of Law 
& Urban Policy 2(1)(Fall 2005)’의 특집논문들에서, 두 번째 주요 논쟁은 ‘Basic Income Studies 
7(2)(December 2012)’의 특집논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한 이유와 

일자리보장에 관한 입장*

이 계절의 이슈 1 : 쟁점토론회

* 이 글은 2020년 11월 14일에 개최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10차 쟁점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기본소득인가 일자리보장인가”를 수정
하고 축약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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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절의 이슈 1 : 쟁점토론회 

과 같다. 먼저 일자리보장의 개념, 수단, 목표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

한 이유를 종합 정리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일자리보장이 아니라 기

본소득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보장 아이디어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수용할 것인가

에 관한 필자의 (잠정적인) 입장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일자리보장의 개념, 수단, 목표

위에서 정의했듯이, 일자리보장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합한 일자리

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을 뜻한다(레이, 2017; 

Harvey, 2005; Tcherneva, 2003 등 다수). 일자리보장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에 빗대는 용어로서 ‘최종고용자Employer of Last Resort: ELS’,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

람들이 일종의 ‘완충재고’ 기능을 한다는 점에 착안한 용어로서 ‘완충재고고용Buffer Stock Employment; 

BSE’, 이 프로그램이 주로 공공서비스 영역에 집중된다는 점에 주목한 용어로서 ‘공공서비스고용Public 

Service Employment; PSE’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Tcherneva, 2003, 2018; Wray, Dantas, Fullwiler, 

Tcherneva, and Kelton, 2018; Wray, Kelton, Tcherneva, Fullwiler, and Dantas, 2018 등 다수).

일자리보장의 수단과 목표를 요약하자면, ‘최저임금(또는 생활임금) 수준에서 무한탄력적인 노동

수요(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공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직접 일

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과 일자리보장을 개념적으로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보장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일자리보장은 민간 부문에서 

노동인구를 모두 고용하지 못하여 생긴 일자리 갭job gap을 완전히 메울 만큼, 즉 노동능력은 있지만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흡수할 만큼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충분히, 그것도 경기불황기뿐만 

아니라 경기호황기까지 포함하여 항상적으로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완전고용 또는 강한 완전고용을 

달성하겠다는 대단히 야심찬 형태의 정책 구상이다. 따라서 일자리보장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나 공공사회서비스와 공공인프라의 확충,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일

반에 대한 반대와 비판으로 결코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일자리보장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한 이유, 향후 전망 등을 종합 정리한다.

첫째,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fixed price/floating quantity rule’(임금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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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키고, 노동공급량은 일자리 갭에 따라 변동시킨다는 규칙)에 따를 경우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

해 있더라도(경기변동 상으로 경기침체 국면인지 공황 국면인지 호황 국면인지 등에 상관없이, 또한 자

동화 추세의 진행과도 관계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손쉽게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 부문 및 기존 공공 부문과의 경쟁·대체 관계,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실시

할 경우 유사 직종의 민간 부문과 기존 공공 부문으로부터의 노동인구의 이동 가능성, 행정 부담 및 비

용과 모니터링 문제, 자동화 추세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고용과 물

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일자리보장론자들의 약속은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자리보

장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완충재고 노동자들은 ‘산업예비군(실업자)’의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Sawyer, 2003).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동안은 일자리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클 것으로 전

망된다. 이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일자리 자체에 본질적 가치, 다양한 비화폐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

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자리보장론자들이 아메리코AmeriCorps와 같은 현존하는 시민서비스 프로그램

civic service program(Wray, 1999; 2000), 현존하는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Wray, Dantas, Fullwiler, 

Tcherneva, and Kelton, 2018; Wray, Kelton, Tcherneva, Fullwiler, and Dantas, 2018)을 활용하

는 방식으로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참여소득과 결합하는 방식의 가능

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점(Tcherneva and Wray, 2005; Tcherneva, 2007)을 고려해볼 때, 실제 시

행 및 그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자리보장론을 현실화하라는 요구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

서 일자리보장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셋째,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일자리보장(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노동연계복지workfare’ 프로그램

이 아니라 ‘공정한 노동fair work’(경기침체, 공황, 자동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실업자가 된 ‘자격(가치) 

있는’ 빈민‘deserving’ poor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을 포함함) 프로그램이며, 강제노동과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안하는 일자리

를 받아들일 때에만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으로부터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현재의 조건적인 사회보장제도 하에서는 소득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매

우 제한적으로만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공정한 노동’을 가장한 ‘노동연계복지’, 

노동의 권리 보장을 가장한 강제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유의미한 액수의 무조건적 기

본소득이 지급될 경우에만 사람들은 정부에서 제안하는 일자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강제적 성격 없

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전일제) 유급노동의 전면화’

라고 하는 헛된 약속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일자리의 질을 개

선시키고 노동 및 사회 보호 수준을 높이며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기본소득이 요청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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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절의 이슈 1 : 쟁점토론회 

넷째, 일자리보장 구상은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노동능력이 없는 자’, ‘자격(가치) 없는 빈민

undeserving poor’과 ‘자격(가치) 있는 빈민deserving poor’이라는 허위의 구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승인하고 강화한다는 문제를 지닌다. 반면 기본소득은 이러한 허위의 구분에 정

면으로 도전함으로써 각종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개인(특히나 사

회취약계층)의 자유, 기회, 선택, 역량 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다섯째, 근본적으로 일자리보장 구상의 근저에는 ‘(전일제) 완전고용’에 대한 집착(노동주의에 대

한 집착이자, 부분적으로는 경제성장주의, 생산주의에 대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집

착에서 벗어나서, 현실부합성과 실천적합성을 담보한 진정으로 해방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대 추구 행위의 강화와 불평등 심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일

자리보장론자들이 주장하는 형태의 소위 ‘공정한 노동fair work’이 아니라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주장하

는 ‘공평한 몫fair share’이고, ‘노동연계복지workfare’가 아니라 ‘공유복지commonfare’다.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최)상위 소득자 및 자산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득과 부를 벌어들이는지

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는 대신에,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보장 정책이라고 하는 

강제적 성격이 강하고 가부장주의적인 개입을 강요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자리보장은 오늘날의 소득

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정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

의 자유를 제약하고 침해한다는 점에서 해방적인 정책도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모든 구성원들

이 사회에서 창출된 부로부터의 수익을 일정 정도 공유하는 시스템인 기본소득은 오늘날의 소득불평

등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특히나 사회취약계층의 

기회와 자유를 확장시키는 해방적인 정책이다.

일곱째, 생태, 젠더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도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하다.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이 생태·환경 보전 사업, 그린 뉴딜 등을 포함한다는 점

에서 일자리보장이 기본소득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다(Tcherneva, 2007). 하지만 일자리보장론은 

생태·환경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일

자리 창출은 거의 필연적으로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린 뉴딜과 생태·환경 

보전 사업은 분명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그것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되는 한 생태적 전환에 기여하

는 힘은 제약될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조차 존재

한다.

반면 기본소득은 “빈곤 문제를 경제성장과 개발로 대처하고자 하는 성장주의와 개발주의의 압력

을 유의미하게 낮춤으로써 생태적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생태세와 생태배당을 결합한 구체적인 

정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황을 이전보다 개선시키면서도 이들의 에너지 사용상의 효율성을 높이면

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한다”(이건민, 2018. 9. 20). 당연한 말이지만, 기본소득

의 도입이 에너지 전환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책을 가로막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기본

소득(기본소득 정책패키지)이냐에 따라 그 정도는 상당히 상이할 수 있겠지만, 경제성장주의, 생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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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주의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오히려 생태적 전환에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 급박한 생태재앙에 제대로 대처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 응당 우리는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태적 전환을 명시적으로 지향하면서 이를 촉발하는 형태로 기본소득을 

도입·배치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복지보다 우선시하고 우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노동능

력이 없는 자’, ‘자격(가치) 없는 빈민’과 ‘자격(가치) 있는 빈민’이라는 허위의 구분에 정면으로 도전하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승인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일자리보장론은 젠더평등에 기여하기보

다는 오히려 기존의 젠더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노동시간 감축, 아동, 

노인 돌봄 영역 등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확대, 젠더평등 지향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마련 

및 조직문화 개선 등과 동반될 경우, 기본소득은 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등에서의 젠더평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생애주기상의 특정 시점에서 각 개인의 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노동시간 배

분이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측면을 줄이고, 각자의 형편과 선호에 따라 노동시간 배분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시킨다”(이건민, 2018. 9. 20).

종합하자면, “빈곤과 불평등을 가장 효율적·효과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생태적 전환

을 촉진할 수 있는, ‘리얼 유토피아’로의 ‘거대한 전환’을 추동할 수 있는, 진정으로 다른 사회를 가져올 

수 있는 큰 정책”은 일자리보장이 아니라 바로 “기본소득”이다(이건민, 2017, p. 112). 기본소득은 “자

본과 노동 중에서 자본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자본주의적 기업과 노동자 소유 기업 중에서 자본주의

적 기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노동과 활동 중에서 노동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생산과 재생산 중

에서 생산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성장과 복지 중에서 성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개발/발전과 생

태/환경 중에서 개발/발전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기존의 사회적 기울기social gradient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이건민, 2019, pp. 3-4).

보론: 일자리보장 아이디어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수용할 것인가

위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며 일자리보장보다 기본소득이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

면 일자리보장은 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아이디어인가? 필자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일

자리보장에 관한 필자의 (잠정적인) 입장 몇 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①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

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일자리보장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그렇긴 하지만,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일자리보장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노우에 도모히로(2020, p. 148)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Job Guarantee 



Basic Incom
e M

agazine  Issue N
o.08

22

이 계절의 이슈 1 : 쟁점토론회 

Program; JGP보다 기본소득이 훨씬 낫긴 하지만 “탈노동 사회가 정착할 때까지는 기본소득에 더해 JGP

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희망자를 

모두 받아서 매일 2시간 정도 도로와 공원을 청소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일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시급 1,000엔으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일하면 

2,000엔이 됩니다. 그 후 도시락을 나눠 주고 공공시설 등에서 환담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 이것은 니트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강남

훈은 역자 후기(도모히로, 2020, pp. 192-193)에서 “기후 위기, 인공지능, 수명 연장에 대응하려면 농

업을 소농 중심(소농형 스마트 농장을 포함해서)으로 개혁해서 더 많은 사람이 농촌에 살게 만들어야” 

하므로, 농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아이디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농

업 종사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농업참여수당(농업 종사자들에게 개인별로 동일한 금액

이 지급되므로 농민기본소득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을 지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보장

하는 방식이다. 농민들은 전국민 기본소득 이외에 농민기본소득을 추가로 받게 된다”(도모히로, 2020, 

p. 193).

② 일자리보장론자들도 강조하고 있는 아바 러너Abba Lerner의 기능적 재정functional finance 접근법

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균형재정론에 집착하느라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유급노동 중심성, (전일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완전고용에 대한 집착은 경계한다.

③ 시장 영역과 기존의 공공 영역에서 대처하지 못한 ‘미충족 사회욕구unmet social needs’에 대비하

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중요하다. ‘미충족 사회욕구’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돌봄, 생태·

환경 보전 활동, 자원봉사활동,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미충족 사회욕구’

의 상당 부분이 재량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

부 ‘미충족 사회욕구’는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들이 양의 외부성

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발성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이것만으로 미충족 사회욕구를 완전히 충

족시키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이건민, 2020). 분산화된 기제라는 점도 기본소득의 약점

일 수 있다(Pérez-Muñoz, 2016; 2018). 따라서 참여소득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 참여예산제도, 시

민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기존 제도,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활용하여 ‘미충족 사회욕구’

에 대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이때 참여소득은 Atkinson(1996) 식의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라 

Pérez-Muñoz(2016; 2018) 식의 제약적인 형태에 가까울 것이다). (또는 부문에 따라서는 공공 부문에

서 직접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창출되는 공공일자리는 임금, 

노동조건 등의 면에서 바람직한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충족 사회욕구’에 

대응하여 ‘공동체와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지, 본말이 전도되어 ‘(유급)일자리의 창출’이나 이

를 통한 ‘(강한)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정책목표가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

④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적 전환을 추동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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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소세-탄소배당 정책을 비롯한 기본소득의 도입과 그린 뉴딜의 추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

서 중요한 것은 탄소세-탄소배당 정책을 비롯한 기본소득의 도입 없는 그린 뉴딜 정책의 추진은 기대한 

효과를 낳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린 뉴딜의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생태적 전환이지, 본말이 전도되어 ‘(유급)일자리의 창출’이나 이를 통한 ‘(강한) 완전고

용의 달성’, ‘경제성장’이라는 정책목표가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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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범주형 기본소득은 겉보기에 기본소득 아이디어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당연히 철학적, 신학

적 의미에서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 물론 인간의 권리가 특정 정치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정치공동체에 의해 시민의 권리로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현실에서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정치공동체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공동체 내

의 특정 집단에 한정되는 범주형 기본소득은 형용모순까지는 아니라 할

지라도 결여된 혹은 미달된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주형 기본소득이 제시된 이유는 이른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은 그 새로움으로 

인해 실현하는 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이야기된다. 하나는 상당한 규

모의 재원, 예를 들어 GDP의 25퍼센트 정도를 새로운 원칙과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 물론 기본소득을 위해 거둬들인 돈은 고스란히 모두에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재원에만 눈을 돌리는 것은 한쪽 면만 보는 것이긴 

하다. 그럼에도 해당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방식으

로 분배한다는 점에서 재원의 해결은 여전히 커다란 도전이다. 다른 하나

는 노동 윤리 및 호혜성의 원리이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가

지고 있는 몫을 개별적으로 분배한다는 점에서 노동 윤리 및 호혜성의 원

범주형 기본소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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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다른 원리에 기초한다. 하지만 여전히 근대의 노동-소유 패러다임이 지배적이며 인간의 상호성과 

연결성을 노동-가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을 현실에서 구현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 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은 현실에서 기존의 복지 정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복지 제도를 흡수할 것인지, 어떤 복지 제도와 병행할 것인지, 더 나아가 기본소득을 중심

으로 어떤 복지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이는 이른바 도입 모델 혹은 이행 전략이라

는 쟁점을 제기한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정치공동체 내의 일부 집단에게 지급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은 이렇게 현실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직면하는 난점을 회피 혹은 극복하고, 구체적인 경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제기된 기본소득의 변형태

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변형태인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소득 아이디어 혹은 

완전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을 정의하고 주요한 원칙을 서술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정의

가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 그리고 주요한 원칙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정관 제2조는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정의한다.

우선 기본소득의 원천인 공유부는 “인류 모두의 것인 자연적 기초로부터 흘러나온 수익”인 자연적 

공유부와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인 

인공적 공유부 모두를 말한다. 이는 인간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거나 인간이라는 집합적 존재로부터 나

오는 부이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다.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이렇게 모든 인간을 공유자commoner로 보는 것에서 나온다. 기본소득의 보

편성과 관련한 쟁점이 ‘부자에게도 주어야 하는가’인데, 기본소득의 원천과 정당성을 공유부로 볼 경우 

공유자로서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

으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의 권리가 있다.

하지만 ‘권리를 가질 권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권리가 정치공동체에 의해 보장되는 게 현실이

다. 따라서 제도로서의 기본소득은 정치공동체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대체로 정치공동체 내에 합

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권리 주체이자 제도의 대상이 된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보편성과 구별해서 제시될 때는 가장 논란이 되는 원칙이다. 무조건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주요하게 노동 능력, 노동 의사, 구직 노력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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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이나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무조건성과 관련된다. 사실 이는 보편성과 겹치는 원칙

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것도 무조건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받

은 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지가 수급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개별성은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몫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에서 따라 나오는 것으로 공동체 내에서 

모두가 동등자라는 것을 표현한다. 현실에서 개별성은 근대적 삶의 지향인 개인의 해방과 자율성을 뒷

받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원치 않는 제도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성은 일회적 지급이 아니며, 일정 기간을 두고 규칙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말한다. 일회적 지

급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초 자산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 규칙적으로 지급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부여

하고 이는 삶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게 된다.

헌금 지급은 받은 기본소득을 수급자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가부

장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된다.

끝으로 다섯 가지 원칙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기본소득이 소득 보장이라 할 때 어느 정도를 보장해

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는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어떤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개 기본소득의 목표를 기본적인 삶의 영위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인 삶이 어

떤 것인지,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지가 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기본소득 자체로 충분한가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보충되어야 하는가라는 

쟁점이 있다. 이때 전자를 완전 기본소득이라 하며, 후자를 부분 기본소득이라 한다.

범주형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특정 집단에게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은 우선 (정치공동체 내에서의) 보편성을 포기한 정책이자 

전략이다. 일부 논자가 제시한 범주형 기본소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특정 연령대에 한정하는 인구범

주형 기본소득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직업 집단에 한정하는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이다.

인구범주형 기본소득은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보편수당, 즉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고용) 노동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여의 

원리를 보험이라는 연대성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생애는 이런 원리에서 볼 때 예외적 

시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보편 수당이다. 고용 노동과 기여의 원리라는 관점에

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나 생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동시

대의 관점에서는 시민의 권리 이외의 설명 방식은 없다. 이런 점은 또 다른 보편수당인 장애수당의 경

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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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며, 인간은 누구나 생애 주기를 거쳐 간다는 점에서 

보편수당은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연령에 기초한 인구범주형 기본소득도 수

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은 농민기본소득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직업군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지

급하는 소득이다.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참여소득과 유사하다.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의 수행’을 지급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을 포기한 방책이다. 참여소득은 ‘공짜로’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

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참여소득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무엇이 사회적으로 유

용한 활동인지를 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참여소득 수급자가 그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입증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현실에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반대하는 관료제와 가부장제의 

작동까지 여러 문제점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이유로 참여소득은 원래 설정한 목표를 달성

하기도 전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

범주형 기본소득이 제한된 성격이 있긴 하지만 단번에 기본소득이 실시되기 어렵다고 할 때, 즉 심

리적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위한 동맹과 연합을 형성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

요하다고 할 때 일종의 파일럿으로서 의미가 있다.

파일럿으로서의 범주형 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해당 기본소득을 받는 집단에게 그만큼의 소득 보장 효과가 있다. 여기에 기본소득은 그 화폐 

가치보다 해방적 가치가 더 큰 정책이라는 점을 덧붙여야겠다.

다음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범주형 기본소득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범주형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토대가 되는 심리적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이른바 복지 경험을 통해 복지 제도의 확대를 꾀하는 전략과 닿아 있다.

끝으로 기본소득이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직접적인 이해 집단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범주형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잠정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는 고스란히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우선 범주형 기본소득을 받을 집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 제도의 부정적 효

과로 비판한 낙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청년이건 농민이건 특정 집

단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할 때, 왜 이들에게 (먼저)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대개는 

해당 집단이 더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낙인 효과가 발생할 뿐

만 아니라 누가 더 어려운지를 두고 경쟁하는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둘째,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런 차이가 범주형 기본

소득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먼저 받는 집단과 나중에 받게 될 집단 사이의 연대성을 가로막



계
간

  《기
본

소
득

》 2021. 봄

29

는 일이 될 수 있다.

셋째, 범주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도입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범주형 기본소득이 진화해

서 포괄적인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주형 기본소득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하나하나 선정할 때마다 그만큼의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

범주형 기본소득이 포괄적인 기본소득으로 가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에피소드

에 불과한 일이 되거나 심지어 방해하게 될지는 논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

다. 따라서 현실에서 실시되고 있거나 제안된 범주형 기본소득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으며, 어떻게 작동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대표적인 인구범주형 기본소득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첫째, 청년기본소득 수급자의 삶 자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기본소득의 효

과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여 기본소득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둘째,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지지

하고,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기본소득으

로 가는 데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셋째, 지역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삼으로써 경제와 복지를 결합시

키는 모양새를 취했고, 이는 복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복지 정치의 동맹으로 만들 가능성을 열었다.

하지만 이런 효과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을 계속해서 확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제한된 범위의 적은 예산으로 일부 범주형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

었다는 것 자체가 확대된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기

본소득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다른 정치적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농민이라는 특정 집단에게 왜 기본소득을 (먼

저) 주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환경 보호, 공동체에 필수적인 식량 생산 등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논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의미가 있고, 이에 대해 공동체가 농

민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본소득이라 불릴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농민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전국운동본부가 농민기본소득을 ‘기본소득형 농업 참여소득’이라고 설명하

는 것은 이런 난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정 집단을 선정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적 수준에 실시하고자 할 때도 등장

할 것이다. 왜 청년인가? 다양한 논거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필요성 때문이라고 주장할 뿐이지 기본소

득의 정당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이유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범주형 기본소득이 확대되어 가는 방식으로 포괄적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경로를 설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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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또한 범주형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것이 기본소득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주형 기본소득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지지를 확산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다. 범주형 기본소득이 의미가 있으려면 다른 정책 및 포괄적인 기본소득으로 가는 전

략 속에서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포괄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전략과 경로를 찾

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는 낮은 수준에서라도 부분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이다. 재난 기본소득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이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기본소득은 분명 포괄적인 기본소득으로 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

다. 다른 하나는 당면한 긴급한 문제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해결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을 경험하는 것이

다. 국토보유세-국토배당과 탄소세-탄소배당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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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화폐발행 체제를 개혁하여 화폐발행이익(시뇨리지)을 

기본 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권화폐론의 주장을 검토한다. 시뇨

리지는 화폐가 대표하는 액면 가치와 화폐를 제조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

의 차이를 말한다. 

경제는 반드시 화폐를 필요로 하며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양(통화량)이 그에 조응해서 늘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는 유

동성 부족이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침체를 겪게 된다. 화폐가 경제성장

에 맞춰서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뇨리지가 발생한다. 

화폐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공공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뇨

리지는 전형적인 공동체 성원 모두의 공유부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민간 

은행이 창조하는 은행화폐가 유통화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시뇨리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화폐 체제를 개혁하여 정부가 근대 이전의 체제와 같이 법정

화폐를 발행하도록 하고, 그 법정화폐가 지금과는 달리 경제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맡도록 한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시뇨리지는 기본소득의 지

급과 같은 공공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I.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작동 원리와 특성

현대 경제에서 교환 및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통 화폐의 기본 형

기본소득의 또 다른 재원, 
화폐발행이익

- 주권화폐론 검토 -

유승경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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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두가지로 현금과 요구불 예금이다. 현금은 법정화폐인 중앙은행권(지폐)과 주화를 말하며 요구불 

예금은 은행에 대한 청구권의 의미를 갖는 은행화폐bank-money이다. 우리는 요구불 예금을 계좌 이체, 

현금 카드, 수표 등을 활용하여 거래에 사용한다. 

 일반 경제주체는 경제 활동에 현금을 사용하거나 은행을 매개로 하여 은행화폐를 사용한다. 그 외

에 또 하나의 화폐 흐름이 있다. 은행 상호 간이나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간의 거래에 사용되는 지불준

비금의 흐름이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경제 내에 통화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몇 개의 상이한 측정 지

표를 사용한다.

현 체제에서 가장 우선적인 범주는 본원통화이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를 말하며 

은행의 지불준비금과 은행이 아닌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구성된다. 보통 M0라고 표시한

다. 그 다음으로 M1으로 불리는 통화량이 있다. M1은 은행이 아닌 경제주체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을 합친 것이다. M1이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유통 화폐로서 협의의 통

화라고 한다.

II. 현행 은행화폐제도의 문제점

정통 경제학은 중앙은행은 본원통화와 법정 지급준비율을 통해 통화량을 재량적으로 조절할 수 있

고, 상업은행은 화폐창조 과정에서 지극히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화폐의 

창조 과정은 교과서와는 아주 다르다. 주권화폐론은 은행이 화폐창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두 가지 역

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한다. 

첫째, 은행은 단순히 저축을 대출로 연결하는 중개 기관에 머물지 않는다. 교과서는 예금이 대출을 

낳는다고 상정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예금을 일으키고 화폐를 창조한다. 현실의 화폐창조 과정에서, 

상업은행은 금리, 경제 조건, 다른 투자 대상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고객에게 대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지준금 주화 지폐 요구불 예금 정기 예금 저축 예금 기타 예금

M0(본원 통화)

M1

M2

M3/4

유통화폐 = 지불수단 준화폐 = 단기 자본

<표 1> 통화량의 범주와 구성 요소 

자료: Huber & Robertson(2001), Creating New Money,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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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을 주기로 결정했을 때, 현금의 형태로 신용을 주지 않고 고객의 예금계좌

에 금액을 기록한다. 그 금액은 곧 수표, 계좌이체, 현금카드 따위를 통해 지불 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화폐로 간주된다. 곧 신용창조가 화폐창조인 것이다. 

둘째, 상업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은행은 지급준비금의 양을 확인

하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 전망이 높으면 먼저 대출을 하고 이후 지급

준비금을 맞춘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최종 대부자이기 때문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즉 상업은행의 

영리적 판단에 따라 통화량이 변하고 중앙은행은 오히려 그것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업은행이 사실상 화폐발행의 주권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빼앗아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시뇨리지의 유출과 공공적 활용의 제약

현대의 화폐 발행 체제에서는 상업은행이 대부분의 유통 화폐를 창조하기 때문에 국가는 그만큼 

시뇨리지를 확보할 기회를 갖지 못하며,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발행할 때 발생되는 시뇨리지도 온전

히 국가의 재정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상업은행이 시뇨리지를 변형된 형태로 흡수하여 특별 

이윤을 누린다.

우선 상업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특별 이윤을 누리는지 알아보자. 상업은행은 은행화폐를 창조하여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대출의 형식으로 공급한다. 즉 상업은행이 신용을 창조하

면 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만들어지며 대출이 상환되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사라진다. 

따라서 상업은행이 전통적인 의미의 시뇨리지를 그대로 누리는 것은 아니다.

상업은행은 보통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윤을 실현한다고 말한다. 

이 논리는 비은행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만 상업은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2절에서 확인

한 것처럼 상업은행이 대출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고객의 저축에 의한 예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상업은행은 저축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적인 예금 금리를 지불하지 않고도 대출 금리를 통

해서 특별 이윤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처럼 다른 곳에서 자금을 빌려

서 대출을 한다면 자금 확보에 따르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채를 발행한다면 채권 금리

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은행은 신용화폐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따르는 비용을 

그만큼 치르지 않고 최소한의 예금 금리만을 보장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경제 주체들은 은행화폐를 사용하면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만큼을 화폐 

사용료로 상업은행에 지불하는 셈이다. 이는 일종의 화폐 조세money taxes라고 할 수 있는데, 상업은행의 

특수한 이윤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처럼 상업은행이 은행화폐의 대출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특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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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 상업은행이 주된 화폐 공급자의 지위에 힘입어 누리는 변형된 형태의 시뇨리지라고 할 수 있다.

IV. 주권화폐론의 개혁 방향

따라서 주권화폐론은 (1) 상업은행의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폐지하여 은행화폐의 발행을 정지시키

고 (2)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법정화폐로써 은행화폐가 담당해온 역할을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주권화폐론은 정부(지위가 변경된 중앙은행일 수도 있다)가 본원통화를 직접 자산으로서 발행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기관이 법정화폐인 본원통화를 자산으로서 발행한다면 새로 창조된 본원통화는 

정부의 재정으로 이전되어 공적 목적을 위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에 공급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의 한 형식으로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은행화폐에 의해 야기되는 제반 경제, 사회, 환경적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정부는 법정

화폐의 창조에 따른 시뇨리지를 기본소득의 지급과 같은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V. 주권화폐 도입에 따른 기본소득의 재원 추정

앞서 보았듯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화폐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화폐의 증

가는 자주 인플레이션을 연상시키지만 경제의 필수적이자 자연스런 현상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특정 국가가 주권화폐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유통 화폐를 주권화폐로 대

체한다고 했을 때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시뇨리지는 어느 정도이며, 그것을 재원으로 한다면 국민들에

게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추정해보자.

조세프 후버 등은 2001년의 논문에서 미국, 영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은행화폐를 주권화폐로 대

체했을 때 예상되는 통화량의 규모를 추정했다. 이 글에서는 그들이 사용한 방법을 원용하여 한국 경제

를 적용했다. 즉 한국 경제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화량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 그 기간 동안 주

권화폐 제도에 따라 유통 화폐를 공급했다고 했을 때, 기본소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뇨리지의 규모를 

추정했다. 

주권화폐 개혁은 은행화폐(bankmoney, 요구불예금)를 주권화폐로 대체한다. 이는 현 제도에서 

M0와 M1의 차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새롭게 규정되는 공식 유통화폐를 M이라고 하자. 개

혁 이후의 M의 총량은 현재의 M0와 M1을 근거로 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권화폐 개혁을 단행하면 M은 기존에 M0과 M1이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M은 현재 

유통 화폐를 대표하는 M1의 구성요소인 유통중인 현금(A)과 요구불예금(B)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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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제의 M1이 해당 기간에 어떻게 변동해왔는지는 <표 2>의 4열에 표시되어 있다. 2019년 기준으로 M1

은 876.9조 원이며 GDP의 약 45.6%이다. 또한 M은 현재 지불준비금의 한 요소인 시재금(C: 은행이 보

유하는 현금)과 함께 지준금 중에서 은행 자체의 영업에 사용될 부분(D)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는 단

순화를 위해서 기존의 지준금 중 50%가 새로운 제도에서는 은행 자신의 영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가정

한다. M1에 시재금(C)과 은행 영업을 위한 지준금(D)를 보태면 현재의 조건에서 도출할 수 있는 M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추정치는 <표 2>의 7열에 표시되어 있다. 

개혁이 이뤄진다면 여기에 두 가지 요소를 더 고려해야 한다. 현 제도에서는 M2에 포함되지만 개

혁 이후에는 요구불예금으로 전환될 M2의 약 30%로 추정되는 현재의 저축성 예금이다. 또 다른 항목

은 개혁에 힘입어 늘어날 수 있는 은행의 운영 자금이다. 개혁이 이뤄지면 비현금성 결제가 지준금과 

현금의 순환의 이원체계가 아니라 단일체계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 중개나 투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금액은 오늘날 은행 시재금의 50%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경제가 주권화폐 제도에 따라 운영되었

다고 했을 때의 M의 규모는 <표2>의 10열의 수치와 같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개혁 이후 M의 규

모는 1,795조 원으로 같은 해 GDP의 약 94%이다. 

이 모델에서는 새롭게 창조된 M이 모두 기본소득을 통해서 경제로 투입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

다. 따라서 연간 M의 증가량이 중요하다. <표3>의 2열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M의 연간 증가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12년 간의 연 평균 증가액은 약 91.6조 원이다. 여기에 화폐의 제조 및 유지 비용을 뺀

다면 나머지는 국가의 순수한 시뇨리지라고 할 수 있다. 

A B A+B C D C+D+M1 E F E+F+M

현금 요금불
예금 M1 시재금 지준금의 

50%
현재의 

M
미래의

M

2007 21.0 291.8 312.8 7.3 13.8 333.8 359.1 3.6 697
2008 22.1 285.2 307.3 7.8 15.1 330.2 410.3 3.9 744
2009 25.1 332.2 357.3 9.3 18.3 384.9 452.6 4.6 842
2010 31.3 368.1 399.4 10.1 18.1 427.7 491.9 5.1 925
2011 36.6 389.1 425.7 11.3 19.3 456.3 512.7 5.6 975
2012 41.4 400.6 442.0 12.3 20.4 474.7 539.6 6.2 1,020
2013 48.8 435.3 484.1 13.7 21.3 519.1 565.7 6.9 1,092
2014 58.2 478.5 536.7 15.5 22.6 574.8 602.9 7.7 1,185
2015 70.2 566.4 636.6 18.1 25.3 680.0 654.9 9.1 1,344
2016 81.5 652.9 734.4 20.6 28.0 783.0 702.8 10.3 1,496
2017 91.6 710.4 802.0 22.8 30.1 854.9 741.4 11.4 1,608
2018 100.0 741.0 841.0 24.7 32.5 898.2 788.1 12.4 1,699
2019 108.7 768.2 876.9 26.8 35.1 938.9 843.0 13.4 1,795

<표 2> 주권화폐 개혁 이후 통화량 M에 대한 추정

자료: 한국은행 통계를 기초로 저자가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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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2년 간 M을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서 공급하고 제조 및 유지 비용을 무시한다면, 각 연도의 

기본소득 지급액은 각 연도 M의 증가량을 그 해의 인구를 나눈 값이 된다. 

이 같은 추정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가설적인 1인당 기본소득 추정액은 <표3>의 4

열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의 가설적인 1인당 기본소득 추정책은 약 97만 원이며 매년 

약 4.6%씩 증가하여 2019년의 추정액은 약 189만 원(월 16만 원)이다. 

VI. 결론. 제도 개혁의 전망

중앙은행이 정부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부채의 형태로 화폐를 공급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는 현대인

들에게, 중앙은행이 국가의 독립된 한 부(제4부)가 되어서 화폐를 찍고 그것을 정부의 재정으로 이관하

는 방식은 매우 낯설다. 또한 주권화폐제도로의 이행은 기존의 상업은행이 누리는 막대한 특권적 이익

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도 아주 클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이런 유형의 개혁을 기대

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현재의 체제가 지속되기에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정부 부채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 체제에서는 우선 중앙은행이 민간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상업은행은 본원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화폐를 창조한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조응하는 통화량의 증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계속 민간의 

자산을 매입해야 본원통화를 공급할 수 있고 상업은행은 그 지급준비금을 바탕으로 은행화폐를 창조

할 수 있다. 본원통화의 증가 없이 상업은행의 신용창조만으로 통화량을 계속 늘릴 수는 없다. 현재 중

앙은행이 매입하는 주요 자산은 국채다. 그렇다면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통해 국채를 만들어 내

　
　

M의 증가액 인구 1인당 기본소득
(조원) (명) (원)

2008 47.84 49,182,456 972,740 
2009 97.66 49,347,461 1,978,945 
2010 82.53 49,545,636 1,665,735 
2011 50.03 49,786,159 1,004,942 
2012 45.76 50,060,639 914,066 
2013 71.28 50,345,717 1,415,892 
2014 93.70 50,607,907 1,851,451 
2015 158.48 50,823,093 3,118,349 
2016 152.18 50,983,457 2,984,969
2017 111.59 51,096,415 2,183,994 
2018 91.01 51,171,706 1,778,490 
2019 96.59 51,225,308 1,885,681 

<표 3> 주권화폐 도입 시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 추정

자료: 한국은행 통계를 기초로 저자가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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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결국 본원통화가 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채를 계속 발생시켜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현 체제는 정부 부채의 증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현 체제 내에

서는 현재 누적된 정부 부채를 줄일 방법이 없다. 정부가 기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흑자 재정을 유

지해야 한다. 흑자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시중의 국채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중앙은

행은 매수할 자산이 없어서 적절하게 통화를 공급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민간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과도해서 신용 창조를 통한 통화 공급도 한계점에 다가서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주요국의 민간 부채는 대부분 GDP의 200%를 넘는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채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의 화폐 제도에서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민간 부채 증가가 필요”하다. 결국 민간 부채가 위험 수준을 넘지 

않도록 억제하면 성장이 정체하고, 성장을 허용하면 민간 부채가 과잉이 되어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

다. 따라서 현대 경제는 화폐 제도 때문에 GDP 축소 없이 민간 부채를 줄일 수 없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폐 제도의 개혁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현재의 중앙은행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전형적인 화폐 

발행의 방식이었다. 근대로 들어와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때 정부 지폐를 발행했으며 케네

디 대통령도 정부 지폐 발행을 검토했다. 현재에도 미국과 영국에서는 재무부가 주화를 발행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한때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발행해서(미국은 재무부가 동전을 발행한다) 그 동

전으로 미국의 국채를 청산하는 방법을 검토한 적이 있다. 이 시도는 변형된 형태로 주권화폐를 활용하

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부채를 동반해야 하는 현 제도의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주권화폐제

도로의 이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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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Income

Issue 2.

이번 호부터 ‘이 계절의 이슈 2’는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과 병행해서 존재해야 하는 제도/이념/지향 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맞닥뜨

린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번 호의 ‘이 계절의 이슈 2’의 주제는 ‘중대재해기업처

벌법’이다. 물론 제정된 최종적인 법률 명칭은 ‘기업’이 빠진 ‘중대재해처벌법’임을 알고 있

다. 그럼에도 이 계절의 이슈 2의 코너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2018년 12월 20일 24세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2년이 지

난 시점인 2021년 1월 26일에서야 간신히 법률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많

은 논란과 한계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도흠 교수님이,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 차원에서 이 법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한인임 소장님이,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서부터 시작되

어 현재까지의 중대재해법 제정 운동에 대해서 김현주 교수님이 다루어주셨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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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죽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는가

환청이겠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퍽퍽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이어서 

고층에서 사람이 떨어져 바닥에 널브러지는 장면이 연상되었다. 김용균 

씨가 죽은 소식을 접한 이후에는 한동안 전깃불을 켤 때마다 그 빛에 그의 

피와 살이 그 빛 어디엔가 배어있을 듯하여 불을 꺼버리고 어둠 속에서 가

만히 묵상하였다.

세칭 촛불정권에서도 위험의 외주화와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

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9년

에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거의 11만 명(109,242명)에 달하며, 그 가

운데 유명을 달리 한 노동자만 2,020명(사고: 855명, 질병: 1,165명)에 달

한다. 매일 5.53명이 산업재해로 죽음을 맞는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노동 현장에서는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나 사랑받

는 자식들이 공사하다가 떨어져서, 벨트에 끼어서, 가스에 질식하여, 불에 

타서,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죽거나 부상당할 것이다. 

김용균 노동자가 그리 처참하게 죽었을 때 다시는 제2의 김용균을 만

들지 않게 하자고 국민이 성원하고 정부가 약속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정부와 국회가 ‘용균이 없는 용균이 법’인 산안법을 개정한 것

으로 그치는 사이에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했는데 

2020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로 38명이 사망했다. 78명이나 

이도흠

한양대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대안

- 인간 삶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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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 기업의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304명이 죽은 세월호 참사에 대

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말단 공무원 한 명뿐이다. 그러다가 올해 1월 8일에서야 ‘중대재해처벌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뒤에도 산재사고는 별로 변한 것 없이 진행되고 있다.

왜 그럴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인력, 기술, 재정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노동자의 과도한 착취,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위협, 환경파괴 등 공동체에 

위해를 가한다면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본과 국민 사이에서 공정한 심판관이나 중재자 

구실을 하라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국토의 수호에 참

여하게 하는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합의에서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자본에 휘둘

려 이를 방기하고 있다. 기업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이윤으로 가져가는 대신 생산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위험을 관리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천민 자본주의의 문화 속에서, 

국가와 자본이 유착관계를 형성한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사람의 목숨 값보다 안전비용을 더 소중하

게 여기는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위험 관리를 등한히 하고 있다. 

산업재해만으로 한정하면, 매년 사고사로 죽는 900여 명의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는 겨우 몇 백만 

원을 들여 발판이나 안전그물만 마련하였어도 살릴 수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2018~19년 사이 

법원이 공개한 67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심 판결을 보면,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겨우 

1.9%에 지나지 않았고 그 기간 또한 9.3개월에 불과하였다. 벌금형인 것이 절반에 달하였고, 평균 벌금 

액수는 458만 원이었다(《민중의 소리》 2020년 9월 15일). 단순하게 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500만  

원 이상의 안전시설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벌금을 내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는 것이다. 그것도 확률적

으로 노동자가 사고가 나고 죽을 경우에 한해서.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사고로 죽은 노동자에게도 서열이 매겨진다는 점이다.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하청업체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비용이 더 싸다. 이들은 

살아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차별을 받

지만, 죽어서도 벌금과 보험료, 위자료 등에서도 그만큼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 기업은 위험의 외주

화를 강행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가

18세기에 이미 조선조의 민중들은 만백성을 다스리는 용왕과 서민사회의 은유인 산중 세계에서도 

약자인 토끼의 목숨이 똑같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토끼전』에 담아 향유하였다. 중세의 ‘주술

의 정원’이 붕괴되면서 인간이 신분과 처지를 떠나 다 같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원칙이 20세기의 보편

이 되었고 각 나라는 이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제10조와 11조에서 이에 대해 명토 

박고 있다. 더구나 이 정권과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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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덕에 촛불의 힘으로 집권하였다. 

그럼에도 왜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는가. 왜 이 정권은 이를 방치하는가. 촛불 이후에도 한국 사

회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사법부-전문

가 및 어용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동맹이 조금도 균열되지 않았고 이 동맹에 민주당의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의 외침대로 적폐의 핵심이 재벌과 미국인데 이 정권은 청산은커녕 두 적

폐에 저항할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 구도 속에서 보수 수구세력이 개혁에 저항하고, 현 정권과 

민주당이 두 적폐와 기득권 동맹의 눈치를 보며 이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이 구

도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주당 인사들의 안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그나마 재계의 로

비로 받아 하나둘씩 나쁜 쪽으로 수정되었다. 정부는 재계의 요청을 대폭 수용한 누더기 법을 만들어 

제안하였다. 

국민과 자본 사이의 중재자인 국가는 자본의 탐욕에 일정 정도 재갈을 물려야 한다. 그 재갈 중 최

상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며, 그 법은 당연히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제력

을 가져야 한다. 그 강제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로 지불하는 벌금이 안전비용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는 점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얼마나 부합할까.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그를 처벌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한형을 도입하였으며, 원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중대재해의 정의에 

직업성 질병을 포함시키고,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권영국 변호사의 문건). 

그럼에도 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거리가 먼 ‘누더기 법’이라 하는가. 법 취지가 실

제로 작동하려면,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깃털이 아니라 몸통인 최고 경영자들이 감옥에 갈 확률이 높

아지고, 안전시설을 덜 설치하여 얻는 비용에 비하여 지불해야 할 벌금이 획기적으로 많아야 하며, 법

망을 빠져나갈 틈이 잘 보이지 않아야 한다. 2014년에 현대제철에서 1년 5개월 동안 13명이나 산재로 

사망하였다. 그러자 청와대 비서실에서 경고성 전화를 하였다. 정몽구 회장이 바로 헬기를 타고 당진 

공장으로 가서 5천억 원을 안전에 투자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임원부터 엄중 문책하겠다고 선언하

였다(《뉴스웨이》 2014년 2월 7일). 그러자 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제

대로 제정되면 모든 기업에서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몸통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는가. 이 법의 2조 8항을 보면, “‘경영책임자 등’

이란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and’가 아닌 ‘or’는 선택을 뜻한다. 이 법이 규정하

고 있는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그가 안전보건담당자를 두고 그에게 이를 위임하였을 경

우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번 법 제정의 취지가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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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지점이다.

제3조(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예외로 하고 있다. 전혀 없던 조항인데 중

소벤처기업부의 강력한 로비를 반영한 결과다. 2019년에 기준 5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18,725,160명 가운데 16%인 2,996,744명에 달한다. 전체 산재 사망자 2020명 가운데 

24.46%인 494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 16%에 

달하는 노동자가 사망률은 24%가 넘게 차지한다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산재사고에 더 취약하다

는 점을 드러낸다. 전체 사업장 수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80%에 가깝다. 중소기업의 경영상 약간

의 이익을 위하여 80%의 사업장, 3백만 명의 노동자의 안전을 포기하고 500여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방조하는 것은 사회적 타살 아닌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얼

마 되지 않는 안전비용과 맞바꾸는 국가에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제4조 1항은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

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 하나가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계 법

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한 확인이나 점검”을 하지 않은 채 관리상 지시만 했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게다가 처음 발의안에 징역 3년이나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 ‘1년 이상 징역’으로 후퇴하였으며, 

사망 인원수에 따른 형의 가중 조항을 삭제하였다. 한 사람이 죽든, 100명이 죽든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다. 6조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여 벌금의 하한선도 없앴다. 

이는 재벌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의 로비와 압박을 수용한 결과다.

법이란 것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이번 법을 보면, 11조 밖에 안 

되는 간단한 법조항임에도 이를 곳곳에 만들었다. 2조 4항을 보면, “다중이용업소의 …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닥면적을 999 

제곱미터 이하로 하면 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조건에 포함되는 업소는 전체 다중

이용업소 179,256개소 중 2.5%인 4,492개소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97.5%는 제외된다(권영국 변

호사의 문건). 2.5%의 업소도 바닥면적을 999 제곱미터 이하로 줄이면 이 법의 조항은 무력화한다. 2

조 5항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육상운송교통의 상

당수를 차지하는 시내버스와 일반택시는 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공공기관에서의 사고사망자 중 

85.2%가 발주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발주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책임과 

처벌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헌법 제7조와 36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삼풍백화

점과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참사 등 대형재해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말미암은 불법적인 인허가

나 감독부재가 사고의 원인이었음을 생각하면 이런 대형참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

을 봉쇄한 것이다. 게다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3년이나 유보하였다. 50인 미만 사업장

은 사업체의 98.8%, 건설업체의 93.3%, 사고 사망자 수의 60~80%를 차지한다. 2019년의 경우 전체 

재해자 109,242명 가운데 80,122명으로 73%, 전체 사망자 2,020명 중 1,285명으로 63.6%에 달한다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 사망자 10명 중 6~8명이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사망하는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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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간을 두면 6~8명은 죽게 놔두고 2명만 살리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조문을 읽으며 “어이쿠! 이제 나도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경영책임

자가 있을까? 이 법에서 규정한 벌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두려워하여 대규모 안전투자를 할 기업이 있을

까? 

앞으로 경영책임자, 원청과 발주처, 공무원의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질병사망도 똑같은 기준으

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사업장의 차등을 없애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무엇

보다도 처벌수위를 높이고 처벌과 벌금에 하한형을 도입해야 한다. 반복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사

고를 은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추정을 적용해야 한다.

3. 가장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이다

지금 가장 절박한 자리는 어디일까. 코로나로 사망하는 곳도 이에 못지않지만, 단연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자리다. 매일 300여 명이 일하다가 떨어지거나 벨트에 끼이거나 무엇엔가 깔려 

다치고, 그중 2.6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2015~2019년 평균). 가족과 더불어 기업과 나라의 경제를 

살리던 일꾼들이 안전 소홀로 죽어가고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직접 원인은 떨어짐(40.6%), 끼임

(12.4%), 부딪힘(9.8%), 깔림(7.8%), 무너짐(3.6%) 등이지만(󰡔「2019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발생형

태별 통계」󰡕), 근본 원인은 안전비용을 목숨 값보다 소중히 여기는 기업 문화, 안전시설의 미비, 적당주

의, 신자유주의 체제다. 실례로, 안전보건공단의 3년간(2016~2018년)의󰡔「중대재해조사 보고서」에 따

르면, 건설현장의 약 30%가 ‘방호장치 미설치나 불량’으로 파악됐으며, 약 17%는 추락방지 조치를 하

지 않은 채 작업하는 등 ‘작업수행 절차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설치된 방호장치는 작업발

판(13.7%), 안전난간(11.7%), 추락방지망(10.1%) 차례로 분석됐다.

도대체 작업발판 값이 얼마나 하는가. 사람의 가치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산물

이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 와서 이는 더욱 극단화하였다.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위험의 외주

화’가 당연시되었다. 자본의 야만을 제한하던 것들이 규제 철폐로 사라지고 기업이 더욱 극단적으로 이

윤을 추구하면서 생명보다 비용을 더 따지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히말라야 설산에 석양이 비추는 것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잠겨서 한 왕비가 말하였다. “세상 무엇

과도 저 산을 바꾸지 않겠지요?”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저 산이 황금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단 

하나는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목숨!” 

인간의 생명은 온통 황금으로 이루어진 산보다 더 귀중하다. 대체도, 되살림도 불가능하다. 사망자

들은 모두 함씬 사랑을 받으며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이나 자식들이다. 유가족의 말대로, 사망사고가 발

생하는 그 순간에 가족의 삶은 멈춘다.󰡔『유마경』에서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고 하였다. 인간성

의 가장 큰 징표는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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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음으로 필자가 몇몇 단체에 제안하자 절박감과 공감으로 즉각 응답하여 민주평등사회를 위

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의평화불교연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작

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의 교수, 연구자, 불자 지식인, 작가들이 2020년 12월 18일에 함께 기자회견을 

한 직후부터 1월 8일까지 22일 동안 칼바람이 부는 국회 앞 길거리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

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동조 단식을 하였다. 첫날 동조단식을 한 후에 필자는 절박한 마음으

로 정당 대표나 국회의원도 만나고󰡔《한겨레신문》과 SNS에 글을 쓰고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계속하여 

문자도 보내는 등 깜냥이 되는 한 몸부림을 쳐보았다. 하지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그리 법이 제

정되었다.

우리 몸의 중심은 머리나 가슴이 아니라 아픈 곳이다. 그곳에 영양과 면역세포가 모여 치유하여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각 기업과 일터에서 가장 아픈 곳은 산재 사망 현장이다. 그

곳을 먼저 치유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기업, 건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은 성립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

와 정부의 관계자, 국회의원부터 자본주의적 탐욕에서 벗어나 돈보다 노동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패러

다임으로 전환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런 방향으로 기업문화가 바뀌고 정착되기를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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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17년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한국사회의 3대 문제점을 반토막 내

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름 아닌 교통사고사망률, 산업재해 사고사

망률, 국민자살률이었다. 이 지표들이 대상이 된 데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

다. 바로 OECD 최상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불명예이다. 1996

년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거의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지표들이

다. 교통정책이 차량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이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업용 차량 사고(과로 등이 원인) 등이 주요 원인으로 높

은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 추락·끼임·부딪침, 작업절차 무시, 2인

1조 작업 무시 등이 노동자 사고 사망의 원인이다. 빈곤과 불평등, 억압과 

괴롭힘 등이 국민자살의 원인이다. 

이 지표들은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보다는 기계중

심, 안전보다는 이윤중심,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생명은 경시되어도 된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문화성장을 통한 글로벌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더욱 우려되는 상

황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세계 10위권 수준의 GDP를 보이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소위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1인당 GDP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그룹(30-50클럽, 대한민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시민·노동자 안전과 
건강 관점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한인임

노동환경건강

연구소 &

일과 건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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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7개국)에도 포함되어 있다. K팝이나 한류는 또 어떠한가. 국가의 덩치와 인기는 커지고 있지

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소외되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 사슬을 

끊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2021년 1월 8일, 임시국회의 마지막 통과법안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은 시민사회·노동조합 운동영역에서는 근래 보기 드문 성과였다.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

정식’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세월호 

사태에 직면하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높아갔다. 이 동기가 되었던 법이 바로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업과실치사법’이었다. 이 법의 배경이 된 것은 1987년 엔터프라이즈호가 

침몰하면서 승객 193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간단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영국의 경우 사건 발생 20

년 만에 관련 법안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 뒤 7년, 사회 의제화를 시작한지 15년 만이다.

영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보다 더 늦게 제정된 사실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한 한국이 OECD에 가

입하던 시기부터 산재사망에 있어서는 1위였다는 점, 세월호 참사 이후 더 큰 피해를 불러온 ‘가습기 살

균제’ 문제가 있었다는 점, 2020년에도 ‘이천참사’가 여지없이 재발되었다는 점 등은 좀 더 빨리 제정되

었어야 했을 법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그러나 결국 제정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은 

대상이 아니라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근로기준법 또한 마찬가지다.) 법률이지만 10만 국민동의청원

으로 만들어진 법률안의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은 제정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시민·노동자 보호의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민과 일하는 사람의 중대재해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다단계 하청 노동자, 심지어 외부에 있는 하청업체에 도

급을 준 경우도 원청의 직접적인 지배나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별 사업주에 대한 

의무와 원청의 의무 모두를 포괄적으로 적시하였다. 공무원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인 경우도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이다. 또

한 시민중대재해와 노동자 중대재해의 경우 모두 행위자(책임자)개인에 대한 처벌과 법인에 대한 처벌

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에 더하여 1인 이상의 사망(질병, 사고 모두 대상), 다수의 질병이나 부상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 사망의 경우만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시민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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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노동자·시민에게 중대사망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경영자에게 있다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소위 하한형이 도입된 것이다. 이 경

우 법인에게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피해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률 사항 중 강력한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질병’에 대한 접근이다. 시행령

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법률에 따르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질병사망도 이 기준을 따르게 될 것

이다.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은 매우 광범위하다. 가장 많은 것이 ‘뇌·심혈관계질환’이고 이만큼 많을 것

으로 추정되는 사항이 ‘자살’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살하는 수가 연간 5,000명에 

이른다(직업을 가진 국민 중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는 연간 약 5,200명이다). 이들 자살자들은 정말 업

무관련성이 하나도 없을까. 직장 괴롭힘, 성과 압박, 평가,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은 자살을 부추기는 

조문 제정법 주요내용 해설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민은 물론이려니와 ‘종사자’라는 표현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도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공무원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인 경우도 
해당

- 개인과 법인 모두 처벌 

중대
산업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사고 와 질병( 자 살 포함)을 모두포함 
대통령령에서 질병 유형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만 처벌하지만 본 
법률에서는 부상과 질병도 처벌 대상

중대
시민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시민 또한 사고와 질병 모두 처벌 대상이 됨

원청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자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특고나 다단계 모든 하청까지 대상. 사외하청 
중에서도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를 포괄

-� �원청이 필요 조치를 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처벌

경영
책임자
처벌

- 사망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과 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형이 확정 된 후 5년 이내 위반 시는 각 항의 50% 가중 처벌

-� �산업재해·시민재해 동일 적용, 하한형 도입 

법인
처벌 사망은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은 10억 원 이하 벌금 -� ��산업재해·시민재해 동일 적용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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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런데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일부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물질로 인한 질병으로 대

통령령에서 한정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남아 있는 과제를 넘어서야 한다

내년이 되어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제정법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이나 적용유예가 된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민·노동자 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또한 

전체 노동자 사고사망의 3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문제는 아예 빠져 있다. 적용유예기

간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국민이 연간 

2만8천 명에 달한다. 모두 소중한 하나하나의 목숨이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이며 누군가

의 배우자이자 연인이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5인 미만 노동자의 사망에는 사업주가 책임이 있어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숨에도 규모가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소사업장 

사업주는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도 된다는 의미인가. 이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 하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영역이 있다. 바로 인·허가권을 가진 책임공무원 집단이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시설 붕괴로 수련회를 갔던 부산외대 학생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

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진 사실은 위·변조된 건축허가신청서를 경주시청 측에

서는 ‘모르고’ 허가를 냈다고 한다. 또한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을 ‘준공허가’까지 내주었다. 관할 

관청이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해도 너무한 처사이다.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았고 외부 감리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문제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바뀌기 위해서는 책임 공

무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향후 ‘법 개정’이라는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 많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이다. 노동자·시민은 항상 피해를 입었을 때 권력기

관의 불공정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와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 피고가 대기업일 경우 무조건이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많은 전문가와 피해

자 집단은 재판부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1천 명의 사망자와 7천 명의 피해자는 그렇다면 조

작·날조된 것인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김용균 노동자와 관련

해 피의자 16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었다. 사망 20개월 만이다. 이미 2019년 9월 국무총리실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사고 원인을 적시한 이후 1년 만이다. 검찰이 이렇게 뜸을 들인 이유는 사회의 분위기를 보

아가면서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려는 의도였다. 앞으로 노동·시민사회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

동자 사망, 시민 재해에 대해 어떤 형태의 수사와 기소,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한다. 

매 사건을 면밀히 기록해야 한다. 허투루 법을 무력화 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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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나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족·피해자 가족의 목숨을 건 투쟁, 노동·시민사회의 총체적 결합, 노동자·시민

재해에 긍정적으로 바뀐 언론의 태도, 21대 새로운 국회의 적극적 변화 등으로 근래에 보기 힘든 큰 성

과물로 탄생했다. 물론 없던 상황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차고 넘쳤기 때문이다. 열렬한 국민

적 지지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 그

러나 ‘K-불평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노동자·시민의 삶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내년까지 갈 

수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노동자·시민의 안전보건 또한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열악한 집단, K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집단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관심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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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0년 12월 초, 이 법의 통과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18

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역시 그러하였다. 태안 석탄화력발

전소 하청노동자였던 김용균의 사망 이후 유족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

했다. 당시 입법 예고 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 하고 표류하던 산업

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

구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는 원청의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노

동자의 희생을 교훈으로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법 조항 하나

하나에 산재 사망자, 부상자, 직업병을 얻은 이들의 눈물이 서려 있는 법

안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고 김용균의 죽음 이후 십여 

일이 지난 12월 21일에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산안

법 전부 개정안은 도급금지, 도급 제한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으

로 넘기고 12월 27일 본 회의에서 급하게 통과되었다. 그 뒤로 김용균의 

동료들은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 이 법을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 부르게 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사망뿐 아니라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

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과정과 법안 평가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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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반복할 수 없다는 의지가 모여 발의되었다. 기업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2020년 5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이하 제정운

동본부)가 결성하였다. 제정운동본부는 국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채택조차 되지 못하였다. 12월 7일 고 김용

균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유족들은 임시국회 회기 내 이 법

안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12월 17일에는 학자 전문가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시민사회의 연대가 이어졌다. 경영계는 이 법안에 대

하여 거세게 반대하였고, 정부 역시 핵심 조항에 대하여 후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법안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1월 8일에 통과되었다. 재적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표였다. 

 이 글은 중대재해법의 제정운동의 역사를 소개하고, 법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학자 전문가들

의 연대활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통과된 법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자 한다. 

2. 중대재해법 제정 운동의 과정  

1)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급하게 이루어지고 충분히 논의되지 못 한 채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3년, 시민단체인 

노동건강연대는 선로 보수작업 중이던 비정규직 노동자 7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고가 아니라 살

인’이라고 진단했다. 2006년부터는 여러 노동단체들이 모여 매년 ‘살인기업 선정식’을 가졌다. 신기할 

정도로 단골 수상자 명단이 바뀌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1년 이후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공론화로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 문제가 시민과 소비자의 안전 이슈로까지 확장되었다. 중대재해법 논의가 ‘노동’ 의제에서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었다. 2015년엔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하여 23개 단체가 모여 ‘제정연대’를 결성

하였다.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의사결정 책임자인 법인·이사·원청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

배상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2020년 5월, 248개 단체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를 발족하였고, 10만 국민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과 사회적 참사에 대하여 우리 사

회의 여러 주체들이 오랫동안 고민하여 만든 대안이었다.

2) 학자 전문가들의 연대 활동을 통해 본 중대재해법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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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이 법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2020년 11월 초,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여당 관

계자가 “산업재해 중 한꺼번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제재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

정안”을 입법하겠다고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11월 9일 직업환경의학전문의 142명이 국회에 

입장문을 제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는 제목

의 글에는 산안법은 원청과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산안법은 기업에 의한 

시민 재해를 다룰 수 없다는 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쉽게 방기하고, 이를 쉽게 용인해주는 지금의 사회

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담겨 있었다.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 산재 유족의 단식농성 소식을 접하고 고 김용균 특조위원들은 중

대재해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학자 전문가 2,164명이 동참하였고, 이들은 공동선언문에

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임시국회 회기 내 제정할 것,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들어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를 철회할 것, 국민의힘 안에서 제외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교협, 민변, 안전보건학계, 김용균 특조위 이행점검단의 대표들은 12월 16일 더불

어민주당 정책의장 한정애 의원과 법사위 법안소위 간사 백혜련 의원 면담, 12월 17일 법사위원장 윤

호중의원과 박주민의원 면담을 통해 학자 전문가 공동 선언인들을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법의 

연내 통과를 호소하였다.

학자 전문가들은 법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12월 22일부터 1월 5일까지 11회에 걸쳐 릴레이 

기고를 통해 언론에 의견을 제시하였다(부록참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과 함께 핵심 조항을 

누락시킬 우려를 표명하였고(신희주), 원청이 중대재해에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박혜영),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이윤근, 남우근, 유성규, 강수돌). 또

한 위헌 논란(한상희), 공무원 처벌조항(전주희), 건설업 발주처의 책임(안홍섭)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대재해에서 직업병은 사실상 제외하자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하였

다(김현주). 

 12월 24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처음 열렸다.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잇따

라 발표되었다. 12월 24일 경총은 중대재해법이 헌법·형법 기본원칙 위배한다고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

출하였다. 12월 27일에는 지자체장 228명도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기 때

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12월 29일 법학자 32명, 변호사 60

명은 명확성의 원칙, 무죄추정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상 기본원칙을 검토했으나 중대재해기업처

벌법은 헌법상 어떤 문제도 없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이 실질적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특히 무전취식도 10년 이하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 3~5년 징역형은 과잉이 

아니며, 법리적으로도 환경범죄나 산업안전문제의 특성상 인과관계 추정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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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에서 원청 사업주의 책임에 대하여 도급, 위탁, 임대 등에 대하여 도급에 국한하자는 논의

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산업노동학회는 12월 29일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실제 현장에서는 구

분 없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도급만 원청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된다면 기형적인 계약 형태를 확대할 뿐

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내

용이었다. 12월 31일에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국회 의견서 제출이 있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면 

시행해야 하고, 원청의 책임은 도급, 위탁, 임대 등 다양한 외주방식을 포함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의 정

의에 급성중독사고, 과로사 등의 사업주 과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직업병 영역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

견이었다. 

법사위 법안소위가 해를 넘기게 되면서 기업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1월 4

일 고 김용균 특조위 이행점검단은 8대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직업병 중대재해의 정

의, 경영책임자의 범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범위, 도급, 임대 등 공동의무 귀속 범위, 사업주

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 법인의 가중처벌, 공무원 처벌 특례,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형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이었다. 이들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법안소위에서 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정

부안을 제시했던 고용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을 면담하고 주무 부처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였다. 

 1월 5일 오전 학자 전문가 공동선언 대표단은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에 대

한 한국노총의 입장에 대하여 전면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날 오후 온전한 중대재

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 노총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문에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언급되

지 않았다. 

 1월 6일 중기부 차관의 구두 제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유예도 아닌 적

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잠정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동자 300만 명이 5인 미만에서 일하고 

있고, 이중에 연간 약 300명이 산재사망을 하고, 전체 산재 사망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안이 제기되자 당일 오후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회의사회는 “방치되

어도 좋은 목숨은 없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는 앞으로 사업장 

쪼개기를 가속화하여 노동자들에게 위험정보를 알리는 것조차 더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월 8일 오전 민주평등사회를 향한 교수연구자 협의회 역시 이를 비판

하는 성명서를 내고 당일 오후 본 회의 참여 의원 300명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3. 중대재해법 통과 이후의 상황과 과제 

1) 중대재해법의 의미 

2000년, 김신범 등은 “한국사회의 산업안전보건의 근본적 정책문제는 사회윤리적 동기가 약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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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저규제정책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경제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감독이 행해지게 되며 사업주의 의무는 형

식적 강조되었다. 향후 한국사회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있어 사회윤리적 동기의 강

화, 정책주체의 입지강화라는 주제에 대한 비중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대재해법은 사회윤리적 동기를 강화하지 못한 사회에서 강한 처벌을 통해 사업주의 인식을 변화

시키려는 시도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문화를 만들고, 기업주가 법적 책임 부여의 의미를 통해 사회적 책임

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은 얼마나 많은 사업주들을 처벌하는가를 

통해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노동자/시민의 사망에 대한 사후 

수습이 비용이 훨씬 더 싼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화하자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통과된 직후 1월 8일 대기업 임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의원은 산업안전업

무 위탁 기업은 중대재해법 처벌을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1월 11일 

국민의힘은 재계를 만나 보완입법 등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월 25일 경총을 비롯한 7개 경제단체는 국회에 보완입법 요청을 제출하였다. 이 법이 노동자와 시민

의 안전을 지키는 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로부터 법안을 지키는 

것이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 통과된 중대재해법의 한계와 극복 방향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라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든 채,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3년 

유예 부칙으로 통과되었다.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발주처 책임 등의 핵심 조항은 삭제되었고, 처

벌 수위는 하한형이 도입되지 않았다. 손해배상책임은 징벌적이라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하였다. 직

업병에 대한 중대재해 정의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다. 이 조항들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으로 전락한 과정을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한계는 중대재해법 내에서 완결적으로 극복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의 각각의 조항들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사용하는 수사 기구와 사법부의 변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 법의 한계의 가장 효과적인 극복방안은 역설적으로 이 법으로 처벌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매우 적은 사회가 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다. 즉 현재 노동현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산재를 예방하는 

데 실패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작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안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행정조직을 강

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지난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국가의 감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으로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가시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2021년 2월 22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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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절의 이슈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위반 기업을 수사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7월 1일자로 현재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부로 승격하여 3국 12

개과로 확대하여 산재예방업무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재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

는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부록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쟁점 관련 언론 기고문 게재 

게재일 제목(관련 쟁점) 기고자 전문 분야 지면

12/2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야 신희주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노컷뉴스

12/24 중대재해법, 또 다른 '김용균법' 되지 않길 이윤근 원진노동환경연구소 소장 노컷뉴스

12/25 숨진 노동자들의 명단…정말 정부 기록인가 박혜영 공인노무사 노컷뉴스

12/25 중대재해·사회적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전주희 서교인문연구실 노컷뉴스

12/2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론이 위헌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 교수 경향신문

12/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총 접근과 태도의 문제점들 김종진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컷뉴스

12/27 박영선 장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응답하라.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노컷뉴스

12/31 중대재해법, 원칙 따르는 합리적 의사결정 
필요하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 노컷뉴스

12/31 정부의 중대재해법 '단계적 시행' 반대한다 유성규 공인노무사 노컷뉴스

1/4 중 대 재 해 기 업 처 벌 법 은  기 업 들 에  진 짜 
‘악덕’한가(중소기업 유예) 강수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겨레신문

1/5 중대재해 정의에 직업병 반드시 포함해야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 교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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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의 말]

이번 호부터 ‘논점’ 코너를 신설하고,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지, 무엇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2020년 코

로나19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 주장에서 시작된 한시적 기본소득 지급은 복지국가의 구조적 재

편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수정론, 복지 확대 반대론 논자들이 기본소득에 대

해 거세게 반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호에서 다룰 논점은 네 가지다. 첫째, 복지국가 제도

로서의 기본소득 반대론에 대항하여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필자 백승호)를 다루고, 둘째, 코

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1차 보편 지급 이외에 2차-4차까지 진행된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고 선별 지급을 강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제시한 논리였던 ‘재정 건전성’ 이슈를 점검한다(필자 전용복). 셋째,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

원금을 둘러싸고 우회적으로 기본소득 방식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였던 지역화폐 논쟁에 

대해 점검하고(필자 강남훈), 넷째, 대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의 성격처럼 대두된 지방자치단체장

을 비롯한 보궐 선거 국면에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제기되고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

였다(필자 윤형중). 

논
점 BasicIncome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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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사회권은 ‘필요’ 또는 ‘욕구’가 확

인된 사람들에게만 누구든지 지원하는 원리이며, 

기본소득은 ‘필요’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복지

국가의 사회권 원리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다. 

과연 복지국가의 원리는 ‘필요’에만 국한되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이러한 주장은 복지국가의 원

리를 ‘필요’나 ‘욕구’에만 가두어 두려는 아주 협

소한 접근방식이며,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적 경로

를 간과하는 주장이다. 복지국가의 역사는 ‘필요’

나 ‘욕구’를 포함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장해

온 역사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권리가 상실되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력의 상품화에 있다. 

노동력의 상품화는 인간의 소외를 유발하고, 노동

자들의 생존을 위한 경쟁을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경쟁은 상품화된 노동력의 시장가격을 끊임없이 

낮춘다. 게다가 임금을 받는 대가로 인간은 자신

의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고용주에게 넘김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많은 한계에 직면해

왔다. 복지국가의 역사는 이러한 상품화된 노동력

의 탈상품화를 통해 시장종속으로부터의 인간해

방을 지향해왔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핵심 원칙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복지국가 초기의 탈상품화는 사회적으로 빈

곤이 입증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하였다. 16세

기에 시작된 공공부조 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러

나 산업이 발달하면서 중산층 노동자들의 욕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구사회적 위험이라 일컬어지

는 노령, 산재, 질병, 실업 등 중산층의 욕구에 대

응하기 위해 19세기 후반 사회보험이 도입되었

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권리보장

을 통해 노동자들을 탈상품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20세기에 접어들며서 복지국가는 제

반 권리보장의 영역을 확대해왔다. 탈상품화가 주

로 상품화된 남성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관련이 

있었다면, 여성들의 육아, 가사, 돌봄 등 노동시장 

외부에서의 활동에 대한 권리보장을 통해 탈가족

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의 확

대로 이어졌다. 

20세기까지의 복지국가에서 사회권은 이렇

게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없거나, 신구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대한 권리로 정의되어

왔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회권의 

범주를 법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권의 범주를  ‘출산, 양

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의 사회권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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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근거하여 욕구나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

만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며,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향이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사회권을 매우 제한적

으로 규정하는 주장이다. 비록 사회보장기본법에

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가 사

회보장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헌법 제34

조에 규정된 사회보장의 전부를 포괄한다고 보기

보다, 헌법에서 규정된 사회권의 일부만을 사회보

장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호창, 2020: 152).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22

조에서도 사회권을 ‘필요’와 ‘욕구’에만 제한하고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

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

제적 협력을 통하여, 각 국가의 조직과 자

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

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2조).

여기서 권리는 공민권, 정치권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보편성), 자연적, 천부적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사회권은 이념형 수준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향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 구

현 양상은 다양하다. 현실 사회에서 사회권은 ‘국

가적 노력,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권의 원

리를 ‘욕구’가 있는 경우, ‘기여’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진정한 탈상품화, 탈가족화를 통한 인간해방이 

가능해진다.  

노동시장 성과performance가 아니라 시민자

격citizenship에 기초하여 불가침의 권리로 사

회권이 부여될 경우, 그러한 사회권은 개인

들의 진정한 탈상품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

다(Esping-Andersen, 1990: 21).

인권연구의 대가인 Fredman(2009)도 비슷

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Fredman(2009: 488)

은 복지권을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설명하는데,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욕구가 확인된 사람에 대

한 공적이전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

다. Fredman(2009: 490)은 기본권 또는 자연권

을 보장한다는 것은 욕구가 확인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

이나 노동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

는 것이 원칙이며, 그러한 권리를 경시할 경우 공

동체의 존립 자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사회권의 원

칙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현되고 있다. 

Esping-Andersen(1990)은 세 가지 복지체제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역사적 유산에 따라 사회권 원

칙의 실현 수준이 다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자산조사 욕구에 기반한 사회권 원칙이 지배적이

었던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생산적인 노동을 

통해 자립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복지수준이 일반적으로 

낮다. 그리고 빈곤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탈상품화, 탈가족화 수준은 매우 낮고, 납

세자와 복지수급자 사이의 강한 이중구조와 갈등

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계층화가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두 번째로, 노동시장의 소득에 따른 사회보험

료 기여라는 사회보험 원칙이 지배적인 보수주의 

국가에서는 중산층들의 실질적인 탈상품화 수준

은 높아질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사회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직업계층들 간의 강한 사회적 계층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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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탈가족화 수준이 낮아 젠더 평등 측면

에서의 심각한 갈등이 초래된다. 세 번째로, 사민

주의 모델은 시민들을 국가복지의 수동적인 수급

자가 아니라 적극적 권리를 지닌 주체로 전제함으

로써, 높은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공동체의 연대감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Fredman, 2009).

따라서 현실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지도 않고, 욕구도 증

명되지 않은 시민들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

는 것은 사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사

회보장의 원리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입장이

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자유주의와 보

수주의적 관점에서 강조될 뿐이다. 결국, 서구의 

경험에서 볼 때, 사회보장의 원리로서 욕구와 필

요만을 강조하는 주장이 지향하는 세계는 자유주

의와 보수주의가 결합된 강한 계층화 사회로 귀결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지국가조차도 표준적 고용관계가 

지배적인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제대로 작동했

을 수 있다. 기여 - 욕구 기반 사회보험 중심 복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 전제였던 위험

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재의 노동시장은 파견, 용역 등 일터의 균열이 심

화(Weil, 2014)되었고, 불확실성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Beck, 1992). 그리고 액체화된 근대

(Bauman, 2013)에서 위험은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전통적 복지국가 제도

들 만으로는 사회권의 온전한 실현이 불가능한 이

유가 여기에 있다. 전통적 복지국가 제도들에 더

하여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가 필요하다(서정

희·백승호, 2017).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본주의

로의 전환(Srnicek, 2019)은 산업자본주의의 분

배정의와는 또 다른 분배정의를 필요로 하고 있

다. 사회보장의 원리에 욕구, 기여와 보상, 보편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원리들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

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

국가의 모습은 기존의 사회보장 원리에서 주로 강

조되었던 욕구와 기여에 기초한 권리보장에 더하

여,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사회권, 공유부 배당의 

권리를 한 층 더 두텁게 추가layering함으로써 다양

한 사회적 권리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 복지국가

다.  

욕구 및 기여에 기초한 권리와 보편적 사회권

의 원리가 결합할 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훨

씬 유리하며, 사회적 연대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

미 ‘재분배의 역설’(Korpi & Palme, 1998)론에서

도 검증되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가 지향

하는 사회는 욕구, 기여에 기초한 권리와 모든 사

람의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개의 

날개가 조화를 이룬 사회다. 복지국가의 궁극적 

지향점을 ‘욕구’나 ‘필요’에만 가둘지, 보편적 인

권의 실현으로 나아갈지를 선택할 기로에 지금 우

리가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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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국면에서 국가(정부)의 책무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정부)의 책무에 대

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자연재해라 부를 

수 있는 감염병조차 인간 사회에는 불평등한 효과

를 끼쳤다. 특히 경제적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

가 집중된 영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에서 가장 컸

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때문이었다. 이

와는 반대로,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으로 부자들

은 오히려 큰 이익을 누렸다. 완화적 거시경제정

책으로 자산(부동산, 주식 등)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런 자산 대부분을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 결과, 상대적 불평등이 강화됐을 뿐만 아

니라, 사회경제적 약자의 소득이 붕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민주

공화국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킬 의무를 진다. 정부는 전쟁 등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해야 하

고, 피해 국민이 발생하면 지원하도록 법률로 정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감염병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에 매우 소극적이

다. 소요 재정 충당이 문제인데, 증세는 고려조차 

하지 않으면서, 재정적자는 경제 전체에 ‘해롭다’

는 이유에서이다. 여기서는 재정적자의 ‘해로운 

효과’ 중 ‘외국인 자본 이탈’과 그 극단적 형태인 

‘외환위기’ 가능성만을 검토하고자 한다.1) 결론부

터 말하면, 이는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미신

에 가깝다.

외환위기의 역사적 사례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정부부채 증가를 우려

하는 가장 큰 (혹은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외국인 자본 이탈’ 가능성이다. 외국인 자본 이탈

의 극단적 결과는 ‘외환위기’인데, 1997~98 외환

위기를 겪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이 때문인지, 외환위기 가능성은 긴축

적 재정정책 설득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

다. 그렇다면 재정정자 확대는 외환위기 가능성

을 높일까? 실제 역사적 사례는 그렇지 않음을 보

1)  정부부채 증가가 경제에 해롭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
하다. 외국인 자본 이탈과 외환위기 가능성, 정부파산(국채위
기) 가능성,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금리 상승과 구축효과, 미
래 세대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외국인 자본 이탈 가
능성만을 다룬다. 이는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라서’라는 말
과 거의 유사한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부채와 외환위기 : 
과학인가 미신인가
전용복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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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1997년 우리

나라 외환위기 당시 정부부채 수준은 GDP 대비

(이하 동일) 11%에 지나지 않았다. 외환위기를 

반복해서 겪고 있는 남미 국가들의 사례로, 1982

년 멕시코 외환위기 당시 정부부채 수준은 42%

였고, 아르헨티나의 2001년 외환위기 당시에 그

것은 50%에 불과했다. 2018년 터기의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부채비율은 28%로 세계 최저 수준

이었다. 2010년대 초반 남유럽 국가들이 국채위

기(이는 외국 은행들의 국채 투자자금 회수 위협

이었으므로, 외환위기의 형태를 띠었다)에 직면

했을 때 그들의 정부부채 수준은 약 60%(스페인)

에서 120%(이탈리아) 사이에서 다양했다. 반면, 

2019년 정부부채 수준이 약 250%에 도달한 일

본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더 

큰 재정적자를 일으켰지만, 일본의 외환위기를 걱

정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2020년 선진

국(한국 포함 G20) 정부의 평균 정부부채 수준은 

12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역사적 사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부부채 비율과 외환위기 사이에 상관관

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긴축

적 재정정책 옹호론자들이 제시하는 설명은 ‘기

축통화’와 ‘비기축통화’의 차이이다. 달러화, 유로

화, 엔화 등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외환위기 가

능성이 작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

로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축통화란 개념은 

브레튼우즈 체제(1944~1971)의 금환본위제에서 

유래한다. 2차 대전 이후 선진 44개국은 미국 달

러화의 가치를 금Gold에 고정(금 1온스=35 미국

달러)하고, 여타 통화들과 달러화의 교환비율을 

고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체제의 핵심은 미국 달

러화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일종의 

금본위제였다. 여기서 미국 달러화가 여타 통화를 

금과 연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기축통화’라 불렸

다. 하지만 1971년 미국이 달러화를 금으로 바꿔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체제는 사라졌다. 

기축통화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달러화는 실질적인 ‘돈’으로 여겨지던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축통화란 ‘가

치가 가장 잘 유지되는 통화’란 의미가 있었고, 현

재에도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다. 가치가 안정적

인 통화란 위기를 겪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현실과 전혀 다르다. 첫째, 현

대에는 과거 금Gold처럼 세계의 ‘돈’으로 기능하

는 그 무엇도, 달러화처럼 그것을 대변하는 통화

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현재 세계 통화들 사이

의 교환비율(환율)은 수시로 변하고, 환율이 변하

는 이유 또한 시기와 대상에 따라 매번 다르다. 따

라서, 선험적으로 특정 통화의 가치가 더 안정적

이라 주장할 이유가 없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가 국제적으로 여타 통

화들보다 더 많이 유통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기축통화 대신 ‘국제통화’라 부르며, 이들 국가는 

외환위기(외국인 자본의 이탈)를 겪을 가능성이 

작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이 외환위기를 일으키는 

주범인 국제 자본의 ‘행위 규칙’으로 정착되어 있

음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일반화하긴 어렵다. 다

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어떤 통화로 투자했을 때 

수익이 크게 떨어지면 해당 통화를 버리는 일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엔화로 투자했을 

때 5%의 수익이 나고, 원화로 투자했을 때 10%

의 수익이 난다면, 국제 자본은 당연히 원화 자산

에 투자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 국제적으로 엔화

보다 원화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특정 통화

에 대한 국제적 수요의 상대적 대소大小를 기준으

로 외국인 자본의 이탈 가능성을 선험적으로 결정

할 수는 없다(필자는 일본에서 높은 정부부채 비

율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거나 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엔화가 국제통화

여서가 아니라, 그 많은 국채가 일본 중앙은행과 

연기금, 보험사 등 국내 기관이 보유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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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들이 정부와 수시로 소통하며 공조하기 때

문이다). 

걱정 ① : 국채의 부도 가능성

기축통화 혹은 국제통화 여부보다 더 중요한 

점은 외국인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이다. 국제통화를 갖지 않는 정부의 부채가 증

가하면 외국인 자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

장이 제시하는 첫 번째 전이 경로는 국가신용도 

하락이다. 즉, ‘정부부채 비율 상승→국가신용도 

하락→외국인 자본 이탈’. 우선, 첫 번째 인과관

계부터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정부부채 비율이 

상승하면 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대표적으로 S&P, 

Moody’s, Fitch 등)은 이를 반영하여 해당 정부 

국채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

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정부부채 증가가 국채위기 가능성을 키워 외

국인 자본이 떠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우선 드는 의문은 국채의 디폴트 가

능성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권통화(주권국가 

고유의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의 정부가 자국 통

화로 상환하기로 한 국채는 결코 ‘부도나지 않는

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1년 후 원화로 상환하

기로 약속하고 1조 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낼 가능성

은 전혀 없다. 이론적으로, 국채 만기에 세수가 부

족한데 국채 보유자가 현금 상환을 요구하더라도,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지급하면 그만이다. 이것

이 가능한 이유는 원화(모든 현대 통화)는 무無에

서 (키보드를 두들겨) 무한히 창조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는 오직 통화발행권을 갖는 주권 정부만

의 권능이다. 국채의 부도 가능성 우려는 정부의 

발권력을 무시하고, 정부재정도 가계나 기업처럼 

운영된다는 잘못된 믿음에 기초한다. 또는, 과거 

금본위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금이나 기타 현물로 

상환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방식이다. 

현대 주권통화는 금이 아니며, 가계나 기업과 달

리 스스로 무제한 발행할 수 있다. 실제에서는 국

채 보유자가 ‘현금’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예도 없

다. 만기가 도래한 국채는 새 국채로 교환해 줄 뿐

이다. 따라서 정부부채 증가가 국채의 부도 가능

성을 높여, 국채 신용등급을 악화시킬 이유는 전

혀 없다.

외화를 빌리기 위한 국채의 경우는 전혀 다르

다. 정부는 외화를 찍어낼 수는 없으므로, 상환 기

한 내에 충분한 외화를 획득하지 못하면 국채라도 

부도날 수 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국

채위기’도 외화가 부족해 일어난 ‘외환위기’였다.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달러화 부족 사태

였고, 남미 국가들이 반복하는 국가부도 사태 또

한 외화로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

었다. 2011년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위기 또한 사

실은 외환위기였다. 이들은 유로존으로 통합되면

서 통화발행권을 포기하고 유럽중앙은행ECB에 넘

겼기 때문에, 스스로 통화를 발행할 수 없다. 유로

화를 사용하지만, 그 발행권이 없던 그들에게 유

로화란 외화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중세 유럽에서 

전쟁 자금으로 금을 대량 차입한 후 파산했던 군

주들과 유사하다. 약탈하든 금광을 발견하든 금을 

모으지 못하면 군주도 파산했듯, 현대국가의 정부

도 외화로 빚을 지고 상환 만기에 외화를 구하지 

못하면 파산한다. 금과 외화 모두 스스로 발행할 

수 없는 ‘물건’들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대 주권국

가 대부분은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통화를 보유

하고 있고, 그 돈으로 상환하기로 약속한 국채는 

부도날 수 없다. 그래서 국채는 시장에서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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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② : 정부부채 비율 → 국가신용도

민간 신용평가사(社)들이 정부부채 비율을 

국가신용도(등급) 평가 기준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들은 현대 통화와 국채

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금본위제의 

관행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채 비율이 

국가신용도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는 불

분명하다.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 결정 과

정을 모두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

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부채 비율이 국가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림 1]은 1998~2014년 사이 Fitch사(社)

가 제시한 국가신용등급(세로축)과 정부부채 비

율(가로축)을 표시하고 있다(파란점은 개발도상

국, 빨간점은 선진국). 정부부채 비율이 국가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위 점들은 우

하향하는 모양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선진국이

든 개발도상국이든 그런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MF 보고서를 포함하

여 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두 변수 사이에 ‘통계

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위 그림처

럼 겉으로 보기에 서로 무관해 보이는 두 변수 사

이에 어떻게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일까?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들(경제성

장률, 실업률, 외채, 민간부채, 물가, 지정학적 위

험, 정치적 안정성 등)이 미치는 효과를 제거하면, 

그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말이다. 다른 말

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국가신용등급과 정부

부채 비율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데, 정부부채 비율만 변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부채 비율은 얼마나 중요할까? 

역시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신용등급을 결

정하는 요인 가운데 정부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또는 대외

부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부부채 비율 상승이 국가신용도를 하락시

킬 수 있다는 주장이 ‘침소봉대’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될 때, 정부부채 비율이 상승하더라도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를 살리면 국가신용등급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정부부채 비율 상승이 국

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경

기 개선 효과가 국가신용도를 더 크게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걱정 ③ : 국가신용도 → 외국인 자본 
이동

다음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자본이 이탈한다고 주장하려면, 국가신용등급 하

락이 외국인 자본 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 또한 위에서 논

의한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 국가신용등급 하락

출처: Metodij Hadzi-Vaskov, Luca A Ricci.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Public Debt and 
Sovereign Credit Ratings”, IMF Working Paper 2019-162,

[그림 1] 국가신용등급과 정부부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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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국인 자본 이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전제조건이 붙는다. 첫째, 

국가신용등급과 외국인 자본 유출입 사이에 통계

적 상관관계는 발견되지만, 후자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은 국가신용등급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다른 

말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외국인 자본 이탈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

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조

건이 현실에서 모두 만족되는 경우는 우연에 지나

지 않는다. 이에 관한 최근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

르면,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과 관련된 국가신용등

급이란 해당 국가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상대

적’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정부부채 증가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다른 국가

들의 신용등급이 더 크게 하락한다면, 외국인 자

본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다른 조건’에는 이와 같은 국가신용등급

의 상대적 수준 외에도 경제성장률, 환율 전망, 이

자율 등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포함한다. 이 모든 변수들 또한 비교 대상 

국가들 대비 ‘상대적’ 수준이 중요하다.

이러한 통계적 발견은 경험연구에서는 새로

운 것일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오랫동

안 지적되어온 사실이다. 국제적 자본이동의 자유

화 이후 실물투자와는 무관하게 시세차익을 노리

는 투기 자본이 국제 자본이동을 지배해 왔다. 이

들은 단기 자본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글로벌 관

점에서 국가간 투자를 배분한다. 쉽게 말해, 이들

은 전 세계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높은 수

익이 기대되는 곳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외국인 

투기 자본은 한 나라의 특정 변수가 아니라 수익

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국가간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평가

한다. 따라서 국가신용도 변수 하나만으로 외국인 

자본 이탈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망상에 가깝다. 

요컨대, 국가신용등급이 외국인 자본의 이탈

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관계는 상대적일 

뿐 아니라 금융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

은 조건에 더 크게 의존한다. 즉, 국가신용등급과 

외국인 자본 이동 사이에는 단선적 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 국가신용도는 외국인 자본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과 독립적으로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로, 이러한 논

의는 ‘점진적 이동’에 관한 연구란 점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를 불러올 만

큼 ‘급격하고 극단적인’ 외국인 자본 이탈의 원인

이란 증거는 전혀 없다. 

걱정 ④ : 물가와 환율

정부부채가 증가하면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은 종종 다음과 같이 다소 복잡한 

연쇄적 인과관계를 상정하기도 한다. ‘정부부채 

증가 → 지급준비금 증가 → 시중 통화량 증가 → 

물가상승 → 환율 상승 → 외자의 투자 수익률 하

락 → 외국인 자본 이탈’. 우선 주의할 점으로, 여

기 나열된 연쇄적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될 때에만 

정부부채 증가가 외국인 자본 이탈을 유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쇄적 인과관계 중 하나라도 성

립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연쇄 과정은 일어나

지 않는다. 개별 인과관계를 하나씩 살펴보자.

정부부채가 증가하면 지급준비금이 증가하

는가? 정부부채 증가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현대 통화제도에 존재하는 ‘두 가지 형태’의 통

화를 구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선, 

정부(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는 가계와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반드시 시

중의 민간은행을 통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기업이

나 가계는 정부가 지출하는 돈을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계좌를 통해 수취한다는 말이다. 즉, 정부가 

지출하면 돈은 ‘정부→민간은행→가계와 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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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흘러간다. 이 중 ‘정부→민간은행’에는 ‘지급준

비금’이라 불리는 중앙은행 화폐가 사용된다(중

앙은행 화폐를 ‘본원통화’라 부르는데, 크게 지급

준비금과 현금(지폐와 동전)으로 구성된다). 이 지

급준비금이 첫 번째 종류의 통화 형태이다. 다음

으로, ‘민간은행→가계와 기업’에 사용하는 통화

는 ‘민간은행 스스로 창조하는 신용화폐’이다. 이 

신용화폐는 민간은행이 대출을 통해 창조하고, 예

금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계와 기업이 사용하는 

통화는 대출 혹은 예금이라 부를 수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10조 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예로 삼

아 설명하면, 민간은행은 정부로부터 10조 원의 

지급준비금을 수령하고, 고객의 통장에 스스로 창

조한 돈 10조 원의 예금을 찍어주는 것이다. 여기

서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지출하는 지급준비금은 

시중으로 흘러가지 않고 은행권 내부에 남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정부부채 증가를 통해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는가?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은 ‘부분적으로만 그렇다’일 것이다. 정

부지출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민간은행에 지급

준비금이 증가하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통화정책이 자동으로 개입하여 회수하기 때문이

다.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현대 통화정책은 기

준금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행한다. 통제 대상 

기준금리란 민간은행들 사이에 지급준비금을 서

로 빌리고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금리)이다. 

정부부채 증가를 통해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민간

은행권에는 지급준비금 보유량이 증가하는데(위

의 예에서 10조 원), 이는 기준금리 하락 압력을 

낳는다. 중앙은행은 목표로 정한 기준금리의 하

락을 막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흡수해야 한다. 그

렇지 않으면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

이다. 결국, 정부지출을 통해 지급준비금이 과도

하게 풀리면, 순차적으로 중앙은행이 나서서 회

수하므로, 지급준비금은 크게 증가할 수 없다. 물

론, 정부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

우처럼, 정부지출은 민간 경제주체의 예금을 증

가시키고, 그에 따라 민간은행이 필요로 하는 지

금준비금의 양도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약 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020년 12

월 말 M2 3,200조 중 중앙은행 화폐(본원통화)는 

221.5조 원으로 6.9%이다). 예를 들어, 10조 원

의 재난지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지급하면 9.3

조 원은 중앙은행이 회수하고, 0.7조 원의 지급준

비금만이 증가할 뿐이다. 따라서 위 경로에서 첫 

번째 인과관계는 7% 정도만이 사실이라 할 수 있

다. 이는 정부부채의 화폐화, 즉 “정부가 돈을 찍

어서 뿌린다”는 통념이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하

기도 한다.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통화정책이 존재

하는 한, 정부는 돈을 찍어서 뿌릴 수 없다.

두 번째 인과관계, 즉 지급준비금이 증가하

면 시중 통화량(민간은행 신용통화)도 증가하는

가? 앞의 예를 통해 설명하면, 정부가 지급한 재난

지원금 10조 원은 민간은행 신용화폐(예금)로 전

환하여 국민의 은행 계좌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

서 시중 통화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

기서 쟁점은 이 통화량 증가의 원인이 지급준비금 

증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지급준비

금 10조 원을 지출했지만, 시중에는 극히 일부인 

0.7조 원의 지급준비금만이 증가했을 뿐이다. 일

반적으로 말해, 시중 통화량은 민간은행권이 임의

로 정한다. 다른 말로, 민간은행은 지급준비금 제

약 없이 대출할 수 있다. 가계와 기업이 은행에 대

출을 제안하면, 은행이 신용도를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대출이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

한다. 대출 증가에 따라 은행은 더 많은 지급준비

금을 필요로 하지만, 중앙은행 또한 은행권에 필

요한 지급준비금 공급을 거절하기가 어렵다. 금융

시장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이 임의으로 대출을 늘리지 않는 한, 정부지

출에 따른 통화량 변화는 정확히 정부지출 액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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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을 뿐이다.

세 번째 인과관계를 살펴보자. 정부지출로 통

화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물가가 상승하는가? 매

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그러하다. 예를 들어, 정부

가 10조 원을 가계와 기업에 지출했는데, 그 돈으

로 구매(소비)할 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하면 물가

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공급 제약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코로나19 

충격 이전에도 100만 명 이상의 공식 실업자가 상

시로 존재해 왔다. 또한, 이미 비싼 비용을 치르고 

설치한 공장과 설비 중 약 25%는 놀고 있다. 대

량의 실업과 유휴 설비는 수요만 있다면 즉시 가

동되어 생산을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여분의 생산 능력 범위 내에서 증가한 통화량

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설비 가동률 

25%를 기준으로 가늠하자면, 우리나라 GDP의 

25% 정도의 추가 수요는 물가상승 없이 충족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신규 투자가 발생하여 생산 능력 

또한 점점 더 커진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0년 5월까지만 해도 마스크 공급이 부족했지

만, 불과 몇 개월 만에 ‘할인 마스크’까지 등장했

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물

가가 상승한다는 통념이 강하게 퍼져 있다. 이 통

념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퍼뜨린 것으로, ‘재화

와 서비스의 양은 그대로인데, 돈만 더 많이 유통

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 통념이 옳은지 따져

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첫째, 물가와 관련된 통화량은 민간은행

들이 대출을 통해 공급하는 신용화폐이다. 은행들

이 이 신용화폐를 창조하는 데 제한이 없으므로, 

통화량은 결국 신용도 높은 ‘대출 수요’가 결정한

2)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자산 
가격은 여기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단기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할 수 없다
는 점에 있다.

다. 둘째, 대출을 받으면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하

므로, 대출 수요자는 반드시 그 비용을 능가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모든 대

출과 그에 따른 통화량 증가는 생산적으로 사용된

다. 생산과 무관하게 돈의 양만을 강제로 늘릴 수

는 없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합하면, 통화

량 증가는 반드시 생산을 동반한다. 통화량이 증

가하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도 증가하므로, 물가가 상승할 이유가 없다. 

네 번째 인과관계, 즉 국내 물가상승은 필연

적으로 국내 통화가치를 하락(환율 상승)시키는

가? 이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주장처럼 환율을 변화시

키는 물가란 ‘상대적’ 물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

어,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미국의 물가

가 더 빨리 상승한다면,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우리나

라 물가만 상승하거나, 다른 나라 물가보다 더 빨

리 상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3) 둘째, 이 주장은 

‘일물일가의 원리’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뉴욕의 

햄버거 가격이 10달러이고 한국의 햄버거 가격이 

1만 원이면, 햄버거의 가치는 같아야 하므로 10달

러와 1만 원이 같아야 한다. 즉, 10달러=1만 원이

므로, 환율은 1달러 = 1,000원이어야 한다는 것

이다. 한국의 햄버거만 가격이 올라 15,000원이 

된다면, 환율 또한 1달러=1,500원으로 올라야 한

다(원화 가치 하락).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물

일가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 세계의 햄버

거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는 우연이 아니고는 찾

아보기 어렵다. 셋째, 일물일가의 원리가 성립하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
장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정적자 증가를 우려
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환율 상승이 아니라 하락과 그에 따
른 수출 감소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므로 통화량 증가도 상대적으로 작
았을 것이고,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도 상대적으로 
작아야 한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상대 물가가 하락할 것이
니, 환율은 오히려 하락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들의 비일관성 혹은 이중
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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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환율이 실물보다

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금융시장의 변화에 더 크

게 영향받는다는 사실에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

럼, 국제 투기 자본은 글로벌 관점에서 최대 수익

을 추구한다. 환율 변화 또한 이들의 기대 수익 결

정요인이기는 하지만, 거꾸로 기대 수익의 변화

가 해당 국가의 통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 

더 큰 환율 변화를 유도한다는 설명이 현실에 가

깝다(이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므로, 주식에 투자하

여 더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대개 경제

가 빠르게 성장하면 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

만,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외국인 자금이 유

입되면, 환율은 오히려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기

도 한다. 원화에 대한 투자용 수요가 커지기 때문

이다. 요컨대, ‘현실에서’ 국내 물가상승이 환율을 

상승시키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자본 수익

률이 하락한다는 명제는 기술적으로는 옳다. 문제

는 환율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한 나라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하

더라도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수히 다

양하고, 경제성장률처럼 물가 변화보다 더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도 많다.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

도 상승한다는 주장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에 기초하는데, 매우 비현실적이다. ‘환율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면, 수년 내에 지구를 통째

로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금융시장의 

우스갯소리가 더 큰 진실을 표현한다. 

마지막 인과관계를 살펴보자. 환율 변화를 반

영한 외국인 자본의 수익률이 하락하면 해당 국가

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리란 보

장은 없다. 실제 자본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상

대적 수익률’이다. 앞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외국인 자본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기회를 찾는다. 설사 우리나라 환율이 하락

하여 외국인 자본의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수익률이 더 크게 하락한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이유가 없다. 더 나

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외국

인 자본의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수히 

많다. 어떤 요인은 환율 변화의 효과를 상쇄할 수

도 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한 요인이 세계적 차원

에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 외국인 자

본의 행태를 우리나라 일국의 환율 변화라는 단일 

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태도는 비현실적이다. 

어떤 인과적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최종 결과가 나타날 확률은 개별 인과관계가 나타

날 확률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A→B→C이고, 

A→B일 확률이 100%라 하더라도, B→C일 확률

이 0%라면, A→C일 확률은 0%이다. ‘정부부채 

증가 → 지급준비금 증가 → 시중 통화량 증가 → 

물가상승 → 환율 상승 → 외자의 투자 수익률 하

락 → 외국인 자본 이탈’의 연쇄적 인과관계에서 

단 하나의 인과관계만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부

부채 증가 → 외국인 자본 이탈’은 발생하지 않는

다. 개별 인과관계에 관한 지금까지 논의를 고려

할 때, 현실적으로 정부부채 증가가 원인이 되어 

외국인 자본 이탈로 나타날 확률은 거의 0%에 가

깝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참고로, 이 6단

계의 개별 인과관계가 발생할 확률을 넉넉히 가정

하여 모두 50%라 하더라도 ‘정부부채 증가→외

국인 자본 이탈’일 확률은 1.56%에 지나지 않는

다. 이 미미한 가능성이 무서워 재정정책을 포기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통사고 가능성이 있으니 운

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더구나, 아래에

서 제안하듯, 이 미미한 가능성마저도 예방할 대

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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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⑤ : 한국은 신흥국이라서?

정부부채 비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본 이탈

을 걱정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가 ‘신흥

국’이라서 ‘신진국’보다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다

른 말로, 선진국은 정부부채 비율이 다소 상승해

도 괜찮지만, 기초 체력이 약한 신흥국인 우리나

라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2020년 

예측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규모(GDP)가 

세계 10위에 위치하고, 1인당 GDP는 세계 7위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외국

인 자본은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 중 원금과 수

익을 상대적으로 가장 잘 보장하는 국가를 선택하

기 때문이다. 

외국인 자본은 궁극적으로 투자 수익률에 따

라 이동한다는 원칙을 상기하자. 경제규모 혹은 

경제성장률이 매우 중요한 수익률 결정요인임은 

분명하다. 외국인 자본이동의 결정요인 모두를 포

괄하여 정확히 예측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인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어떤 요인을 

얼마만큼 고려하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앞서 자

세히 살펴본 것처럼, 정부부채 비율이 투자 수익

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

더라도 현실에서 실현되긴 극히 어렵다. 주권통화

로 표시된 국채는 부도날 수 없고, 물가와 환율 변

화를 통해 수익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

로도 실현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 수익

률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자율 변화가 그들의 행

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경제의 ‘종

합적 경쟁력’(외국인 자본에게는 기대 수익률)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금리는 외국인 투자 자본의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여기서 살펴볼 기준금

리는 정부가 보증하는 수익률이다. 통상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의 금리보다 높아야 ‘외국인 자본 

이탈’ 없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신

흥국’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은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웃돈

(신흥국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외국인 자

본을 붙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과의 금리 차

이는 신흥국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그

것이 작을수록 미국 경제 대비 상대적으로 강건한 

경제임을 의미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경제 대비 크게 열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

라 기준금리가 미국의 그것보다 오히려 낮았지

만,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지 않았던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기

준금리보다 낮았던 ‘금리역전’은 1999년 7월에서 

2001년 3월까지 19개월 동안,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24개월 동안, 마지막으로 코로

나19 창궐 이전 2018년 3월 22일부터 2020년 3

월 2일까지 약 24개월 동안, 역대 세 번 있었다. 매

번의 금리역전은 약 2년 동안 지속했지만, 대규모 

외국인 자본 이탈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는 

가장 최근의 경우를 보여준다. 첫 번째 그림의 음

그림 2.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와 외국인 자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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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부분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

다 낮았던 시기와 그 정도를 보여주고, 아래 그림

은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자본 스톡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그것보다 낮았던 

기간 동안 외국인 자본이 이탈한 증거를 찾기 어

렵다. 이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본이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기대 수익률이 금리 

격차를 능가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른 말로, 투

자 수익을 낳는 우리나라 경제의 종합 역량이 미

국 경제에 크게 뒤진다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는 경우

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의 문제 때문이 아니

라, 투기 자본 본거지의 문제 때문인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이탈했던 일이 대표적이다. 또

한, 2020년 3월부터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더믹

이 발생하고 대규모 생산시설이 셧다운되자, 3월 

한 달 동안에만 외국인 자본은 76.4조 원이 감소

했다. 그 이후 외국인 자본은 다시 유입하기 시작

하여 현재 역대 최대 규모가 되었다(앞 쪽 그림). 

그런데, 그렇게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하던 

시기는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역사상 가장 빠

르게 증가했던 시기였다.4)5) 금리역전에도 불구하

고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증

4)  외국인 투자액이 크게 상승한 데에는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한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해도 같은 기간 외국인 자본은 
크게 유입되었다.

5)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의 절대적 수준은 낮지만, 그 증가속
도가 너무 빨라서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증
가속도’란 과거의 정부부채 증가 속도와 비교할 때 그러하다
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2019년까지 이전 10년 동안 그것은 약 
7% 포인트 증가했지만, 2020년 한해에만 7% 포인트 증가한 
사실을 두고 ‘너무 빠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국인 자본의 
이탈을 우려하는 관점에서는 국제적 비교가 훨씬 유용하다. 외
국인 자본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이 기대
되는 국가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역
사상 가장 빨리 증가했던 2020년에 세계 주요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대략 2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7% 포인트보다 약 세 배 빠른 ‘속도’이다. 우리
나라 정부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과거와 비교하면 가장 빠르지
만,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느리다’. 만약 정부부채 비
율이 외국인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의 증가속도는 오히려 외국인 자본에 매력적인 
조건이라 할 것이다.

가하던 시기에 외국인 자본이 오히려 대량 유입되

었단 사실, 그리고 외국인 자본의 본거지에 해당

하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충격(예를 들어, 금융위

기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이 가해질 때 대규모 

외국인 자본 이탈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

면,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외국인 자본 이탈

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걱정 대신 제도적 대비를

1997-98 외환위기와 그 이후 구조조정의 고

통을 경험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자본 이탈을 

우려하는 정서는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그런 국민적 우려에 매우 소극적

으로만 대응해 왔다.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정부부

채 비율 억제에만 집착했을 뿐, 외국인 자본 이탈

을 억제하거나 그 충격에 대비하려는 정책적 노력

은 찾아보기 어렵다.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물질적 삶도 크게 악화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지출은 국민의 수입이기 때문이다.

진정 외국인 자본 이탈 가능성 때문에 재정정

책이 제한된다면, 우리 정부는 정부부채 비율 관

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를 억제할 제도적 

방책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적극적 재

정정책은 건강하고 생산성 높은 경제를 달성할 강

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제도적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국제 투기 자

본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

에 깊이 편입해 있는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을 폐쇄

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정당

한 주장이긴 하지만, 국내외 자본에 무제한의 자

유를 보장하는 국가는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자본의 ATM기’로 조

롱받을 정도로, 외국인 자본의 이동에 과도한 자

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 자본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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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고용 등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극히 미

약하다. 코스피 외국인 투자 자본 중 96%, 코스닥 

외국인 투자 자본 중 86%가 자산 가격 시세차익

을 노리는 투기 자본이며,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은 모두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인 회사채가 

아니라 국공채를 매입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자본의 이탈 가능성이 재정정

책의 자율성을 진정 제약한다면, 대량의 외환보

유고를 운영할 수도 있다. 2020년 말 외환보유고

는 4,431억 달러이지만, 유동성 높은 증권시장의 

외국인 자본은 약 7,0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렇다

면, 재정 보수주의자는 외환보유고 확대를 주장

해야 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

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매년 경

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고, 그 규모가 점점 더 증

가해 왔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경상수지 흑자는 716억 달러에 달했다. 만

약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모두 외환보유

고로 흡수했더라면, 현재 약 9,226억 달러에 달했

을 것이다. 이는 절대 규모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경제규모 대비 비율로는 세계 1위이다. 

이는 이탈 가능성이 큰 외국인 금융시장 투자 총

액을 능가하는 규모이다. 물론 이후에도 매년 경

상수지 흑자만큼 외환보유고를 더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인 자

본 이탈’을 걱정하며 정책 자율성을 스스로 제한

하면서도, 외환보유고를 늘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

았다. 이율배반적인 태도이다.

‘과도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일이 비효율

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이

다. 과연 그럴까? 외환보유고 유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자. 비용 측면에서, 첫 번째 비용은 

외화 매입 자금에 대한 이자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수출 기업이 1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한국은

행 혹은 정부가 이를 매입하여 외환보유고로 흡수

한다고 가정하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 환율은 1달

러=1,000원으로 가정하면, 1억 달러의 외화를 매

입하려면 1,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1,000억 원

은 한국은행이 발권하거나 채권을 매도하여 조달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가 외환보유

고 유지를 위한 첫 번째 비용이다. 채권을 발행하

는 경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여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권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설명해보자. 한국은행이 발

권하여 외환 1억 달러를 매입하면, 시중에는 지급

준비금 1,000억 원이 풀린다. 이것이 기준금리 하

방 압력을 낳는다면(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은행은 이를 회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채

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도하고, 이후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발권이나 채권발

행이나 결과는 거의 유사하다. 이에 적용하는 금

리는 기준금리가 정책변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금리가 낮은 단기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

서, 한국은행이 통제할 수 있다. 

외환보유고 유지의 두 번째 비용은 국내 물가

상승이다. 한국은행이 유입된 외화(경상수지 흑

자)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국내 물가가 

상승할 것이란 주장이다. 즉, 외화 유입→한국은

행 매입→지급준비금 증가→통화량 증가→물가

상승. 하지만, 앞의 논의를 상기하면, 이 또한 사

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이 외화매입에 

사용하는 돈은 ‘지급준비금’이고, 이는 시중에 유

통되지 않는다. 현대 통화정책 프레임 하에서, 그

것이 과도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방어를 위해 

스스로 회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더라도 시중 통화량(대출)이 증가할 이유

도 없다. 시중 통화량을 결정하는 대출 여부는 민

간은행이 결정하는데, 평소에도 이들은 지급준비

금 제약 없이 대출 여부를 결정해 왔다. 즉, 지급준

비금 증감이 시중 통화량(대출)에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대량으로 외화

를 매입하더라도 시중 통화량이 증가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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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물가가 상승할 

이유도 없다. 

 외환보유고 유지 비용이라 주장되는 또 다

른 요인은 해외자산 가격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매입한 외화 1억 달러는 미국 국채에 투자할 것인

데, 국채 시장 가격은 수시로 변한다. 미국 국채 가

격이 하락하면 손실이므로, 비용이라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비용이나 

수익이라 할 수 없다. 한국은행의 미국 국채 보유

는 비상 대책 수단이므로, 만기 이전에 매도할 이

유가 없다. 미국 국채 가격 변화는 매년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 가치의 변화로 나타날 수는 있

지만, 아무런 현실적 의미도 없다. 결국, 외환보유

고 유지 비용이란 국내에서 저금리로 지급하는 이

자 뿐이다. 

이제 편익을 살펴보자. 우선, 미국 국채에 대

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 수익이 있다. 이 수

익은 매수하는 국채의 만기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기가 길수록 적용 금리가 

높다. 외환보유고는 중간에 처분할 것이 아니므

로, 이자가 높은 장기 국채에 투자하여 이자 수익

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두 번째 편익은 외국인 자본 

이탈 걱정 없이 재정정책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경기부양 효과다. 재정정책은 경기 순환에 대응하

여,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불황에 

빠져들 때,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재

정정책이 아니었더라면 잃었을 GDP 전체를 충분

한 외환보유고 유지의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제 편익에서 비용를 뺀 순편익 혹은 순비용

을 계산해 보자. 외환보유고는 이자 비용과 이익

은 동시에 낳는다. 예를 들어, 1억 달러 매입을 위

한 원화 비용 1,000억 원은 금리 1%를 지급하는 

단기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1억 달러는 이자 

2%가 지급되는 30년물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

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비용보다 수익이 더 크

게 된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지급하는 이자는 비용이라 부를 수 없는 측

면이 있다. 이자를 지급하는 정부(한국은행)에게

는 비용일 수 있지만, 이자를 수취하는 국민에게

는 수익이기 때문이다.

외환보유고 확충에는 비용은 없고, 재정정책 

자율성이 낳는 경기 안정화 편익만이 존재한다.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부채 비율 상승으

로 인한 외국인 자본 이탈 가능성에 집착하여 재

정정책 자율성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려

면,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충을 먼저 제안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화 스와프 협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

다. 통화 스와프 협정이란 두 나라 중앙은행이 필

요로 할 때 국내 통화를 상대 국가의 통화로 맞교

환하기로 약속하는 협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

국과 무제한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면, 우

리나라는 외환위기 위험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우리나라는 원화를 무제한 

발행할 수 있고, 협정에 따라 이를 미국 달러와 즉

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어 있으면, 환율 차익을 노린 국제 투기 

자본은 통화공격을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

고 있지만, 그 범위와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외

국인 자본 유출을 우려하여 긴축적 재정정책을 주

장하는 측이 이러한 안전 장치 마련을 외면해온 

사실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부부채 증가가 외

국인 자본 이탈이나 외환위기를 부른다는 근거는 

빈약하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설계도 얼마든지 구상할 수 있다. 근거 없는 외환

위기 공포를 조장하여 정부 역량을 제한하기보다

는, 외환시장 안정화 장치를 고안·정착시키고, 재

정정책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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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

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지역화폐는 기본

소득과 결합된 경우(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차 및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1차 재난지원

금 등)와 그렇지 않은 경우(경기도 일반 발행 등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소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를 포함한다. 

1. 지역화폐와 경제 전체 소비

송경호·이환웅(2020)은 2018년까지의 지역

화폐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해서 지역화폐

가 소비 증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적었던 2019년 이

전의 자료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비교하지 않고, 지역화폐 가

맹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과 적은 산업을 비교

하였다. 가맹점이 많은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가맹

점 비율이 절반 미만이었으므로 지역화폐 효과가 

과소추정될 수밖에 없다. 

김미루·어윤해(2020)는 신용카드 매출 데이

터를 활용해서 2020년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과 불가 업종의 매출액을 비교하였는데, 재난

지원금으로 인한 카드매출 증가액은 약 4.0조 원

으로서, 재난지원금 대비 약 30%였다. 

이 연구에서도 대조군 설정에 문제가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불가 업종은 주로 고소득층이 많

이 소비하는 업종이고, 해당 시기는 확진자의 감

소로 고소득층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던 시기

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불가 업종을 대조군으로 

사용하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과소추정된다. 

김을식, 김태영, 김재신(2020)은 소비자들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1차 재난지원

금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1차 재난재원

금은 45%~60%의 소비 증가를 낳은 것으로 추

정되었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 이용률

을 15.5%p 높였는데, 이것은 기존의 이용률의 약 

1.7배에 해당된다.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가 효과는 거시 통

계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2020년 4번의 추경을 

통해서 총 66.8조 원의 재난지원 사업이 실시되

었다. 이 중에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소비 증가율은 

1사분기 –6.0%, 2사분기 2.7%, 3사분기 –1.4%

지역화폐 논쟁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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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보편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된 2사분기에

서만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매출

지역화폐의 우선적인 목표는 경제 전체의 소

비 증가가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증가이다. 설령 

경제의 소비 증가 효과가 없더라도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있다면 정책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유영성 등(유영성, 윤성진, 김태영, 김병조, 

마주영, 2020)은 2019년 4개 분기에 걸쳐 약 

3,8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패널 자료를 구축하

여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 효과를 추정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화폐 결제 경험 유무에 따라서 ① 종합적

으로 보아서, 지역화폐 결제 경험은 매출을 206만 

원 상승하였다. ② 동일한 점포에서 지역화폐 결

제가 있었던 시기는 없었던 기기에 비해 115만 원

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③ 점포 간 효과를 분석하

면 지역화폐 결제가 있었던 점포는 없었던 점포에 

비해 매출액이 475만 원 높았다.

지역화폐 결제액에 따라서 ① 종합적으로 보

아서, 결제액이 100만 원 증가하면 매출액은 145

만 원 증가하였다. ② 동일 점포 내에서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 원 증가할 경우 매출액은 57만 

원 증가하였다. ③ 점포 간 효과를 분석하면, 지역

화폐 결재액이 100만 원 높은 점포는 낮은 점포에 

비해 매출액이 535만 원 높았다.

 이 연구는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을 조사한 

것이므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정책 목

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형 매장의 입지를 제한한

다는지, 영업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소상공

인 매장의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

책을 실시하였지만 거의 실패하였다. 경기도는 기

본소득을 소비 지역과 업종이 한정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

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3. 지역화폐와 연대경제 형성

지역화폐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연대경제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경제 형성에 기여하

는 요인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 모두가 공유부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 ② 동네 소상공

인 가게에서 써야 하는 이타적 의무의 지각 ③ 소

비로부터 발생하는 만족을 넘어서 이타적 의무를 

완수했다는 자긍심 ④ 손님들이 한편으로 이타적 

동기를 갖고 자신들의 가게를 방문했다는 것을 의

식, 친절한 대접, 다시 방문할 유인 ⑥ 지역에 대

한 관심이 증가 ⑦ 조세를 부담할 의사 증가 ⑧ 정

부에 대한 지지율 상승 

이 중에서 ⑦과 ⑧의 요인의 작용은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사례 1

5월7일부터 이틀간 시사주간지 《시사인

(IN)》과 한국방송(KBS)이 한국리서치에 의

뢰해 만 18살 이상 남녀 1천 명에게 웹 조

사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세금이 제

대로 쓰인다고 믿게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

의 43%를 차지했다. … 《시사인(IN)》은 이 

설문 결과를 두고 “세금 관련 질문에서 신

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추경일 1차   3.17 2차   4.30 3차   7.30 4차   9.22

추경액 11.7조 원 12.2조 원 35.1조 원 7.8조 원

지원성격 선별 보편
(1차재난지원금) 선별 선별

(2차재난지원금)
소비증가율 -6.0% 2.7% -1.4%

자료: 통계청 『계동향 조사 2020년 1사분기~3사분기』로부터 작성

<표 1> 2020년 분기별 소비 증가율(전년 동분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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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가 올라갔다고 답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는데, 그 드문 일이 일어났다”고 분석했

다. 《한겨레21》, 2020. 6. 12

• 사례 2 

2021년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 보궐 선거

에서 열세에 놓인 것으로 보도된 여당 후보

들은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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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 2010-10. 



계
간

  《기
본

소
득

》 2021. 봄

77

어느덧 기본소득은 중요한 선거 때마다 빠지

지 않고 언급되는 의제가 되었다. 2021년 4월 7일

에 치러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다. 여러 후보들이 각자 다른 ‘서울형 기본소득’을 

공약했고,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면 이를 도입하겠

다고 나서고 있다. 급진적이고 불가능한 대안처

럼 보였던 기본소득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

되는 게 격세지감이기도 하지만, 공약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기본소득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쩌면 선거 시기에 이뤄지는 이런 정책 

제안과 이를 둘러싼 토론이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

득 논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서울형 기본소득의 시작을 알렸던 후보는 기

본소득당의 상임대표인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다. 

신 후보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지난해 12월 8일에 출마 선언을 하며 1호 공

약으로 서울형 기본소득을 발표했다. 출마 선언에

서 신 후보는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

별시로 바꾸겠다”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을 모두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기본소득을 도입하

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예비후보였던 나경원 

전 국회의원도 서울 이태원 식당가 거리에서 서울

시장 출마를 선언한 당일인 올해 1월 13일에 “빈

곤의 덫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최저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서울엔 절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1월 31일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조정훈 시대

전환 의원도 당일 기자회견서 “기본소득 관련 공

약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형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실험이 필요하고 서울은 

당연히 정책 실험에 포함돼야 하는 지역이다. 서

울형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당내 경선에서 선출

된 오세훈 후보는 기본소득과 차별화 한 ‘안심소

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각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기 전에 

‘서울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 맞는가부터 확

인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정

의상 기본소득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현금

성, 정기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기본소

득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거나 거주 여부 등을 확

인해야 하고, 이는 무조건성, 보편성과 상충한다. 

하지만 주민 혹은 거주 여부 이외의 조건을 달지 

않고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범주형 기본소

득’이라고는 볼 수 있다. 한편으론 기본소득의 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등장한 
서울형 기본소득
윤형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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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주체가 어차피 조세 징수와 재정 지출 권한을 

가진 정치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도 

한 단위의 정치공동체라는 점에서 주민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기본소득 요건에 부합한

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

체는 조세 징수와 재정 지출 권한이 제한되기 때

문에 기본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각 후보들의 ‘서울형 기

본소득’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신지혜 후보 “부동산 이익을 기본소득
으로 나누겠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

표는 서울형 기본소득의 목적으로 ‘부동산 불평

등 해소’와 ‘전국적 기본소득의 교두보’를 제시하

고 있다. 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

두 ‘공급 만능주의’에 빠졌고, 덮어놓고 공급하는 

정책을 끝내야 한다며 “본래 모두의 것인 부동산 

이익을 모두에게 정당한 몫으로 돌려주는 정책만

이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

다”고 밝혔다. 신 후보의 방안은 모든 서울시민에

게 연간 50만 원, 총 4조8000억 원을 지역화폐 형

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재원

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7대 3으로 분담하고, 서울

시가 부담할 3조 9천억 원을 부동산에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와 취득세의 일정 비율(15%)을 전용, 

공공자산에 기반한 세외수입의 일부 등으로 2조 

3380억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조 750억 원은 

토지 사용 용도 변경을 대가로 징수하는 공공기여

금의 70%와 재건축초과이익금의 환수액 일부 등

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재원이 현재 사

용되고 있는 서울시 재정 가운데에선 토목건축 사

업을 축소하고, 교통부문의 지출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후보는 이런 형태의 

서울형 기본소득으로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을 감소하고, 부동산 지가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기본소득

형 토지보유세를 도입을 주도해 전국적인 토지기

본소득 도입을 견인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정훈 후보 “무주택자에게 기본소득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월 15일 기자회견

서 서울형 기본소득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골

자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자 성인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하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쪽이 추산한 서울형 기

본소득의 수혜자는 347만2662명이다. 무주택 가

구수에 평균 무주택 가구원수를 곱해서 추정한 인

원이다. 이들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면 3조 4

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장 당선 뒤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가정해 소요 재원은 1조

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으로 세입증가분의 활용과 세출 예산 조정을 제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 수입 증가에 따른 서울

시 배분액 1717억 원과 최대 8천억 원으로 추정

되는 취득세 증가액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출 조정 예산으로 제시한 것은 2021년에 긴급

재난생활비로 책정된 5745억 원이다. 

조 후보의 서울형 기본소득은 사용에 있어 여

기본소득당의 ‘서울형 기본소득’

항목 계 비고

지급대상인구 968만5139명

1인당 지급액수 연50만 원
분기별12만5천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총 소요재원 4조8000억 원

서울특별시 소요 예산 3조3912억 원(70%)

재산세와 취득세의 15%(9227억 원)
공유자산 임대료 및 사업, 
매각수입(1조3988억 원)

공공기여금과 건축초과이익
환수액(1조750억 원)

자치구 분담 예산 1조4088억 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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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제한이 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밝

히진 않았지만 사용처와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

고, 분기마다 지급된 금액 중 미사용분은 환수되

는 형태다. 정치적인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조 후

보는 “서울과 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맺어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을 함께 제시해보자”며 “서울

시와 경기도는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기본소득 

동맹은 우리 사회에 극심해진 양극화 문제와 얼어

붙은 경제를 해결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

라고 말했다. 

나경원과 오세훈 ‘최저 생계보장’ 대책 
내놔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는 ‘서울형 기

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적은 없지만, 그의 발언을 살펴볼 

땐 기본소득이 아닌 최저 생계보장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나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서 “빈곤

의 덫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도

입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

들이 서울엔 절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고 말했

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중위소득 

미달 가구를 대상으로 미달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

는 ‘안심소득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만일 

가구 소득이 연 3000만 원이고, 중위소득이 6000

만 원이라면 서울시가 차액인 30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오 후보

는 우선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 후보는 “안심

소득이 기본소득 등에 비해 근로자극 효과가 크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 

오세훈 후보는 기본소득과 차별화한 안심소

득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나경

원 예비후보의 ‘서울형 기본소득’은 선별수당으

로 기본소득이 아닐뿐더러, 선별을 최소화하는 등 

기본소득의 요소가 약간이라도 담기지 않았다. 선

별수당을 기본소득이라고 내거는 경우는 낯설지 

않다. 2020년 초 재난 기본소득 논의 때에도 비정

규직과 비임금 노동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던 정

당 ‘시대전환’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한 전주시도 자신들의 정책을 기본소

득이라고 불렀다. 이로 인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다. 이상이 제주

대 교수는 2020년 8월 3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기본소득은 국민모두의 기본 생계

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현금 지급으로 좋은 것이

나 의도가 선한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여

기서 기본소득은 고유담론과 무관하다. 기본소득

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란 용어의 이런 측면, 즉 보통사람들이 기본소득

을 일반명사로 이해하는 경향을 악용한다”고 비

판했다. 이상이 교수가 ‘충분성’을 기본소득의 요

건이라 주장하는 등 기본적인 개념조차 살펴보지 

않은 채 무리한 비판을 하는 편이지만, 선거 시기

에 ‘기본소득’의 이름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전문

가에게조차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다. 

시대전환의 ‘서울형 기본소득’

항목 계 비고

지급대상인구 347만2662명
무주택 가구주와 무주택 가구원

 추정 인원

1인당 지급액수 연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총 소요재원 1조7000억 원 하반기 시행시 

서울특별시 소요 재원
최대 1조4762억 원 

재원 확보 가능
종부세와 취득세 증가분(9717억 원)

세출예산 조정(5745억 원)

자치구 분담 예산 최대 5100억 원 서울시와 자치구가 7:3으로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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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서울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 맞느냐

는 나경원 후보의 경우와는 달리 조금 더 세밀하

게 살펴봐야 할 질문이다. 일단 서울이라는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기본소득이 ‘범주형 기본소득’

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무주택자를 대

상으로 한 기본소득도 같은 개념이냐는 좀 더 따

져봐야 한다. 범주형 기본소득이란 여러 기본소득 

이론가들이 제시한 바 있고, 필리프 판 파레이스

는 저서 󰡔『21세기 기본소득』에서 기본소득을 조금

씩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범

주형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연령과 직업 범주를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어떤 범주 집단

이어야 ‘범주형 기본소득’에 해당되느냐는 논의가 

이뤄진 적은 드물다. 분명한 것은 범주 조건이 추

가될 때마다 선별의 기준이 하나씩 늘어나고 점점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이다. 조 후보

의 서울형 기본소득이 시행되려면 서울시민임을 

선별한 뒤에 무주택자 가구주와 가구원임을 다시 

선별해야 한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가 제시한 

서울형 기본소득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 50만 원

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어 ‘서울시민’이라는 범

주 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무엇을 위한, 어떤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설계에 따라 다양한 기

본소득이 등장할 수 있고, 범주형 기본소득일 경

우엔 그 형태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기본소득이지, 어떤 기본소득인

지, 주장하는 기본소득 방안이 공정한지, 기본소

득을 주장하는 맥락이 무엇인지 등이다. 

신지혜 후보와 조정훈 후보의 ‘서울형 기본소

득’은 부동산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공유하

지만, 형태는 각기 다르다. 특히 조 후보가 제안한 

무주택자 대상의 기본소득은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자

산 격차가 분명히 있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그 

격차가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주택 소유자와 무

주택자 내부에서도 격차는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를 테면 여전히 서울에서도 다세대 주택의 경우엔 

주택 매매가가 1억~2억 원대인 경우가 꽤 있는 반

면에,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전세보증금만 5억 원 

이상인 경우도 숱하게 많다. 게다가 무주택자 중

에서도 상가건물 소유자, 금융자산가 등이 있다. 

또한 주택 소유자의 가구원들에게 기본소득을 받

기 위해 가구 분리를 유도하는 불필요한 유인을 

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런 공정성 시비를 차치하더라도 무주

택자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해볼 순 있고, 그렇게 하려면 무주택자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

다. 이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과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 도입될 때에도 ‘왜 청년인가’라는 논쟁이 

진행됐고, 이런 논의 끝에 과거와는 달리 청년에

게 사회 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무주택자가 기본소득

을 먼저 받는 집단이 되려면 이 범주 집단 전체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아

직까진 관련 논의가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신지혜 후보가 제시한 서울형 기본소득은 서

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공유부인 토지와 

서울시가 소유한 공공자산 수익을 기반으로 한다

는 점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기본소득의 요건을 

가장 잘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신 후보는 서

울형 기본소득이 부동산 불평등으로 야기된 문제

의 적절한 해법인지를 유권자들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신 후보는 “오락가락 부

동산 거품만 불리는 정책, 부동산 부자만 걱정하

는 정책, 덮어놓고 공급하는 정책을 끝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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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래 모두의 것인 부동산 이익을 모두에게 정

당한 몫으로 돌려주는 정책만이 부동산 특별시 서

울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정부와 여당이 당초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한 것을 비판했고, 대

안으로 제시한 것이 개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

득이다. 하지만 연 50만 원의 금액으론 부동산 불

로소득을 환수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전월세 

급등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자들의 주

거비 부담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본소득

만으로 부동산 불평등이 야기하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정책을 통해 보완해야 하

지만, 신 후보는 기후에너지, 젠더, 산업안전, 데

이터 주권 등의 분야에선 정책을 발표한 반면에 

부동산 분야에선 기본소득 이외의 공약을 내놓진 

않았다.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기

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 연구자, 활동가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함께 

제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

본소득이 다른 정책들을 대체하고 도입될 것이란 

우려와 오해를 많이 받는 현실에선 더더욱 이런 

태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3월 중순 서울시장 보궐선

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3파전 양상을 보이

고 있고, 이들은 모두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입장

을 드러낸 바 있다. 선거 초반에 전면으로 등장한 

기본소득 의제가 뒤로 물러난 것이다. 어쩌면 이

런 양상도 앞서 강조했듯 우리 사회 기본소득 논

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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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강환욱
판동초등학교 교사, 어린이 기본소득 제안자

“무조건적 지지와 자유와 놀이를 
경험하며 자라나는 어린이, 
기본소득은 그 바탕”

화
제
의 

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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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기본소득, 30조 원. 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누리집 

댓글창의 논쟁은 1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기본소득의 궁극적 가치인 ‘자유’와 ‘정의’가 아닌 정파적 논

쟁에 머무는 경우가 다수다. 심지어 자본주의는 불변의 가치이기에 ‘배고픔’을 가르쳐야 한다며, TINAThere is no 

alternative를 주창하는 이의 모습도 그대로다. 왜 세상은 급변하는데 생각은 고정되어 있는가. 

이는 결국 사람이 ‘경험’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농촌에서 기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해하게 

된 이들이 ‘태극기 부대’다. 태극기 부대의 주력은 노인 세대였다. 이해할 수 없었던 노인들을 농촌에서 만나며 

그들이 겪었던 시대와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개개인의 생각은 시대와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

다. 그들은 나름대로 사회를 지키고자 거리에 나섰다. 

이처럼 경험은 무섭도록 불변하는 한 사람의 세계관을, 사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좌표가 된다. 특히나 경험의 축

적이 무의식적으로 이뤄지는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 해진다. 해당 연령대의 실험을 진행하는 

이들은 모두 입을 모아 ‘경험’, ‘세계관’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기본소득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는 기본소득을 

이상으로서 접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일상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는 장

을 열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있는 사회는 기본소득 논의의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 화제의 인물은 강환욱 교사로 선정됐다. 그가 근무하는 학교는 전교생이 60명이 안되는 

작은 농촌학교지만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 나오는 어린이 누구나 매주 2천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당연히, ‘무조건적’이다. 자유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본소득을 ‘직접’ 경험한 어린이들이 자라나

는 곳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이자, 15년차 교사 강환욱씨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그 사람의 세계관

이 됩니다. 그건 하나의 사회죠. 지금은 작은 실험이지만, 큰 파장을 미칠 겁니다. 향후 어린이 기본소득이 확산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요즘 말대로 ‘어린이 기본소득’으로 힙한 교사로 등극하셨

어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려

요. 다른 인터뷰를 보면 10년간 공무원 같은 교사생활을 했

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웃음) 공무원처럼 살았다는 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

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주어진 것만 하는, 그 이상의 것을 

찾아서 하지는 않았던 교사였죠. 2005년부터 교직에 들어

왔어요. 처음부터 교사란 직업에 뜻을 품은 건 아니었죠. 교

대에 진학한 건 젊었을 때 교직생활을 했던 어머니의 권유 

때문이었어요. 막상 학교 현장에 와서는 기대와 달랐던 모

습에 치이면서 ‘일을 그만둘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죠.

지금은 공무원 같지 않은 교사가 된 건가요? 바뀌게 됐다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 물론 공무원은 공무원이죠. 하지만 조금 더 도전적인 

생각이나 실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렇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대학원에 다닌 건데, 그때 학교 생활

이 너무 힘들었고, 전환점이 필요했어요. 마침 인근 지역에

서 근무하는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청주교대 상담대학원

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다른 시

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계기는 청주시에 살다가 

보은군으로 이사를 온 것이에요. 도시에서 보이지 않던 풍

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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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생활은 처음인가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가 바뀌

다 보면, 문화생활이나 지인들과의 만남도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 맞아요. 농촌 생활은 처음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나 경

기도 일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교 때부터는 청주에

서 지냈어요. 보은과 인연이 닿은 건 16년 전이죠. 첫 발령

지였어요. 하지만 보은이 직장 이상의 공간은 아니었어요. 5

년 이상 출퇴근을 하다 보니 몸이 지치고 시간도 아깝더라고

요. 그래서 가족을 설득해 이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살 만했

어요. 문화 생활도 나름 충분히 즐길 수 있었고, 매일 도로에

서 낭비하던 시간이 확 줄어드니까 자연스레 삶의 질이 높아

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신 거죠?

- 우선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같은 동네 아이들이라

는 생각에 더 관심 있게 살피게 됐어요. 또 저 스스로도 직장

과 삶이 가까워졌죠. 그 전엔 거리가 머니까 퇴근과 동시에 집

에 빨리 가려는 마음이 컸어요. 학교나 마을에 관심을 가지려

면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유더군요. 출퇴근 시간이 15분 

내외가 되면서 기존에 하지 않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 것 같

아요. 당시 행복교육지구(학교 밖 교육 인프라를 키워내며 교

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가 시작될 때였는데 위원회에 참석해

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현재의 교육협동조합인 햇살마루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후 저희 협동조합은 말로만 그치지 말

고 실천하자, 조금이라도 마을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했어요. 마을 돌봄, 학교로 찾아가는 목공수업, 주말 

목공수업이 그렇습니다. 삶이 좀 더 바빠졌지만 한편으로는 

풍요로워지기도 했어요.

학교매점 내 포착된 불평등, 
구조신호에 응답한 모두의 권리 ‘기본소득’

그 와중에 한 가지 실험으로 어린이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

는데, 많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판동초의 어린이 기

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 모든 학생이 매주 2천 원에 해당하는 화폐를 저희 교

실 앞에 붙어 있는 기본소득 수령 게시판에서 찾아갈 수 있

어요. 조건은 ‘우리 학교 학생’이면 ‘누구나’입니다. 다만, 방

학 때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제공

되요. 화폐는 교내매점에서 활용할 수 있게 자체 제작한 것

입니다. 

교내매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매점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것도 최근에 만들어 졌다고 들었어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 도교육청에서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공모사

업이 있었어요. 3천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큰 사업이었죠. 

신청과정보다는 학교협동조합을 인가받는 과정이 복잡했

는데, 결국 2019년 9월에 설립을 완료하게 됐어요. (바쁘셨

겠네요?) 네. 그 이전에 학습연구년을 하며 1년 동안 학교 근

무는 하지 않았기에 충전이 돼 있는 상태였죠. 좀 방심했습

니다(웃음). 학부모 4명과 제가 이사가 돼서 협동조합을 만

들었어요. 매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건강한 먹거리’였

기에 생협에서 물품을 납품받아요. 그러다가 청주YWCA 아

이쿱생협 이사장님과 인연을 맺었는데, 그분의 지인이 100

만 원을 좋은 곳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매

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

었는데 시기가 잘 맞았던 거죠. 100만 원의 기부금을 기탁 

받자마자 어린이 기본소득을 시작했어요.

아, 그럼 그때 하셨던 고민이 어린이기본소득의 단초가 된 

거네요. 어떤 고민이 있었길래 어린이 기본소득과 연결된 

건지 궁금하네요.

- 매점이 시작된 게 2019년 9월이니까, 10개월 정도 지

났을 때였죠. 학교에서 슈퍼마켓을 가려면 최소 20분을 걸

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매점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편의공간이에요. 그런데 매점에 오는 아이들만 오는 거예

요. 이걸 뒤늦게 알았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안 오는 게 아

니라 못 오는 거였죠. 학생 간 소비격차가 드러났어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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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습니다. 아, 권리의 격차가 어린 시절부터 존재하는구

나. 그리고 이런 차별을 빨리, 그리고 오래도록 느낀 아이들

은 서러움이 남을 수 있고, 그것이 쌓이면 자신이 속한 사회

를 향한 분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민이 시작된 

거죠. ‘구조신호’를 보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

까. 집이 멀다고 알아서 자전거 타고 오라고 하지 않고, 학교

버스를 마련해주는 것처럼요.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니까 

그걸 해결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향후 학교예산으로라도 

최소한의 동등한 소비 수준을 마련해주는 것을 논의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앞서 이야기한 기부금 100만 원

이 들어왔죠. 학교구성원의 동의를 받고 어린이기본소득 실

험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

까요?

- 사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언어로 잘 

표현하진 못해요. 머리가 아닌 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설문조사를 해보니, ‘학교에 오는 게 즐거워졌다’ 

‘학교가 우리를 지지해주는 것 같다’ ‘예전보다 매점을 잘 이

용할 수 있다’ ‘모두가 매점을 이용하니 화기애애해졌다’는 

학생 비율이 높아졌어요. 특히 화기애애해졌다는 것이 중요

해요. 매점을 잘 가던 친구도 혼자만 가니깐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 (매점에) 가지 못한 친구도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예

요. 그 미안함과 서운함은 모두 불편함인데 그런 감정이 많

이 해소되었다는 거죠. 또 4학년 학생이 그랬어요. 원래는 

카드도 들고 다니는, 용돈이 부족하지 않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만 즐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기본소득이 시행된 이후에, 그 학생이 부모님에게 용

돈을 안 받고 기본소득으로 생활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하더

라고요. 친구들과 동등한 걸 누리면서 공감과 연대를 형성

하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미안함과 서운함, 기본소득이 이 감정들을 한 선상에 올려

놨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교육자로서 이런 경험들은 어

떤 의미가 있나요? 

- 어린이기본소득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서로가 가지고 

있던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완화되는 거

라고 생각해요. 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학교라는 

작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챙김을 받는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후에 타인을 지지해줄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서로에 대한 지지는 협

동이 필요한 시대의 기본적 가치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

람이 베풀 수 있다고 하죠. 기본소득을 통해 평등과 자유를 

경험해 본 학생들은 분명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흥미로웠어요. 선생님께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점과 계기가 있었나요?

- 기본소득이라는 워딩은 뉴스에서 봤어요. 한 1년 전인 

거 같은데,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좋아보였어요. 아무런 조

건 없이, 선별하지 않고 주는 거니까요. 받는 입장에서도 모

두 받기에 숨기거나 창피해할 필요가 없죠. 또 이웃마을인 

옥천군에서는 서울시청년허브와 《월간옥이네》라는 잡지사

의 지원으로 안내중학교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관계와 일상을 한 단계 올려주었죠. 충북 진천에 있는 은여

울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인데,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에 따

라 자체의 화폐를 주면서 교내 매점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

었어요. 이런 앞선 사례들이 어린이 기본소득을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벤치마킹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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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용돈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을 텐데,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나요? 

- 저희가 어린이 기본소득을 수령 게시판에 꽂아서 전달

하는 것은 어른의 손을 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용돈이라

는 말은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는 단어로 쓰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에 반해 기본소득은 ‘권리’죠. 한번 보세요. 용돈이

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나뉘잖

아요. 그리고 보통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비교적으로 덜 가진 

사람에게 주죠. 또 주는 사람의 ‘의도’에 맞지 않게 행동하

면 받을 수 없기도 해요. 이걸 교육현장에 적용하면, 좋게 말

하면 ‘예의’를 가르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시스템과 낡은 

권위에 복종하는 행동양식을 주입하는 거죠. 학교는 모두를 

보듬는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해요. 하지만 산만한 학생들은 

존중받지 못해요.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혼나죠. 실은 어떤 

학생들은 자유롭게 놀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좁고 네모난 

책상과 의자에 갇혀야 하니 산만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이

런 건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닐 시간인, 공장의 부품 같은 사

람이 되라는 것 같아요. 학교가 상사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

는 사람을 키워내는 곳인가요? 우리 학교가 그러면 안 되요. 

어른과 아이는 대등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교사라고, 어른

이라고 아이를 일방적으로 혼내고 복종시킬 권리는 없어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의 의견을 솔직히 말하는 것은 대드는 것으로 간주되고 용돈

이 취소될 수도 있죠. 저는 의심이 많아요. 저조차도 잘 믿지 

않습니다. 용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정적이지도 않고 간섭

의 여지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본소

득은 달라요. 누군가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에 대해 보상

을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용어 자체에 선한 취지를 보호하

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성, 정기성, 보편성, 개별성 

등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매주 2천 원이라는 돈은 저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 그것도 오래도

록 침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기 때문에 기본소득

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어린이기본소득과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과의 차

이점은 어떤 건가요? 기존에 개인이 지불하던 것들을 공공

이나 국가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화됐다는 점에서 유사

점이 있는 거 같기도 하네요. 

 -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무상급식 같은 것은 

‘정해진’ 틀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죠. 작은 학교의 경우 최

근에는 스키캠프까지도 무상으로 진행해요. 이런 것들과 어

린이 기본소득과의 주된 차이점은 자유 혹은 선택권에 있

죠. 어린이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돈이 주어져서 그 사용처

를 묻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니 자유의 폭이 훨씬 넓은 것이

에요.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 여전히 학생들의 의사를 많이 

묻지 않아요. 어른들이 판단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곤 하죠. 그것이 일처리에 효율적이라고 여

깁니다. 매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몇 주간 모아서 사

고 싶은 장난감을 살 수 있고, 과자 종류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요. 특히 농촌의 어린 학생들에겐 새로운 경험이죠. 보

통 보호자가 사오는 학용품이나 과자를 ‘받는 것’이 전부였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면 매점에선 아이들이 고민

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좋은 경험이라고 봐요. 누

군가는 돈을 허투루 쓰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과연 누가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옷을 샀을 때 누군가 와서 

‘비슷한 옷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산 거야?’라고 잔소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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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그런 시

선을 보내고 아이들의 소비 행위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

은 오만입니다. 사치를 하는 사람은 남도 사치한다고 생각

할 거예요. 전 아이들의 소비 역시 선택의 영역이지 평가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기본소득의 주홍글씨, ‘난 이렇게 바라본다’ 

일각에선 ‘왜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주느냐’고 의미를 왜곡하

는 이야기도 나와요. 학생들에게 어떤 성과나 조건(예를 들

어, 봉사활동)에 따라 돈을 주는 게 맞지 않냐는 말도 있더라

고요. 

- 정 조건을 말하길 원하신다면(?) 전 아이들도 ‘일’을 하

고 있다고 봐요. 아침 9시부터 많게는  8교시까지 수업을 받

아요. 무려 320분의 수업을 듣습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감

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이에요. 공부를 하고 관계를 형성

하고 노는 것 등이 아이들이 학생으로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가사노동도 일

로 보지 않는 낡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어떤 조건도 없이 주어진 

권리’잖아요. 노동이라는 조건을 자꾸 붙이는 것 자체가 문

제에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노동윤리 자체도 

누가 만든 건지 의심이 가요. 실제로 예전부터 상류층은 대

부분 유산이나 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물려받고 형성했잖아

요. 시점 좋을 때 산 부동산으로, 유산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노동인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도 지금의 노동윤리를 만

든 이유는 그 당시 부유했던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만든 허상의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공감해요. 하층민이 

여유를 부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막상 자신

들은 정해진 노동이 아니라 누구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누

리면서 말이죠. 결국 그런 프레임으로 싸우는 건 우리 서민

들 같아요. 정작 그들은 관람하고 있죠. 노동으로서의 소득

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에 주어지는 소

득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가 건강하게 이뤄지기를 바라는 거죠.

맞아요. 이야기 해주신 ‘허구적 노동윤리’에 염증을 느낀 

2030세대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가입을 하

고, 계간지도 열독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웃음). 이토록 열정

을 가지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 열정까진 아닌데요, 과대 포장된 면이 있지 않나 싶어

요(웃음). 제가 네트워크에 가입한 시점은 작년 11월쯤이에

요. 어린이 기본소득을 시작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

린이기본소득 관련 기사를 읽고 이를 개인 SNS에 언급했

어요. 그 후 학교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가 많이 왔는데 어느 

날 항의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한 시민연대 대표였는데, 전

화의 요지는 2가지였어요. 우선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

지 말라는 거죠. 어린이가 일도 안 하는데 무슨 기본소득이

냐.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 띄워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

군요. 처음 들었을 땐 무척 황당했고 시간이 지나니까 안타

까웠어요. 어린이 기본소득은 순수한 교육목적이에요. 불평

등한 상황을 아이들이 해결해달라고 호소했고 이를 학교에

서 보완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하지만 기괴한 

논리를 가진 비판이라도 이를 방어하고 역으로 비판할 수 있

는 내공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무엇보다 그 당시 외

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기본소득한국

네트워크를 찾았고 가입했어요. 기본소득에 대하여 제가 좁

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본전은 뽑았습니다. 

참, 그보다 훨씬 이상의 것을 받았어요. 저희 학교협동조합

에 매년 어린이 기본소득 후원금과 연구적 지원을 말씀해주

셨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받으신 전화와 마찬가지로, 어린이기본소득 관련 기사가 난 

이후에 누리집 댓글이 500개 가량 달렸는데, 이 중 절반 이

상은 정파적인 비판이더라고요. 다수가 공산주의, 전교조 

등과 기본소득을 연결짓는 논쟁이었죠. 이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우선 저는 색채가 뚜렷하지 않아요. 초임 때부터는 교

총도 했었고요. 전교조도 맞아요(웃음). 마을 선생님의 권유

로 가입하게 됐죠. 실천교육교사모임이라는 단체에도 가입

되어 있어요. 올해는 충북모임 회장이에요. 그러니 최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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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개의 교원단체에 속해있던 셈이죠. 아마 색깔론에 빠져 

21세기의 색맹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색을 양분하는 것 같아

요. 기본소득은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권리 발견과 신

장의 문제에요. 어린이 기본소득을 매주 2천 원 받는다고 일

을 하지 않으려는 어른으로 자라난다는 자체가 사실 논리에

도 안 맞고요. 작은 도전을 할 수 있는, 비빌 언덕 수준인데 

이마저도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선 딱히 반박할 이유도 가치

도 없다고 느껴져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묘하게 빠져드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

린이 기본소득 실험이 판동초를 넘어서 확대되기 위해선 재

원 문제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 사실 묘안도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학생들에게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8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요. 가성비가 엄청난 것이죠. 요즘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다

녀오면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도 쓰거든요. 기본소

득을 실험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건 이상해요. 우리나라 

1인당 교육비예산이 천만 원이 넘는다고 보았거든요. 학교 

자체의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수치니 방법은 다 있겠죠.

그렇다면,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

까요? 또 어린이 기본소득이 확대된다면 어떤 모형으로 만

들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 현재는 주 2천 원을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주 3

천 원으로 올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요구만 하

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요구가 없네요(웃음). 

2천 원이면 아이스크림 2개 사면 끝이에요. 아껴 쓸 필요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도 적다고 봐요. 또 앞으로를 생각

해본다면, 저희는 매점이 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자체의 화폐를 활용하지만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지역화폐

를 기본소득으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

해요. 분명 모든 학교에 아이들의 격차가 존재할 겁니다. 지

역화폐를 활용하면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 내에

서 학생들이 눈치 보지 않고 주체적 소비자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승전 ‘수능’, 기승전 ‘일자리’가 아닌 
자유로운 교육이 낳는 자유로운 인간

인터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사실상 기본소득의 

핵심은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자율성’, ‘자유’, ‘평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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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선생님은 교육자로서 

‘자율성’을 수업과정에도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특히 시간표를 살림표로 바꾸고, 주제별 수업을 진행하

고 계신데요. 이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려요. 

- 학교가 수십 년 동안 변화해왔지만, 제 어린 시절과 비

교해봤을 때 학교 운영시스템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

해요. 학기 말이면 진도에 쫓기고 아이들의 개별성이 실질

적으로 존중받기 힘들어요.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만 편성

된 학년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

이죠. 아이들의 속도와 그 시점의 주요한 과제에 따라 가르

칠 내용과 양을 고민하고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

체주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삶을 

보면, 과목별로 분절된 삶을 살지 않죠. 교과서는 참고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의 구성은 결국 수능이에요. 단계

성이나 학문의 위계는 있으나 왜 하필 이 내용을 이 시점에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사람 중심의 시각은 찾아보

기 힘들어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같은 내용, 같은 교재를 

쓰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기승전수능이라는 이유 말고

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경쟁체제에서는 결국 

공부만 잘하는 괴물이 탄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딱딱하고 주객이 전도된 시간표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살림

표라고 부르고 주제 중심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후위기라는 주제 안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등 다

양한 내용이 들어갈 여지가 있잖아요. 우선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여백이 좀 있어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으신 ‘자유학교’에 관한 이야

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네요. 향후 교사로서 목표가 공립형 

대안학교를 세우고 싶으신 걸로 들었어요. 어떤 모델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 저희가 생각하는 공립형 대안학교는 ‘자유학교’에요. 

가칭이지만 자유라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

립으로 설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

문이에요. 그런데 공립 내에서 초등 시기에는 일반학교와 혁

신학교 외 선택지가 없어요. 교육의 형태에 대해 다양한 요

구가 있을텐데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제

도 밖으로 나가서 대안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실은 이런 

제도 밖의 대안학교들을 인정해줘야 해요. 인가를 받지 않았

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지원이 너무 야박하죠. 우리가 

유럽의 교육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덴마크가 어떤 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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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교든 공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하듯이 

우리도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가를 받으면 되지 않냐

고 하는데, 인가를 받게 되면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것을 아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결국 높은 학비를 학부

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요. 그래서 두 작업이 함께 이뤄지

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는 작업처럼 공립형 대안학교를 새로 

만들거나 전환하려는 작업, 그리고 기존의 대안학교를 최대

한 존중하며 제도 내로 초청하는 작업이 말이죠. 저희가 추

구하는 자유학교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확장시키고자 함이에요. 그 공간에선 학년도, 수업시

수도, 수업방식도, 교재의 유무도 학생과 교사가 합을 맞춰

가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교육이 한 인간의 해

방, 자아의 발견과 발현을 목적으로 해야지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규격화시키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민주적이지

도 않죠. 또 현재의 학교가 민주시민을 목표로 한다면 그 안

의 어른들부터 민주적으로 살아야 해요. 새 학기가 되면 아

이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투표로 뽑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대

표를 투표로 뽑지 않고 승진된 사람이 오죠. 아이들이 표현

하지는 않지만 괴리를 느낄 거에요. 선생님들부터 학교 대표

인 교장을 선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놀이가 수업에 밀려

서 소외되면 안 되요. 손도 부지런히 쓰면서 재주를 키울 수 

있어야 하고요. 학교가 사람에 의해, 유행에 의해 흔들려서

도 안 되요. 이는 철학과 공동체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다

는 것이죠.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해결하는, 

이상적인 학교가 필요해요.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가고 싶

은 학교를 꿈꿉니다. 올해는 그런 자유학교의 가치를 세우고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동조합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다지고 공개하는 것이 목표에요. 

긴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만 드리고 마

칠게요. 우리는 어린이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

잖아요. 자유를 중심에 둔 교육, 어린이 기본소득 등이 만들 

사회는 어떤 곳이 될까요. 벌써 궁금한데요.

 -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소중히 간직한 채 어른으로 자

라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봐요. 현재 학생들이 

가진 물질적, 정신적 지지는 격차가 상당히 커요. 아예 부재

한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성장한다면 아마

도 ‘사회가 뭔데,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도 있겠죠. 하지만 어린이 기본소득, 청소년 기본소득과 같

은 경험을 간직한 아이들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

회가 아이들의 무조건적 지지자가 되어주는 거죠. 심리적, 

물질적 안정감, 게다가 관계 형성에도 좋은 소스가 될 수 있

고요.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피어나는 창조성이 미

래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모로 인공지능이 사람

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협동과 창조는 여전

히 사람들이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유

와 놀이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자라니 결국 아이들이 중등 

시기에 폭발하는 것 같아요. 소중한 가치들을 충분히 누리

고 자란 아이들이 만들 세상은 분명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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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서울시장 후보

안 될 거 없잖아, 
서울기본소득

사진 ⓒ 양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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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인데 벚꽃이 한창이다. 합정동 연구소를 나서서 여의도 기본소득 당사를 향한다. ‘따릉이’를 타고 한강변 

자전거길을 달린다. 겨울과 여름이 교차하여 얼굴을 스친다. 결코 섞이지 않는다. 언제부터 인지 겨울과 여름만 

있는 듯하다. 얼굴을 때리던 겨울과 여름이 서강대교를 건너니 잦아든다. 좌측에 세계 제일이라는 여의도 순복

음교회가 들어온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

리라’라는 계시록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난 미지근한 봄, 가을이 좋은데…, 신의 토사물이 될지언정…

서울시장 선거도 겨울과 여름만 있는 것 같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나부낀다. ‘따릉이’를 반납하고 길을 잘못 들

어 파란색 당사로 간다. 앞을 지키는 젊은, 아니 이제 어려 보이기까지 하는 전경대원(?)이 기본소득 당사를 알

려준다. 군인 아저씨라 부르던 시절에서 군대 간 아들을 둔 아저씨로, 이미 제대한 아들을 둔 아까 아저씨(?)로 

변화해왔다. 처지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니 한때의 용맹정진으로 얻은 지식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인가?

건물에 도착했으나 기본소득 당사임을 알려주는 어떤 표지도 없다. 앞에서 대화 중이던 사진 담당 양 선생과 신 

후보의 얼굴이 보이니 제대로 찾아왔다. 

건물 4층과 7층을 당사로 사용한다. 4층에 내려 인터뷰를 진행할 방으로 들어간다. 가구가 거의 없다. 유독 의자

가 많다. 실제로 많았는지 다른 가구가 없어서 많아 보였는지 모르겠다. “기억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

다.

아무튼 조병화의 ‘의자’가 불현듯 생각났다. 뭐 이렇다 할 ‘의자’에 앉아본 적도 없지만 젊은 신지혜들을 보면서 

물려줄 의자는 아니더라도 지탱할 의자는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다. 그럴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물론 

들었다.

4층과 7층은 모두 민트색이다. 일하는 이들도 그렇고 벽을 뒤덮은 플래 카드도 그렇다. 색의 이름을 몰랐다. 여

름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신록의 우거짐을 빗대서 그렇다고 한다. 내 느낌으로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질문을 항상 준비하는데 이번엔 많이 못했습니다. 

- 괜찮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서 이력이 좀 붙은 것 같습

니다. 

계간 《기본소득》이 선거 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거 

후에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 그렇겠네요. 지금 1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질문준비를 하면서 원래는 선거에 포커싱을 두려고 했습니

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 선거 이후에야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처럼 준비를 해도 되나? 다 끝난 다음에 나오

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

요. 두서없는 질문이 이어지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 혹시 마감이 4월 7일이에요? 

아니오, 3월 말까지는 다 하기로 했는데, 실제 진행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4월 7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선거가 

4월 7일이죠? 

- 네.

 

요즘 선거 때문에 경황이 없으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

해요. 

-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선거 얘기를 해야 겠네요. 요즘 돌아보시니, 선

거 상황이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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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가지 기본소득과 
7가지 기본 서울 정책으로 맞설 것 

- 이제야 서울시장 후보의 대진표가 확정이 되었고, 내

일이면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기도 한데요. 지금은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 

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서 

4가지 형태의 기본소득을 담은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 드

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도 도지사님도 기본 시리즈를 

많이 내고 계신데, 서울 시민들의 기본권을 높일 수 있는 분

야로 7가지를 꼽았고, 그 7가지를 ‘기본 서울’이라는 이름으

로 공약을 준비해서 선거를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 반응은 저희가 이번에 선거 준비를 하면서 33곳의 시

민단체를 만났고, 지금도 계속 정책협약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단체들 중에서 특히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

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얼마 

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낙연 의원이 아동청소

년수당을 만18세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

래서 아동청소년수당 관련한 입법을 해 보려고 아동청소년 

단체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도 청소년 관련 단체들, 특

히 후기 청소년이라고 부르거나 후기 청년이라고 부르는 사

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이 소외되고 있는 측면이 있

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소수정당, 신인에게 홍보 기회 주는 
제도 개선 필요성 실감

사실 양대 정당들, 기성 정당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는 

홍보를 하지 않아도 미디어들이 따라와 주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많은 인력들이 많은 돈을 들여 홍보를 하잖아요. 돈, 

인력, 기존 미디어의 취재 관행 등 모두에서 열세여서 홍보

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저도 기존

의 미디어를 통해서 뵙기를 원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잘 안 

보이네요. 

- 네, 검색을 해야 겨우 볼 수 있는.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 혹시 돌파할 길은 없을까요? 

- 선거법 자체에서도 불공정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홍

보 부분에서는 인터뷰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야 하는데, 언

론사나 TV, 라디오 이런 매체들에서는 단일화가 화두였다 

보니까 지난 3개월 동안 단일화 어떻게 할 건지, 단일화 대

책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대 양

당이 아닌 다른 후보들은 일찍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도 왜 

출마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짧은 13일 동안은, 본선 

기간만큼은 몇 차례라도 부디 매체에서 소개될 수 있기를 바

라고 있어요. 

우리가 훌륭한 어젠다가 있어도 전달에 원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답답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

가 여쭤보면서도 막상 뾰족한 대책이 떠오르질 않아요. 

- 의미 있는 제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얘기되긴 했습니

사진 ⓒ 양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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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정훈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시간에 정치 기본소득 이야

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

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이 불공

정한 언론 보도 관행에 대해 국민들께서 같이 문제제기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양당 후보들이 결정이 됐잖아요? 대진표가 짜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

요? 이게 나가도 특별히 선거법에 문제가 되진 않겠지요? 

- 문제 안 됩니다. 두 후보 모두 불평등한 서울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5년, 10년의 장기 계획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정당 모두 각자 단일

화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위한 정

권교체인지, 무엇을 위한 정권 재창출에 대한 내용이 없으

니 많은 서울시민분들이 답답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

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10년 서울은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중

심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는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최소한 많은 서울시민께 이러한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무리를 해서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대 정당 후보 모두 
불평등 개선 계획과 비전 안 보여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더 구체적이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

어서 나는 오세훈 후보랑은 뭐가 다르고, 나는 박영선 후보

랑 뭐가 다르다고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 입장은 이런 겁니

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 박영선 후보님과 관련해서 토지임대부 주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한

계를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 후보께서 토지임대부 주

택에 접근하시게 된 계기는,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토지에

서 기인한다고 보시기 때문인데 이것은 옳은 시각이라고 생

각합니다. 드디어 정부 여당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주택, 기존 있던 

부동산에 대한 토지정의를 세우지 않은 채로 새롭게 짓는 데

에만, 다시 말해 분양공급에만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그동

안의 서울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약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10년 전 보

궐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 아닙니까? 그 귀책사유가 무

상급식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당시 무상급식 하

면 재정파탄 난다고 말씀하셨던 분 답게, 기본소득이 아닌 

안심소득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선별지

급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체계가 만들어진 

지난 20년 동안 선별지급을 통해서 누가 지원을 받았는가? 

과연 그 지원을 통해 격차가 줄어들었는가? 성과가 아주 없

지는 않았지만 격차해소와 관련해서 너무 미미한 수준에 그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런 측면에서 안심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선회할 수 있

도록 오후보님과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들이 서울시민의 몫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

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신 후보께서는 불평등의 근원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시

고 부동산 안정화를 주장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부동산 안

정화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 부동산 안정화의 모습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본소득당이 만들고자 한 

부동산 안정화의 핵심은 너무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낮추

는 게 한 가지 핵심이고요. 두 번째가 모두가 누려야 할 서울

의 부동산 가치를 기본소득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체계로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동

산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할 때 핵심은 토지 가격입니다. 토

지 가격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주택가격뿐만 아니

라 전월세 비용과 공공임대주택 가격까지 아니 그것을 넘어 

심지어는 쪽방촌의 가격까지 결정하는 핵심요인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형 토지세로 토지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서

울의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으로 나누

는 방안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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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본소득이 연결되었을 때 부동산 세금만큼 부동산 가격

이 낮아지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무주택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지원, 아주 

현실적인 주거지원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 혜택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그런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일정 정도 이하로 집

값이 떨어지면 중산층 이하까지도 줄줄이 막말로 여파를 미

칠 수 있거든요. 재산 전부가 이거라. 그래서 기본소득당에

서 말하는 건 좋은데 과연 사슬처럼 엮여 있는 이 상태에서 

기본소득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관철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네. 실제로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증금 관련된 대출이거나 혹은 이 주담대일 텐데요. 

주택보유자가 절반 정도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자기 자본으

로 집을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집값

을 어떤 과정으로 떨어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과 기

본소득제도가 결합한다면, 납부하게 되는 세금만큼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집을 살 사람들은 이 세금을 고려해서 집을 사야 하는 만큼 

가격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모든 

토지 가격의 0.8%정도의 토지세를 매기는 경우 약 70조의 

재원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연간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

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돌

려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토지 정의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현실변화에 맞게 더 좋은 

방안과 모델을 모색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담대가 상류층에서부터 서민층까지, 서민들도 집값이 떨

어지면 전세자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집값 떼이는 거거

든요. 그래서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연착륙 방안과 기본소

득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병존할 수 있느냐, 급격한 부동산 

가격하락이라는 경착륙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만. 

- 저는 오히려 기본소득형 토지세가 연착륙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구에서 주담대 비중이 다들 높

기 때문에 토지세와 관련된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

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착륙할 

수 있게 우리가 경기에 따라서, 혹은 그때 당시 주택가격에 

사진 ⓒ 양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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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율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담대 이외에도 가계대출 자체

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 배당 통해 
부동산 안정화와 연착륙 가능

기본소득당은 토지보유세를 거둬 그걸 사람들한테 나눠주

겠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전국적 차원의 대책이

잖아요. 서울 차원에서는 어떻게 정책설계가 가능할까요?

-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유형의 기본소득을 한

데 묶어서 서울형 기본소득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고, 서울

형 기본소득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연간 300만 원의 기본

소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 재원으로 하는 두 가지랑 말씀하신 대로 입법차원의 

제도화를 통해서 가능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서

울시 차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세금, 재산세, 취득세, 서울시

의 월세 수익, 재건축초과 환수금 등을 통해서 기본소득 재

원으로 쓰면 연간 80만 원 정도가 확보됩니다. 이밖에 서울

시의 순세계잉여금이 3~4조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것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

하면 모든 서울시민에게 약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가 서울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서 좋긴 좋은데, 순세계잉여금을 다 써도 되나? 이런 얘

기들도 있는데요.

-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각 지자체에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원으로 써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고, 

얼마 전에 박영선 후보님이 말씀하신 건 4조 정도라더라고

요. 제가 말씀드린 3조는 2019년 기준이었고, 2020년에도 

불용예산이 꽤 많이 남아 있어서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지금 열심히 서울시가 이자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

요. 그걸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쓰자, 이겁니다. 

오히려 쓸 때다. 나쁜 상황을 대비해서 모으는 건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공감이 갑

니다. 선거전략과 관련해서 기본소득 말고 다른 선거전략이

라고 해야 될까,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 있습니까? 

- 왠지 계간 기본소득이니까 기본소득 연관된, 말씀드

려야 될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이자 받는데 쓰지 말고 배당해야, 
지금이 쓸 때

아니에요. 다른 정책들도 소개해주시면 좋지요. 

-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성평등, 공공주거, 기후위기, 

돌봄, 노동, 데이터, 동물권, 이렇게 7가지를 담았고요. 그중

에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서울시의 투자를 통해 기본소

득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자립도를 높이되 태

양광 발전을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서울시가 이 협동조합을 처음에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의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

는 투자수익에 대한 것을 모든 서울시민에게 나누는 태양광 

배당을 향후에 실시하겠다,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한 전략

이긴 하지만, 이거 한 가지랑 또 다른 한 가지는 데이터와 관

련한 것인데, 서울시는 굉장히 데이터 공개를 잘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열린 데이터광장이라는 곳에서 각각의 정보들

이 마구마구 공개되는데 그게 개별 시민 한 명, 한 명한테는 

그렇게 쓸모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 모여 있는 정보들이 기업에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박영선 후보님도 그러셨지만, 구독경제, 데이터경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에서도 데이터 기반 산업을 창업하겠

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렇게 서울시 재원이 들어갔다면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같은 

경우 서울시 세금만큼의 수익을 데이터 배당으로 나누는 방

안들을 조례로 만들 기반들을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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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아까 7가지를 제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언뜻 들을 

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이 혼재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 7가지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기본소득과 관련한 토지세라든가 탄소세는 입법을 

통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17명의 광역자체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

무회의에 들어가는 국무위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

에서 먼저 제안하고 정책비전을 보인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안될 건 없잖

아 서울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마련해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알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두루 

적용되는 공통분모잖아요? 그래서 여러 정책을 포괄하는 기

초인데, 한편으로는 ‘원포인트 정당’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야, 저 사람들은 기본소득만 얘기하려

나? 건설도 해야 되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 저희가 창당한 지 1년 2개월만에 두 번째 선거를 치르

고 있어요.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총선을 치를 때는 

모든 분야에 대한 공약까지는 만들지 않아도 됐던 상황이긴 

했거든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더 해서 공공복지를 강화하

는 몇 가지 제안, 예를 들면 무상교통이라든가 무상교육을 

더 많이 활성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제안하는 방식이

었다면 이번에 대응하는 이 선거는 천만의 서울시민들이 살

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

화를 꾀해야 될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의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서울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 같이 논의해야 하는 상황

이었어요. 그래서 7개의 기본 서울 정책을 만들면서 실질적

으로 국민 삶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의 내용을 충분히 

6개월간 열심히 준비했고, 평등한 서울 유니버스를, 33곳의 

단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차곡차곡 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방자치, 지방분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내의 불균형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지역격차 문제도 굉장

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구의 40% 이상이 서울, 경기에 

몰려 살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들을 해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굉

장히 많이 받는데,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 분산은 필요합니다. 그런

데 무작정 사람들한테 이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사람에

게 안정적인 소득보장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지 않는

다면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이 서울이라는 곳에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지역격차,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정책으로 풀어야 

요즘 부동산이 이슈니까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

었는데, 신상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정치인으로

서는 아직 젊은, 어쩌면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

을 것 같습니다. 정치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만

나는 자원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강남의 판자촌 마을

인 포이동 재건마을에서 공부방 운영하는 자원활동을 하기

도 했는데요. 이 분들이 장애인 차별이나 혹은 주거안정, 주

거지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는 모

습들을 봤어요. 근데 많은 정치인들은 애초에 만나주지 않

거나 혹은 약속하지 않거나 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

다. 저렇게 차별받고 힘이 없는 사람들 옆에 있는 정치가가,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가 보기에, 가장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정당에 가입을 해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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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나중에 운영했던 공부방 마을에 큰 화재가 났어요. 공

부방에 15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그중 11명이 

집을 잃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화재였거든요. 그날이 일요

일이었고 다음날 당장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모든 건 

다 타버렸고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무작정 공부방 선생

님 4명과 같이 마을회관 7~8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집을 잃

은 11명의 아이들과 샘들 포함해서 15명이 복작복작하면서 

2달 간 같이 살았거든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

는데, 예를 들면 마을이 다 타버렸으니까 냉장고도 타고 다 

탔는데, 냉장고의 음식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강남구

청은 화재 잔재를 치워주지 않는 거예요, 한 달 넘게. 건강에 

너무 해롭고 악취문제도 심각하고, 주민들이 마을회관 한 

곳에 모여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도 행정은 이 사람들을 쫓

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주거복구를 시민들이 모

금을 해서 직접 시민들 손으로, 주민들 손으로 직접 했거든

요. 그런데 그 집을 4번이나 강남구청은 부셨어요. 용역깡패

를 사서. 그리고 나중에는 용역깡패를 고용할 때들인 돈을 

주민들에게 청구하기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폭력적인 행정

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인들의 힘이 필요한데, 그때 제가 봤던 그 마을을 방문한 정

치인, 흔히 사람들이 많이 아는 정치인은 딱 두 명 밖에 없었

어요. 이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기에 혈안이 돼 있는 강남구

청장이 화재 난 다다음 날인가 한 번 왔었고요. 지금은 감옥

에 계시거나 할 겁니다. 

잘 찾아가셨네.

 - 찾아오신 정치인 두 분 중 한 분은 그때 당시에 진보신

당의 국회의원이셨던 것 같아요. 조승수 국회의원, 강남구

청장과 조승수 의원, 이렇게 두 분 말고는 찾아오셨던 정치

인이 전혀 기억나지 않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한 분만 찾아

오신 거죠. 정당의 힘, 정치의 힘이 너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 곁에 서 있을 정치인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면 그 역

할을 내가 할 수도 있겠다, 내가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열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다음 해부터 정당의 여러 역할을 맡

으면서 정당정치 자체를 배우게 됐죠. 

강남 판자촌 경험 통해 
약자 대변할 정치의 필요성에 눈떠

그게 왜 노동당이었죠? 

- 처음에 사회당이었어요. 사회당이 진보신당이랑 합당

했고, 진보신당이 이름을 바꾼 게 노동당. 기본소득은 2007

년에 금민 대선후보 선거운동 하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만났고, 제가 만났던 장애인, 판자촌 주민들에

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너무 유용한 삶을 바꿀 수 있는 도

구인 것 같아서 그때부터 줄곧 지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정당들이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가져가는 상황

이 발생한 거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아동수당이 확대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기본소득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

는 상황입니다. 2015년 정도부터 성평등이라는 것이 새로

운 민주주의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많은 여성들이 말하고 있

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기본소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본

소득을 아주 중심의제로, 정책 정도가 아니라 기본소득 실

현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정당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

까,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처

음에는 원래 몸담았던 정당을 바꾸고자, 체질 개선을 해 보

고자 노력했으나 그 정당도 꽤 역사가 깊기도 했으니까, 거

기는 노동 중심으로 가야 한다, 노동과 기본소득이 배치되

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음을 확인했

고, 그래서 지금 있는 정당을 바꾸는 데 그렇게 계속 시간을 

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그릇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로, 즉 창당을 하기로 생

각하게 됐던 거죠. 

시장이라는 지위는 행정가, 정치인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현실과 실정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잖

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관내에서 뭘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구가 기층민중들의 요구일 

수 있는데, 실정법으로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

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무엇이고 정치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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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거대양당에는 

계속 안 보이는 상황이고, 기본소득당의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기본권인

가 아닌가, 이것이 모두의 존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의 이익

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권리를 위한 분명한 행정 원칙

이나 정치 기조를 가지고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 법판

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근원에는 정치가 있다. 이런 생

각이시네요. 정치는 법을 만들어내니까. 또 하나, 말씀 중에 

그것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제가 전철을 탔는데 두 번

이나 겪었어요. 멍 때리다가 어떤 여학생이라고 해야 되는

지, 표현이 없네. 하여튼 젊은 여성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나

를 쫙 아래위로 훑더니 다른 칸으로 가요. 이걸 제가 두 번이

나 겪었습니다.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모멸감을 느

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너무 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던졌

나요? 

조용한 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젊은 여성의 자살률 급증

-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

뿐만 아니라 밤거리를 걸을 때 내 앞에 어떤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이 나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걸어가는 듯한, 나는 아

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토로하시는 분이 생각보

다 많아요. 그럴 때 저는 그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대중교통

이나 혹은 길거리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는 것

이고, 그런 경험들이 몸에 체화돼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

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기분 나빠, 이런 것

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가 대중교통을 탈 때든 어떤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든 나의 안전에 큰 위협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

야 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함께 힘써 달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과도기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동안 아저씨가 희롱을 해도 

불쾌감을 표시 못 했는데, 이제는 불쾌감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 변화의 신호일 수 있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 불쾌한 느낌은 이해하지만 젊은 여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불법카메라 문제도 있고, 아

는 사람들한테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직장

에서도 워낙 그런 일이 많으니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덧붙

이자면, 90년도에 태어난 여성들의 자살률이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직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

반적으로 여성 혐오의 분위기 속에서 희망을 못 찾는 여성들

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요? 

- 네. 지금 ‘조용한 학살’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자

살률이 엄청 급증했어요. 전년 대비 43%. 

저도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과거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나마 개선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오히려 과거보다 더 늘어났을까요? 

- 지금 관련한 토론회도 많이 하고, 특히 청년들이 주최

하는 토론회에는 그것이 중요 이슈에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이의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

지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놀랍게도 공부를 너무 잘해요. 

여성들의 능력 뛰어나도 사회적 차별의 벽은 여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대학진학률도 여성이 더 높죠. 여성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가는 순간 여성이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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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너무 많은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취직, 승

진, 그리고 워낙 데이트 성폭력도 많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나마 학창시절까지는 남녀평등 분위기가 옛날부터는 나

아졌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진출해 보니까 바뀐 게 하

나도 없더라. 박탈감, 상실감이 오히려 클 수 있겠네요. 

-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는 여성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

었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성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선생님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성들이 그런 걸 잘 참을 수가 없기

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시작하면 계속 번번

이 막히는 거예요. 선생님 저 발언이 문제예요, 얘기를 해도, 

혹은 저 선생님이 성추행을 했어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험을 계속하는 거죠. 

여전히 그래요? 

- 네. 지금도 스쿨미투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어쨌든 사회에 나가는 순간 더 많은 벽들을 확인하

게 되고, 이것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고, 이번에 코로나로 일자리 고용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소득불안정에 더 많이 노출되었던 계

층이 청년이자 여성이기도 했고, 그래서 일자리 줄어든 걸 

보면 20대, 30대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이 작년

과 대비해서도 확 드러나더라고요. 

오히려 사회 분위기는 자립해야 되는 요구는 더 커졌는데. 

- 그렇죠. 워낙 1인 가구가 더 늘기도 한 시점에서 거의 

각자도생 하듯이, 사회안전망은 불안하고 각자도생해야 되

는데, 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이 차별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 그 어느 곳에

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당장 손을 내밀 수 있는 네트워크

도 없고, 그런 것들이 그런 선택을 많이 하게 하지 않나, 하

는 연구결과들이 이제 꽤 많이 나왔어요. 

페미니즘 관련해서 기본소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회

의적인 분들도 계시던데.

- 페미니즘 관련해서 지금 여성의 당이라고 정당이 있잖

아요. 거기는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많은 여성이 기본소득이 성평등과 관련해서, 예

를 들면 여성에게 더 많은 돌봄을 강요하지 않을까? 기본소

득 받으니까 바깥일 하지 말고 가사노동을 하도록 강제되지

는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그러신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고용환경, 노동을 만들기 위

해서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요. 다만 많은 여성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도 그런 얘

기 진짜 많이 나왔는데, 세대주한테 주지 말고 각자한테 주

라고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나 어머니

가 아니어도, 누구 엄마로 불리지 않더라도 이 한 사람 자체

로 존중받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더 기본소득을 여성들이 지지하시기도 하죠. 

여권 신장 관련해서도 기본소득이 큰 도움될 것 

지금 선거국면이라 선거 관련된 얘기만 계속했는데, 개인적

으로 시장이 되든 안 되든 향후 일정, 본인의 일정, 계획 이

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 오늘 오전에 있었던 첫 번째 인터뷰에서 그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어떤 언론이든, 다 물을 것 같아요. 

- 선거가 끝났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나 7월 

7이 되었다. 당선되었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낙선

했으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더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그것도 좋습니다. 재미

있네요. 

-  ‘임기 첫날에 뭐 할 거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요. ‘저는 이 보궐선거 발생한 이유를 생각해서라도 서울시 

공공 부문 성폭력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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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100일 정도 지난 시점이면 전수조사는 끝났고, 성평

등 업무지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6월 1일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데, 이 재산

세 기준으로 2022년에 서울형 기본소득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계획, 7대 기본 서울을 약속했는데 이것

에 대한 이행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것 말씀드렸고요. 만약 낙선하게 된다면. 

임기 첫날 서울시 공공부문 성폭력 전수조사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웃음) 

- 또 준비해야죠.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금 당장 해

야 하는 불평등 해소조치들도 있고, 5년 10년을 바라봐야 

되는 장기과제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함께 서울시민들께 공

약으로 제출했는데요, 모든 서울시장 후보가 아마 5년 정도

의 기간동안 해야 할 과제들을 준비하고, 이 선거에 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 낙선하더라도 

기본소득이 어떻게 서울시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의식을 갖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내년 대선에도 

후보를 내실 건가요? 

- 논의를 해야죠. 대선과 지방선거를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정과제를 다루는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이 원 이슈까지는 아니어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후보를 낼 것

인지 말 것인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고민할 

거고요. 그리고 광역단체 비례대표, 광역시도 비례의원들의 

경우는 다 출마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당장 선거 끝

나자마자 시행해야 돼요. 후보 발굴부터 후보 교육, 이번 서

울시장 선거 준비하면서 광역단체에 대한 대략적인 상을 구

상한 편인데, 이런 것들을 시도마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대선 때 독자 후보를 내고. 

지금은 다 열어놓고 고민한다.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 중이다?

- 맞아요. 너무 다이나믹하네요, 정치. 

대선에 참여하되 어떤 방식일지는 열어 놓고 논의

앞으로의 본인의 비전, 포부? 아까 그 말씀은 안 해 주셨는

데. 

- 저의 앞으로의 비전이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인데, 

‘신지혜가 만드는 서울은?’, ‘신지혜가 하고 싶은 정치는?’ 

이런 질문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일단 기본소득당

을 창당할 때부터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

이 정당이고 정당정치에 참여라고 생각했고요, 생각을 같이

하는, 다시 말해 정당을 통한 정치운동을 해보자는 동료들

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창당을 했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그

사진 ⓒ 양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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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자체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몇 푼의 돈을 쥐여 주는 게 다가 아니고, 내 것을 내 것이다, 

라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보장할 수 있는 국가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밀레니얼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갖춰야 하는 기본

들을 더 촘촘히 만드는 일들을 계속 기본소득당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겠죠. 

끝으로 계간 《기본소득》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2019년에 서울의 부동산 불

로소득이 105조 원가량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불로소득 전체의 3분의 1이나 몰려 있을 정도로 서울은 정

말 불평등이 압축된 곳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

한 명확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서울시민들께 제안드리는 

방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울시민들과 함

께 정의로운 경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서울의 모습을 같이 상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보궐

선거 전후 기본소득당과 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끝까지 부탁

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음 일정이 있으시니 여기서 마쳐야겠지요? 오늘은 더 이

상은 곤란하시죠? 

- 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사진 ⓒ 양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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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자주 가는 편이다. 책을 빌리러 가기도 하고, 원고를 

쓰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시간을 보내러 가기도 한다. 햇살

이 좋은 도서관, 혹은 창밖 풍경이 좋은 도서관에 가게 되면 일껀 

서가에서 꺼내온 책은 책상 위에 펼쳐 놓고 그냥 창밖만 내다보고 

있게 되기도 한다. 물론 한가한 소리다. 내가 이렇게 넋을 놓고 있

는 동안, 내 옆자리 사람은, 그리고 옆 옆자리의 사람은, 실은 나 빼

놓고 거의 전부 다 잠시잠깐의 시간도 아까워하며 뭔가를 후벼파

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

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참고서

를 풀고, 외우고, 인강을 듣고, 필기하고, 그 위에 빨간색 밑줄을 몇 

번씩이나 긋는 사람들.

가끔은 코앞에 닥친 원고마감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 매일 이

다시피 도서관에 갈 때도 있다. 노트북을 싸 들고, 메모지를 챙기

고, 연필과 빨간색 색연필과 포스트잇과, 아무튼 닥치는대로 다 챙

겨서 매일매일 새벽같이. 그런 때는 정수대 앞, 혹은 화장실 앞의 

복도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인사를 받기도 한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열심히 하십시오.”

가끔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데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십니

까, 묻는 사람도 있다.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공부는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 최고라고 알고 있다.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른다. 내게 인

사를 건넨 사람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복도에서 만난 두 사람

은, 서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은, 갑자기 동지가 되거나 경

쟁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눈

으로는 서로 ‘화이팅’하기도 한다.

도서관에 가서 얻는 즐거움 중의 하나는 의외의 책을 발견하

는 것에도 있는데, 서가를 왔다갔다하다가 우연히 뽑아든 책에서 

눈을 뗄 수 없는 문장을 발견하거나, 읽기를 멈출 수 없는 줄거리

에 꽂히거나, 상상을 멈출 수 없는 인물들을 발견할 때가 그렇다.

황제의 식탁

김인숙

소설가

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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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는 한국사 코너를 돌아다니다가 도록 한 권을 발견했다. ‘대한제국 황제의 식탁’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이 도록은 2019년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되었던 특별전 때 나온 것이다. 제목 그대

로 ‘황제의 밥상’에 대한 것인데, 대한제국 시기의 기록인 만큼 전통과 서구의 물결이 뒤섞인, 말하자면 

한식과 양식이 뒤섞인 ‘밥상의 전환기’에 관한 책이라 하겠다.

도록은 말 그대로 그림과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책이니 서가에서 선 채로 보기 좋은 책이기도 하다. 

슬렁슬렁 보다가 다시 꽂아두고 또 다른 책을 읽기 좋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책이 나를 붙들었다. 개인

적으로 난생 처음일 뿐만 아니라 유사이래로도 처음인  낯선 서양 음식 앞에서 조선 사람들은 어떤 반응

을 보였을까. 그 반응보다 나를 더욱 궁금하게 만든 것은 표현의 방식이었다. 그토록 낯선 밥상 앞에서 

그들은 그 맛과 냄새와 온도와 식감을 어떻게 느꼈을까. 그리고 어떤 표현으로 남겼을까.

맛과 냄새와 온도와 식감이라면 익숙한 표현들이 있었을 것이다. 시거나 달거나 짜거나 쓰거나… 

그도 저도 아니어서 이맛도 저맛도 아니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구에 관해서라면 어

땠을까.

이 책에는 1876년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김기수의 견문록인 『일동기유』가 소개되어 있다. 그 중 

6월 3일의 일기에 도쿄의 한 료칸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한 내용이 나오는데,이 연회가 서양식이었던 모

양이다. 1876년은 조선과 일본이 「조일수호조규」를 맺어 조선이 처음으로 개항을 한 해다. 그 전에도 

물론 서구인들의 침입이나 방문이 없지 않았고, 그 서구인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배에 서양식 ‘밥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조사하러 온 조선 관리들을 맞이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비공식적이었고 

그 연회는 기껏해야 배위에 차린 한끼 밥상일 뿐이었다. 김기수가 일본에서 참석한 이 연회야말로 조선 

관리가 공식적으로 참석한, 혹은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정식 서양식 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

수는 이 연회를 마치 글로 쓴 정밀화처럼 상세히 묘사해 그의 견문록에 남겨두었다. 그 중의 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식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생화 꺾꽂이 두 병과 조화 두 대를 서로 엇갈려 놓았고, 여러 가지 모

양의 과자와 떡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의 앞에는 각각 자기 접시 두 개를 놓았는데 접시 한 개에는 

백포와 떡을 담았으니 백포는 음식을 먹을 적에 음식물이 떨어지는 것을 받치는 것이고 떡은 음식

을 먹는데 돕는 것이다. 접시 한 개는 비어 있고 아무 것도 없었다. 빈 접시의 왼편에는 대, 중, 소의 

숟가락 세 개가 있는데, 이빨이 있어 음식을 젓가락질할 수 있으며 찍어 먹을 수도 있다.”

도록에는 김기수의 위와 같은 기록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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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서양음식을 주문해 먹고 그 소회를 남긴 한 관리의 서찰 내용도 소개되고 있다. 조선 정부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김득량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사촌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그는 아

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서울을 떠난 후로 겪어야 했던 한가지 고충은 외국 음식과 식사법에 익숙해지는 것이었네. 능숙

하게 나이프와 포크 -오래된 야만인의 유물- 를 써야 했던 까닭에 처음 며칠은 제대로 먹지를 못했

네. 입술은 베이고 혀를 찌르고 옷에 고기를 떨어뜨리기 일쑤였어.”

김득량은 재기와 유머 감각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사적인 서찰인 만큼 건조한 기록보다 상

징적인 과장을 섞은 풍부한 묘사가 돋보인다. 설탕인줄 알고 소금을 커피에 넣었다던가, 꿀인줄 알고 

버터를 삼켰다던가하는 일화를 ‘문학적으로’ 유쾌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루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었고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네. 주변의 의미

심장한 눈길과 웃음을 감지했지만 아무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네. 다른 사람을 따라 하는 것이 이 

난관을 극복하는 가장 안전한 바법이라는 점을 간파했지. 주변 사람을 보니 노르스름한 뭔가를 빵

에 바르길래 꿀이라 생각하고 듬뿍 입에 넣었는데, 맙소사! 꿀이 전혀 아니었다네. 영어로 버터라 

부르는 음식이었는데 그 후로 다시는 입에도 대지 않고 있다네.”

김득량의 글에서처럼 우리 조상들이 포크와 나이프를 야만인의 유물이라던가 칼과 창이라고 일컬

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밥상에 떡하니 놓인 칼을 보고 놀라고 당황했을 조선 사람들의 모

습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김기수의 기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포크를 이빨달린 숟가락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 도록에

서 처음 알게된 사실인데, 그 기발한 묘사에 순간 폭소가 터졌다가, 곧이어 감동적인 기분이 되어버렸

다. 얼마나 있는 힘을 다 하여 한 묘사인가. 기발함과 재기가 아니라 진땀과 노력이 느껴지는 묘사가 아

닌가. 포크를 눈앞에 두고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김기수의 진지하고 엄숙한 얼굴이 눈에 

보일듯하다. 그리고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나는 얼마나 쉽게 쓰고 있나. 익숙한 것을 날름날름 받아먹

듯이 한번도 되새기지 않고 꿀꺽꿀꺽 삼키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김기수의 글은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이었을 터이다. 반면 문학적인 의미에서의 글

은 정보가 아니라 묘사다. 사물부터 사람까지, 사물의 본성부터 사람의 본성까지, 그리하여 마침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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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본성까지. 익숙한 것은 낯설게 보고, 낯선 것은 익숙하게 만드는 것. 그 경계의 지점을 새롭게 만

드는 것.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있는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바라보는 것이고, 또다시 있는 힘

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익숙하지만 구태의

연하지 않게, 낯설지만 생경스럽지 않게. 그래서 김기수의 건조하기 짝이 없는 글은 김득량의 재기 넘

치는 글보다 내게 오히려 감동적이다. 김기수가 그 글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

도 보지 못했을 그 생소한 물건이 아니라 그 생소한 물건이 뜻하는 바였을 것이다. 굴욕적인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의 신분이었던 그는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는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하는가, 아마도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커피를 열광적으로 좋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커피와 함께 이빨

달린 숟가락으로 케잌도 먹었을까? 그 시대의 풍경을 떠올리는 것은 어떻게 해도 즐겁거나 유쾌한 일

이 아니다. 고종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암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밤

새 깨어있다가 날이 밝아서야 잠들 수 있었던 황제는 커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상이 모

두 그를 물어뜯는 이빨과 같았을 테니.

도록을 다시 서가에 꽂아놓고, ‘황제의 식탁’과 관련된 책을 찾아본다. 도서관에 가는 즐거움 중의 

또 하나는 뭔가 반짝 흥미가 생겼을 때 곧바로 그와 연관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점점 더 자극

적인 것은 많아지고, 점점 더 끈기는 사라져, 내일 봐야지 하는 것은 영원히 기약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관심가는 것이 있을 때는 곧바로 실행하는 것이 옳다. 

황제에게는 서양 요리사가 있었다. 잘 알려진 손탁이 있고, 손탁의 후임으로 왔던 엠마 크뢰벨도 있

다. 1906년 한 해 동안 황제의 서양식 밥상을 책임졌던 엠마 크뢰벨은 그 후 그 기록을 책으로 남겼고, 

그 책은 ‘나는 어떻게 조선 황실에 오게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우리에게도 소개되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 있으실 것이다.

우리가 서양인들의 밥상이 신기했던 것처럼 서양인들 역시 조선인들의 밥상이 신기했다. 조선인들

은 흔히 대식가로 표현된다. 그때 그려진 그림 중에는 수북이 쌓인 밥을 밥상 한가운데 두고 김치 하나

만 반찬 삼아 밥을 먹고 있는 풍경이 흔히 보인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과하게 많은 밥이다.

그러나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었던가. 서양인들이 놀라움으로 표현한 대식가의 밥은 

실은 우리에겐 힘이었다. 

그래서 나도 힘이 되는 밥상을 차리기로 한다. 밥이 중심인,  그것도 흰 쌀밥으로. 영양학적으로 보

면 잡곡 하나 안 섞고, 반찬도 부실한 이 밥상은 매우 나쁜 밥상일 것 같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밥상이 

힘이 된다. 이런 밥상에 얽힌 수많은 추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한때는 잡곡 섞어먹기 운동을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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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이 있었고, 쌀 아낀다고 막걸리를 못 빚게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쌀수입이 문제가 된 적도 있

었고, 쌀아 남아돈다고도 했었고...

그러나 무엇보다 떠오르는 건 생일날 엄마가 차려주던 밥상, 미역국과 함께 놓인 흰쌀밥, 소복이 쌓

아올린 고봉밥이다.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던 엄마의 말. 

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서른 번을 씹으랬나, 백 번을 씹으랬나. 기억을 더듬어가며.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고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은 결국 정성과 진심이라고 생각하며, 황제의 식탁같은 

내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나란히 놓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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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해 여름, 우리는 친자매인 척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경인언니와 나는 사촌지간이었고, 생김새가 꽤나 많이 닮았으니

까. 물론 얼핏 보면 닮은 점이 별로 없었다. 경인 언니는 얼굴이 통

통하고 눈이 컸지만 나는 사각턱에 쌍꺼풀이 없는 눈을 갖고 있었

다. 하지만 우리는 입술 모양이 똑같았다. 내게는 친할머니, 그러

니까 경인언니에게는 외할머니인 이경자에게 물려받은, 아랫입술

이 도톰한 모양새의 작은 입술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웃는 모습

이 매우 비슷했다. 그러다보니 뭐랄까, 분위기도 비슷했던 모양이

다. 솔직히 나는 그 분위기와 느낌이라는 게 뭔지 도통 알 수 없었

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에 그런가보다 했다. 아, 나랑 

경인언니는 많이 닮았구나. 혈육은 혈육이구나. 우리는 그런 사이

이구나, 이러면서. 

 실제로 우리는 꽤나 가까웠다. 우선 물리적으로 그랬다. 고모

네 가족과 우리 가족은 모두 한 동네에 살았다. 김장철이 되면 함

께 김치를 담았고, 가족들의 생일이 되면 잊지 않고 꼬박꼬박 모여 

밥을 먹었다. 그러다보니 경인언니와 나는 서로의 친구들보다 더 

자주 만났다. 

 나는 좋았다. 정말 좋았다. 나는 외동딸이었고, 친구가 별로 

없었다. 경인 언니를 만나면 혼자 있을 때 밀려드는 어떤 감정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차오르는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것들이 가라

앉곤 했다. 이제는 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래. 나는 

경인언니를,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들을 사랑했다. 경인언니도 그

랬을까. 그랬던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

를 데리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 

 그해 여름, 언니는 가족을 바꾸려 했다. 

 그 사람들, 낯선 사람들. 그것, 그것들. 동네 사람들은 엄마와 

아빠를 그렇게 불렀다. 내 친엄마와 친아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여름에 잠시 그렇게 불렀던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영진과 

오연주. 그해 우리 마을에 이사 온 ‘나이롱 부부’였다. 그들은 불륜

휴가

강화길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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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였다. 이영진은 부인이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부인에게는 애인이 있었다. 오연주의 경우 

남편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가 있었다. 이미 정이 떨어진 지 오래였지만, 남편은 이혼을 해주

지 않았다. 두 사람은 힘든 시기에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새 출발을 하려 많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

았다. 그들의 배우자들 역시 자신의 삶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때문에 이영진과 

오연주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 계속 그렇게 사는 것뿐이었다. 불안하고 외로운 방

식으로. 동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매우 남사스러운 짓거리로. 어쨌든 그들은 우리 마을의 탄천맨션 

203동 3층에 자리를 마련했다. 살림을 차린 것이다. 

 고백하자면 열한 살이었던 그 시절, 나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 나는 그들이 우리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자와 여자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

했다. 그것이 그때 내 생각의 최선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경인언니가 그 집에 놀러가자는 말을 꺼냈을 

때, 어떤 거리낌도 없었다. 나는 언니를 좋아했고, 언니를 따라다니는 걸 좋아했다. 멀쩡해 보이는 어떤 

여자와 남자의 집에 가서 소꿉놀이를 하듯 놀다 오는 일에 왜 위화감을 느끼겠는가. 하지만 동시에 내

가 그들의 관계를 알았다고 해서 어떤 거부감이 있었을까? 그들이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

람들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경인언니는 그런 가치 판

단을 하지 않았다. 

 열세 살이었던 그녀는 분명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언니는 그들을 좋아했다. 언니 

말로는 시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오연주를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되었다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언니는 꾸

준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그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저런 소문을 달고 다

니며 많은 시선을 받을 때부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그들을 그토록 따른 것은, 그래, 역시 

사랑했기 때문이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이다. 어쨌든 나는 언니의 말을 따라 탄천 맨

션 203동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내게 매우 잘해주었다. 마치 친자식처럼 말이다.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그런 기분으로 우리를 대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테니까. 결혼을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 

이상할 정도로 우리를 잘 따르는 이 여자애들을 친자식인 셈치며 한번 지내보자.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해 여름, 우리는 한 가족처럼 휴가를 갔다. 

 

 그날 바닷바람을 여전히 기억한다. 이영진과 오연주,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 나와 경인 언니. 우리

는 그날 동해로 놀러갔다. 흔들리는 차 속에서 만화영화 주제가를 따라 불렀다. 지금도 부를 수 있다. 미

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밤하늘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꿈결 같은 우리의 사랑. 전생에 사랑을 이루지 

못한 공주와 왕자가 현대에 다시 태어나, 세상을 지키는 용사가 된다는 이야기. 아빠는 노래를 크게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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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고, 엄마는 경인언니가 만화영화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걸 웃으며 들어주었다. 나는 그런 세 사람을 

보며 과자를 먹었다. 나의 친엄마라면 절대 사주지 않았을, 치토스와 버터링 쿠키. 불안한 것도 없었고 

가책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건 친구 집에 놀러가는 것과 비슷했고, 놀이터에 가는 것과도 비슷했다. 치

토스와 버터링. 만화 주제가. 차창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바닷바람. 웃음소리. 엄마. 아빠. 행복했다. 

 문제는 식당에서 일어났다. 

 횟집이었다. 과자를 많이 먹은 탓인지 나는 속이 더부룩했다. 뭘 먹든지 별 관심이 없었다. 반면 경

인언니는 반찬이 나올 때마다 우와, 우와 소리를 내며 눈을 반짝였고 광어회가 나왔을 때는 요란하게 

손뼉을 쳤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꼈다. 아니, 부끄럽다고 느꼈다고 해야 

맞을까. 언니의 행동은 어딘가 분명 과장되어 있었다. 반찬 하나하나에 이렇게 감탄할 일인가. 언니는 

분명 엄마와 아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이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 놀이에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 어떤 감탄을 내뱉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을 말

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낯선 강박 때문이 아니라, 익숙한 풍경이 되돌아온 것에 대한 공포 때문

이었다. 

 우리의 진짜 가족. 그러니까 고모네 가족들과 우리 가족이 모여 있을 때, 경인언니는 항상 그런 과

장된 행동을 하곤 했다. 큰고모에게 유독 친근하게 굴었고, 외삼촌과 외숙모 – 나의 친부모 – 에게도 그

랬다. 마치 우리 가족은 굉장히 다정하고 화목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걸 자신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처

럼 쉼 없이 깔깔대며 웃고 감탄을 연발했다. 어색했다. 왜나하면 ……. 실제로 우리 부모님과 언니의 부

모님들은 그다지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없었고, 큰고모 역시 자신의 형제들에게 데면데면하게 굴었기 때

문이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심도 없었으면서, 한 마을에서 왜 그

토록 오래 붙어 살았을까. 뭐하러 김치를 나누어 먹고, 생일 때만 되면 시끌벅적하게 모여서 밥을 먹어

댔을까. 왜 그랬을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언니의 행동에 살짝 긴장해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와, 진짜 이게 뭐야?”

 우리 모두 깜짝 놀랐다. 그 가게에는 큰 소리를 낸 남자와 일행인 여자, 그리고 우리들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으니 말이다. 가게 주인이 힐끔거리며 남자를 쳐다보았다. 들어보니 별

건 아니었다. 남자는 가게에 놓여 있는 신문을 보고 화를 낸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 신문에 실린 어떤 

불행한 기사 때문에 남자가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남자는 그냥 그 신문을 마

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만 좀 해.”

 남자의 앞에 앉은 여자가 속삭이듯 말했다. 남자는 소주를 들이키며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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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만해? 이런 신문은 없어져야 해. 내가 저것만 보면 아주 열불이 터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또 소주를 마시며 말했다.  

 “다시는 이 가게 안 온다. 내가 열이 뻗쳐서 살 수가 없네. 어떻게 이따위 신문을 구독해?”

 여자는 포기했다는 듯 혼자 회를 집어 먹었다. 남자는 계속 혼자서 말했다. 

 “사람이 말이야.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는 모른 척, 사이다를 컵에 따라 내 앞에 놓아 주었다. 나는 

사이다를 한 번에 다 마셨다. 남자는 계속 혼자 떠들었다. 같은 말이었다. 이 신문은 나쁜 것이다. 나쁜 

짓을 하는 건 옳지 않은 짓이다. 이 가게는 옳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 다시는 이 가게에 오지 않을 것이

다. 그는 마지막에 가게 주인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말했다. 

 “내가 말이야. 다른 건 몰라도, 신념은 있어.”

 여자가 젓가락을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지긋지긋하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엄마와 아

빠는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경인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니, 경인언니는 마치 그들을 보

지 못했다는 듯 행동했다. 여전히 행복을 과장되게 과시하며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모두

를 지켜보았고, 천천히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뭔가 참을 수가 없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경인언니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엄마에게 건넸다. 

 엄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언니에게 물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도서관 책에서 복사했어요.”*

 아빠가 종이를 건네받았다. 그의 얼굴이 조금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경인언

니를 달래듯 말했다.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리고서 종이를 언니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보았고, 왜 두 사람이 그렇게 놀랐는지 곧장 이해했다. 그건 입양서류였다. 아, 

언니는 그들에게 자신을, 아니 나와 자신을 함께 입양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말 그대로 엉엉 울었다.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엄마와 아빠는 당황했고, 

언니 역시 그랬다. 엄마와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가게에서 나왔다. 술에 취한 남자가 계속 화를 냈다. 부끄

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나는 차 속에서도 내내 울었다. 동해로 떠나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

았다. 네 사람 중 누구도, 몇 시간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집 앞에 당도했을 때, 우리는 친부모님

을 마주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집 앞에 모여 들어서 뭐라 뭐라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또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의 친부모님에게 달려가지는 않았다. 그것 때문에 울었던 것

이 아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온종일 엄마, 아빠라고 부른 사람들과 나의 진짜 엄마 아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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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나는 누구도 선택하지 못한 채 그저 울기만 했다. 경인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은 채 어디로도 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결국 우리를 움직인 건 친부모님들이었다. 그들이 우

리에게 달려왔고, 우리를 끌어안았고, 자신들 쪽으로 잡아 당겼다. 우리를 그렇게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놨다.  

 그 일은 그렇게 끝났다. 

 이후 우리, 그러니까 고모의 가족들과 나의 가족들, 그리고 경인언니는 그때 일에 대해서 단 한 번

도 결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영진과 오연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 아주 나중에, 두 사

람이 결국은 헤어졌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그해 여름 내내, 내가 엄마와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리

고 정말로 나의 엄마와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선택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고 싶다고 생각

했던 사람들. 

 최근,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 무엇도 부끄럽지 않다. 

 

*
 
  이 대사는 영화 마틸다의 한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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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빌려주는 집이 이곳에 생길 줄은 몰랐는데요? 

 4.3 때 가족이 모두 학살 당하고 혼자 살아남아 후박나무 

아래에서 아침마다 일생을 술을 마시며 살다가 이태 전에 세

상을 떠났다는 아저씨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잠

깐 생각해보려고 했으나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아 나는 유정 

씨에게 애먼 자전거 빌려주는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서 나도 모르게 이미 지나쳐온 그 집을 돌아다보았습니다. 나

의 눈속에서 그 집 낮은 담장 위의 소라 껍데기, 혹은 전복 껍

데기가 빛 속에서 반짝거려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저 

살짝 눈을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도 퉁퉁 부어있는 눈의 무게

가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문득 오년 전에 내가 이곳에 머

물 때 아저씨가 저 후박나무 아래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무엇을 하고 있었든 그 일을  멈추고 귀를 바짝 세

우고 그 노랫말을 알아 들으려고 애쓰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

습니다. 그리고는 알았습니다. 유정 씨가 그 아저씨의 가족이 

4.3 때 모두 학살 당했다고 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때는  끝내  알아들을 수 없던 그 아저씨가 흥얼거리던 노랫말

이 저절로 해독되어 이미 내 마음 안으로 스며들어 왔다는 것

을요. 걸음을 뗄 때마다 그 아저씨의  노랫소리가 귀에 따라붙

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정 씨 보폭 보다 한 발 앞서 걸었습니

다. 유정 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걸으세요, 하며 자신도 

보폭을 크게 잡았습니다.    

- 자전거 탈 줄은 아는 거지요? 

유정 씨의 목소리가 일렁이다 멀어지는 바람 속에서 잘려

나갔습니다. 

- 왜요? 자전거 같은 거 못 탈 사람처럼 보여요?

- 아니요, 잘 탈 사람처럼 보여요. 

- 그런데 왜 물어요? 

- 대답을 하나 안하나 보려고요. 

유정 씨는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이상한 지 웃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자전거 빌려주는 집은 마을 안의 초등학교 앞에 있었습

니다. 나는 생각난 듯이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초입에 세워져 

봉인된 시간. 4

신경숙

소설가

연재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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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몇 채의 빌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에는 빌라를 짓느라 기초를 닦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완성

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은 고동색과 아이보리 색이 섞인 드라이빗 공법의 외벽은 새 건축물 분위기를 물

씬 풍기며 서 있더군요. 내게만 그리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빌라는 어쩐지 이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

어요. 나지막한 돌담도 크고 작은 후박나무도 없이 빌라의 1층은 자동차를 세울 수 있게 주차장으로 만들

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엔 용달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 그래 타지에서 아이를 가진 이주민들이 이사를 왔나요? 

내가 빌라를 바라보며 묻자 그걸 잊지 않았네요? 중얼거리며 유정 씨도 빌라 쪽을  돌아다보았습니다. 

마을에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없자 전쟁 후에 지어진 이곳 초등학교는 폐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5년 

전에 들었습니다. 이곳 초등학교에는 수령이 몇십 년 되는 나무들이 학교 앞과 뒤에 무성한 그늘을 이루며 

살고 있지요. 5년 전에 이곳에서 머물 때 동네 산책을 하는 도중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소롯한 

길을 따라 들어갔다가  발견한 이 마을의 초등학교는 나를 단박에 사로잡았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초등

학교의 화단엔 이 섬의 꽃들이 만개해 있고 나무들은 학교의 앞뒤에 우뚝우뚝 서서 큰 그늘을 만들고 있었

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나는 화단으로 들어가 발돋움을 해서 교실 안을 들여다봤는데 교실도 텅 

비어 있었어요. 칠판 앞의 교탁과 그 앞에 학생들이 사용했음직한  책상과 의자들이 나란나란 놓여있고 그 

텅빈 교실에 찾아든 볕만 어룽어룽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운동장 가에 나란나란 심어진 오래

된 수령의 나무들 사이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초등학교에 사람의 기

척이 없는건지 궁금해서 그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유정 씨에게 학교가 왜 텅 비었느냐고 물었던 기억. 그

때 유정 씨의 대답은 마을에 학교에 다닐만한 아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폐교의 위기를 막고자 타지에서 이

주민을 받기로 했고 이주민들이 이 섬의 이 마을로 들어오는 경우에 집을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

았는데 수요가 꽤 되어서 마을에 처음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었지요. 그때도 

공동주택이라고만 했지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빌라라고 말해 준적도, 어디에 세워질거라는 것도 말한 적

이 없는데도 나는 자전거를 빌리러 가는 길에서 새롭게 지어진 빌라를 보는 순간 저곳인가 보다, 라는 생각 

저절로 들었는데 틀리지 않았던 거지요.  

- 의외로 이곳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 계획보다 공동주택이 더 많이 지어졌어요. 

- 학생들도 많아졌겠군요. 

- 예. 일학년은 없지만 이학년 셋, 삼학년 일곱, 사학년 넷, 오학년 열둘, 육학년이 여섯...그렇다고 들었

어요. 

- 숫자를 다 알고 있네요? 

내가 묻자 유정 씨는 그러네요, 내가 ……. 하며 웃었습니다. 유정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가 아이

들 양호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했습니다. 

- 유정 씨가요? 

내가 되묻자 유정 씨가 멋쩍게 웃으며 섬에 들어오기 전에 육지의 초등학교에서 양호선생님이었다고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다시 알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유정 씨의 전직이 한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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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양호선생님이었을거라는 것은 짐작을 못했습니다. 집을 꾸며놓은 것을 보고, 특히 내가 묵고 있는 유

정 씨의 집의 거실에 아일랜드 식탁을 유정 씨가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유정 씨가 이 섬에 들어오기 전에 

인테리어 쪽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했던 적은 있습니다. 다시 앞장서서 초등학교로 들어서는 

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유정 씨가 혼잣말 하듯 웅얼거렸습니다. 

- 갑자기 이런 얘기 이상할 테지만 나는 양호 선생이라는 내 직업에 만족했었어요. 어려서 어쩌다 할머

니랑 살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아프면 내가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를 지켰거든요. 할머니는 한 밤에 열이 나

곤 했었는데 그때면 나도 모르게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아와서 수건을 적셔서 할머니 이마에 올려주곤 했

었어요“ 

- ……. 

- 할머니 모시고 보건소 다니는 일도 어려서부터 했었어요. 할머니가 약을 순서대로 잘 드시게 하려고 

약봉지에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 써서 붙이기도 하고 ……. 할머니는 그렇게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

까지 내가 챙겨주는 약을 드시다가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이 생각나요. 병실에서 나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셔서 내가 할머니 가까이 가자 두 팔로 제 머리를 안으시

더니 내 귓결에 대고 고맙고 감사하다 …… 고 가쁜 숨을 쉬시며 말씀 하셨어요.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나는 가도 되지야 ……. 하시면서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내가 할머니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

머니는 어린 나를 두고 가시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시면서 버티셨다는거요. 

나는 갑자기 듣게 된 유정 씨의 할머니 얘기에 유정 씨를 흘깃 바라보았다. 유정 씨는 담담해보였다. 

그냥 어제 날씨가 어쨌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사람처럼.

- 그렇게 양호선생이 되는 일이 자연스러웠거든요.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서 나를 찾아

올 때면 할머니가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이들과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도 그랬어요. 배 

아픈 아이는 배를 쓸어주고 운동장에서 무릎 깨져서 양호실에 오는 아이들 흐르는 피 닦아주고 소독해주

고 밴드 붙여주고 하는 일들이 좋더라고요. 

 유정 씨는 얘길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혼자서 가만 웃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정 씨를 잘 알게 

된다고 해도 저렇게 혼자 가만 미소짓는 그녀의 시간으로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겠지요. 내가 혼자 웃는 유

정 씨를 바라보니까 유정 씨가 웃음을 거두고는, 

- 죄송해요, 혼자 웃어서요. 옛날 생각이 나서요. 도시에서 양호선생으로 재직할 때 어떤 여름날이었

는데 어떤 아이가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수업 중에 양호실에 거의 실려다오다시피 했는데  내가 머리 어

디가 가장 아프냐고 물었을 뿐인데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뿐인데 ……. 생긋 웃으며 다 나았다고 

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 유정 씨가 그런 데가 있어요.

- 내가요? 

 그렇습니다. 유정 씨에게는 그런 구석이 있어요, 선생님. 그런 구석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구석. 별 말을 안 하는데도 유정 씨 생각을 하면 어떤 쓰다듬을 받고 있는 느낌. 그러고 보니 선생님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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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을 더 강하게 지니고 계시지요. 제가 뉴욕에서 머물 때 언젠가 한번은 선생님이랑 맨해튼 외곽의 디아

재단의 전시를 보러 간 적이 있었지요. 쇠를 사용해서 둥근 원형의 작품들이 마치 책장처럼 펼쳐졌던 인상

적인 전시였는데 그 전시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그때 기차를 타고 디아재단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을 때 

생각만 선명하게 납니다. 어쩌면 선생님은 잊으셨을 지도. 기차 안에서 무심히 차창 바깥을 내다보고 있던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팔을 펼쳐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시나 하고 팔을 내밀었더니 선생님이 몸을 약간 

제 쪽으로 돌리시고는 제 팔을 조용히 쓸어내려 주셨어요. 어깨 쪽부터 팔꿈치 아래까지 계속해서 쓸어내

려주셨어요. 처음엔 왜 그러시나 하다가 선생님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자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

더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차창 밖의 스쳐지나가는 풍경을 무연히 내다보다가 그만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짧은 잠은 달콤하고 깊었어요. 슬며시 눈을 떠보니 선생님이 그때까지 제 팔을 가만가만 

쓸어내리고 계셨어요. 디아재단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역에 이를 때까지 선생님이 제 팔을 

쓸어내려주던 기억. 유정 씨가 양호 선생으로 만났던 피아노를 치기 싫어 두통에 시달리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이야기를 듣는데 선생님의 그 손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믿거나 말거

나지만 어디선가 들으니 이렇게 무게 없이 바람결처럼 몸을 쓰다듬어 주면 새 기운이 고인대, 라고 지나가

는 말씀처럼 말하셨지만 제게는 그게 사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기차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지난밤에 잠

을 설쳐서 피로가 쌓여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기차에서 내렸을 때는 발걸음도 가볍게 선생님과 그 전시를 

즐겼지요. 그리고 여태까지도 이렇게 자주자주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출몰해서 그 기운을 전해주는 것도 그 

증명이지 않을런지요.  말 수 적은 유정 씨가 자신이 양호선생으로 재직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준 것에 대

한 고마움의 표시로 저도 선생님 이야기를 유정 씨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가만 참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

다,고만 했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유정 씨

도 그런 사람 중의 한사람인 것 같다고요. 말을 하면서도 이상한 일이네, 생각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입에서,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이 팬데믹 시절에 살던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섬으로 들어와

서 어제까지만 해도 유정 씨네 집 거실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아니군요, 꼼짝하지 않고만 있었으

면 그나마 좋았을 텐데  한밤중에 무슨 유령처럼 흐느적흐느적 몸을 일으켜 폭식을 해대던 제 입에서 자연

스럽게 유정 씨에 대한 예찬이 흘러나와서요. 유정 씨는 제 말을 들으며 또 가만 웃었습니다. 내가 멋쩍어

져서 사실이에요, 하니까 유정 씨는,        

- 그러게요, 내가 아이에겐 그런 존재였던 것도 같아요.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 엄마 

극성이 참 대단했거든요. 아이가 학교에서 하교하지 않으려고 했을 정도였어요. 집에 가면 밤이 깊도록 피

아노 레슨을 받아야 하니까 ……. 

제가 모르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유정 씨의 얼굴이 갑자기 쓸쓸해졌습니다. 

- 그런데 그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내가 건네 준 약을 먹은 아이 하나가 그 약이 맞지 

않았던지 가슴이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

게 되었는데 나라는 사람은 그만한 그릇밖에 못되었는지 그 후로는 양호 선생 일이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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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 …….

- 그래서 살던 곳을 떠나 이곳으로 왔는데……. 결국 다시 이 섬의 초등학교 양호선생님이 되었네요. 

- 좋은데요. 

- 폐교를 앞둔 학교의 대책이 통했다는 게 나에겐 신선했어요. 물론 이 섬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사연이 있을 것이고  이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 아이들이 

원해서 이 섬으로 온 것일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이들이 옮겨 심어지는 나무같이 간단하지는 않잖아

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섬으로 이동해 와서 어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양호 선생이 필요하다는 말

을 듣고는 자원을 했어요. 

- 급료는 받고 있는거지요? 

유정 씨는 급료는 받고 있는거지요? 라는 제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밝고 맑게 큰 소리를 내며 웃었

습니다. 

- 그럼요,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야지요. 

그런 얘기를 나누며 오솔길 사이 건너에 있는 두 채의 무덤을 지나 자전거 빌려주는 집 앞에 도착했습

니다. 그 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이 건너다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집이 항상 비어 있어서 5년 전에 그곳

을 지나다닐 때면 고개를 빼고 안을 들여다봤던 작은 마당을 지닌 빈 집이 자전거 빌려주는 집이 되어 있었

습니다. 이 섬의 어느 집이나 다 그렇듯이 낮은 돌담이 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돌담 한 쪽에  부재시에는 

전화를 걸어달라는 표시와 함께 010 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가 적힌 팻말이 걸려 있지 않았다면 그 집이 

자전거 빌려주는 집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네요, 마당에 여러 대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긴 했으니 다른 설명이 없어도 그게 표시가 되었겠군요. 유정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놓은 것인지 안에서 

나온 아주머니가 미리 한쪽으로 세워둔 자전거를 유정 씨에게 가리키며 방금 체인에 기름칠을 해두었다

고 했습니다. 유정 씨가 바퀴를 눌러보자 아주머니가 방금 바퀴에 바람도 ‘쎄게’ 채워두었다고 발음하더군

요. 아주머니가 바람  ‘쎄게’ 채워두었다고 할 때에야 저는 아주머니 얼굴을 바로 봤습니다. 자글자글한 퍼

머 머리에 그을린 얼굴의 이 곳 아주머니들의 일반적인 얼굴인데 말할 때마다 하얀 덧니가 드러났습니다. 

덧니가 그렇게 하얄 수도 있다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유정 씨가 자전거 빌리러 가자고 했을 때 그 집의 

주인이 남자일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챙겨주고 돈을 받고 해가 저물때까지만 반납을 

하면 된다고 체크를 하면서 하얀 덧니를 내보이며 웃을 때마다 묘하게 같이 웃게 되었어요. 

- 어느 쪽으로 나가볼까요?

유정 씨는 먼저 자전거위에 올라타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 바당 쪽으로 나가 봅소

유정 씨는 제게 묻는 것 같았는데 대답을 아주머니가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요즘 해녀들이 물질을 하

고 있으니 바다 쪽으로 나가면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들을 수 있을거라고 덧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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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요?

다시 동의를 구하는 유정 씨에게 그러자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은 눈 앞에 바다가 바로 보이지는 않으나 바다와 멀지 않습니다. 아마 자전거를 타고 십분 정도 

가면 바다에 닿을 겁니다. 예전에 이 섬사람들은  어쩌든지 바다 쪽에 먼 곳에  집을 짓고 살려고 했다고 합

니다. 사는 집이 바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곧 삶의 안전성하고 관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다

가 보이는 정도에서로 만족하지 않고 바로 바다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다 

폭풍의 위력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 섬의 바람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바다의 파

도와 바람으로부터 안전거리는 20키로는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지어도 그쯤은  거리를 두고 집을 

짓는 게 좋다고요.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 기준은 아니지만 예전엔 바닷가 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보다 가난하다고 보면 맞다 했습니다. 저는 내륙에서 태어나고 내륙에서 자란 사람이라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얼핏 섬에서 살려면 기왕 매일 바다를 볼 수 있는 바

닷가 쪽에서 사는 게 좋지 않나, 무심코 그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합

니다. 이런 말을 해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닷가 쪽에서 한 달 쯤만 지내보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저절

로 알게 된다고 해줬던 사람이. 그는 말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당장 열흘만 지나도 바다 쪽은 쳐다보지

도 않게 된다더군요. 특히 이곳 섬은 비와 바람이 많아서 매일 불어오는 모래 섞인 바람에 매일 창틀을 닦

지 않으면 모래 먼지가 수북한데 아무리 좋은 창틀을 사용해도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안으로 밀고 들어오

는 모래먼지를 막을 도리가 없다고요. 빨래를 널 수가 없고 설령 널어놓는다고 해도 습도가 높아서 잘 마르

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토박이로 사는  타지 사람들이 바닷가 쪽에 집을 지으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지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나 할 수 없이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았는

데 육지에서 이 섬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먼저 바닷가에서 살려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들이라고 말해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페달을 굴리며 먼저 출발한 유정 씨를 따라 자전거 위에 올라타면서 자전거에 달린 거울 속으로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부기가 빠지지 않아 퉁퉁한 눈자위를 잠깐 응시하다가 유정 씨를 뒤따라 페달을 

굴렸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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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 없는 역사와 ‘악의 평범성’ 

장편 연작시 ｢한라산｣(1987)으로 필화사건을 겪어 ‘한라산의 시인’으로 알려

진 이산하가 오랜만에 시집을 냈다. 󰡔 『악의 평범성』󰡕이다. 그런데, 이거, 참, 뭐랄까, 

｢한라산｣을 발표한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이산하는 여전히 ‘한라산의 시

인’이다. 일찍이 평론가 김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내 육체적 나이는 늙었지만 

내 정신의 나이는 언제나 1960년 18세에 멈춰 있었다. 나는 거의 언제나 4.19세대

로서 사유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다. 내 나이는 1960년 이후 한 살도 더 먹지 않았

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거니와, 이 김현의 말을 빌어 말하자면 이산하는 거의 언

제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한라산’의 시선으로 세상을 사유하고 분석하고 해석

한다. 

위기의 지구와 

‘노나메기’라는 ‘하제’(희망)

류보선

문학평론가,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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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평범성』에 따르면 ‘제주 4·3 항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현재진행형

일 뿐 아니라 세계 역사의 시금석적인 사건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세계 전역에서 ‘제

주 4·3 항쟁’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제주 4·3 항쟁’ 이후에도 ‘제주 4·3 항쟁’과 

같은 사건은 줄곧 반복되고 있다. 세계는 여전히 폭력적 구조 혹은 구조적 폭력에 의

해 통치되고 있고 그 구조적 폭력은 ‘악의 평범성’ 혹은 ‘평범성의 악’에 의해 세계 곳

곳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수산시장의 대어들.”/ “육질이 빨간 게 확실하네요.”/ “거즈 덮어놓았습

니다.”/ “에미야, 홍어 좀 밖에 널어라.”// 19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된 여러 시

신들 사진과 함께/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 글이다.// “우리 세월호 아

이들이 하늘의 별이 된 게 아니라/ 진도 명물 꽃게밥이 되어 꽃게가 아주 탱글

탱글/ 알도 꽉 차 있답니다~.”// 요리 전의 통통한 꽃게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

에 올라 있는 글이다./ 이 포스팅에 ‘좋아요’는 500여 개이고/ 감탄하고 부러워

하는 댓글은 무려 1500개가 넘었다./ ‘좋아요’보다 댓글이 더 많은 경우는 흔지 

않다.//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고 환호한 사람들은/ 모두 한 번쯤 내 옷깃을 스

쳤을 우리 이웃이다./ 문득 영화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에서/ 비로소 범인

을 찾은 듯 관객들을 꿰뚫어보는/ 송강호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오른다/ 범인은 

객석에서 숨어 있고 우리집에도 숨어 있지만/ 가장 보이지 않는 범인은 내 안의 

또 다른 나이다.(｢악의 평범성 1｣ 전문)

『악의 평범성』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범한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렇게 평범한 존재로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면서 악을 실현하는 한, 아우슈비츠는, 제

주의 4·3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 때문에 시인은 ‘시인의 말’에 “내 

시집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악의 

평범성』은 세계의 역사 전체를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며 동시에 오늘날의 현존재들에 

대해 비관적이다. 

비록󰡔『악의 평범성』이 인간 역사 전체의 발전가능성과 현존재들의 잠재성에 대

해서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지만, 그렇다고 언뜻언뜻 현현하는 진리의 빛에 대해서도 

눈을 감는 것은 아니다. 『악의 평범성』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어두운 심연에 극단적

으로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찰라적으로 현현하는 일망의 희망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

이기도 한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우리 승무원은 마지막이야.”/ -故 박지영 승무원//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 故 남윤철 단원고 교사// “내 구명조끼 니가 입어.”/-

故 정차웅 단원고 학생// “지금 빨리 아이들 구하러 가야 되니/ 길게 통화 못해. 

끊어.”/ -故 양대홍 사무장/ “걱정하지 마. 너네들 먼저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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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혜정 단원고 교사// ‘세월호 사건’에 대해 여러 번/ 시 청탁을 받았지만 결

국 쓰지 못했다./ 이 이상의 시를 어떻게 쓰겠는가.(｢유언｣ 전문)

『친일문학론』과 『일제침략과 친일파』 등의 저자인/ 임종국 선생이 젊었을 때 일

제시대의 신문을 뒤지다가/ 뜻밖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발견하고는 충격에 빠

졌다./ 혼자 며칠 고심하다가 마침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친일

파 책을 쓰려고 옛날 부역자 자료를 찾다가/ 아버지 이름이 나온 신문기사를 봤

어요……” “……”/ “아버지 이름을 ……뺄까요?”/ 아들 앞에서 고개 숙인 아

버지가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다./ “종국아. 나를 밟고 가라./ 내 이름이 빠지면 

그 책은 죽은 책이다.”(｢나를 밟고 가라｣의 전문)

『악의 평범성』󰡕속에 간혹간혹 튀어나오는 ‘선의 비범성’의 빛은 이렇게 강렬하다. 

때문에 그 찰라적인 불빛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제목에도 불

구하고 전혀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된다. 혹시 이러한 진리의 순간이 이어지면 이제는 

‘악이 비범’해지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아니 ‘선의 평범성’이 구현되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이 곧 선하고 참한 삶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

면 ‘한라산의 시인’에게서 ‘낙관 없는 희망’ 같은 제목의 시집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닐

까. 그런 날은 결코 올 것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날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디 이산하의 시집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기

를 기원해 본다. 

2. 
뒤늦은 귀환 혹은 진정한 출발  

여러 차례 텅 빈 영화관에서 거의 홀로 영화를 보면서 가능한 한 자주 영화관을 

찾으려 했다. 이 다짐이 영화관이 계속 열려 있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

나 덕분에 세 편의 인상적인 영화를 만날 수 있었다. <세 자매>, <모리타니안>, <스파

이의 아내>. 세 편 모두 강렬한 여운이 남는 영화였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뒤늦게 도

착한 영화라는 느낌도 있었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이승원 감독의 <세 자매>는 어두운 영화였다. 여기, 세 자매가 있다. 이 세 자매

는 모두 극도의 불안 속에 휩싸여 살아간다. 물론 그녀들의 불안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라는 의미의 불안과 거리가 멀다. 그녀들은 미래

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들의 불안은 과거로부터 온다. 

예고 없이 출몰하는 어떤 원장면들 때문에 그녀들은 문득, 문득, 가던 길을 멈추고 떨

거나 기도하거나 술을 들이켠다. 맏언니는 말한다. ‘내가 미안하다.’ 그런가 하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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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기도한다. 그리고 말한다. ‘언니가 늘 기도하는 거 알지?’. 막내딸도 하는 말이 

있다. ‘나는 쓰레기야.’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그녀들의 불안의 실체 혹은 실재가 서서

히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문득문득 귀환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녀들이 공포의 정

동과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음이 암시된다. 이쯤에 이르면 이 영화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어 보이는데, <세 자매>는 그 필연의 수순을 밟아간다. 그것을 덮느라 병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면서도 그녀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덮어두려 했던 바로 그 원

장면을 향해. 하지만 필연의 수순을 밟아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장면들

이 연속된다고 해서, <세 자매>의 긴장감이 떨어질 거라고 미리 짐작할 필요는 없다. 

<세 자매>는 그 유일한 길, 그러니까 그 충분히 예측가능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독

특한 속도와 풍부한 디테일들로 조절하여 끝까지 예사롭지 않은 긴장감을 유지한다. 

<세 자매>는 바로 그 원장면을 놀라울 정도의 인내력으로 최대한 지연시키고 정말 

오싹할 정도로 강렬하게 터뜨린다. 히치콕이 말한 서스펜스와 공포를 동시에 가동시

킨다고나 할까. 하여간 <세 자매>는 영화의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세 자매인 그녀들

과 외아들인 그의 삶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원장면을 관객 앞에 드러낸다.

<세 자매>가 마지막에 드러낸 그 원장면은 원장면에 값할 정도로 충분히 무시

무시하며 실재적이다. 세상에는 점잖은 이로 알려져 있으나 집에서는 치명적 폭력을 

일삼는 원초적 아비가 있고 그 아비가 빚어내는 공포와 전율의 풍경. 이 원장면이 밝

혀지는 순간 그녀들과 그의 마음의 병이 이 원장면을 억누르고 이겨내려는 안간힘의 

결과임인 밝혀지고, 그녀들과 그의 수수께끼같았던 이상 행동의 퍼즐이 맞춰진다. 

그녀들과 그는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각기 신경증(맏언니는 히스테리, 둘째는 강박

증), 분열증(막내딸), 정신병(아들)을 앓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두는 원초적 아비의 

가혹한 폭력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한 안간힘, 그러니까 방어기제

였음이 밝혀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세 자매>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아주 치밀하게 재현한 정신분석의 드라마라 할 만하다. 

<세 자매>를 보는 내내 정교하게 세공된 정신분석 드라마에 감탄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서 설마, 하는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놀라울 정도의 인내력으로 감추었다

가 마지막에서 드러내려는 그 원장면이 혹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만한 그 장면 아닐

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 가족 모두의 생사여탈권을 쥔 듯 일상화된 폭력을 가하는 아

비와 그 남편의 폭력에 속수무책인 어머니, 그리고 그 폭력의 노골적인 희생자인 아이

들(특히 딸들)의 이야기라면, 그것은 너무 자주 반복되었던, 그것도 한두 세대 전의 성

장 서사에서 단골 메뉴였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러

날 원장면이, 그것이 어떤 장면이어야 할지는 가늠조차 할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익숙

한 그 장면이 아니길 바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 자매>는 그 이야기를 반복한

다. 그것도 아주 충실하게. <세 자매>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무엇보다도 먼저 ‘뒤

늦게 도착한 영화’라는 말이 떠오른 것은 이 기시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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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 자매>를 되짚어 보면서 ‘뒤늦게 도착한 영화’라는 감상을 접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세 자매>가 ‘세 자매’의 실패한 성장 이야기에 그치지 않

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병증이 깊은 상태이지만 ‘세 자매’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안

간힘을 통해 어느 정도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지켜내며, 그 덕분에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 그녀들은 어머니의 역

능을 행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다. 과잉이거나 과소의 억압을 행할 뿐 필수불

가결한 억압을 적절하게 행하지 못하며, 그 결과 그녀들의 아이들 역시 성장에 커다

란 장애를 겪는다. 그녀들은 덮개-기억을 걷어내고 새삼 그녀들의 원장면을 마주하

고 싶지 않지만, 아니 그것이 두렵지만, 결국은 원장면과 마주한다. 그래야만 이 성장 

장애의 상태를 그녀들 세대에서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세 자

매>는 익숙한 이야기의 단순 반복과 거리가 멀다. 익숙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그것

을 ‘현재적 의미로 충만한 그것’으로 되살려 놓았다고 해야 한다. 시대를 넘어서서 여

러 사람에게 반복되는 이야기란 곧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조건 발칙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현존재들의 실존 형식과 탈-존의 가능성을 가장 밀도 

높게 재현하고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터, <세 자매>는 바로 그런 사례

를 모범적으로 구현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세 자매>가 현재적 의미로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관련이 있다. 힘겹게 갑작스레 귀환한 원장면과 마주한 ‘세 자매’는 용

기를 내어 그녀들의 삶 전체를, 그리고 그녀들의 딸/아들들의 성장을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는 아비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하지만 원초적 아비는 그것을 거부한다. 그렇

다면 이 세 자매의 삶 앞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 된다. 그

것은 가해자인 아버지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

버지의) 사과-용서-화해의 길일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데리다가 

말한 진정한 용서의 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길이건 간에 ‘세 자매’의 앞에는 또 

다른 결단과 결전의 순간이 연속적으로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세 자

매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 앞에 제기

하기도 한다. 이처럼 <세 자매>는 성장에 실패한 세 자매의 뒤늦은 성장 이야기를 통

해 현존재들의 성장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영화라 할 수 있

다. 

케빈 맥도널드 감독의 <모리타니안>은 2015년 출간된 모하메드 울드 슬라히

의 ｢관타나모 다이어리｣를 원작으로 한 영화다. 모하메두는 9.11 테러 이후의 어느 

날 집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간다. 9.11 테러의 주동자라고 볼 만한 몇 가지 정황 증

거 때문이다. 빈 라덴의 측근인 사촌과 통화를 한 적이 있고 그 사촌이 그에게 송금한 

적이 있다는 것. 사실 이 돈은 사촌의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달라며 부친 돈이지만 테

러 자금으로 받아들여져 그는 의심만으로,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2002년부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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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모 수용소에 갇히는 몸이 된다. 그리고 6년의 수감 생활 끝에 같은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지는데 그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이 오로지 그의 자백에 기대 재판이 진행된

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의 자백이란 혹독한 고문과 협박, 인간적 모멸의 결과물

임이 밝혀지고, 그는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혹독한 고문과 치욕적인 모

멸의 장면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관타나모 다이어리｣로 묶인 이 기록 덕분에 그는 

무죄판결을 받지만 그가 관타나모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책이 출간된 이후인 

2016년 10월 17일이었다. 

<모리타니안>은 ｢관타나모 다이어리｣가 출간된 지는 4년 만이지만 ‘관타나모 

수용소’가 그 악명을 떨친 지 거의 20여년 만에 나온 영화인 셈이다. 물론 ｢관타나모 

다이어리｣같은 기폭제가 있어야 했겠기에 오랫동안 ‘관타나모’를 외면했다고 하기

엔 어렵지만, 그래도 뒤늦게 도착한 영화라는 느낌까지를 떨치기는 어려운 것도 사

실이다. 그러나 위안을 삼을 점도 있다. <모리타니안>이 뒤늦게 도착했다는 시차時差

가 주는 아쉬움을 메우고도 남는 강렬한 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원작의 힘

일 수 있겠다. 하지만 감독의 연출력과 명품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 앙상블 또한 이 영

화가 줄곧 유지하는 밀도의 원천이다. 특히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두 입장의 네 가지 

시선1)을 비교, 대조해가다가 정점에서 외설적으로 조우하게 하는 치밀한 배치는 경

탄할 만했다. 그리고 모하메두에게 가해지는 긴 고문 장면(수면 장애, 물고문, 성적 

수치심, 극심한 추위와 공포, 시청각 자극제, 가족을 이용한 협박 등)을 통해 표출되

는 영화의 진실을 향한 열의는 단연 압도적이었다. 

한마디로 <모리타니안>은 뒤늦게 도착한 감은 있지만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예외상태적 구조적 폭력과 인종적 증오와 혐오를 핍진하게 재현한 영화라 할 수 있

다. 여기에 덧붙여 <모리타니안>은 이 구조적 폭력과 혐오의 시대를 헤쳐나갈 길을 

제시하는바, 이 또한 경청할 만하다. <모리타니안>이 제시하는 제시하는 탈-존의 윤

리학은 이렇다.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일 경우 용기를 내서 그에 맞서는 무언가를 하

는 것이 중요하지만 폭력적 구조의 한 성원일 땐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아감벤)을 

발휘하라는 것.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엔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스파이의 아내>는 늦어도 한참 뒤늦게 도착한 영화로 

보였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스파이의 아내>는 731부대의 그 악명 높은 생체실험

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일본 영화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그간 일본 영화에서 이 

1)  <모리타니안>은 특이하게 모하메두를 두 개의 대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 각각의 자리에서 
또 다른 시차視差가 발생, 모하메두를 바라보는 시선은 모두 네 개가 된다. 먼저 국가-기구의 시선. 국가-기구
는 모하메두를 9.11 테러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사형선고를 내리고자 하나 국가-기구의 대리인인 군검찰관은 
모하메두의 혐의가 고문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고(그는 말한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나가 아니
라.”) 기소를 거부한다. 반면 모하메두의 변호를 맡은 두 변호사 역시 둘 사이에는 미묘한 시차가 존재한다. 그
중 낸시는 모하메두 개인을 변호하지 않는다. 그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물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6년간 초법에 의해 강제로 수감된 모하메두를 변호한다. “난 그를 변호할 뿐 아니라 이 나라 법도 변호
하는 거다.” 이에 비해 동료 테리는 처음에는 모하메두 개인을 변호한다. 그 때문에 고문에 의해 조작된 그의 
진술서를 보고 테러범을 변호할 수 없다며 사건에서 빠졌다가 나중에 모하메두의 다이어리를 읽고 다시 합
류한다. <모리타니안>은 이렇게 모하메두를 둘러싼 두 입장, 네 개의 시선이 서로 뒤엉키면서 서사가 진행되
며 이 때문에 선악의 이분법적 대립을 훌륭하게 비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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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가 다루어진 적이 있는지는 확언할 수는 없으나, <스파이의 아내>라는 작품 자

체로만 한정하자면 늦어도 너무 뒤늦게 731부대 사건을 불러냈다고 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뒤늦은 호명에 그치지 않는다. <스파이의 아내>는 나치의 아

우슈비츠와 비견되는 그 사건을 불러내면서도 희미한 그림자로 불러내다. 완곡해도 

너무 완곡하달까. 

여기 일본인이기보다는 코스모폴리탄을 지향하는 한 사내가 있다. 그는 코스모

폴리탄적 존재를 악마화하고 오로지 일본국민-되기를 강제하던 1940년대의 상황에

서도 자신은 변함없이 코스모폴리탄으로 살아갈 것임을 때로는 냉소적으로, 또 때로

는 호방하게 선언하곤 한다. 그러던 중 사업차 만주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731부

대의 만행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비-국민이 아니라 스파이라

는 반-국민이 되기로 한다. 그의 곁에는 애오라지 그만을 바라보고, 다만 그와의 화목

한 가정을 꿈꾸는 아내가 있다. 그녀는 만주국에서 돌아온 그가 변화했음을 감지한

다. 처음에는 그의 변화를 부인하고 예전의 그로 되돌리려 한다. 하지만 731부대의 

만행이 담긴 사진들을 보고 스파이가 된 그를 인정한다. 아니, 인정을 넘어 동조한다. 

한데, 스파이인 그는 아내의 만류도, 아내의 동조도 흔쾌하지는 않다. 아내를 사랑하

는 까닭이다. 아내가 그의 결단을 만류할 때는 그로 인해 사랑이 깨질까봐, 그리고 아

내가 그를 따르기로 할 때는 그 모험 때문에 아내가 위험에 빠질 것이 걱정이다. 그는 

아내를 속이기로 하고, 결국 아내를 두 번 속인다. 한 번은 스파이가 아닌 척, 다른 한 

번은 아내와 같이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는 아내와 함께 두 개의 서로 다른 

판본의 영화를 만든다. 하나는 아내를 주인공으로 한 비련의 사랑 영화이고, 다른 하

나는 그 필름에 731부대의 만행을 덧붙인 판본. 결국 그는 아내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첫 번째 판본의 영화를 그녀에게 주고 잡히게 하고, 자신은 두 

번째 판본을 들고 미국으로 떠나 성공적으로 731부대의 생체 실험의 실상을 알린다. 

이처럼 <스파이의 아내>는 스파이인 그가 그의 아내를 두 번 속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니와, 731부대의 생체 실험의 실상은 몇 장의 사진으로 뿌옇게 제시된

다. 80년만의 귀환인데, 게다가 아우슈비츠에 비견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정

도인 것이다. 완곡해도 너무 완곡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든 까닭이다. 

하지만 <스파이의 아내>의 이 뒤늦고도 빛바랜 듯 뿌연 귀환은 현재의 일본적 

상황을 비추어보자면 엄청난 결단의 결과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스파이의 

아내>의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은 “그렇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역사

적 사실이 있으니까 반하지 않게, 바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했지

만 최근 일본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알고 있지 않은가. 최근 일본은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자 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고한 권력의지로 그것을 원천적으로 그리고 원초적으로 

폐제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어떤 면에서 현재의 일본은 1940년대의 

그 군국주의적 상황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스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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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뒤늦은 귀환은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적 퇴행과 맞서려는 강인한 의지의 표

현이라고 볼 수 있다. 구로사와 기요시 김독은 <스파이의 아내>에 대해 말하면서 ‘엄

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나름의 각오’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바, 이는 

<스파이의 아내>가 놓인 자리를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비록 <스파이의 아내>가, <모

리타니안>과 비교해보자면, 731부대의 실체적 진실을 너무 완곡하게 불러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용기’로 어렵게 밝혀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다시 되덮으려는 국가-기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음은 열렬한 환호와 환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프로이트는 ‘억압된 것의 귀환’에 대해 말한 적이 있거니와, 굳이 이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먼 시기 여러 공간을 돌아 도착한 장면들은 그 동안 상징질서로

부터 원천적으로 그리고 원초적으로 집요한 억압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

한다면 뒤늦게 도착한 사건 거의 대부분은 상징적 질서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실재

화된 사건들이라 이름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을 뒤늦게, 그것도 너무 오

래 전의 것을 뒤늦게 불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견고한 상징질서의 덮개를 걷

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터이다. 그렇다. 그렇다면, 우

리가 살펴본 세 편의 영화 <세 자매> <모리타니안> <스파이의 아내>는 뒤늦게 도착

한 영화라기보다는 상징질서의 견고한 억압을 뚫고 이제야 비로소 도착한 실재적 진

리 그 자체라고 해야 한다. 

이 세 편의 영화는 무엇은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어떤 것은 목숨을 걸고 하지 않

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각자의 탈-존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

차의 상징질서를 향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뿜어낸 진리의 빛을 자기화, 내면화하여 그 진리의 길을 현실화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하지만 진리의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우리에게 한 

줌의 강렬한 불빛을 비쳐준 이들 작품을 열렬히 환대하고 뜨겁게 응원하는 일. 

멋지다, <스파이의 아내>. 환영한다, <모리타니안>. 고맙다, <세 자매>.

3. 
‘채식 아침’과 대지의 발견 ; 위기의 지구를 구하는 두 가지 길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우리가 날씨다』를 읽었다. 『우리가 날씨다』는 현재 지구

가 처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한 책이다. 그런

데 책 제목을 ‘우리가 날씨다’라고 붙여 놓았다. 부제도 흥미롭다. ‘아침식사로 지구 

구하기’. 인류가 지구의 생태환경에 불가역적인 치명상을 입히고 있음을 적시한 인

류세라는 용어가 널리 퍼져나가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

가고 있다’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 모두가 이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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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모른 체하고 태연하게 살아가는 상황을 염두에 둔 충분히 계산된 제목이고 부

제다 싶었다.

사실 우리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 지구가 심각한 생태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금 이대로라면 얼마 되지 않은 미래에 지구 전체의 생명이, 그중에서도 최상위 포

식자인 인간부터 그 생존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점을. 하지만 들어 알고는 있으나 체

감하지는 못한다. 아니면 잘 모르면서 알은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니

면 충분히 알지만 다들 태연하게 사는데 혼자서만 희생하지는 않겠다는 계산적, 냉

소적 판단 때문일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설마 지구가’ 하는 마음 때문이거나 우

리 모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아질 때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경험하지 못한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지구가 심각하다는 사실

을 정보 차원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것을 당장 우리 눈앞의 절박한 현실로 받아들이

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조너선 사프란 포어는 물론 현재 지구가 처해 있는 생태

적 위기를 심각하게 바라본다. 하지만 조너선 사프란 포어가 더 두려워하는 상황은 

이 비대칭 상태,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지구와 인간 모두의 무감 혹은 무책임 사이의 

어마무시한 시차時差, 視差다. 당연히 그는 이 시차를 줄일 묘책 마련에 모든 에너지를 

쏟거니와, 그 묘책을 담은 책이 『우리가 날씨다』이다. 

『우리가 날씨다』는 먼저 ‘우리가 날씨다’라고 선언한다. 날씨야말로 인간을 포함 

전지구의 생명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조건인데 그 날씨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라는 것이다. 날씨와 인간은 한 몸이다. 굳이 ‘인류세’라는 개념을 빌 필요도 

없다.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지구의 기후를 결정짓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의 문명이

다. 만약 기후 위기가 어떤 임계선을 넘어 지구의 생명체 전체가 죽어 나간다면, 그것

은 다름아닌 인간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재 인간은 자신의 묘혈

을 스스로 파고 있다고 할 것이며, 『우리가 날씨다』는 ‘우리가 날씨다’라는 선언으로 

그것을 명확히 한다. 

지구를 파괴할 존재는 우리뿐이다. 지구를 구할 존재도 우리뿐이다. 가장 절망

적인 상황이 가장 희망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우

리는 지구의 모든 생명을 완전히 쓸어버릴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완전한 파멸

이 닥치면 지구상의 생명을 다시 살려 낼 방법도 찾은 것이다. 우리가 홍수이고 

방주이다.2)

하지만 『우리가 날씨다』에는 임박한 파국적 상황에 대한 경고와 우리의 태도 전

환에 대한 막연한 촉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파고 있는 무덤을 덮고 그것을 발

판 삼아 ‘눈이 부시게 푸르른’ 삶을 살 수 있는 길도 동시에 알려준다. 그런데 그 길은 

신에게서 불을 훔쳐 와야 하는 그런 힘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날씨다』는 ‘아침식사

2)  조너선 사프란 포어, 송은주 옮김, 『우리가 날씨다』, 민음사, 2020,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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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구 구하기’라는 이 책의 부제에서 감지할 수 있듯 그 일이 의외로 간단다고 말한

다. ‘아침식사만 바꾸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조너선 샤프란 포어는, 그가 이전

에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에서 이미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밝힌 것처럼 오늘날 

지구 파괴, 기후위기의 핵심적인 요인을 축산업에서 찾는다. 

- 2018년, 미국에서 식용 동물의 99퍼센트는 공장식 농장에서 키워진다.

- 인간은 해마다 650억 마리의 닭을 먹는다. 

- �1960년 공장식 축산이 시작되고 1999년까지, 메탄의 농도는 지난 2000년 중 

어느 시기의 40년과 비교해도 여섯 배 더 빨리 증가했다. 

- 벌목의 약 80퍼센트는 목초와 방목에 필요한 땅을 얻기 위해서다.

- 아마존 벌목의 91퍼센트는 축산업 때문이다.

- �개인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활동 네 가지는 다음

과 같다. 채식 위주로 먹기, 비행기 여행 피하기, 차 없이 살기, 아이 적게 낳기.

- �위의 네 가지 행동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과 이산화질소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식 위주의 식사뿐이다. 

- �누구나 식사는 곧 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구에 대한 걱정을 행동으로 당장 옮   

길 수 있다.

- �아침 점심으로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다면 세 끼 모두 채식으로 하는 식단

의 평균보다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더 줄일 수 있다.3)

화석연료의 한도를 정하여 기후변화를 되돌리기라 불가능할 것같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재생 에너지 기반 시설을 갖추려

면 적어도 53조 달러의 비용에 적어도 2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때 

쯤이면 기후변화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을 겁니다. 이와 달리 동물성 제품을 

대체품으로 바꾼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급속히 줄이면서 동시에 땅을 비워서 

더 많은 나무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기 중 탄소 초과분을 가둘 수 있게 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제품을 대체품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 늦기 전에 기후변화를 되돌릴 유일한 실용적 방법인 것 같습니다.4)

『우리가 날씨다』에 따르면 우리가 지상의 양식으로 하고 있는 ‘동물성 식품’이 문

제다. 동물 사료를 위해 어마어마한 농토가 점유되고, 지구의 심장이라 하는 아마존

이 나날이 사막화되어 간다. 이처럼 동물성 식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

적이다. 그것도 ‘식습관을 포기하거나 지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일 정도로. 그러므

로 지구를 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일이

3)  위의 책, 2장 ‘어떻게 하면 대멸종을 막을 수 있을까’의 여기저기.
4)  위의 책,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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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되자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부제가 말하는 것처럼 

‘아침 (점심) 식사’만 채식이어도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날씨다󰡕는 이

처럼 머지 않아 직면할 위기적 상황을 경고하는 한편 그 위기적 상황으로부터 벗어

날 실질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 강령이 뜻밖에도 간단하다. 만약 이 정

도인데도 망설인다면, 그는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이거나 브루노 라투르

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그들 자신만을 피신시키기 시작’한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우리가 날씨다』가 생태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흔히 ‘네트워크의 군주’로 불리는 브

뤼노 라투르의󰡔『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이하 『착륙』으로 약칭함)은 생

태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역사철학의 정립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착륙』

은 우선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세 가지 현상을 각각의 현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문

제라고 보는 데서 출발한다.󰡔『착륙』에서 주목한 세 가지 현상은 다름아닌 신자유주의

적 탈규제, 전세계적인 불평등의 폭증, 기후변화(의 실재 자체를 부정하는 체계적인 

시도)이다. 『착륙』은 이 ‘세 현상을 동일한 역사적 상황의 증상’이라고 파악하고, 그 

증상이 ‘핵심지배계층이 지구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에 충분한 공간이 남

아 있지 않다’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번영할 세계, 그 공동의 지평선을 

향하 역사가 나아갈 거라 믿고 행동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정’하고 ‘세상으로부

터 그들 자신만 피신시키기 시작’5)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물론 󰡔 『착륙』은 

이 증상이 단지 오늘날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우리

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에서부터 줄곧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의 ‘포퓰리

즘의 발흥’은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것일 뿐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는 ‘근대주의의 폐허’

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착륙』은 신자유주의적 탈규제. 불평등의 폭증, 기후

변화를 단순히 국민국가의 보호로 귀환하려는 광적인 갈망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그것은 현재의 ‘근대주의의 폐허’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파악하고, 

근대주의로 요약할 수 있는 18세기 이후의 상징질서를 해체하고 보다 고차의 질서를 

구성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역설한다. 

『착륙』에서 그가 제시하는 방법 역시 이제까지 그가 줄곧 이야기해왔던 것과 크

게 다르지 않다. 바로 비근대적 계몽주의의 실현이고 객체들의 민주주의다. 브루노 

라튀르는 『착륙』 이전 여러 저작, 그중에서도 특히 󰡔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에서 인류의 한 역사적 단계를 결정지은 근대성의 원리가 이중의 교묘한 자기

합리화 혹은 자연과 사회, 과학과 문화, 사실과 가치, 대상과 주체의 분할과 이에 비

대한 대칭적 태도를 통해 문화와 자연 사이의 다양한 매개체와 정치적 행위자를 배

제했음을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동시에 이 비대칭성이 전근대인(과거)과 근

대인(현재), 그리고 근대 문명 외부의 ‘그들’과 ‘우리 근대인’ 사이에도 강력한 형태로 

5)  브뤼노 라투르, 박범순 옮김,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이름, 2021, 1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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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철되었음을 지적한 바6)도 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의 근대는 근대가 명분으로 내건 

것과는 전혀 불완전한 형태로, 폭력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인류 전체가 

각 지역에서 쌓아온 민속지적 지혜와 혜안들이 이름뿐인 근대성의 원리에 의해 정화

의 명분으로 폐기되었다고 진단한다. 브뤼노는 줄곧 이러한 근대성의 비대칭적 계몽

주의를 비판하고 비근대적 계몽주의로의 전회를 주장해왔던바, 『착륙』에서도 이러한 

그의 일관된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브뤼노 라투르는 최근 브라이언트가 정리한 것처럼 비근대적 계몽주의로

의 전회를 위해 객체들의 민주주의를 그 길로 제시하는바, 『착륙』에는 그 객체들의 민

주주의의 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특징적이다. 브루노 라투르는 이미 알려진 

대로 우리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결정하고 있는 소위 우리의 근대주의가 문화와 자

연,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혹은 인간 주체와 비인간 객체 사이의 견고한 단절을 

가져왔으며, 이런 근대성론으로 인해 인간은 그 다양하고 무수한 객체들과 준객체들

을 배제한 채 세계를 단지 인간에-대한-세계로만 규정함으로써 비인간 객체들의 존

재 자체를 도외시하게 되었다고 줄곧 말해온 이다. 그런데 『착륙』에 이르러 브뤼노 라

투르는 이 객체들의 민주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는 듯하다. 『착륙』은 신자

유주의적 탈규제, 전세계적인 불평등의 폭증, 기후변화(의 실재 자체를 부정하는 체

계적인 시도) 등 근대성의 논리가 지구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오늘날 우리

는 트럼프식의 자멸적 포퓰리즘(“우리 미국인은 당신들과 같은 지구에 있지 않아. 너

희들의 지구는 위협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구는 괜찮아!”)이 열렬한 환호를 받

는 상황을 살고 있으며, 그러므로 당장 객체들의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지구와 충돌하며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현실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나 

할까.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착륙』은 ‘대지’라는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에 주목할 것

을 제안한다. 『착륙』에 따르면 오늘날 대지라는 정치적 행위자는 인간이 행위할 수 있

는 터전이 되는 단순한 틀이 정도가 아니다. 그곳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결정짓는 가

장 강력한 정치적 행위자이며, 인간 이외의 수많은 사물과 다양한 매개물들을 만들

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 대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정

확하게 듣고, 그 대지 속에서 생성되는 모든 것들을 직시해야 한다. 

‘대지의 것’의 거주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

과 관련하여 무엇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필요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방

어할 것이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늑대

에게도, 삼림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가족뿐만 아니라 신에게도 모두 유효하다. 

…… 그런 목록을 만드는 일은 확실히 힘든 일이다. 여기에서 생산 프로세스와 

생성 프로세스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생산 시스템에서는 목록을 만들

6)  브뤼노 라투르의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가 지적한 근대성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홍철기, ｢
옮긴이 후기｣(브뤼노 라투르 지음, 홍철기 옮김,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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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쉽다. 투입된 노동자와 자원을 고려하면 된다. 생성 시스템에서는 이를 구성

하는 매개자, 활성체, 행위자 모두가 고유의 궤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일이 훨씬 더 어렵다. ……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히 찾아서 계급

적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지의 것’인 당신은 무엇에 가장 마음을 

쓰는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가? 생존을 위해 누가 당신에게 의존하는가? 누

구를 상대로 투쟁해야만 하는가? 매개자의 중요도를 어떻게 순위 매길 수 있을

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야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다.7)

원칙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우리 모두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상태에서 우

리 주변의 사물들과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알기에는 충분하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이제 우리는 근대의 미망에서 벗어나서 무지

하고 무책임한 우리 인간 때문에 대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봐야 하고, 대지의 온갖 사

물들이 원하는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에 따라 우리의 정치적 통일체를 다시 구성해

야 한다. 이 일은 이제 미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일을 미루면 󰡔착륙󰡕이 경고하

는 대로 우리는 지구와 충돌하여 난파하여 거처를 잃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

다. 

4. 
‘먼저 나눠주기’와 ‘노나메기’ 혹은 기본소득의 전사前史

소위 ‘4.7 재보궐 선거’가 끝났다. 언제나처럼 승자는 환호하고 패자는 고개 숙여 

반성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지만, 이상한 선거였고 흔쾌하지 않은 선거였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불완전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주거안정정책 때문에 순식간에 주거가 

불안정해진 이들이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을 소리 높여 비판한 것은 오히려 당연했다. 

그리고 그들 중 적은 않은 이들이 이 불안정한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하기로 한 것 또한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그러다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집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집값이 폭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소위 

‘영끌’의 모험을 감행한 것도 납득할 만했다. 여기까진 있을 법한 일이었다. 한데 상

황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집값이 들썩이자 소위 ‘벼락부자’를 꿈꾸는 이

들이 다시 ‘영끌’을 시작했고 이 폭발적인 가수요는 몇몇 이들에게 벼락같은 이익을 

안겨주었고, 그러자 어!, 하는 사이에 ‘벼락거지’가 된 이들의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

다. 물론 이 분노는 한 갈래는 아니었을 것이다. ‘벼락부자’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7)  브뤼노 라투르, 『착륙』, 134~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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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감에 기반한 분노일 수도 있고,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주거안정대책 때문에 갑자

기 주거가 불안정해진 것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분노 중 정치

권은 전자의 분노에 집중, 필연적으로 집값 상승을 가져올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한

쪽은 어정쩡했고, 한쪽은 노골적이었다. 노골적인 한쪽은 심지어 자신들이 노골적

으로 ‘벼락부자’가 된 이들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선거는 노골적인 쪽의 압도적인 승

리로 끝났고, 그 노골적인 쪽은 그 여세를 몰아 집으로 부자가 된 이들이 어떤 불편과 

불리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러니 앞으로 계속 집에 투자하여 불로소득을 이어

가 보라고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중이다. 진 쪽도 이 민심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고

개를 숙이고 있는 중이고. 오늘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정책은 완전 실종되고 누가누가 더 우리들의 화수분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것인지를 놓고 처절한 쟁투를 벌인 선거였다고나 할까. 

한때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작고 확실한 행복’ 혹은 ‘작으나 

확실한 행복’에 관심을 갖던 때. 그것을 삶의 바람직한 자세 혹은 윤리로 서로 응원하

던 때.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보자면 ‘소확행’이란 지난 시대의 유물처럼 다가온다. 

‘소확행’의 시대는 가고 ‘영끌’의 시대가 온 듯하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런데 최근 이렇게 노골적인 탐욕이 판치는 세상에 사표가 될 만한 두 분이 우

리 곁을 떠났다. 바로 채현국 선생과 백기완 선생이다. 두 분은 모두 브뤼노 라투르의 

표현을 빌자면 ‘자신이 편안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꿈에서도 지구를 세상의 다른 사

람들과 공유하는 척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지배계급과 한평생을 담담하게 담대하

게 저항했던 분들이고, 이 탐욕의 세상에서 ‘소확행’을 꿈꾸면서도 동시에 그 행복을 

한 톨이라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했던 분들이다. 

자기 개인 재산이란 게 어딨나? 다 이 세상 거지. 공산당 얘기가 아니다. 재산은 

세상 것이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내가 맡아서 잘한 것뿐이다. 그럼 세상에 나눠

야 해. 그것 자식한테 물려줄 게 아니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닌데……8)

나누어 먹기를 잘하면 성공합니다. 우리의 속성이 (돈 혹은 성과물을) 조금 늦

게 나누어줍니다. 남들보다 앞에 나누어주면 생명을 걸고 돈을 벌어줍니다. 바

로 그걸 했던 겁니다. 좀 힘들 때 먼저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벌어줍

니다. …… 나눠먹기를 잘해야 합니다. 구멍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9)

채현국 선생의 말이다. 재산은 세상 것이므로 모두에게 나누어야 하고, 나누는 

것도 나중에 보상하는 형식이 아니라 먼저 나누어주면 그가 속한 곳에 헌신하는 마

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채현국 선생을 두고 앞서 기본소득의 

8)  채현국·정운현, 『쓴 맛이 사는 맛』, 비아북, 2015, 42면.
9)  위의 책,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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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실천한 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러니 참된 하제란 무엇이겠어요. 남을 시켜만 먹으려 들면 그건 참짜 하제를 

죽이는 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도 일하고 나도 일을 해야 합니

다. 그리하여 너도 나도 잘살되 올바로 잘살아야 그게 참짜 하제지요. 무슨 말

이냐, 잘살되 나부터 잘살겠다고 하면 그건 남이 흘린 피눈물의 땀을 내가 뺏겟

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부터라는 뚱속(욕심)을 찢어 팡개치는 참된 깨우침으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만 잘살겠다고 해서도 안됩니다. 이 누

룸(자연)과 더불어 다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람만 잘살아보자고 하면 이 누

룸, 이 아름다운 누리(우주)까지를 모두 째코라뜨리게(망치게) 됩니다. 셋째, 사

람의 몹쓸 된깔(본질)의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깜빡 깨어났다가도 깜짝 잊

고 마는 깜딱(나밖에 없다는 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라는 목숨

(생명)으로 다른 모든 목숨을 다 내쳐버리는 그 못된 된깔입니다.

어떻게 제 목숨만 목숨입니까. 다른 모든 목숨도 목숨이지. 그러니까 그런 몸쓸 

된깔일랑은 그대로 찢어 팡개치고는 참목숨, 다시말하면 목숨 아닌 댄목슴(반

생명)과 싸워 틔운 참목숨인 살티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무엇이겠냐구요. 그게 바로 노나메기입니다.10)

백기완 선생의 『버선발 이야기』의 한 구절이다. 백기완 선생은 한평생 ‘노나메기 

세상’을 꿈꾸며 사셨던 이다. 백기완 선생의 ‘노나메기 세상’이란, 거칠게 정리하자

면, ‘너도 일하고 나도 일을 해’서 만들어진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나누는 세상일 것

이며, 그를 통해 ‘나도 잘살되 올바로 잘살며’ ‘누룸(자연)과 더불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다. 백기완 선생은 이 ‘노나메기’ 세상을 위해 항상 ‘앞서서 나가’셨던 이다. 앞

서서 나가는 것으로 모두를 산 자로 이끌었던 분이며, 폭력 앞에 동요할 때 용기를 잃

지 않게 하던 분이다. 

돌이켜보니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백기완-키드인 듯하다. 나는 페미니즘을 

백기완 선생의󰡔『자주 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를 통해 배웠다. 내가 지금 

여성에게서 오히려 탈-존적 주체일 가능성을 훨씬 더 자주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것

은 전적으로 백기완 선생의 가르침 덕분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떨리는 몸을 진

정시키며 역사의 현장에 한 순간이라도 더 있으려고 했던 것 또한 백기완 선생의 이

끎에 따른 것이다. 나는 선생에게서 어떤 순간이라도, 아니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오히려 더 망설임없이 일어서는 용기를 이어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선생 덕분에 ‘욕

처럼 남은 목숨’을 부끄러워하며 적어도 비겁하지는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며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나를 기본소득으로 이끈 것 또한 선생인 듯하다. 다시 보니 

10)  백기완, 『버선발 이야기』, 오마이북, 2019, 268~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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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기본소득 세상과 ‘노나메기’ 세상이 거의 같다. 

끝으로 확고한 용기와 결단으로 앞서서 나가서 세상을 보다 높은 지점을 이끈 두 

분의 명복을 빈다. 더불어, 원컨대, 나에게도 용기가 생겨 앞서서 나가지는 못하더라

도 먼저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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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부터 여러 학술저널 또는 문학저널들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획

호(특집호)를 발간하였다.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7권 제3호(2020년 8월) – 곽

노완, 권정임, 금민/김창근, 김공회, 『문학들』 제61호(2020년 9월) - 류보선, 양선

형, 이다희, 임정균, 『창작과 비평』 제189호(제48권 제3호)(2020년 9월) - 김현우, 

양재진, 윤홍식, 이일영, 『동향과 전망』 110호(2020년 10월) - 유종성/양재진 & 

이일영, 전승훈, 『산업노동연구』 제26권 제3호(2020년 10월) - 안효상, 서정희/제

갈현숙), 『경제와 사회』 통권 제128호(2020년 12월) - 백승호/양재진, 임운택 등

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기서 발표된 글들을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글들에서 발견되는 주장이나 논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

를 중심으로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5가지 특징인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 정기성에 관한 교

훈, 기본소득의 해방적 효과의 발현에 중요한 요소이자 완전기본소득과 부분기

본소득을 구별하는 데(또한 부분기본소득에서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을 사고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충분성에 관한 교훈, 부분으로 전체를 흔들고자 하는 기

본소득 비판에 관한 교훈,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관한 교훈을 살펴본다.1)

1) 기본소득 찬성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나 쟁점을 평가한 이전의 글들로는 강남훈
(2010), 백승호, 이승윤(2018), 이건민(2020b)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해외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몇 가지 교훈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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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관한 교훈

기본소득에서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핵심요소를 이룸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의 원리를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필요의 충족으로만 보는 입장(양재진, 2020a; 2020b; 

제갈현숙, 2020)에서는 보편성과 무조건성은 용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위험과 필요의 

발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위험에 처한 계층 또는 복지가 필요한 계층으로부터 무위험계

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사회의 자원과 소득을 이전시키기 때문에 역진적이라고 본다(양재진, 2020a; 

2020b; 제갈현숙, 2020).

과연 그러할까? 달리 보아야 한다. 첫째, 위의 주장은 기본소득의 ‘지급’만을 일면적으로 볼 뿐 기

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여(부담)’는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기여(부

담)’와 ‘지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소득은 고소득층·고자산층으로부터 저소득층·저자산

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은 ‘지급’ 면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기여(부담)’ 면에서 위험(필요) 발생과 무관하게 ‘기여능력(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여(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에 의존함 없이 확실히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기여(부담)’도 ‘지급’도 전체 사회구성원을 아우른다는 ‘보편성’ 때문에 기본소득은 소득불

평등을 비롯한 각종 불평등의 각 개인의 격차를 전 방위적으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제를 작동

시킨다. 물론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수당 역시도 위험(필요)의 식별과 인정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특정 사회의 소득불평

등을 감소시키는 힘이나 정도는 각 제도의 급여수준과 성숙도, 수급층과 비수급층의 소득분포, 가구구

성, 수급률, 사각지대 정도 등에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기본소득이 기

존의 사회보장제도들보다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강조

지점은 현존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들이 다른 변수들과 요소들에 따라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매

우 상이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는 것과는 달리,2) ‘기여(부담)’와 ‘지급’ 면에서의 ‘보편성’이라는 특성으

로 인하여 기본소득은 다른 변수들과 요소들에 의해 크게 좌우됨 없이 소득불평등을 확실히 개선시킬 

수 있으며, 세율, 지급수준 등 몇 개의 모수들에 대한 정보만 알면 소득불평등 개선 정도에 대한 사전적 

예측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립적인 특성과 독자적인 지향을 갖는 ‘기관 없는 신

체’로서 기본소득을 파악하는 것(류보선, 2020)은 물론 여러 심오한 의미를 갖지만, 이러한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은 “자동화된 불평등”(유뱅크스, 2018)이라는 책 제

목에 기대어 달리 표현하자면, “자동화된 평등” 기제를 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양재진(2020a; 2020b)은 기존의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 복지의 원리가 위험 발생에 

따른 ‘욕구의 충족’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반면, 기본소

득은 ‘위험(필요)의 발생’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되기에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

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 역시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소득은 “수급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의 확장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소득의 보편주의는 무차별성

2)  이는 맥락에 따라서는 상대적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현존 제도들의 구체적인 구성과 배치를 단기
간에 바꾸는 것은 복지정치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기본소득의 도입과 같은 외부충격(?)이 기존 제도들에서 요구되었던 내
부개혁을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6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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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scriminateness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양재진

(2020a, p.62)의 지적 자체는 타당하다.3) 하지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

합에 기여해온 반면, 기본소득은 오히려 그것들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회부

조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부상조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도 볼 수 있지만, 복지의 수혜층과 기여층(부담층)을 날카롭게 나눔으로써 인기 없는 정책이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우리’와 ‘그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지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부상조와 사회연대, 사회통

합을 저해할 수 있다(Korpi and Palme, 1998; Gelbach and Pritchett, 2002; Kasy, 2018). 사회보험

은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은 자신의 기여를 토대로 하지만, 위험이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

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국민연금의 A값(균등부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연금 크레딧 제

도 등과 같은 요소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부상조와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 레짐에서 잘 드러나듯 이 제도의 기본적인 속성, 곧 기

존의 노동 경력과 지위, 소득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소득비례적earnings-related 속성으로 인해 강력한 

사회계층화 효과를 낳는다(Esping-Andersen, 1990). 사민주의 복지국가 레짐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기존의 제도로는 보편적인 사회수당을 꼽을 수 있

는데(Esping-Andersen, 1990), 이는 사실 위험 발생에 따른 ‘욕구의 충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권

리의 실현’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백승호, 2020). 여기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보편적인 사회수

당을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공유부 배당의 권리’와 ‘사회권의 실현’에 입각하여 전 인구층으로 전면 

확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백승호, 2020), 당연히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Kasy, 2018; Mays, 2019). 이와 관련하여, 정상훈(2020, pp.70-71)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은 이웃사촌이나 지역사회다. … 충분한 기본소득이 있다면 우리는 돈 

버는 노동에 대한 압박, ‘먹고 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타인의 아픔에 공

감하고 연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 정신이다.” 반대방향으로 보자면, 모두가 모두에게 그 어

떤 조건도 없이 보편적으로 ‘기여(부담)’는 능력에 따라 ‘급여’는 평등하게 나누자고 합의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대는 단지 

이론적 예측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실시된 기본소득 (관련) 실험들에

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공동체효과들과 신뢰 수준의 향상 등의 실증적 증거로 일관되게 뒷받침되는 것

이기도 하다(B-MINCOME and Ajuntament de Barcelona, 2019; Kangas et al., 2019; Kela, 2020).

마지막으로 김창근(2020)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비판하며, 특히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문

제시한다. 그는 “물론 모든 사회적 노동은 ‘결합’과 ‘협력’(협업과 분업)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협업

과 분업은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협업과 분업이 아무리 생산성을 높여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더라도, 그러한 협업과 분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익을 자신들과 공유해

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협업과 분업의 방법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식과 기술 덕분이더

라도, 그러한 지식과 기술은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pp.98-

99). 또한 “노동가치론에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이윤도 노동에서 나온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

3)  이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기본소득을 ‘새로운 보편주의’를 가능케 하는, 그리고 ‘기존의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무엇’으로 평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18년 핀란드 탐페레에서 개최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2018 BIEN Congress의 제목은 “기본소득
과 새로운 보편주의: 21세기에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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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높고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모든 개별 자본의 이윤이 양인 이상, 

어떤 노동자도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가치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각주 15).4) 이

러한 사고틀을 고수할 경우, 자발적 실업자에게까지 제공되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며,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임금 이론을 이용한 고용지대 주장을 통해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당화를 꾀한 

판 파레이스의 시도에 대해 일부 타당한 비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김창근(2020)

의 주장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판 파레이스의 고용지대 주장이 기본소득론을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이 기본소득 일반에 대한 비판일 수는 없다. 기본소

득의 원천은 공유부(공통부, 공동부)이며 공유부 수익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의 

수익이나 또는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으로서(금민, 2020a, p. 6), 무조건적, 보

편적,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리에 맞다. 이는 자본,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공통부’

(공동부, 공유부) 역시 생산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생산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강남훈, 2019; 금민, 2020a; 2020b; 류승연, 이승훈, 2020), 노동만이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하는 맑스주의적인 노동가치론의 문제의식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본소

득론자들은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정당성을 판 파레이스의 고용지대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강남훈

(2019), 금민(2020a; 2020b) 등이 제시한 기본소득의 원천으로서 ‘공통부’(공동부, 공유부)에서 찾는

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자,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무급노동 종사자들을 포함

하여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둘째, 노동가치론에 기반하여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비판하는 것은 노동소득 불평등을 비

롯한 현존하는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개혁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류보선

(2020, p. 29)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잉여이윤 거의 전체가 자본가에게 쌓여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이 행하는 노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몫이 과잉 계상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인류 

전체가 만들어 낸 공통의 부가 점점 더 극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유종성 외 1인(2020, 

p. 5) 역시 “오늘날 기여에 따른 몫이 공정하게 분배되기보다는 지나친 과다보상과 과소보상으로 인한 

임금과 소득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무급노동의 광범위한 존재를 고려하면 노동

을 조건으로 하고 기여를 측정하여 기여에 따른 분배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불공정과 불평등

을 인정하는 논리가 된다.”고 지적한다.

셋째,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정태적인 이해와 개인(자기) 책임 논리 역시 문제이다. 김창근(2020, 

p. 86)은 “고용노동자들의 일자리 “독점”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비자발적 실업자들일 뿐이고, 자발

적 실업자는 아니다. 즉, 자발적 실업자는 실업과 “관련된 사회구성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실

업자는 일자리가 주어져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현실에서 자발적 실업자

와 비자발적 실업자의 경계와 그 구분이 모호하고 허위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자본주

4)  맑스주의적인 노동가치론 틀 내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시각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는 너무 단순한, 통속적인 이해일 수 있다. 사
회적 총자본뿐만 아니라 개별 자본의 경우에도, 개별노동자 각각에 대해 많이 착취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 아니라 총이윤의 극대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비록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특정 자본은 분할지배전략을 써서 일부 노동자 또는 노동계층으로부
터는 그(들)의 기여나 성과에 비해 더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고서라도 다른 노동자 또는 노동계층으로부터 더 많이 착취 혹은 초
과착취를 함으로써 더 큰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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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에서, 그것도 현재와 같이 실업이 만연하고 구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은 구조적인 사

회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게다가 마땅한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

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재의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 ‘자발적 실업자’ 역시 단순히 그 개인의 선호에 의

해서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선택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타입’ 자체가 ‘자발적 실업자’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설령 사회경제적 상

황과 무관하게 아예 (유급)노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노동의욕이 (거의) 없

는 것 역시 온전히 그 사람의 ‘자발적’ 선택과 선호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전이나 환경, 우연 등

의 그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도모히

로, 2019, 5장). 궁극적으로는, 공유부 배당론에 입각할 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기본소득의 개별성에 관한 교훈

양재진(2020a)은 소득재분배 효과 면에서 기본소득의 개인 단위 지급을 문제시한다. “그나마 개

인 단위에서 보이던 재분배 효과는 가구 단위로 기본소득 수령액을 재환산할 경우 최상층을 제외하고

는 대부분 사라진다. 개인 단위에서는 중산층 가정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나 전업주부가 모두 저소

득이나 무소득자로 분류된다. ‘무늬만’ 저/무소득자인 이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통계적으로는 양

의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양극화가 완화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을 가구 단위로 재배치하

면 어떻게 될까? 소득재분배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p. 66) “소득활동 여부나 소득의 크기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생활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면 양극

화 해소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저소득 혹은 무소득으로 나타나는 개인도 사실은 중산층 가구원인 경우가 

많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빈곤이 집중되어 있다. 가구원수가 많은 중산층은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

보다 기본소득을 통해 더 큰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pp. 66, 68)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할까?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자.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10%의 정률소득세를 바탕으로 연 360만 원(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로, A 가구에는 연 소득 1억 원인 a와 연 소득이 0인 b가 생활하고, B 가구에는 연 소득이 각

각 5천만 원인 c와 d가 생활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 가구와 B 가구 모두 연 소득 1억 원으로 기본소

득 지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72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즉 가구

원수와 가구의 총소득이 모두 같은 이상, 가구 내 소득분포의 양상(저소득자나 무소득자의 존재 여부,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 등)과 관계없이 기본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동일하다.5) 만약 가구 

단위로 1,000만 원씩 세금으로 걷고 72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이 경우에도 ‘가

구 단위’에서의 소득재분배를 보자면, 기본소득의 형태로 개인 단위로 지급하나 아니면 가구 단위로 지

5) 양재진(2020a)은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고소득층 가구 내 저소득자 내지 무소득자에 주목하도록 환기한다. 그러나 그 저소득자 내
지 무소득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소득자가 기본소득 제도를 위해 기여(부담)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양재진 교
수가 빠져있는 재정적 ‘오해’, ‘환상’ 내지 ‘착시’는 말끔히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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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나 경제적 손익 면에서는 동일하다. 여기서 우리가 가구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젠더 평등을 추가

로 고려한다면? 물론 현실에서 가구 내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의 크기와 상관없이 젠더 평등한 삶을 영

위하는 가구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가구 내 가구원들의 소득이나 자원 

격차가 불균등함으로써 가구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고착화되거나 강화되는 경우에 가구 단위로 지

급되느냐 개인 단위로 지급되느냐가 어떠한 효과를 낳을 것이냐는 점이다. 예컨대 A 가구의 경우, 만약 

가구 내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에 거의 비례하여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가구 

단위로 지급될 경우에는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전무한 반면, 개인 단위로 지급

될 경우에는 d의 소득이 0에서 연 360만 원으로 늘어남으로써 d가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변화

시키거나 그러한 관계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된다. ‘개인 단위’ 지급이 젠더 평등을 제

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바로 이것이다(Miller, 2017; Kasy, 2018; Miller, Yamamori and Zelleke, 

2019).

두 번째로, A 가구에는 연 소득 1억 원인 a와 연 소득이 없는 b가 살고, B 가구에는 연 소득이 각각 

5천만 원인 c와 d가 살며, C 가구에는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e가 산다고 가정하자. 위의 예와 달라진 유

일한 점은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1인 가구인 C 가구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1인당 평균

소득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가구원수 면에서는 서로 다른 가구들의 경제적 손익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A 가구와 B 가구 모두 연 소득 1억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

는 대신 72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되는 반면, C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

을 위해서는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3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가구 단위’ 면

에서, 2인 가구인 A 가구와 B 가구는 280만 원 손해인 반면, 1인 가구인 C 가구는 140만 원 손해이다. 1

인당 평균소득이 같을 경우, 가구 단위에서의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가구원수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함

을 알 수 있다. ‘개인 단위’ 면에서, 2인 가구인 B 가구에 속한 c와 d, 1인 가구인 C 가구에 속한 e는 정확

히 동일하게 각각 140만 원 손해이다. 가구 내 가구원의 수에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이 동일할 경우 개

인 단위에서의 경제적 손익의 크기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es in consumption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연 소득 5천만 원이며 1인으로 구성된 C 가구(e가 생활), 연 소득 1억 원이며 4인으로 구성된 D 가구(f, 

g, h, i가 생활하며 f만이 소득을 번다고 가정), 연 소득 2,500만 원이며 1인으로 구성된 E 가구(j가 생활)

를 비교해보자. 여기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균등화지수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

구원수의 제곱근’을 채택해보자.6) 그러면 C 가구와 D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균등화지수를 활용

했을 때 경제력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구에 대해 기본소득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D 가구와 E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1인당 평균소득 면에서는 같지만 가구원수 면에서는 서로 다른 

가구들의 경제적 손익을 다시 한번 비교할 수 있다. 또한 C 가구와 E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가구원수 면

에서는 동일하지만 1인당 평균소득 면에서는 차이가 나는 가구들의 경제적 손익을 비교할 수 있다. 위

에서도 살펴봤듯이, C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3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140만 원 손해이다. D 가구는 연 

6)  물론 ‘가구원수의 제곱근’이 가장 좋은 균등화지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널리 쓰이는 지수라 여기서 선택되었을 
뿐이며, 다른 균등화지수를 활용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는 달라질지언정 아래 논의에서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적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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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억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1,440만 원을 기본소득으

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440만 원 이익이다. E 가구는 연 소득 2,500만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25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3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110만 원 이익이다. 균

등화소득 면에서는 C 가구와 D 가구가 동일하지만, 기본소득은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제도이기에 가구원수가 1명으로 적은 C 가구는 140만 원 손해인 반면, 가구원수가 4명

으로 많은 D 가구는 440만 원 이익인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가구 단위 지급이 아니라 개인 단위 지급이

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보았을 때 기본소득은 역진적일 수 있다고 하는 양재진(2020a)의 주장의 여러 

논거 중에서 타당한 (아마도 거의) 유일한 논거일 것이다. D와 E 가구를 비교해보면, 위에서 C 가구와 

A, B 가구를 비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평균소득이 같을 경우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가구원수에 

정확히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4명인 D 가구는 440만 원 이익/1명인 E 가구는 110만 원 이익). C와 E 

가구를 비교해보면, 가구원수가 동일할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줄어들거나(순수혜층의 

경우) 기여(부담)가 늘어나는 반면(순기여층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늘어나거나(순수

혜층의 경우) 기여(부담)가 줄어든다(순기여층의 경우)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다(연 소득 5천만 원인 

C 가구는 140만 원 손해/연 소득 2,500만 원인 E 가구는 110만 원 이익).7)

위에서 10%의 정률소득세를 바탕으로 연 360만 원(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였

고,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가구원수와 가구의 총소득이 모두 같은 이상, 

가구 내 소득분포의 양상(저소득자나 무소득자의 존재 여부,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 등)과 관계없이 기

본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동일하다. ② 1인당 평균소득이 같을 경우, 가구 단위에서의 경

제적 손익의 크기는 가구원수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한다. ③ 가구 내 가구원의 수에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이 동일할 경우 개인 단위에서의 경제적 손익의 크기도 동일하다. ④ 가구원수가 동일할 경우 소득

이 높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줄어들거나(순수혜층의 경우) 기여(부담)가 늘어나는 반면(순기여층의 경

우),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늘어나거나(순수혜층의 경우) 기여(부담)가 줄어든다(순기여층의 

경우). ⑤ ‘1인당 평균소득’이 아니라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균등

화소득’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의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경제적으로 불리한 반면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해진다. 이러한 특성은 세율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서

는 언제나 성립한다. 물론 현실에서 기본소득이 정률소득세-기본소득의 형태로만 도입되는 것은 아니

며, 따라서 이렇게 발견한 5가지 사실은 일부 수정될 수 있다(“동일하다”에서 “거의 동일하다”로, “정

확히 비례한다”에서 “거의 비례한다”로). 하지만 전체 기본소득 정책패키지가 진보적, 개혁적, 해방적

인 형태일 경우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사실의 기본적인 성질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7) 양재진(2020a, p.66과 표 1)은 LAB2050 연구보고서(이원재 외, 2019)에서 제시한 ‘월 30만 원 국민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인한 가구 
형태별 손익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고자 시도한다. 우선 LAB2050에서 제시한 기본소득 모델이 기본소득 
일반을 결코 대표할 수 없으며, 이 연구보고서에서 도입한 소득재분배 효과 방법에도 문제가 많음을 지적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이건민(2019)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19) 참조). 다음으로 LAB2050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에 관한 양재진 교수의 평가에 대해서 재
평가해보자. 경제적 이익이 큰 순으로 총 5가지 가구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국민기본소득제로 인하여 ‘연소득 1억 원 4
인 가구(외벌이)’는 연 352만 6,000원 이익, ‘연소득 9,000만 원 3인 가구(맞벌이)’는 연 314만 2,000원 이익, ‘연소득 3,500만 원 노부모 
부양 3인 가구’는 연 168만 4,000원 이익, ‘무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는 손해도 이익도 없음, ‘연소득 5,000만 원 청년 1인 가구’
는 41만 원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기본소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소득 지급액수만큼 기초연금과 생
계급여가 대체된다는 가정’에 크게 기인한 것이다.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되더라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전혀 대체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연소득 3,500만 원 노부모 부양 3인 가구’는 609만 원이 더 증가하여 연 777만 4,000원 이익으로, ‘무소득 생계급여 수급
자 2인 가구’는 720만 원이 더 증가하여 연 720만 원 이익으로 바뀐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 두 가구의 경제적 이익은 각각 1위와 2위
로 올라서며 3위의 두 배 이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도외시한 채 마치 ‘기본소득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가구 단위로 볼 때 기본
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미약해진다거나 심지어 역진적이라고 보는 양재진 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Basic Incom
e M

agazine  Issue N
o.08

142

위에서의 논의는 전체 기본소득 정책패키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인당 평균소득’이 아니라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균등화지

수를 적용한 ‘균등화소득’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의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경제적으로 불리한 반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해진다는 점,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가구원수가 적으며 고소득

층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은 경향이 있다는 사회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까? 혹자

는 이러한 사실을 들면서, 기본소득을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급여 지급액도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

재한다. 하지만 필자는 아래의 이유로 (비록 연령 범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는 열려 있기

는 하지만)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하며 급여 지급액 면에서도 가구원수

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기본소득

의 원천은 공유부(공통부, 공동부)이며 공유부 수익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의 수

익이나 또는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으로서(금민, 2020a, p. 6), 무조건적, 보편

적,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리에 맞다. 둘째, 가족의 형성을 촉진할 유인을 만드느냐 가족의 해체

를 촉진할 유인을 만드느냐의 이슈에서 개인 단위로 균등 지급하는 것이 낫다. 가구원수는 고정불변의 

것이 결코 아니며,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본소득의 경우 가구원수가 늘어날

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함께 생활할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Miller, 

2017). 셋째, 기본소득은 진공 상태에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며,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그리

고/ 또는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정책이 이미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기본소득마저 가구 단위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넷째, 기본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니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그러한 정책을 늘리는 방식 일변도로 나아가는 것은 생태·환경을 고려했

을 때에도 부적절하다. 예컨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많이 만드는 

식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1인 가구의 1인당 에너지 소비가 2인 이상 가구의 그것에 비해 많다(김민경, 남

현정, 정명구, 2020)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은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함께 생활할 유인을 낳는 제도라는 점에

서 1인 가구 급증 현상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보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본소득의 개별성은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이라는 다른 속성들과 결

합하여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향한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새로운 기획이 되게끔 하는데, 이

에 대해서는 아래의 ‘현금성’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 기본소득의 현금성에 관한 교훈

양재진(2020a, pp. 68-71)은 기본소득의 현금 지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현금은 오·남용

되기 쉽고,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회서비스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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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급여와 사회서비스 비중 면에서 현금의 비중이 매우 커지는 경도된 복지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비

판이다.

이러한 세 가지 비판에 대해 하나씩 반비판해보자.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현금

이 지급되더라도 수급자들이 현금을 오·남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기본소득 관련 전 세계 실험들

과 브레흐만(2017) 등에서 잘 보여주었으므로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겠다. 첫 번째로, 어느 사회에서나 

현금을 오·남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오·남용 가능성을 들어 기

본소득의 현금성을 공격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현금소득이라는 점에

서는 기본소득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사회수당, 공공부조, 공적연금,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는” 오·

남용 가능성을 들어 그것들의 현금성을 문제 삼지는 않기 때문이다(이건민, 2017). “모두의 몫을 모두

에게”(금민, 2020b) 돌려주는 정당한 권리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본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회서비스가 후퇴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

도록 경계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이렇게 되리라고 미리 상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부당전제의 오

류를 범하는 것이다(이건민, 2020b, p. 110). “코르피와 팔메가 보여준 바와 마찬가지로, 동태적으로 

볼 때 복지지출을 위한 예산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며,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한 문진영, 김윤영

(2015)의 연구는 “장기적으로 볼 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관계가 있

음을, 즉 어느 하나의 증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하나의 증가를 견인하는 관계Granger causality가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이건민, 2017).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기본소득과 공공사회

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공공사회서비스가 전면적으

로 시장화된다면, 기본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의 액수는 (동태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렴한 액수라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공사회서비스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에 접근하는 데 일정 정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증진하고 범죄가 

감소하며 사회갈등이 줄어들고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진다면, 공공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

용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공공사회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이건민, 2020b, p.110).

세 번째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 비중 면에서 현금급여의 비중이 매우 

커지는 경도된 복지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자. ‘GDP 대비 현금급여 지출’을 한 

축으로 ‘GDP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을 다른 한 축으로 할 때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가 남유

럽보다도 훨씬 더 치우친 현금급여 중심 복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윤홍식(2017)에서 이미 제기

된 바 있다. 이러한 우려 제기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정태적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더욱 그

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잘못 이해할 경우, 마치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복지체제가 남유럽형에 가깝게 될 것이다’라는 그릇된 인상이나 인식에 빠질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에 속한 제도들이 하나가 아니듯, 현금급여에 속하는 제도들도 하나

가 아니다. 여기서 ‘GDP 대비 현금급여의 비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금급여의 구성’이 중요하

다. 남유럽형 복지체제는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비중이 큰 복지체제로, 이로 인해 사회계층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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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복지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와 사회통합 정도

도 사민주의 체제에 속한 국가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기본소득의 ‘보편성’으로 인하여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와 사

회통합 정도도 향상하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공공사회서비스를 확대하거나 확충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여기서 개별 제도나 정책 수준에서의 ‘보편성’이 한 국가의 복지체제 전반의 

‘보편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김영순, 2012). 하지만 기존의 사회

보장제도를 대폭으로 대체하거나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동반하여 새로운 

보편주의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1층으로 튼튼히 쌓아올리는 방안(백승호, 2020; 유종성, 2020)이 보편

적 복지체제를 강화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상술한 기본소득의 ‘보편성’

이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현금급여로서 기본소득 지급보다는 사회서비스 형태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양재진(2020a, 각주 3)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본소득론자의 주장대로 공유부를 모두가 똑같은 액

수로 나누어 갖기 위해서는 현금급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공유부의 분배에서 사회서비스의 수

혜 기회를 동일하게 받는 형식으로 나누는 것도 시민권으로서 기본소득 배분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UBS가 우

리 시대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논자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 논리이기도 하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Gough, 2019; Coote, 2021).

주요한 사회서비스가 반드시 ‘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무료free at the point of use’여야 한다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주창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지만, 보편적 기본소득만이 필요한 것이 아

니며 공공사회서비스의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우리는 여기서 보편적 기

본서비스와 관련한 후속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에는 유보적 또는 적대적 입장을 취한 것과

는 달리(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Coote, 2021),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관련한 최초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보편적 기본소득을 병행해서 발전해야 할 상호보완적인 정책으

로 이해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Porter, Reed and Percy, 2017). 그들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옹호자들은 자유와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화폐적 분배를 필요로 하는 개인적인 필요, 

그리고 특수한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Porter, Reed 

and Percy, 2017, pp. 13, 51).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유, 자립, 자율성, 선택, 권한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본

소득의 ‘현금성’이 갖는 장점은 결코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Huws, 2020; Standing, 2020). 

Standing(2020)은 기본소득은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Huws(2020)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립과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젠더평등에 기여하고, 

낙인효과, 오류, 시간 지체를 낳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분배할 수 

있으며, 빈곤, 사회연대, 노동, 일자리의 질, 산업구조, 자립과 존엄성,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바람직

한 변화를 이끌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관료조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

는 힘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상훈(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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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39-40)의 지적 역시 경청할 만하다. “기본소득은 사전성을 갖는다. 이것은 다른 공공사회복지서비

스와 크게 다른 특징이다. 사실 젊고 건강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 성인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혜

택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나이가 들거나 병이 나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야 사회복지서비스가 등

장한다. ‘일이 벌어지면’ 그때 도와준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먼저’ 모두에게 지급된다. 사후적으로 돕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원상회복’이 목표다. 물론 이런 공공서비스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데 기본소득

은 사람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 누구라도 역

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문학은 개인의 자유, 자립, 자율성, 선택, 권한을 제고함으로써 여러 차원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기

본소득의 해방적 잠재력을 가장 직관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 양선형

(2020)은 기본소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본과 문학이 동떨어져 있고 작업자의 

가난이란 불가피하다는 식의 인식은 현장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생계의 책임과 부채를 온전히 떠

맡”기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적 진전을 가로막는 회피의 수사로 활용된다”는 그의 지적

(pp. 62-63)과 “문학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준 현재의 제도에 타성적으로 귀속

되지 말고 성공한 사람들의 위치에 걸맞는 책임, 제도적인 진전을 위한 모색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p. 64)에서 필자는 기본소득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그의 지적과 요구는 

비단 문학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전 영역에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가

능케 하는 기본조건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이를 4일만에 거의 다 써 버린 경험과 관련하여 이다희

(2020)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일 동안 나를 둘러싼 공기가 부드러워졌고, 나는 마주치는 사람들과 

상냥한 미소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첫 시집 발간을 앞두고 그 무게감에 한껏 예민해

져있었지만, 4일 동안은 예민한 내 마음이 조금 견딜 만하다고 느껴졌다. 소비 계획을 세운 적이 없음에

도 모든 소비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나에게 그 4일은 묘한 진공 상태로 느껴졌다”(p. 68). 그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기본소득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우리는 일회성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단기

간에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맞이한 그의 모습을 통해 정기적인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우리 각자의 생활

에 얼마나 경이로운 전환이 찾아올지를 자연스레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임정균(2020)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복지에 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

었”으며, “특정 이념에 기대지 않고, 순수하게 내 마음에 끌리는 복지정책이나, 정책의 기조, 주장들은 

결국 나의 생활 조건에 유리한 것들임이 자명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분배, 그것이 정의인가 

생각해 보게 된다”고 말한다(p. 76). 또한 “생계에 문제가 없다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이걸 노동

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of labour라고도 부르는 모양인데 보편적 복지가 행해지면 가능한 일이라

고 한다. 그걸 뭐라고 부르든,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아니, 무슨 일이든 좋아서 하고 싶다.”라고 

말한다(p. 77). 필자는 이에 크게 공감하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은 미래 사회보장제도 및 복

지국가의 상을 7에서 짧게나마 제시해보았다.

류보선(2020)은 기본소득이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지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려 구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의 원리가 ‘개인이 만든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

이 만들어 낸 것 중 상당 부분까지도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현재의 분배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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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기 때문이”며(pp. 28-29), 기본소득이 “나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나서” “‘기

관 없는 신체’로서의 독자적 지향점을 향해 작동하는 정책이” 되었기 때문이다(p. 32). 그는 ‘기관 없는 

신체’라는 속성 때문에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체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식

하고 있으며, 기존의 이해타산적이고 냉소적인 현존재들의 심상과 ‘구별 짓기’라는 통치성의 원리가 강

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을뿐더러 설령 현실에서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논리와 원리에 기반한 실천들과 구조들로 인해서 기대했던 변화들이 제대로 발

현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도 이해하고 있다(pp. 34-35). 그럼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또는 크게) 보

인다고 해서 바람직한 변화와 전환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현실주의와 냉소

주의, 불간섭주의와 대기주의에 빠져 ‘신중한 무위’로 일관하는 태도는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실패이

며 더 큰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류보선(2020, p. 36)의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기본소득은 불가능성과 가능성 사이에 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다. 설

사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구체화, 

현실화시키려면 기본소득이라는 단절 혹은 전회가 없을 경우 지구 전체가 직면할 재난적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응시와 정의로운 분배가 가져올 전미래에 대한 명랑한 전망과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한지 모른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에 지젝은 “역설적이지만 재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재난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예방행동(‘선제공격’)의 발상을 과감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말한 적

이 있다. “참된 행위는 그에 관해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투명한 상황 속의 전략적 개입이 결

코 아니며, 오히려 참된 행위가 지식의 틈새를 메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상상을 현실화시켜야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도래하지 않는

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지구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행위이며, 비록 기본소득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그 참된 행위의 반복이 결국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세상을 도래시킬 수 있겠기 때문이다.”

4. 기본소득의 정기성에 관한 교훈

이일영(2020)은 김종철(2017; 2020)의 영향을 받아 기본자산을 “생산적 활용에 필요한 공유 자

산”으로 재정의하면서, 동아시아 모델이 기존의 대기업 중심 산업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기본자산제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

한 “기본자산은 자원의 탕진을 막고 사회적 상속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주거, 교육, 토지(농지) 

등 실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p. 143)고 보며, 그 세부방안으로 청년 주거 기

본자산제, 청년 갭이어 제도, 청년 농지 기본자산제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가 제안하는 ‘청년 기본자산제’가, 그리고 기본자산제 일반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청년 기본자산제’는 기

본소득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키는 힘이 약할 것으로 보인

다. 정책이 겨냥하는 대상의 범위, 정책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 시스템의 범위, 정책이 미치는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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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범위 모두에서 그러하다.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알바레도 외, 2018)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졌으며, 

이는 국가의 자산 중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의 증가(공공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의 감소)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a). 이를 감안한다면, 민간에

서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자산을 재분배함으로써 자산과 소득의 고른 재분배를 꾀하고자 하는 

기본자산과 같은 기획보다는 사회 전체의 자산 중에서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줄이고 공공이 차

지하는 비중을 높이면서 이를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기획(기본소득; 

특히나 공통부기금 조성이나 공유지분권 설정과 결합한 기본소득)이 자산과 소득을 더 효과적으로, 효

율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b). 기본자산론자들은 자산재

분배 효과를 기본자산의 커다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기본자산은 민간자산 대비 공공자산

의 비중을 높이지는 못한다는 점, 그리고 민간 부문 내에서 자산을 재분배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불평등이 다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자산제를 통한 자산재분배 효과는 기

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기본자산으로 지급되는 지급액 수준이 낮거나 자산에 대한 누진적인 

과세 방안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한계는 더욱 뚜렷해진다(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20).

둘째, 현재 청년 문제의 해결법을 청년들이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원과 기회를 제공

하는 것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청년들이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게끔 ‘청

년 기본자산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동아시아 모델에 내재한 농업, 자영업, 건설업, 중소 제조업 등 소

경영적 영역의 현대화와 안정화를 도모”(이일영, 2020, p.143)할 수 있다는 기대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

다. 청년의 실업 및 니트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청

년 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변화만을 꾀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시구조적, 종합적 접근이 요구될 것

이다.

셋째, 자원의 탕진을 막기 위해 실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만, 그것도 특정 용처로 제한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부장적이며 기본자산 주창자들이 강조하는 ‘거시 자유macro-freedom’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애커만, 알스톳, 2010). 현 시점에서 개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나 정

책결정자들이 아니라 바로 개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용처 제한은 돌봄, 

희귀·난치 질환 치료 등 개인에 따라서는 현재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자산의 활용법을 원천적으로 불

가능하게 한다(서정희, 2021). 또한 ‘생산적 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고이율 악성부채에 대한 조기 상환

의 가능성도 가로막음으로써, 어떤 청년의 경우 용처 제한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서보다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삶의 불안정성과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즉 용처 제한 조치가 없었더라면 기본자산

을 이용하여 당장에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갚음으로써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었을 고율의 부채를 짊어

진 어떤 개인의 경우, 용처 제한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높은 부채 부담을 떠안은 채 생활해야만 한다.

넷째, ‘생산적 활용’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고 허위적일 뿐더러,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을 

구분한 후 전자만을 허용하면서 특권화하는 방식은 생산주의와 성장주의라고 하는 기존의 질서에 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기 쉽다. 그리고 생산주의와 성장주의의 이러한 고수는 현재의 극

심한 노동, 생태, 젠더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기본소득과는 달리 기본자산제의 구상에서는 노동, 생태, 젠더 등의 차원에서 사회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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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전환을 추동하겠다는 기획이 체계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물론 ‘청년 농지 기본자산제’가 지속가능

한 생태 농업의 주체를 육성함으로써 생태적 전환에 일부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생태세-생태배당, 국

토보유세-토지배당, ‘농민기본소득’(농업참여소득), 생태적 농업에 대한 지원 등의 종합적인 정책패키

지를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 진영의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다.

여섯째, 기본자산제(기본자산제도의 일반적 형태이든, 김종철(2017; 2020), 이일영(2020) 식의 변

형된 형태이든)는 지분이 소진된 이후의 삶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기본소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다(서정희, 2021). 기본소득을 통해 삶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기본자산제 지지자들이 희망하는 자립적이고 생산적인 주체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기본자산은 기본소득을 필요로 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5. 기본소득의 충분성에 관한 교훈

기본소득의 충분성에 관한 교훈은 최초 도입 시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은 액수의 부분기본소득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지만 종국에는 생계 영위

에 충분한 액수의 완전기본소득이 되어야 기본소득의 해방적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은 어찌 보면 조금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모순이 아니다. 오히려 이 둘이 함께 할 때 이른

바 ‘기본소득의 불가능성 정리’를 들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

다. 여기서 ‘불가능성 정리’란 “기본소득은 지급수준이 너무 낮아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거나, 지급

수준이 너무 높아서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다”라는 주장이다(Groot, 2004). 즉 너무 낮은 액수의 

기본소득은 사회적 최저선social minimum으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지지받기 어려우며, 너무 높은 액수의 

기본소득은 노동공급을 급격히 줄임으로써 경제적,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건민, 2017). 이러한 ‘불가능성 정리’는 부분기본소득과 완전기본소득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으로써 기본소득 전체를 비판하거나 기각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논리 중 하나다.

처음부터 충분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실현되기 어려

울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작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따라서 ‘불가능성 정리’에 대해서 우리는 당장에 도입될 수 있는 부분기본소득

도 기본소득과 정합적인 다른 제도들과 함께 할 때 저소득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승호(2020, 표 2)는 2020년 기준으로 현행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 추가 모델에서의 수급액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월 30만 원이라는 낮은 수준

의 기본소득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많은 논자들이 여전히 기본소득을 ‘탈노동’ 혹은 ‘탈노동화delaborization’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기본소득을 기술의 발전과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세적이고 소극적

인 대응으로 위치 짓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양재진, 2020a, pp. 71-74; 임운택, 2020, pp. 86-90; 제

갈현숙, 2020, pp. 145-147).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는 문제가 많다. 첫째,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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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인 논리는 사회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바로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찾아진다(금민, 2020b; 

Standing, 2017, Ch.9; 2020). 기본소득은 사회적 상속의 원리에 따른 커먼즈 배당으로서, 커먼즈로

부터 발생하는 정당한 몫을 모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금민, 2020b; Standing, 2020). 또한 기본소득

은 다른 정책대안들에 비해서 사회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다섯 가지 사회정의 원칙, 곧 보장차등 원칙, 

가부장주의 검증 원칙, 자선이 아닌 권리 원칙, 생태적 제약 원칙, 존엄한 일 원칙을 가장 잘 충족시킨다

(Standing, 2017, Ch.9).

둘째, 기본소득은 결코 기술진보에 대한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술

진보의 과실을 일부가 독점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기술진보의 성과 중 모두의 기여 혹은 몫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자는 기획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기술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가 개인에게 해왔던 방식, 즉 그것의 성과는 전혀 분배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각 개인이나 가구에게 차

별적으로 미치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교육, 훈련 등에서 가부장적인 

개입으로 일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기본소득은 각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 

훈련, 역량 등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사회투자’라 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을 ‘탈노동’ 혹은 ‘탈노동화’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탈노

동사회에서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탈노동사회에서도 기본소득은 필요하지 않다.”, “기본소득

은 탈노동 개념에 적합하다.”, “기본소득은 탈노동을 초래한다.” 등의 주장, 명제 혹은 프레임에 갇혀

서 사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독자들 역시 이러한 주장, 명제 혹은 프레임에서 기본소득

을 사고할 것을 주문하고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일차

적으로 사회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정의에서 발견됨은 위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탈노동사회가 도

래하기 이전인 지금 여기에서도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에 노동, 생태, 젠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

인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Desai and Palermo, 2019; Gilbert, Huws and Yi, 2019; Howard, Pinto 

and Schachtschneider, 2019; Mays, 2019; Miller, Yamamori and Zelleke, 2019), 노동, 생태, 젠

더 등의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Huws, 2020; Standing, 

현행 소득보장제도(A) A+30만 원 기본소득
생계급여�(1인) 월 52만 원 월 52~82만 원
                      (2인) 월 90만 원 월 90~120만 원
                      (3인) 월 116만 원 월 116~146만 원
기초연금 월 30만 원 월 30~6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월 40만 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6개월 동안)
6개월 이후는 없음

월 50~80만 원(6개월 동안)
6개월 이후는 30만 원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연간 150만 원 연간 360~510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연간 260만 원 연간 360~62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연간 300만 원 연간 360~660만 원

실업급여 정규직 월 평균 198만 원(210일)
비정규직 월 평균 180만 원(150일)

정규직 월 228(198+30)만 원
비정규직 월 210(180+30)만 원

<표 > 현행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 추가 모델에서의 수급액(2020년 기준)

출처: 백승호(2020,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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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아울러 최소소비수준에 미달하는 액수의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을 (급격히) 감소시키리라고 

볼 수 없음은 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그리고 2008~2009년 나미비아 실험, 2012~2014년 인도 실

험, 2017~2018년 핀란드 실험,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의 사례 등 기본소득과 관련한 전 세계 실험이

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Haarmann et al, 2009; Davala et al., 2015; Jones and 

Marinescu, 2018; Yi, 2018; Gilbert, Huws and Yi, 2019; Kela, 2020). 더군다나 노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특히나 개인적으로/사회적으로 흥미롭거나 보람 있거나 바람직한 노동의 경우), 노동으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인정과 소속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비화폐적 보상, 삶의 의미와 재미, 흥미를 추구

하고자 하는 인간 고유의 본성 등을 감안할 경우,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에서조차 사람들은 자신의 노

동공급을 (크게) 줄이지 않을지 모른다(Gilbert, Huws and Yi, 2019).

진형익, 이미숙(2020)이 제시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도 이에 조응한다. 이들은 한국갤럽에 의뢰

하여 전국의 만 19~64세 성인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조사 형태로 설문조

사를 수행해서, 총 905명의 응답자료를 확보했다. 설문문항 중에는 “본인의 경우 매월 얼마의 기본소

득이 지급될 때 일을 그만둘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형익, 이미숙(2020: 그림 5)에 

따르면, “본인의 경우 매월 얼마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 일을 그만둘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

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본소득 지급액수가 월 50만 원 미만인 경우 1.2%, 월 50만 원~100만 원 미만인 

경우 1.8%, 월 100만 원~150만 원 미만인 경우 7.2%, 월 150만 원~200만 원 미만인 경우 13.8%, 월 

200만 원~250만 원 미만인 경우 16.5%, 월 250만 원~300만 원 미만인 경우 9.6%, 월 300만 원 이상

인 경우 21.5%가 일을 그만둘 것으로 예상했으며, 28.4%는 기본소득 지급수준과 관계없이 일을 그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비록 ‘intensive margin’(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얼마나 오래 일할 것

인지)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extensive margin’(노동시장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응답자들은 

세율 인상으로 인한 대체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효과만을 염두에 두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노동공급을 늘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묻고 있

지 않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월 1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약 4%의 사람들만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응

답한 조사결과는 기본소득 지급액수에 따른 노동공급 반응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총량적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노동공급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좋은 노동,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 그 자체로 매력이 있으며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노동은 장려하고 증가시

키는 반면, 열악한 노동, 자신에게 맞지 않는 노동, 그 자체로는 매력이 없으나 화폐적 보상에 기초한 외

재적 동기를 갖는 노동은 장려하지 않으며 감소시”킨다는 사실이다(이건민, 2020b, pp. 114-115). 이

를 감안할 때, “기본소득은 탈노동 개념에 적합하다”거나 “기본소득은 탈노동을 초래한다”라는 식의 

주장은 “(유급)노동을 단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지”니며 “서로 다

른 성격의 노동에 대해 상이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다(이건

민, 2020b, p. 115). 

끝으로, 비록 기본소득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기본소득의 해방적 효과가 현실에서 제대로 실

현되기 위해서는 완전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을 뚜렷하게 지향하면서 결국에는 기본소득의 충분성을 충

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훈(2020, p. 70)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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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분성이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나는 기본소득이 ‘얼마 안 되는 돈’이 아니라 충분한 수

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또다른 특징인 ‘충분성’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액수여야 한다는 뜻이다. 충분성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

에서도 의견 차이가 크다. 처음부터 충분한 액수를 고집하면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

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충분하지 않은 기본소득은 그 장점 대부분을 잃기 때문이다.”

6. 부분으로 전체를 흔드는 기본소득 비판에 관한 교훈: 기존 제도들의 ‘정명’ 개혁을 
가능케 하는 기본소득, 그리고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할 이유

윤형중(2021)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환상일 뿐이며 증세를 동반한 기본소득도 단지 순수혜층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정치적 지지와 실현가능성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최한수 교수의 칼

럼(2021)에 대한 비판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

만, 전제를 잊은 채 결론을 일반화하거나, 기본소득의 일면만을 보고 비판하는 식의 기본소득 찬반 논

쟁도 보다 진화할 필요가 있다.”

그의 지적과 같이, 기본소득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서 비판론·반대론을 제

기하는 방식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부분이나 지엽적인 것으로 전체를 흔들고

자 하는 방식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첫째, 양재진(2020a; 2020b)과 제갈현숙(2020, pp. 135, 139, 143, 147)은 기본소득이 ‘균등급여’

이므로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균등급여’만으로 기본소득을 특징짓는 것은 

기본소득의 일면만을 바라본 것이며,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비례적 또는 누진적 과세까지 함께 종합적

으로 고려한다면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미하므로 기본소득은 불평등 문제의 대안일 수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또한 소득불평등은 ‘절대적 소득격차’가 아니라 ‘상대적 소득비중’으로 측정되

므로, ‘균등급여’라는 측면만 보더라도 그 액수가 커질수록 불평등 개선 효과가 상당할 수 있음은 물론

이다(이건민, 2020a). 더 큰 틀에서 보자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유의미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튼튼

한 1층으로 얹는 방식의 개혁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제도를 줄이고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유력한 방안이다(백승호, 2020).

둘째,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이루어지는/이루어질 수 있는 조정이나 개혁 중 일부분에만 주목하면

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방식이 발견된다(양재진, 2020a; 2020b; 제갈현숙, 2020). 제갈현숙(2020, 

pp. 138-139)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서 생계급여,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의 A값(균등부

분)이 대체되는 방안을 문제시한다.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역진성을 논하면서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지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A값 부분의 대체’뿐이다.8)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인

한 효과는 (의도적으로) 간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합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는 가로막힌다.

더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생계급여 및 국

8)  비록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A값 부분의 대체 문제(기본소득 
지급액수가 증가하더라도 전혀 대체하지 않을 것이냐, 기본소득 지급액수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대체할 것이냐)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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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의 A값 대체 등을 제안했던 것은 큰 틀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그리고 그러한 개혁의 중요

한 원칙 중 하나로서 기존 제도의 ‘정명’ 개혁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완전고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이에 기반한 사회보험 제도도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해 자산조

사 기반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Atkinson(1996) 등에 

의해 적실히 지적된 바 있다.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은 전체 사회보장제

도, 사회,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 빈곤의 덫, 실업

의 덫, 복지의 덫, 불안정성의 덫, 불확실성의 덫, 저축의 덫, 별거의 덫 등에 빠진 수급자 및 수급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9)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이행에 따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지지자

들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를 이른바 복지국가(자본주

의) 황금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보장제도의 ‘주’가 아니라 ‘부’가 되게끔 하는, 더 나아가서는 이에 

대한 의존성을 상당히 줄이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부조제도의 기준을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선

별과정의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면서 할당 대상의 범위와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적용한다면, 잔여주의

적 속성을 탈각시킬 수 있다”는 제갈현숙(2020, p. 144)의 주장은 그의 기대와 같은 방식으로의 공공부

조 개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에 역행하는 구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에서 1층의 기본소득 바로 위에 위치하는 2층에서 기존의 

사회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백승호, 2020; 유

종성, 2020)과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사회보험은 원래의 소득비례적earnings-related 속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세대 간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익비가 1이 되도록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자

는 구상(유종성, 2020)은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각 제도의 ‘정명’을 찾으면서도 빈곤과 불평등, 사각

지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 개

혁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층의 기본소득은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2층의 소득보험은 기

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중산층을 비롯한 전 사회계층의 자신의 기여에 따른 소득

보장 욕구 충족 기능을 일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1층의 기본소득이 충분한 액수로 자

리 잡기 전까지는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가 기본소득과 함께 1층에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1, 2층이 안

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응당 이와 더불어 교육, 돌봄, 의료, 주거 등 사회서비스의 강

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백승호, 2020). 따라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A값을 대체하

겠다는 구상(김교성 외, 2017) 역시 이러한 전체 그림 하에서 제시된 것이라는 점이 이해될 필요가 있

다. 국민연금의 A값 대체 그 자체만으로 보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소득

의 도입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여 기간이 적음으로써 국민연금으로부터 실

질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포괄함으로써 현재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 

잘 작동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소득비례적 성격의 강화 및 수익비 1로의 개혁은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줄임으로써 제도의 정치적 지지를 높이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존 사회

보험의 소득보험으로의 전환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사회보

9)  “‘진짜 불쌍한 사람’만 지원하자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는 박정훈(202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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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부분으로 전체를 흔들고자 하는 방식이 발

견된다. 전승훈(2020)은 안정적인 액수의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증세 방안, 비과세 감면 

정비, 재정지출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한 후, 단기간에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는 것은 재정적

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짓는다. 그중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가 실제로는 결코 녹록치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

승훈, 2020, pp. 153-154). 하지만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증세 방안에 대한 그의 주장과 논거에서는 그 

자체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뿐더러, 여러 부분으로 쪼개어 유의미한 액수의 재원 마련의 불가

능성을 논의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이 발견된다(전승훈, 2020, pp. 153-159).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그는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

정 분야 재정 지출을 줄이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발표된 국방 중

기 계획’, ‘한국판 뉴딜’ 등과 같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

서, 기존의 재정 지출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한다(전승훈, 2020, p. 

153). 하지만 비록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에 걸쳐 조세부담 중 공공사회지출의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재정지출구조 개혁만으로 GDP의 5%에 상당하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유종성, 2020, p. 98; 2021, p. 15). 소득세 증세와 관련하여, 그는 “우리나라 소

득세 최고 세율이 낮은 편이 아니고, 과표 구간 수도 적은 편이 아니”며 “지난 10년간 고소득층을 중심

으로 소득세 부담을 빠르게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득세수를 증가시키는 증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전승훈, 2020, p. 157). 또한 “전체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증세” 역시도 “전체 근로소득자 중 40% 이상이 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근로 

소득자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세율 인상 등을 통해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

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한다(전승훈, 2020, p.158). 이러한 그의 주장과 논거에서 고려되지 않

고 있는 것은 모든 개인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강남훈, 2019; 

유종성, 2020; 2021)은 면세구간 없이, 개인소득 중에서 누락되는 소득원천 없이 개인소득을 과세대상

으로 포괄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득세율 증가가 기본소득 지급

과 연동될 경우 소득이 낮은 개인들과 가구들은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유의

미한 액수의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단기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주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반박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기본소득 재원 모델을 하나 이상 제시하

는 것일 테다. 그리고 이는 이미 강남훈(2019)과 유종성(2020; 2021)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행된 바 

있다.

7.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관한 교훈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 구멍 나거나 낡거나 닳은 부분을 덧대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며 “현재의 

복지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김공회(2020)나 양재진(2020a; 2020b) 식의 시각은 

현존하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를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며 앞으로의 복지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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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도 바람직한 형태로 마음껏 바꿀 수 있는 식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우리가 개별 사회복지제도가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제도’를 놓고 기본소득과 비교할 경우에는, 양

재진(2020a, p.66)과 같이 “1/n로 모두 나누어 갖는 기본소득보다, 복지급여가 훨씬 후하”며 “복지급

여 방식의 재분배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결코 일반화하여 용감하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기각은 반례 하나만을 들면 충분하다. 유종성(2020)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을 뿐더러 기본소득의 도입과 사회보험의 소득보험으로의 

전환 등의 개혁 없이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사각지대가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

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도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할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Yi(2020)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급여체계tax 

and transfer system의 지니계수 개선율과 동일한 수준의 지니계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정률소득세-기본

소득 정책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에서 요구되는 재원의 GDP 대비 비율이 GDP 대비 공공사

회복지지출 비율보다 더 낮음을 보인 바 있다. 다음으로 개별 제도 차원에서 향후 미래 전망을 해보더

라도, 유종성(2020)의 지적과 같이 현존하는 사회보험은 소득보험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노동시장

의 이중구조와 성과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

하기 어렵다. 현존하는 사회부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급층과 비수급층으로 이분화되는 인기 없

는 정책이라 정치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진다(Korpi and Palme, 1998; Gelbach and Pritchett, 2002; 

Kasy, 2018).10) 게다가 수급 기준선 직전과 직후의 소득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의 발생가능성(유종성, 

2020; Yi, 2020)으로 인하여 양재진(2020a; 2020b)이 사고하는 방식의 ‘두터운 지원’이 애초에 불가능

할뿐더러, 소득역전 현상을 용인할 경우에조차 구직노력, (더 오랜 시간의) 노동참여 등 여러 가지 ‘조건

성’이 따라붙기 마련이다(Yi, 2020).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그렇게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편적인 사회수당이 확대되지 않는 한), 단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증

가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빈곤 완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일 것이다.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과 평가에 대한 김공회(2020)의 시각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김

공회(2020)는 삶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되었을 때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전면에 부상해왔으나 자본

주의는 ‘임노동의 전면화’로,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으로 대응해왔음을 환기한다. 그리고 그는 ‘계급

투쟁의 장’으로서 복지국가는 ‘임금소득’, ‘국가의 현물성 복지서비스’, ‘공적 이전소득’ 등 삶의 재생산 

전 영역에 걸쳐서 사고하고 개입한다는 점에서 ‘공적 이전소득’에 국한되며 이에 대해서만 사고하고 개

입하고자 하는 기본소득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며, 앞으로의 복지국가는 현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으

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시야와 해방성을 ‘공적 현금이전’에 국한시키는 것은 기본소득을 비

판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에서만 그러할 뿐이다. 기본소득(의 시야와 해방성)은 현존하는 ‘공적 이전소

득’ 자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임금소득’, ‘국가의 현물성 복지서비스’, ‘공적 이전소득’ 모두의 변화를 겨

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시야와 해방성)은 생산과 재생산 영역 자체와 그것에 대한 우리

의 사고 자체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노동, 생태, 젠더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삶의 

10) 행정학과 교수임에도 기본소득과 현존 사회보장제도의 정책효과를 비교하는 분석에서 양재진(2020a; 2020b)은 ‘행정’을 (의도적으
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을 매표를 위한 포퓰리즘 수단으로만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치’적 요소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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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건강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추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언급에서 그나마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은 공적 현금이전에 속한다’뿐이며, 결국 당연하면서

도 어찌 보면 굳이 언급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없는 문장만이 남는 셈이다.

양재진(2020)과 김공회(2020)는 모두 복지국가가 ‘무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기 이

래로 규제 완화, 노동 및 사회 보호 후퇴 등을 통해 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변화함과 동시

에 보편적 복지가 후퇴하는 대신 ‘고용중심적 복지정책’(홍민기 외, 2013)이 강화되어온 현실의 조건 

하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침묵한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노동과 

복지의 연계성을 한층 더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의 필요에 맞게 노동력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반면 빈

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왔으며, 기본소득은 이를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기획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와 파악 없이, 

“현재의 복지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단순히 주장하거나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도

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소득과 ‘노동의 권리’와의 관계, 기본소득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행의 관계에 관한 

임운택(2020)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제갈현숙(2020)도 이와 유사한 시각을 드러낸다). 우선 그는 기

본소득과 ‘노동의 권리’를 대립적/경쟁적/양자택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노동의 권

리’ 언급 시 ‘노동’을 ‘임노동’으로 특권화하고 있다. 노동의 형태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무조건적

으로 보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으

며,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열악한 지위에 놓인 노동자들과 비자발적 실업자들, 무급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긴요하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Standing, 2011; 2017; 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Kasy, 2018). 기본소득은 ‘노동의 권리’ 보장에 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사고, 기본소득과 ‘노동의 권리’는 상호배치된다는 사고,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와 ‘노동의 권리’에 대

한 요구가 힘과 권력, 정치에 대한 ‘영합 게임’zero-sum game에 놓여 있으므로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낫

다는 사고 등은 낡았을 뿐만 아니라 해로울 수 있으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임운택(2020)

이나 제갈현숙(2020)과는 반대로, Huws(2020)는 기본소득과 노동의 권리가 상호 도움이 되고 함께 

해야만 하며 양자 모두가 21세기 복지국가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훌륭한 시각을 보여준다. 기본

소득에 대한 요구/정치와 ‘노동의 권리’에 대한 요구/정치는 ‘정합 게임’positive-sum game이자 동일한 방

향으로 상호 강화되는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 관계로 사고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할 것

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개별적으로 노동과 소득의 분리를 어떠한 전제도 없

이 관철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은 도대체 누가 수행하는지와 같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가 발

생한다”(임운택, 2020, p. 85)는 지적에서는 일종의 부당전제의 오류 내지 역설도 발견된다. 이것이 부

당전제의 오류일 수 있는 것은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이론적, 실증적 증거는 기본소득

이 지급된다고 해서 노동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

을 ‘임노동’에 국한하지 않고 가사노동, 돌봄노동, 자원봉사활동, 생태·환경 보전 활동 등의 광의로 정의

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것이 역설일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

행에 긍정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또는 많이 양보해서 최소한 중립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본소득이 도

입된 상황에서 국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충분히 수행되게끔 역할하지 못한다면 기본소득이 



Basic Incom
e M

agazine  Issue N
o.08

156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충분히 수행하게끔 역할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부당하거나 부정적인 전제, 대우, 가정을 미리 상정하지 않는 이상, “‘사

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충분히 수행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기본소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필

요한 노동’이 충분히 수행되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최소한 어려워진다”라는 식의 논리는 결코 성립하

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는 양재진(2020a; 2020b)의 주장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양

재진(2020a, p. 61)은 “원리적으로 기본소득은 ‘사회보장’ 급여이기 어”려우며, “현실에서도 기본소득

은 사회보장제도로 인정받지 못”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계산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 복지의 원리를 ‘욕구 충족’으

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공유부 배당의 권리’와 ‘사회권의 실현’이라는 권리보장의 측면을 도외시한 매

우 일면적인 해석일 뿐이다(백승호, 2020). 더불어 기본소득이 OECD의 공공사회지출 계산에 포함되

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차

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국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할 뿐이다.11) 무엇보다도 복지의 발달사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과 필요에 대응하여 기존에 없던 새

로운 제도가 형성되면서 역사적으로 진화·발전해 왔음을 잘 보여준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Ch.3). 특히나 현재의 노동과 생태의 위기에서도 잘 드러나듯, 확률분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위험risk과는 달리 확률분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알기 힘든 불확실성uncertainty이 심화되는 시대

에는 이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로서 기본소득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안효상, 서정희, 2020; Standing, 

2020).

미래 사회보장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복지국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간략하

게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필자는 앞으로의 새로운 보편주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소득

을 튼튼한 기초 위에서 생계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개인들의 삶을 

토대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호성’reciprocity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 수행에 대한 식별이 선행된 후 권리가 부여되는 식의 ‘상호성’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권리를 우선 부여한 후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무 수행을 기대하는 식으로의 전

환 말이다. 이는 인류학자들이 강조하듯 부모 등 양육자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아

이가 성인이 되어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것을 떠올려볼 때 인간의 성장과정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국가의 역할도 개인과 사회에 대해 모든 사안에 가부장적으로 개입하거나 넛지를 

이용하여 변화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서 그럼에도 커버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와 과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행과 관련한 ‘보충성

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의 적용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미충족 사회욕구’unmet social needs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행을 일차적으로는 자발적인 개인과 공동체에 맡기고, 물

11) 정원호(2021)는 스위스 탄소배당 사례를 전국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 사례로 보고 있다. ‘사전 지급’의 형태가 아닌 ‘사후 정
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주나 월 단위 지급이 아니라 연 단위 지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스위스 탄소배당을 기본소득이라고 정
의할 수 있는지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는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하면서 스위스 탄
소배당은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과연 타당하며 일관적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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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그 성격상 공공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에서는 공공사회서비스가 맡으며, 이에 더하여 사

회적 경제 부문이나 시장 영역에서도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참여소득이나 공공

일자리 등으로 대응하는 방식 말이다. 즉 “개인과 공동체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인 수행 가능성에 대해 미리 불신한 채 국가에서 과도한 역할

을 떠맡고자 할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기본소득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미리 불신한 채 기본소득 없이 

국가가 모두 잘할 수 있다고 자임할 것이 아니라(일자리보장론은 이러한 입장을 끝까지 밀어붙인 구상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인 수행을 기초로 하여 부족한 부분이 발생

할 시 국가에서 필요한 개입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전 사회적인 수행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기본소득 논쟁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한 이 글이 향후 기본소득 논쟁의 발전과 바람직

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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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울프의 5백 파운드는 
기본소득일까 기본자산일까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참관기

오준호

용혜인의원실 비서관.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지은이

동
향 

:
 

국
내
동
향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국회 토론회가 1월 28일에 열렸다. 토론

회는 청중 없이 진행되고 유튜브로 중계됐다. 

토론회 좌장은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가 맡았으며,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를 서정희 군산대 

교수가 발표하고 이어 ‘왜 기본자산 제도인가’를 김만권 경희대 교수가 발표했다. 서정희 교수

는󰡔『기본소득이 온다』의 공저자이고 김만권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소개하는󰡔『열심히 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의 저자다. 이날 토론자로는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와 김

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김두관 의원, 소병훈 의원, 허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

원(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소

병훈 의원, 허영 의원, 용혜인 의원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운영진이며 기본소득 관련 법안

을 활발히 발의 중이다. 정의당은 총선에서 ‘청년기초자산제’라는 이름의 기본자산 정책을 제안

했고 김두관 의원은 최근 본인의 주요 정책으로 기본자산제를 부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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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것처럼 20세기 초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자기만의 방과 연 

500파운드의 소득이라고 했다. 울프는 여성참정권 획득 소식보다 숙모가 돌아가시며 유산으로 연 500

파운드를 자기에게 남겼다는 소식에 더 기뻤다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500파운드가 지금 가치로 얼

마인지 조사한 적 있다. 막연히 ‘최저생계비쯤이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약 4천만 원이란 걸 알고 놀랐다.

울프가 바란 것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보조금이 아니라 안정과 자유를 보장할 만큼의 돈이었다. 

게다가 그 돈은 해마다 들어온다. 울프는 여성이 독립된 인격으로 살아가려면 그 정도 돈을 권리로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도 상상해보자. 울프처럼 자비롭고 부유한 친척에게 큰돈을 받는다고. 그런데 고약하게도 우

리는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하자. 하나는 딱 한 번 목돈으로 5천만 원을 받는 것이고 그걸로 끝이

다. 다른 하나는 다달이 50만 원씩 평생 받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무얼 택할까? 

이 의문은 그저 행복한 상상으로 남겨둬도 된다. 하지만 상상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사람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사회에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대가

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빈곤을 증명하지 않고도 말이다. 그것이 권리라면 상상이 아니라 제도로 구현되

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는 두 아이디어가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이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정기 지급하는 현금 급여다. 기본자산은 성인이 되는 

시기 한 차례 지급하는 목돈이다. 기본소득은 생활비의 성격이 크고 기본자산은 출발자금의 성격이 있

다.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이론적 뿌리는 역사가 길지만 최근 두 정책이 주목받는 건 악화되는 불평

등 때문이다. 기존 복지제도가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기본소득 또는 기본자산이 불평등 해결책이 되리

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면서 두 제도에 질문도 쏟아진다. 둘 중 무엇이 불평등 해결에 더 효과적인가? 

실현 가능성은 무엇이 높은가? 부작용은 없는가?   

이런 의문에 답을 찾고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론의 장을 열었고 기본소득 또는 기본자산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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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실무 준비에 관여하고 또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토론을 흥미진진하게 관전했다. 눈이 펄펄 내리

는 날, 여의도 기본소득당 당사 회의실에서는 기본소득, 기본자산의 내로라하는 이론가들이 뜨겁게 논

쟁을 벌였다. 

기본소득의 ‘생활 안정성’과 기본자산의 ‘거시 자유’ 

“기본소득과 기본자산1)은 모두 사회가 공유한 부에 대한 권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뿌리

가 같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공통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분배 방식에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지향하는 사회나 개인 삶의 차이로 이어지죠.” 

서 교수는 두 제도의 차이를 기본소득의 원칙인 정기성, 보편성, 무조건성을 기준 삼아 설명했다. 

정기성에서 “기본자산은 거시 자유 실현을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기본소득은 생활의 안정성을 위

해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서 교수는 “생활의 안정성 담보 없이 거시 자유가 가능할까요?”라고 물었다. 

또 “목돈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는 기본자산은 결국 각자 자산 증식을 꾀하는 투자자의 삶을 선택하게 

만듭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전혀 다른 의미다.  

“기본소득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여 일상의 유지와 계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보편성에서 서 교수는 기본자산 지급 대상이 주로 청년에 한정된다는 점을 겨냥했다. “기본자산이 

강조하는 ‘사회적 상속’을 인정하더라도 왜 청년만 상속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로 드

러났지만 삶의 위험은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고 그 위에 추가로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라고 서 교수는 강조했다. 무조건성에서 기본자산은 교육, 창업, 

주거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이는데, 공유부 배당을 조건을 달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서 교수의 견해다.  

덧붙여 서정희 교수는 “한국에서 논의되는 기본자산은 증세 없이 기존 상속세 재원으로 지급하자

는 것”이라며 “증세 없는 낮은 수준의 기본자산은 자산 불평등 완화 효과도 떨어집니다”라고 꼬집었

다. 서 교수는 기본자산 사용을 주택 구입 등에 제한한다면 부동산 시장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교육이나 주거는 기본자산이 아닌 공공서비스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만권 경희대 교수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서 교수님 발표를 듣다가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생각을 지지했던가?’ 하고 놀랐습니다.”

1)  기본자산은 기초자산이라고도 한다. 서 교수는 발표에서 일관되게 ‘기초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토론회를 기획하며 행사 
제목에 ‘기본자산’을 넣기로 했다. 이 글도 그에 따라 기본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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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목적은 각각 ‘기본적 소비력 보장’과 ‘인생계획 실행 기회 제공’으

로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자산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속’을 주자는 것이며, 세대 간 불평등 완

화에 더 효과적 대안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본자산이 더 나은 대안인 세 가지 이유로 ‘계층 

간 이동 가능성’ ‘재원 마련의 현실성’ ‘최초 수용과정에서 정치적 안정성’을 들었다. 

“기본자산은 인생계획을 실천할 힘을 제공하여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높입니다. 3천만 원 준다고 

뭘 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여럿이 모으면 상당한 자본금이 될 수 있지요.” 

또 김 교수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기존 조세체계와 분배체계를 다 바꿔야 하지만, 기본자산은 

기존 분배체계에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회진출 청년에게 3천만 원씩 주더라

도 연 16조 원 안팎”이며 30만 원씩 줘도 연 180조가 필요한 기본소득보다 재원이 적게 들어 훨씬 현

실적이라는 것이다. 기본자산은 재원 규모가 작아 기존 복지 수혜자의 조세저항이 최소화되므로 “최초 

수용과정에서 기본자산이 정치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다만 김 교수는 현실에서는 기본소득이 더 주목받는다며 그 이유는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이 혜

택을 보지만 기본자산은 유권자 대다수가 직접 수혜를 누릴 수 없어서”라고 했다. “기본자산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생애주기 자본금’을 제안합니다.” 생애주기 자본금은 20년마다, 모든 구성원

에게, 동일한 액수의 목돈을 배당하는 것이다. “가령 20살, 40살, 60살에 새로운 인생 설계를 위한 목돈

을 지급할 수 있죠.” 

서 교수와 김 교수의 발표까지 듣고 나는 ‘목돈이냐 정기적 급여냐’ 차이 이면에 두 제도 사이 철학

적, 정치적 논점들이 이렇게 많다는 데 놀랐고 또 반가웠다. 이런 논쟁이 있어야 ‘가장 힘든 사람을 어떻

게 잘 선별할까’ 수준에 머무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담론에 충격을 주고 새로운 전망이 생겨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표를 들으면서 기본소득론자의 기본자산 비판 중 일부는 기본소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령 기본자산을 청년에게 주는 것이 보편성 원칙 훼손이라면 청년에게 먼저 범주형 

기본소득을 주는 것도 그렇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현실론을, 상대에겐 원칙론을 엄격히 적용하면 정책 

소통이 그만큼 막힐 수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가

토론자로 나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모두 사회 공유부

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본자산은 공공의 것(커먼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

유적 개인주의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우려를 드러냈다. 안 이사는 “기본소득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면서도 모두에게 적절한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상당한 누진적 조세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본자산 제도로 자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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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기본소득도 소액에서 시작할 수 있

듯 기본자산도 반드시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기본자

산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청년들이 겪는 취업, 주거, 결혼 등의 과제를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의 영역에 넣자는 것입니다.” 

다시 두 발표자에게 마이크가 돌아갔고, 김만권 교수와 서정희 교수가 각각 말했다. 

“우리가 소비사회에 사는 한 기본소득은 지속적 소비력을 준다는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처럼 큰 정치적 결정으로 이행하려면 단계가 있어야 하죠. 기본자산은 정치적 저항

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쉬워 점진적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자산에 대한 ‘탕진’의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무엇이 탕진이고 탕진이 아닌지 기준은 없

습니다. 문제는 소진하고 나서 삶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기본자산의 목표인 거시 자유를 실

현하기 위해서라도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김병권 소장과 안효상 상임이사도 각각 마무리 발언을 했다. 

“기본자산은 비용은 적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기본소득은 효과는 크겠지만 재원이 많이 듭니

다. 둘 다 처음에는 불완전한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면 두 정책을 조합하는 경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봅시다.”



Basic Incom
e M

agazine  Issue N
o.08

166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만 거시 자유라는 기본자산의 가치도 거부하기 힘들죠. 그런데 두 제도 모

두 한국의 조세체계, 복지체계를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사회의 심리적 장벽을 넘어

서는 것이 과제입니다.”

백승호 좌장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부의 세습, 세대 갈등 같은 문제를 어느 하나의 제도로 해결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제도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결합 모델이 무엇이냐 하는 

거다. 이 토론회로 정책 간의 소통을 시도한 건 의미가 크다. 다만 두 제도 가운데 ‘기본’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로서는 기본소득이라고 하겠다. 삶의 불안정성을 통제할 수 있어야 거시적 인생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버지니아 울프로 돌아가자. 울프가 500파운드의 큰돈이 여성에게(아마도 경제적 자립을 갈망하는 

모두가 해당할 텐데) 매년 주어져야 한다고 할 때 그녀는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 같은 개념은 몰랐지만 

사실 두 제도를 묶은 이상적인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셈이다. 그녀는 예산제약이나 조세저항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만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만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우

리가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둘 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떠오르는 이유들을 찬찬히 살펴 고정관

념의 부스러기를 하나씩 치워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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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어떻게 봐야 할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후기

윤형중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동
향 

:
 

국
내
동
향

올해 하반기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전례 없는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 바로 경기도가 추진

하는 농촌기본소득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15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편성한 농촌기본소득 예산안 

26억 원을 의결해 통과시켰고, 경기도는 지난 3월 4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합뉴스 3월 5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1개 면 4000여 명에게 5년간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아직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았지

만, 경기도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농촌기소득을 지급할 지역, 금액, 기간 등을 최종 확정한다

는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의 네 가지 키워드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의 주요 특징을 4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키워드

는 사회실험이다. 사회실험은 자연과학의 실험 설계 방법을 사회정책에 접목하는 시도로서 기본소득

과 별도로 발전해 온 개념이지만, 최근 10여 년간 기본소득과 연계한 시도들이 부쩍 늘었다. 특히 핀란

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며 진행됐고, 이 실험이 유명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과학적

인 실험 설계 방식인 ‘무작위 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범주형 기본소득categorical basic income이다. 기본소득의 정의definition는 ‘자산 조

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적 현금’이고, 범주형 기본소득이란 연

령, 직업, 소득수준, 지역 등으로 특정한 범주 집단을 설정한 뒤에 그 집단 내에선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된 ‘범주’가 ‘지역’이라는 점이 세 번째 키워드다. 이 키워드는 기존에 진행된 다른 기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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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실험과 차별화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인도와 나미비아,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등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빈곤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실험은 신청자에 한해 기본소득이 지급

됐고,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실험의 주된 목적이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은 빈

곤층이든 부유층이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특정 지역 거주라는 단일 기준으로 기

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는 지역이 ‘농촌’이라는 점이 네 번째 키워드다. 농촌은 시장 개방으로 인

한 경쟁력 하락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십수 년간 집행됐던 공간이고, 대부분 인구의 급격

한 감소와 높은 수준의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여

러 정책들이 무용하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는 높아

지고 있고, 현금 지원 가운데서도 직불금제와 농민수당의 한계와 단점들도 상당수 거론되는 상황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이런 맥락에서 제시된 새로운 대안이다. 

이런 농촌기본소득의 특징을 고려해 의미있는 사회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올해 두 차

례 열린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이다. 포럼은 경기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

회연구원,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지역재단, LAB2050,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등의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지난 1월 29일엔 ‘지역공동체 중심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이란 주제로 열렸고, 지난 3월 3일에 열린 제2회 정책포럼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

촌기본소득의 역할’이었다. 

사라트 다발라, “실험으로 사회적 대화 유도” 

제1회 정책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이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의장이자 오랫동안 기본소득

인도네트워크에서 활동한 사라트 다발라였다. 그는 빈곤율, 취학률, 창업 및 경제활동의 지표 등이 개

선된 인도와 나미비아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를 전달하는 한편, 기본소득 실험의 역할은 증거 수

집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사회실험이 진행되면서 사회 전체가 기본소득과 여러 대안을 둘러싼 공론

이 활발해지고, 이런 사회적 대화의 촉진이 기본소득 실험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가 한 발언

도 인상적이었다. 사라트 다발라는 “과거 노예제 폐지나 여성 참정권을 쟁취할 때엔 미리 소규모로 사

회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정책은 가치와 철학, 인권을 기반으로 실시됐다. 분명 정책 효과라는 

근거는 중요하지만, 증거만 가지고 정책이 실시되진 않는다. 인도에선 사회실험 이후에 정치적 운동이 

일어났고, 무엇이 나은 방안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가 ‘지역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와 연관된 제주도와 장고도, 두 섬

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충청남도 보령에 위치한 작은 섬인 장고도는 알래스카와 마찬가지로 자

연에서 비롯된 수익을 모든 주민에게 배분하는 체계를 스스로 만든 사례였다.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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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따르면 장고도는 81가구, 2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섬으로 1993년부터 해삼 어장의 수익을 

배당해 2019년엔 가구당 연간 1,100만 원이 지급됐다. 강 소장은 “해삼은 다른 어류 양식과는 달리 씨

앗만 뿌리면 알아서 해초를 먹고 자란다. 성체가 될 때까지 주민이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고, 다 자란 

것을 채취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여 등의 조건 없이 자연적 공통부의 배당이라는 의미다. 

강 소장의 발표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배당 이전부터 있던 해삼 어장 수익을 마을 기금이나 대부업의 자

금 등으로도 사용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운용해도 모두가 만족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1993년부터 모

두에게 균등 배분된 이후에야 주민들의 불만이 사라졌고, 어장이 공동의 관심으로 잘 관리되면서 매년 

배당액도 더 커졌다고 한다. 공정한 분배체계가 공유자산의 관리에 도움이 된 셈이다. 

장고도에서 분배체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살펴 

장고도는 공유자산을 모두에게 배분하는 체계를 만든 사례인 반면, 제주도는 새로 발견한 공통부

의 분배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제주도는 과거부터 마을어장과 마을목장 등의 공유자

산을 마을공동체가 관리하며 수익을 배분해 온 전통이 있고, 최근에는 풍력발전이 확대되면서 ‘바람’이

란 공유자산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발표를 맡은 김자경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제주도 동쪽 지역

의 구좌읍 행원리 풍력발전단지를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행원리의 6개 마을이 풍력발전 수익의 일부

를 배당 받고,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며 “마을 내 갈등과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이로 

인해 마을의 의사결정 권한을 특정인이 독단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고도와 

제주도는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공통부를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경기도의 예산으로 도내 농촌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들은 기본소득이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했다. 실험 설계에 참여

한 지역재단의 이창한 이사는 농촌기본소득이 농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

다. 그는 “경기도의 농촌 지역에도 농업인의 비중은 전체의 16% 정도에 불과하다”며 “농업인과 비농업

인이 농촌이라는 같은 생활 공간에서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장고도처럼 분배체계가 

주민들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을 오래 연구해 온 박경철 충

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과 구분해 “농촌에는 농민이 아닌 주민들도 농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함께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선 모

든 농촌 주민에게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개념이 농촌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본소득신진

연구자네트워크 대표는 “농촌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이 실험으로 커먼즈(공유자산)를 재발견하고, 지

속가능한 작은 경제모델을 발굴하며 생태적인 페미니즘을 활성화하는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바람

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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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으로의 농업 전환을 위해서도 기본소득 필요

3월 3일에 열린 제2회 정책포럼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이었다. 

농촌은 기후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도 관련된 문제가 누적된 복합적인 공간이고, 또한 기후위기

에 대응하는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농어업 비서관을 역임한 최재관 농

어업정책포럼 이사장은 기조 발제자로 나와 “우리나라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에 있어 세계 1위를 달

리고 있다. 대신 농업 생산성도 세계 1위다. 제일 좁은 면적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셈인데 대신 그 과

정에서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친환경 농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소득 안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기존 농가 소득지원 정책인 직불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송원

규 부소장은 “2015년을 기준으로 직불금의 평균 수급액이 중위 수급액의 4.63배에 달한다. 이는 직불

금이 일부 계층에 집중됐다는 의미”라며 “72%에 달하는 1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가 직

불금의 29%를 수령하고, 3헥타르 이상을 재배하는 7%의 농가가 수령액의 38%를 차지한다”고 밝혔

다.

이날 토론에서 농촌기본소득은 위기 대응과 패러다임 전환의 마중물이란 공감대를 이뤘다. 토론자

로 나선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의 발언이 이런 공감대를 잘 요약하고 있다. 박 사무국

장은 “농촌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성별, 나이, 인종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존재임을 

경험하게 하고, 의미있는 수준의 금액이 지급된다면 사람들에게 시간 재량권과 실패를 두려워 않고 시

도하는 용기를 줄 것”이라며 “소멸과 기후변화라는 농촌이 직면한 이중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시행착

오와 실패를 겪어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촌기본소득에 전하는 세 가지 제언 

농촌기본소득의 시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상반기에 정책 포럼이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고, 구

체적인 실행안도 나오게 된다. 하반기에는 전례 없던 이 시도가 현실화될 예정이다. 아직 더 논의할 내

용도 많고, 기대가 큰 만큼 여러 곳에서 상당한 우려를 받기도 한다. 필자는 그 우려를 덜기 위해 세 가

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기본소득 실험의 근본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세금과 복지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제도이고, 특히 기본소득의 중

요한 목적인 재분배 효과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기본소득 실험으론 재분배 효

과를 아예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수급자나 비교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 기본소득의 효과도 완전히 달라

진다. 실업자에게 지급된 핀란드의 실험은 ‘기본소득이 얼마나 노동 의욕을 줄이는지’는 아예 측정할 

수 없었다. ‘기본소득이 기존 실업보장 급여와 비교해 얼마만큼 노동일수를 늘릴 것인가‘만 측정의 대

상이었다. 이처럼 실험에서 아예 확인할 수 없지만,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오

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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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학적인 실험 설계이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전세계적인 주목

을 받은 계기가 ‘무작위 통제 실험’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도 이왕 하는 김에 

사회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 

세 번째로 바라는 점은 기본소득 실험이 논의를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앞서 사라트 다발라가 강조했듯,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도 기본소득 실험의 중요한 

역할이다. 필자는 이에 더해 기본소득이든 다른 대안이든 사회에서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제대로 된 논

의가 상당 수준으로 축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 실험이 ‘제대로 된 논의의 축적’에 기여했

으면 하는 바람이다. 



Basic Incom
e M

agazine  Issue N
o.08

172

<인구 5만 옥천>
청년이 구상한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키다
옥이네

동
향 

:
 

국
내
동
향

전교생 18명 중학생 상대로 6주간 2번 10만 원 지급한 청소년 기본소득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해 사용일지를 통해 소비패턴 분석, ‘자존감, 연대의식’ 도출

기본소득 논의 황무지였던 농촌에서 기본소득 논의 활활, 정책화 가능성도 비춰

충북 옥천에선 기본소득 논의가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옥천지역 청년모임 Too

가 서울시 청년허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안내중(전교생 18명)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것. 무조건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지급된 이번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은 활자에 그쳤던 기본소득 논의에 

생기를 부여했다. 안내중 전교생은 2회에 걸쳐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았다. 

이번 실험은 지역사회 내 기본소득 관련 공론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두가 기본소득

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정책화에 대한 논의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번 편을 통해 인구 

5만, 옥천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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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이 ‘꼭’ 필요한 공간, 농촌, 그리고 청소년 

안내중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은 지역 커뮤니티 청년모임 Too(단체 소개는 인터뷰 참고)가 주도했

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기본소득 인식이 많이 확산된 시기에 지역 청년들이 직접 나서 기본소득 논의의 

물꼬를 터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진행됐다. 실험 이전, 옥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여론화는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청년모임 Too는 월 소득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가 40%(옥천군 2019년 사회조사 관련 

자료 참조)가 되는 농촌이야말로 기본소득 논의가 가장 시급한 공간이라고 인식했다.

“가구가 가난하면 가구 구성원도 가난하죠. 하지만 청소년이 얼마나 빈곤한지 조사된 바조차 없습

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은 꿈도 못 꿀 상황이죠. 결국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존중받아야 할 구성원이 사회 밖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되는 거라고 봐요”(박누리).

결국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농촌 공간은 청소년에게 ‘떠나고 싶은’ 장소가 될 뿐이다. 청년모임 

Too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

결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기본소득 실험은 그 일환이었다. 가구 단위로 집행되는 정책이 

아닌, ‘조건 없이’ ‘모두에게’ 시행되는 정책은 청소년 개개인의 자율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봤다.

마침 기회가 찾아왔다. 《옥천신문》 황민호 이사는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에서 지원하는 ‘n개의 공론

장’ 사업을 추천했고, 청년모임 too는 기본소득 실험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당시 청년모임 too 멤버로 

활동하고 있던, 사회적기업 고래실의 박누리 편집국장의 협조로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총 6주간 지역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3주당 10만 원씩 지역화폐(카드충전

식)로 지급하고, 그 과정과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이 사용하면서 느낀 기본소득의 경

험을 공유해 지역사회 내 기본소득 논의를 확장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구상하고, 꼼꼼하게 기록한다. 의미는 ‘함께’ 해석한다!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기획은 9월 둘째 주부터 시작됐다. 약 3주간 회의가 이뤄졌고, 대상은 옥천

군 안내면 인포리에 있는 안내중학교로 선정됐다. 안내중학교는 전교생 18명의 작은 학교다. 안내중학

교를 선택한 이유는 1) 작은학교로서 같은 지역의 또래집단 전교생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점 2) 지

역사회 내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점 3) 면지역 학교로서 읍면소비 불균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지역화폐카드) 등이 꼽혔다.  

실험에 대해 꼼꼼히 기록하는 작업도 병행됐다. 기본소득 일지다. 기본소득을 받은 청소년들은 소

비날짜마다 오늘 쓴 내용에 대해 글, 사진, 그림 등 어떤 형식으로든 자유롭게  1)기본소득을 사용하면

서 느낀 점,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2)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했던 생각, 새롭게 알게 된 사실 3)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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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사용한 오늘 하루의 생각 4)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5)기본소득을 사

용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등의 질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 기본소득이 청소년에게 선물한 ‘자존감’, ‘연대의식’, ‘자율성’

청소년들이 말한 기본소득의 효과는 단지 6주간 돈을 더 받았다는 신선한 경험을 넘어섰다. 기본

소득 실험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번 실험이 ‘관계의 평등’, 나아가 ‘독립’을 가져다줬다며 생생한 경험

담을 들려줬다. 

청년모임 Too가 만든 안내중 기본소득 실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안내중학교 김가은 학생은 “기

본소득은 용돈과 달라서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었다”며 “집에서도 아빠와 할머니에게 대접하고 돈

을 사용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는 후기를 털어놨다. 노승희 학생 역시 “기본소득은 

공적으로 주어진 돈이라 사용처를 부모님에게 따로 말하지 않고 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유사

한 맥락으로 박소선 학생은 “제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 기본소득은 청소년에게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자신의 몫이

었다’라는 답변은 그간 소비 권한이 사실상 청소년에게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용돈이라는 개념은 필

연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즉 권력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여태껏 청소년들은 성인의 말에 수긍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기본소득은 이로부터 청소년을 자유롭게 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

는 계기가 됐다.

실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청소년기본소득 공론장에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한 인근 학교 최서영 

학생(옥천고)은 “규제가 많은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싫어하는 게 용돈 제한”이라

며 “어른들이 보기에 중요하다는 가치도 있지만 청소년에겐 옷이나 필기구, 폰 케이스가 관계에서 중

요하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청소년들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연대의식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간 경제적 차이

(용돈)에 따라 같이 놀고 싶어도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무엇을 할지 고민할 수 

있었다는 것. 학생들은 용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또래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면서 소비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사용처가 옥천 지역 내로 제한되다 보니, 원하는 재화를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안내중 

기본소득 실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온라인으

로도 못 쓰고 대전에서도 못 써요? 그럼 쓸 데가 없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다. 실험 후에도 ‘제빵사

가 꿈이라 제빵 도구를 사고 싶었는데, 지역에서는 내가 찾는 도구를 구할 수 없었다’라는 목소리가 나

오기도 했다. 반면, 실험 이후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구석구석 찾아가 보게 되었다. 생각보다 재미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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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평가도 있었다. 학생들은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지역 상권을 검색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 구매하는 경험을 했다. 청년모임 Too는 지역을 돌아다니는 경험과 추억은 청소년과 지역을 이어

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론장으로 영역을 넓혀나간 옥천 기본소득 실험. ‘그게 뭐야’에서 ‘해볼만 하네’까지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유익한 결과를 도출한 안내중 기본소득 실험은 지역사회 내 기본소득 논의 

확대를 촉매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기본소득 실험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는 작가 오준호씨를 

불러 기본소득 관련 강의를 주민들이 함께 듣기도 했고, 기본소득 실험을 종료한 11월에는 지역정치인, 

교사, 마을주민,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공유(결과보고서)하고 기본소득에 관

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안내중 기본소득 실험을 옆에서 지켜본 주민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였다

고 응답했다. 지역교사 오정오씨는 “처음에는 기본소득이 소비에 방점을 찍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

었는데, 직접 과정을 살펴보고 결과를 들으니 기본소득 실험이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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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걸 느꼈다. 청소년 기본소득은 청소년에게 권리를 돌려주는 작업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안내중

학교에서 실험에 함께 참여한 문정식 교사는 “실험에 참여하며 학교가 해야 할 일을 지역사회에서 했

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는 작은 규모라도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당일 공론장에 참여한 지역정치인들은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이 정책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입

을 모았다. 충북도의회 박형용 의원은 “청소년기본소득의 개념은 들어봤지만, 사실 근처에서 실험을 

하게 되니깐 더 와닿았다”라며 “기본소득을 공부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답했다. 

민간영역에서 시작된 실험을 지자체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군의회

에는 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청소년이 ‘자체적’으로 존중받는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

다고 말했다.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장은 “실험을 살펴보면서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투입해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새로운 개념이었는데, 토론회까지 진행하면서 청소년 기본소득의 의미와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이야말로 공감과 연대의 밑바탕이죠.”
: 옥천기본소득 실험의 주체 청년모임 ‘TOO’를 만나다

옥천에서 청소년기본소득 실험을 주도한 청년모임 Too(touch of okcheon). 그들은 자신이 경험

한 연대의 경험을 다른 세대와 공유하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른 세대와

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세대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가 이번 실험을 계기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봤다.

해당 모임의 상징은 ‘달팽이’다. 느리지만, 꾸준히 가자는 의미다. 지난달 23일 충북 옥천군 안내면

에 있는 카페 ‘토닥’에서 박누리(37, 『월간옥이네』 편집장), 이종효(34, 카페토닥 사장), 이해수(30, 《옥

천신문》 시민기자)씨와 만나 청년모임 Too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지역(옥천) 공동체’다. 타 지역에서 살다가 옥천에 기자로 첫발을 들인 누리씨, 

옥천 청년이지만 타지에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종효씨와 해수씨. 이들은 옥천에 살고 있는 청

년이다. 혹자는 묻는다. 당장 도시에서도 앞길이 막막하다는 세대인 ‘청년’들이 어떻게 농촌으로 돌아

와서 타인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었을까. 이들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받았던 좋은 경험들이 계기가 됐

다’라고 말이다. 

 “고향은 구미고, 학교는 대전에서 다녔어요. 대도시에서 공간은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곳 수준이었

죠. 그런데 지역에서 신문기자를 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의 문

제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주체가 되는 거죠”(박누리).

그렇게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들의 문제에만 주목하지 않았다.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빈

곤, 불평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했다. 

첫 프로젝트는 착한마을카페였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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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에서는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마땅치 않아 무료 와이파이를 찾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복도를 배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역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모임에서는 지역 곳곳을 헤매는 청소년을 

위해 지역카페와 협약을 맺었다. 

“3천 원짜리 커피를 사장이 1천 원, 커뮤니티에서 1천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청소년은 3천 원 

커피를 1천 원에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기본소득 등 청소년이 지역에서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됐죠”(이해수).

지역사회 인구 10명 중 4명이 100만 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인 곳, 농촌. 이런 공간에서 보편적 기본

소득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도 모른다. 관심이 높아졌지만, 당장 멀리 있는 어젠다처럼 보였다.

“정치적으로 전국민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는데, 당장 농촌에선 기본소득에 대한 단어도 낯설었고

요. 정치 의제 이상이 아닌 거죠. 그걸 어떻게 실생활로 끌어 내릴까 고민을 시작했어요.” (이종효)

 그렇게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여러 번 지속됐고, 좋은 기회로 청소년 기본소득 논의와 실험의 기회

가 주어졌다. 실험을 구상하고, 공론장을 열어냈다. 물론 기본소득이 마련할 ‘연대’가 또 다른 좋은 ‘연

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였다.

“청소년 기본소득은 꼭 필요해요. 학교라는 공간은 처음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는 공간이에

요. 거기서 느끼는 차별은 그 사람의 잘못처럼 느껴지고, 결국 그런 경험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죠. 그

런데 그럴 때 사회가 ‘연대’의 손길을 내민다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으로 지지받는 거죠. 저는 지금 청소

년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자라난 청년이 되길 바라요. 사실 저희도 연대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연대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박누리).

이처럼 기본소득 논의는 청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제가 됐다. 이들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기

본소득, 그리고 농촌공동체의 회복을 꿈꾼다. 그뿐 아니다. 선한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낳는 사회를 위

해 도전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내내 함께 유쾌했던 청년모임 Too. 싱그러운 봄처럼 

이들과 함께 하는 기본소득 운동은 왠지 목표도 과정도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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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기총회]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 코로나19 대유행 
그리고 2021년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동
향 

:
 

국
내
동
향

지난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2021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

다. 작년 총회 즈음에 느닷없이 찾아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딱 

그만큼 2021년 정기총회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창립 후 처음으로 “줌 클라우드미팅Zoom 

Cloud Meeting”을 통해 온라인으로 총회를 치렀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2009년에 설립되

었으니 13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거의 같은 이유로 생겨난 코로나

19 대유행인 만큼, 마지막일지는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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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돌아보기: 자임한 과제와 코로나19 PANDEMIC

2021년 정기총회는 여느 총회처럼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 자리였다. 여느 총회

처럼. 그러나 2021년 총회는 뻔할 것같은 평가와 계획으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것은 자임한 

과제와 변화하는 담론지형에 대한 긴장 때문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20년에 1년 반 혹은 2년짜리의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0년 

2월 22일, 제8차 정기총회에서 정한 “2020년 사업계획”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전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2020년 사업 계획은 일 년 단위 계획을 넘어서서 좀 더 중기적인 계획을 세운 이후 이 계획의 1년

차 계획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소득의 실현이 좀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인식 

혹은 정치적 감성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정치 제도와 정치 과정을 고려한 시간 계획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기본소득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추구할 때 다른 여러 정책과 결합되어야 할 하나의 정책이

며, 또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정신을 담고 있는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

크는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추구하는 시민운동 조직이

자 일종의 싱크탱크이며, 위에서 말한 목표를 제대로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위상 추

구positioning가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담아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2021년 여름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청사진을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제출한다. 이 청사진은 잠정적으로 1)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모델의 수

립과 이행 전략, 2) 생태적 전환, 디지털 전환, 기본소득 도입 등을 고려한 경제 모델과 제도의 설

계, 3)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정치 개혁 방안, 4) 권리의 향상과 평등의 진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의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권력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라고 불러왔다. 그래서 2021년 총회에서 “지난

해를 돌아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 2020년은 대선 로드맵 프

로젝트의 1차년으로 계획되었다. 로드맵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 “월례 쟁점토론회”는 그래서 

2020년의 중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차례 월례 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월례 쟁점토론회는 기

본소득의 정의, 정당성과 쟁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잠정적’ 입장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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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구체적인 쟁점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2월  “기본소득 정의”

3월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4월  “기본소득과 데이터 공동소유권”

5월  “기본소득과 젠더”

6월  “기본소득과 부동산 불평등”

7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8월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9월  “재정원리, 시민소득세”

10월  “누진 모델 등 모델, 소득세 제외 공유부 재원”

11월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12월  “범주형 기본소득” 

지난 2020년의 쟁점토론회를 통해, 애초 목표대로 각 주제에 대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입장’

을 잠정적으로나마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조금씩 다른 생각들이 충분히 교류되어 집단적 합의에 이

르거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밝히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주제도 있었고, ‘입장’을 위한 

초안이 마련되지 못한 까다로운 주제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 1차

년은 해당 주제의 논의 현황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었고, 집단으로서 입장을 정하는 것은 2021년의 

과제로 넘겨졌다.

그런데, 2021년에 “지난해를 돌아보는” 것은 갑자기 닥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긴 변화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은 계획의 차질을 가져왔다. 2020년 봄이 오기도 전에 들이닥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계획한 사업들의 행위자인 우리를 압도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적 없는  바이러스 대

유행은 심리적 위축과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유사할 거라는 예측만 있었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확률을 낮추는 것뿐이었다. 멍한 상태, 우왕

좌왕의 시간을 보내면서, 월례 쟁점토론회, 연속기획 토론회 등은 물리적 접촉 없이도 함께하는 방식을 

병행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즉, 유튜브 중계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진행

했다. 하지만 많은 사업과 행사는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학술연구와 사

회운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인2020년 제20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 및 회원총회가호주 

브리스번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고, 2020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

원의 밤 등의 행사도 개최하지 못했다. 

만나지 않고도 교류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코로나19 시대의 과제가 되었고, 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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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꾸준히 발행된 계간 《기본소득》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계간 

《기본소득》 제3호~제6호가 발간되었다. 편집위원회 성원들의 헌신 덕분에, 호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이

슈와 다양한 필자들의 글이 실렸고 그래서 계간 《기본소득》은 날로 두툼해졌다. 그러면서 계간 《기본소

득》의 독자는 누구인가, 예상 독자층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가 새로운 고민으로 등장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회원들에게 내용 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하자는 애초의 소박한 목표에 머무를 수 없었고,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매체’로서 전파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부각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재난”을 맞이하며 기본소득이 경제적 대책으로

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우리부터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한시적 기본소득 정책을 요구했고, 국

회의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조건 없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또는 재

난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주민을 대상으로 일회성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폈고, 중앙정부의 전국적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다. 

경기도와 전국의 보편적 지원 경험이 사람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지지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정치권 논쟁의 중심 이슈가 되었고,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호감만큼

이나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발언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방어’와 ‘옹호’는 우

리의 갑작스런 주요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우리는 논평/성명서를 발표하고, 2020년 상반기에 격전의 장이 된 온라

인매체 《프레시안》에 릴레이기고를 실었다. 2020년에 발표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논평과 성명서

는 아래와 같다.

3월 10일, 성명서 “온국민 코로나(재난) 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한다” 발표.

3월 24일, 성명서 “다시 한 번 ‘온국민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한다” 발표.

3월 24일, 논평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환영한다” 발표.

3월 30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발표.

5월 13일, 논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하여” 발표.

11월 2일, 논평 “국회에서의 기본소득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발표.

12월 1일, 논평 “3차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발표.

12월 14일, 논평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를 기대하며” 발표.

《프레시안》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는2020년 7월에 시작했다. 한 해 동안 총 9편

의 기고를 하면서 기본소득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다. 릴레이기고는 아래와 같았다.

 

7월 9일, 백승호, “기본소득은 뺄셈도 나눗셈도 아닌, 덧셈이다: 욕구와 권리 실현을 위해”

7월 14일, 신지혜,  �“부동산 투기도 막고, 기본소득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 기본소득 없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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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막을 수 없습니다”

7월 28일, 오준호, “홍남기 부총리의 ‘기본소득 삼불가론’에 반박한다”

8월 11일, 김수연, “토지와 대기, 그리고 플랫폼까지...‘공유부’ 기본소득을 말한다”

8월 25일, 신지혜, “‘통합당표 기본소득’, 뜯어보니 기본소득이 아니네”

8월 28일, 안효상,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에 대하여”

9월 10일, 윤형중,  “기본소득의 역설? 기본소득 ‘논의’의 역설!”

11월 2일, 서정희,  “국회에서의 기본소득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올해를 계획하기

2020년의 기운은 2021년에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시대도 여전했고,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라는 자임한 과제도 유효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 2월 20일 제9차 정기총회에

서,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이 의미 있

게 논의되도록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이후에 우리의 세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2020년이 남긴 과제들을 실행하는 것을 

2021년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2021년 사업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늦어도 2021년 8월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청사진을 기

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제출한다.

2. �이런 청사진이 광범위하면서도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

육, 미디어 활동, 연대 활동을 수행한다.

3. �기본소득을 둘러싼 전면적인 논의 과정에서 회원과 지역네트워크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네트워크 상황에 맞는 활동 방식을 모색한다.

2021년 주요 사업들은 이 목표를 중심으로 이뤄지거나 이 목표와 호응하며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대안(‘대선 로드맵’)”을 제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에도 월례 쟁점토론회가 이어진다. 2021년 상반기의 쟁점토론회는 기본소득과 결합되어야 할 주요 영

역들을 차례로 살펴보는 토론주제들로 진행되고 있고, 더불어서 정책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

을 진행할 것이다. 목표대로 8월까지 “대선 로드맵”이 완성되면, 이후에는 이를 공론화하고 대선 후보

들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정책 대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즉 정책 제안, 토론회, 캠페인 

등을 하게 될 것이다. 2021년부터 운영되는 지역네트워크 협의체를 통해, 이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확

산되는 계기들을 만들 것이다.



계
간

  《기
본

소
득

》 2021. 봄

183

그리고, 계간 《기본소득》과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11월 예상)을 통해, 폭넓은 분야의 광범한 사

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책 대안을 포함한 현재의 이슈들을 논하고자 한다. 칼럼 집필 등의 언론 활동, <기본

소득 뉴스레터> 개편과 교육콘텐츠 개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개발 등을 통해 그 소리를 효과적으로 증

폭하는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2021년에도 국내외 여러 행사와 정치일정을 함께 치르는 ‘국내외 교류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기

본소득스코틀랜드네트워크Basic Income Network Scotland에서 주관하는 제20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대회, 제20차 BIEN 총회, 2021년 세계기본소득주간 등의 국제 행사, 우리가 공동주관 또는 공동주

최로 함께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의 기본소득 정책의제화 등이 대표적이다. 2021년 3월 현재,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2차례 포럼을 진행했으며, 2021년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자들에게 정책공약 질의를 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공약한 기본소득당 신

지혜 서울시장 후보,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와 협약식을 치렀다.

자임한 과제와 주어진 과제 속에서 2021년의 삼분의 일이 지나가고 있다. 모쪼록 우리 모두의 건

투를 빌고 싶다.

나머지 이야기

정기총회가 평가와 계획만으로 채워지지는 않는다. 흐뭇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마련이고, 2021년

에 그 프로그램은 ‘2020년 감사패 시상’과 대전, 충북의 소식, 특히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 소

식으로 채워졌다. 

‘2020년 감사패 시상’은 일종의 밀린 숙제였다. 2017년부터 한 해 동안 기본소득운동에 기여한 사

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연말에 열리는 ‘회원의 밤’)를 했는데,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

행 때문에 마음을 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으로이지만, 감사패 시상식을 했고, 2020년의 

수상자는 역작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바로 지금 기본소득』을 펴낸 금민 이사, 국회에서 기본소득 입법

활동과 담론 형성으로 기여한 용혜인 의원, 충북에서 기본소득운동을 활발히 펼친 기본소득충북네트

워크 등 셋이었다. 비대면이라 꽃다발은 없었지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은 랜선을 타고 전해졌다.

대전과 충북의 소식은 영상으로 즐겼다. 대전네트워크에서는 ‘2020년 기본소득 공모전’을 개최했

는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영상 <기본소득 넘버원>을 함께 감상했고, 충북네트워크에서 2020년 

활약상을 유쾌한 영상으로 공유했다.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 소식은 학교 매점에서 경험하는 기본소득 이야기였는데, ‘어린이

기본소득’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강환욱 선생님(2020년 가을에 회원이 되었다)이 직접 소개해주었

다.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기본소득은 생생했고 또 감동적이었다.

내년에도 감동을 주는 소식들이 있기를 기대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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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만만치 않다. 이 글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지속가능한 소비 측면에서 기본

소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어떠한 녹색 비전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기본소득에 

기대하는 생태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에 대해 검토한다. 다

음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기 위해 유용한 개념인 ‘지

속가능한 소비 복도들sustainable consumption corridors’1)을 소개한다. 이 개념은 지

구적 환경의 한계 내에서 ‘좋은 삶’의 길을 찾는 사고의 공간을 열어놓는다.

1. 기본소득의 생태효과 : 두 가지 접근2)

기본소득이 생태와 지속가능한 삶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

해와 비관적 견해가 공존한다. 녹색 기본소득의 비전은 크게 녹색성장 지지자와 

느린 성장slow growth 혹은 탈성장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소

득에 기대하는 역할은 달라진다. 녹색성장 지지자의 경우 주로 탄소세와 탄소배

1)  corridor를 ‘복도’로 번역하였다. 일반적으로 바닥과 천장 그리고 양쪽 벽으로 막혀있는 어떤 공간의 긴 
통로를 의미한다. 소비복도에 대한 개념은 이후 장에서 설명한다. 

2)  Howard, Pinto, & Schachtschneider(2019: 111-132) “기본소득의 생태효과”의 일부와 Lee, Lee, & 
Kim(2020)의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동
향 

:
 

해
외
동
향

탐욕은 심리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이를 문명의 심리적 토대로 만들어 버렸다. 

― 『탈성장 개념어 사전』 (251쪽) 

기본소득과 

지속가능한 소비

이지은

기본소득 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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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탈성장론자의 경우, 경제성장을 계속 추구하면서 탄소가격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고용의 목표를 포기하고 절대 소비를 줄여야 함을 강조

한다(Gough, 2017). 따라서 탈성장론자들은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소비사회’에 도전하는 소비행동 

변화를 촉진시키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여러 보완정책들이3)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Howard et al., 2019). 

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한 삶’을 추동할 수 있는가? ‘지속가능한 삶’을 중심에 두고 나면, 기본소득의 

생태효과는 불분명하게 된다. 첫 번째 이유는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

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 연구에서 소비패턴의 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진다. 개인이 지속가능

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 시간, 인프라, 문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약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얻거나 반대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혹은 시간제약으로 인해 소

비선택이 제한된다면 소비자는 바람직한 소비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특

정한 소비패턴을 가진다. 먼저, 이동성, 도시계획, 사회서비스와 같은 인프라의 제약 그리고 물질적 소

비를 활용하여 지위와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경쟁적 소비문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지속가능한 

소비의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현재의 소비구조가 시장지향적이라는 점, 

현재의 범용 화폐general-purpose money는 오늘날 생태적 측면에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바우처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Bohnenberger, 2020).4) 

두 번째 이유는 기본소득 지급이 자원과 에너지의 과잉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측면은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UBS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UBS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과 달리 집합적 소비non-

ownership models of utilizing good and services를 통해 생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본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남용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과잉으로 이어진다면 생태적 측

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Parrique et al., 2019; Bohnenberger, 2020). 또한 기본소득과 지

속가능한 소비 사이의 관계는 온실가스 배출이 소득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다. ‘평등-오

염 딜레마equity-pollution dilemma’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빈곤가구의 지출 당 소비의 오염강도가 높을수록 

누진적 재분배로 인한 소비를 통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질 수 있다(Sager, 2017). 이렇게 기본소

득은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도 생태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가능성들

은 존재한다. 그 가능성은 유급노동과 소득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단절시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

과들이다. 먼저, 기본소득이 지급됨으로 인해 사람들은 성장중심주의에서 벗어난 다양한 삶의 방식

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Boulanger, 2009; Schachtschneider, 2012). 가령, 보다 생태적이고 정

서적인 가치에 더 초점을 둘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자치활동을 추구할 수 있다

3)  먼저, 생산중심적이고 소비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더 검소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급진적 교육개혁이 제안된다. 둘째, 법적 
최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Schor(2005)는 세계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소비량이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논의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여가
로 전환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하며, 기본소득은 근로의지와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이 일정수
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4)  가령,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보완통화(complementary currency)의 발행을 통해 생태소득(ecological income)을 창출하자는 주장
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바우처를 Bohnenberger(2020)는 변환바우처(shift voucher)로 분류하였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변화를 
부추기는 것(nudging)을 목적으로 하며, 크게 스포츠바우처, 과일바우처 등과 같은 화폐형식의 바우처와 생태휴가와 같은 비현금 혜
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편적 기본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Lee, Lee, & Kim(2020)에서 참고할 수 있다.



Basic Incom
e M

agazine  Issue N
o.08

186

(Fitzpatrick, 2010). 사람들은 더 많은 여가와 적은 소비를 선택할 수도 있다(Goodin, 2001; Johnson 

& Arnsperger, 2011).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지급된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므로 위치재

positional goods5)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Schachtschneider, 2012).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기본소득의 생태효과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존

재한다. 논쟁의 핵심은 기본소득이 과연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중심의제에 두고 논의할 필요

가 있다.

2. 생태·사회적 한계 내에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은 무엇인가’는 전 인류사에 걸쳐 논의되었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끊임없이 답해야 할 중

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덧붙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태·사회적 한계

를 고려하여”, ‘물리적으로 지구환경의 제약을 고려하여’라는 조건이다. 즉,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the 

sustainable way of life style’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해보는 것이다.

가이 스탠딩(2018)은 사회정의의 5가지 원칙에 ‘생태적 제약 원칙’을 포함시켰다. ‘생태적 제약 원

칙’이란 ‘해당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공동체나 사람들이 부담할 생태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

이 사회적으로 정의로움’을 의미한다. 사회정의에 ‘생태적 원칙’을 고려하는 경향은 최근 들어 증가하

고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

이다. 생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마치 미키마우스의 두 개의 귀처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이

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태적 측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를 포함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 틀이 필요하다. 

생태·사회적 한계를 고려하여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 ‘소비 복도들consumption corridors’이다. 이 개념은 

2021년에 발간된 『소비 복도들: 지속가능한 한계 속에서 좋은 삶을 

추구하기Consumption Corridors: Living a Good Life within Sustainable Limits』

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사실 이 개념은 2012년부터 the March 

Münster 회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좋은 삶, 소비와 정의justice를 

둘러싼 수많은 대화의 결과로 형성되었으며, 이 책의 공동저자들이 핵

심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6) 이 책은 생태·사회적 한계 내에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것을 권하고, 이러한 기회

를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 고찰한다. 일곱 명의 학자들은 ‘소비 복도들’

5)  위치재라 함은 최고급 스포츠카, 매우 비싼 주택과 같이 근본적으로 ‘희소성’을 특징으로 한다. 가령 모든 사람이 페라리를 가질 수 없
으며, 만약 모든 사람들이 페라리를 가진다면 더 이상 페라리의 가치는 무화되고 만다. 위치재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
며 상대적 소득에 의해 좌우된다. 문제는 성장이 위치재에 대한 접근을 더 어렵게 하고 지위경쟁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위치재는 ‘성장의 사회적 한계’를 의미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탈성장 개념어 사전』(pp.247-2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https://www.uni-muenster.de/Fuchs/en/forschung/projekte/konsumkorridore.html 

그림출처: https://www.routledge.com/
Consumption-Corridors-Living-a-Good-
Life-within-Sustainable-Limits/Fuchs-
Sahakian-Gumbert-Giulio-Maniates-Lorek-
Graf/p/book/978036774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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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소비 복도들’은 시민의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가

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간략하게 주요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소비 복도들’란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

한의 소비수준’과 다른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해치지 않기 위해 넘어서는 안 되는 ‘최대

한의 소비수준’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이 공간은 선택의 자유로 남겨지며, 이 공간 내에서 ‘지속가능한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Di Giulio & Fuchs, 2014). ‘소비 복도들’은 ‘무엇이 좋은 삶인가’를 질문하고 지

금과는 다른 방식의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개념적 공간을 열어놓는다. 압축적으로 말하면, 책임감 

없는 자유에 대한 신화, 기술혁신에 대한 신화, 시장중심적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신화, 소비자 주권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신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틀을 제공한다.

‘소비 복도들’은 소비의 최소와 최대 사이의 공간에서 좋은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개인의 웰빙에 

대해 다시 사고하기를 요청한다. 최소수준의 소비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삶을 위한 기초가 된다. 이때, 

모든 사람이 정확히 같은 양과 질의 자원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좋은 삶

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사회적으로 정의된 최소한의 소비수준에 대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사람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필요

한 기본적인 필요(조건)는 무엇인가’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집합적 책임과 연관된다. 

이러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에는 보편적 기본소득UBI과 보편적 기본서비

스UBS 등이 있다.

다음으로, 최대 수준의 소비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좋은 삶을 추구하는 데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의 범위로 제한된다. 이것은 소비자 개인의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에서 벗어나, 한

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인류의 번영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사고해 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인류’라는 개념은 지역단위의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으로 형성된, 시·공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수많

은 ‘소비 복도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림1> 참조). 예로는 온실가스 배출총량 규제와 같은 

에너지 소비 제한 있으며, 주거 면적의 제약 등을 들 수 있다(Fuchs, Sahakian, Gumbert, Di Giulio, 

<그림1> 소비 복도들

출처: Fuchs et al.(202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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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ates, Lorek, & Graf, 2021: 40-43).

<그림1>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소비 복도들’ 개념은 3가지 축으로 형성된다. 첫째, 좋은 삶을 

위한 기초가 되는 최소수준의 소비, 둘째, 다른 사람의 좋은 삶을 해치지 않는 범위까지의 최대수준의 

소비이다. 두 가지 제한 내에 속하는 공간은 ‘지속가능한 소비 복도들’의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지속가능한 소비 복도들’의 면적은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

는 최소수준과 최대수준의 소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정의하고 평가내리는 성찰적인 숙의과정을 강조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개념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복도들의 영역을 정치적으로 합의해낼 수 

있다. 이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급박한 위기의식이나 도덕적인 명목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사회적으

로 ‘좋은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함께 정의 내려 보자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가

능한 소비 복도들’의 영역을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소

비제한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내린 결정의 생태·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 일련의 과정은 

어떠한 ‘당위’나 ‘수동적 수단’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출해 낸 ‘의도적 제한’이며, ‘시민의 

불복종’, ‘자발적 단순성voluntary simplicity’7)을 실천하려는 행위를 수반한다. 

 3. 논의

‘소비 복도들’ 개념의 장점은 좋은 삶과 지속가능한 소비를 강력하게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최

소한의 소비와 최대한의 소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좋은 삶이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여 논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또한 이를 설계하는 주체의 범위는 전체주의적이거나 추상적 개

인을 상정하지 않으며 시공간 속에 놓인 상호의존적 개인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합리적

인 ‘소비 복도들’을 도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소비 복도’를 공동체 단위, 지역사회 단위, 국가 단위, 초국적 단위에서 논

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태·사회적 한계 속에서 웰빙을 위한 최소한의 삶의 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가

령,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논의할 수 있고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 교육에 대한 급진적 개

혁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태·사회적 한계 내에서 좋은 삶을 위한 필수조건에 깨끗한 자연

환경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시킬 수 도 있다. 깨끗한 공기와 녹지에 대한 접근,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와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필수조건을 합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제한하는 무절제한 자원의 사용에 대해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삶의 비

7)  탈성장론자들에 따르면 “넓은 의미에서 자발적 단순성은 의식적으로 낭비와 자원집약적인 소비를 최소화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한
다. 또한 이는 점차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비물질적인 만족과 의미를 찾는 데 사용함으로써, ‘좋은 삶’을 다시 상상하는 것이다”(달
리사 외, 2018: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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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사회에 대한 구상 속에 논의되어야 한다. 한계 속에서 좋은 삶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 웰빙

의 측정에 생태적 측면을 포함시켜 개선하는 것, 문화적 측면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적게 소비하면서도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속가능한 소비

를 위해서는 시간과 정보,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것 속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 복도들’ 개념이 이러한 대화를 시작하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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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본투비 백수’다. 30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교수진출이 봉쇄되면서 ‘박사실업자’로 

중년을 통과했다. 혼자 공부하기 심심하여 수유연구실이라는 지식인공동체를 열었고, 현재는 ‘감이

당&남산강학원’을 거점삼아 삶의 모든 것 - 공부와 밥과 우정 - 을 해결하고 있다. 헤아려 보니 장장 20

여년, 꽤나 긴 시간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란 존재가 자본의 격렬한 현장은 고사하고 정규직 경력도 

전무하다는 뜻이다. 그런 내가 기본소득에 대한 원고청탁을 받았다. 신기했다. 인문칼럼도 아니고, 고

전평론도 아니고, 기본소득이라니. 아, 그러고 보니 돈에 대한 책을 쓰기는 했다(󰡔『돈의 달인, 호모 코뮤

니타스』,󰡔『바보야, 문제는 돈이 아니라니까』,󰡔『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허나 그건 어디까지나 인문학적 

관점에서 돈과 삶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 자본과 복지의 ‘리얼한’ 현장과는 거리가 좀 있다. 

아무튼 그럼에도 내가 이 청탁을 수락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 사실 자체가 재밌어서다. ‘글쓰기가 

밥벌이’요, ‘백수가 미래’라고 외치는 나한테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라니. 놀라운 세상이다. 이거야말로 

문명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그런 시대전환을 이끌어낸 주역은 다름아닌 코로나 19다. 

기본소득,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 곁으로!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통과해왔다. 이 터널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여

전히 불투명하다. 그 경로를 예의주시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들이

다. 미증유의 사건은 미증유의 사유를 몰고 온다. 기후위기와 생명주권, 자연과의 공생, 탄소에서 수소

로, 소유에서 자유로 등이 대표적인 사안일 터, 기본소득 역시 거기에 포함된다. 내 기억으론 2020년 이

전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풍문이 떠돌긴 했다. 하지만 너무 아련했다. 북유럽같은 먼나라의 전설이라고

나 할까. 그러다 코로나19가 왔다. 바이러스를 통한 자연의 역습은 전방위적이었다. 인간도 자본도 멈

춰설 수밖에 없었다. 핵무기고 4차혁명이고 그 앞에선 무력하기만 했다. 성별, 인종, 국가, 문명 사이의 

격차도 무색해졌다. 모든 가치가 뒤집히는 와중에 문득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주어졌다. 앗, 이게 

가능해? 가능했다! 이제 더 이상 기본소득은 ‘풍문’도 ‘전설’도 아니다. 동의하건 하지 않건 누구나 숙고

기본소득, 노동과 화폐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고미숙 고전평론가

함
께 

만
들
어
가
는 

기
본
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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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봐야 할 경제상식이 되었다. 그렇게 기본소득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기본소득,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소득.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경제적 권리. 이게 맞나? 아무튼 나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경쟁과 격차, 사적 소유, 증식과 팽창을 기

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와는 여러 모로 충돌한다. 따라서 그 실현 가능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인식의 

전환에 달려 있다. 특히 노동과 화폐를 둘러싼 배치, 쉽게 말하면, 돈과 삶에 대한 상상력의 전복이 필요

하다. 

노동에서 활동으로!        

먼저 노동에 대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의 신성함이

라는 테제일 것이다. 노동은 신성하다, 노동자가 역사를 이끌어간다, 노동해방의 그날을 위하여 등등. 

1980년대 민주화세대의 깃발을 장식한 구호다. 물론 그 이전에 산업혁명과 함께 노동은 인간존재의 핵

심이 되었다. 산다는 건 노동을 하는 것이고, 그에 걸맞는 임금을 받는 것이다. 노동과 임금 사이의 간

극, 문제는 거기에 있을 뿐 노동 자체의 가치는 신성불가침이었다. 이런 인식과 태도가 수세기 동안 전

인류를 노동을 향해 달려가도록 추동했고, 그 결과 전세계의 부는 엄청나게 폭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계급투쟁과 양차대전,  냉전의 세기를 초래하였고, 그러는 와중에 자연은 초토화되었다. (우리는 현재 

그 ‘업보’를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노동에 대한 인간의 믿음은 굳건하기만 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노동의 배치가 전면적으로 바뀌어 버렸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디지털 

문명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게 될 거라곤 

역시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디 그뿐인가. 인간보다 더 유능하고 효율적인 기계들이 노동을 전방위적

으로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이것은 노동해방인가? 아닌가?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말하자면, ‘노동자가 해방된’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세상

이 도래한 것. 따라서 노동을 통한 인간성의 구현이라는 테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사태의 추이를 좀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노동과 놀이의 경계마저 사라지고 있다. 예컨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직업이 있다면 그건 아이돌과 스

포츠 선수일 것이다. 춤과 노래, 야구와 축구, 이것은 노동인가? 취미활동인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

입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나 많은 돈을 지불하지? 보통사람이 맨날 

야구나 축구를 하면 ‘건달’로 취급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비

용을 기꺼이 지불한다. 그 가치의 원천은 대체 무엇일까? 상품생산? 교역의 확장? 자유와 평화? 다 아니

다. 그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즐거움을 줄 뿐이다. 유튜브의 예능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대부분은 잡

담, 먹방, 개인기 등이다. 놀랍게도 4050 중년들이 나와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게임을 한다. 묵지빠, 노

래 맞히기, 끝말잇기, 줄다리기 등등. 예술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도, 계몽적 효과를 촉발하는 것도 아니

다. 그저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을 때우면서 휴식을 취하게 해줄 뿐이다. 그럼 그 가치를 생산하는 주체

는 누구인가? 다수의 대중들이다. 여기저기 클릭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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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창출되는 시대가 된 것.  

그렇다. 보다시피 이젠 상품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이 

연결되면 그 자체만으로 자본이 증식된다. 그래서인가. 디지털 기술로 부를 이룬 ceo들은 하나같이 말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 고. 거창한 명분이나 대단한 발명이 아니라 그저 좋아하는 것(혹은 사

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일단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른다. 

또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여전히 의심한다. 왜?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모름지기 죽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나? 라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오직 노동에 종사하다 생을 마치는 게 거룩한가? 매

일같이 직장을 출퇴근하면서 남이 시키는 일을 ‘열나게’ 하는 삶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으리라. 밀레니얼 세대라면 더더욱. 그럼에도 방향을 돌리지를 못한다. 왜? 당연히 생활

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데, 그 이전에 노동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가 포

인트다. 이제 인간의 행위는 노동이 아닌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은 그 자체로 타율적이다. 따라

서 아무리 많은 임금을 받아도 그것이 주는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에 반해 활동은 자율성과 능

동성을 전제로 한다. 당연히 소외에서 벗어나 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고? 차고도 넘친다. 일단 잘 

놀고 잘 쉬는 것(현대인은 휴식과 수면에 무능력하다. 만병의 근원이자 불통의 원천이다. 그로 인해 치

러야할 경제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감을 

확대하는 네트워크를 여는 것. 그동안 인류가 노동에 올인하느라 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메시지에 담

긴 다양한 분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기본소득은 바로 그런 활동의 경제적 베이스가 될 것이다. 노

동에서 활동으로!

 

돈을 흐르게 하라!    

다음 화폐에 대하여. 노동의 신성함 다음으로 현대인들이 신봉하는 관념이 하나 있다. 사적 소유의 

신성불가침이 그것이다. 현대인은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다 바친다. 그게 성공의 척도이자 생의 유일

한 낙이다. 그럼 그렇게 소유하고 증식한 다음에는? 소비와 여가. 결국 오락과 즐거움이 최종심급이다. 

소비는 쾌락중추를 자극한다. 이 신경은 적당히 멈출 줄을 모른다. 결국 중독을 부른다. 평생 사유재산

을 늘리는 데 올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삶의 질은 엉망이 된다. 국가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GDP를 높이

고, 일자리와 소득을 늘이고. 그 다음엔? 더 큰 아파트, 더 많은 주식, 더 많은 소비를 향해 나아간다. 공

감과 연대, 우정과 지성 같은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다. 오직 증식과 소비뿐. 이런 경로

를 타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부자는 중독으로, 중산층은 공허함으로, 하층민은 박탈감으로.   

이런 ‘서글픈’ 배치를 바꾸려면 부의 기준을 화폐의 양에서 삶의 질로 전환해야 한다. 삶의 질은 어

떻게 확보되는가? 다양한 척도가 있겠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협소한 자아에서 벗어나 존재를 확장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를테면, 소유에서 자유로. 고립에서 공감으로, 물질에서 정신으로! 예전

에는 그것을 주로 사유재산에 의존해서 구현할 수밖에 없었다. 공적 자산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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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공유경제가 흘러넘친다. 내가 거주하는 필동만 해도 주변에 남산순환로, 한옥마을, 국립극장 

등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덕분에 우리 공동체의 백수들은 하루 두 

번씩 사계절의 풍광을 만끽하고 있다. 이것은 부의 향유인가? 아닌가? 

전국 곳곳을 다녀보면 이런 식의 공적 자산이 차고 넘친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은 탓이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시설을 연결하는 다양한 플랫폼이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이 움직여야 한다. 자기만의 방에서 

광장으로, 가족에서 공동체로. 직장에서 마을로. 공간은 공원, 도서관, 박물관 등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거기에서 뭘 하냐고? 각종 여가활동, 북클럽 혹은 환경동아리, 여행과 순례, 인생의 생애주기에 맞는 다

양한 학습 등등. 이건 결코 낭비가 아니다. 사회적 소통이 활발해지고 세대공감이 확대되고. 민주주의

가 지향하는 최고의 비전 아닌가. 화폐와 자본은 그 자체로 아무 것도 낳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

될 때라야 비로소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백수들, 특히 청년들에게 

경제적 베이스를 마련해주는 건 그야말로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이다. 기본소득이 절실하게 요구

되는 이유다.   

그러면 당장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 세금을 놀고먹는 백수들한테 쓴다고? 혈세 낭비!  하지만 자

본주의는 본래 탕진과 낭비를 기본으로 한다. 전국 곳곳에 세워진 온갖 럭셔리한  시설과 조형물들을 

떠올려 보라. 일년에 한두 번의 쇼와 이벤트 외에는 텅텅 비어 있다. 대형토목공사가 초래한 자연파괴, 

거기에 쏟아붓는 천문학적 비용은 또 어떤가. 아, 코로나가 알려준 또 하나의 진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지고 큰 공간은 대학캠퍼스일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그 웅장한 건물과 대지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

었다. 이보다 더 큰 혈세 낭비가 또 있는가? 

사유재산만 해도 그렇다. 그렇게 소유에 집착한 다음, 결국 나중에는 자식한테 물려준다. 그러다 보

니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긴다. 그런 부조리한 통념에서 오는 범죄와 병증, 그

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나 큰가. 돈을 사적 소유와 핵가족의 범주 안에 묶어두는 한 

이런 식의 탕진과 낭비는 끝도 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요컨대, 돈은 흘러야 한다. 사적 소유의 신성함이라는 가치에 매여있는 한 돈은 오직 개인적 욕망, 

그리고 핵가족의 틀 안에서만 돈다. 돈이 그렇게 ‘홈파인’ 회로에서 돌면 사람도 돌아버린다(진담이다

^ )̂. 그래서 도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 삶과 삶이 연결되는 곳으로. 그것을 

일러 순환이라고 한다. 순환에는 시초적 증여가 필요하다. 지구에 생명이 살기 위해선 태양과 빛과 열이 

필요한 것처럼. 태양과 빛과 열은 무상으로 주어진다. 그렇다면 인간 또한 그 ‘조건 없는’ 증여에 응답해

야 하지 않을까. 무상의 순환을 통해서.  

GDP가 부의 척도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 나라가 부자가 된다고 구성원들이 잘 살게 되는가? 격차

가 커지면 사회적 스트레스와 갈등지수는 더더욱 높아질 뿐이다. 그렇다고 빈부격차 없이 모두를 잘 살

게 해주는게 가능한가? 부의 총량을 늘여서 고루 나눠준다는 발상은 이제 그만! 가능하지도 않지만, 가

능하다 해도 사양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구가 초토화될 테니까. 지금의 부로도 충분하다. 그저 잘 흐르

도록 유도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물론이고 부자들의 자발적 증여도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 

부자는 증여하는 기쁨을 누려서 좋고, 가난한 이들은 삶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어 좋고. 정규직은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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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좋고, 백수는 자존감과 여유를 누릴 수 있어서 좋고. 그 자유의 공간에서 계층

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치들이 생성될 것이다. 

감이당의 ‘기본소득?’, 청년펀드  

너무 낭만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경제적 순환을 실험해왔다. 나의 현장은 감이

당&남산강학원이다. 여기서의 기준은 계층이 아니라 세대다. 감이당은 중년세대가, 남산강학원은 청

년세대가 주도한다. 중년은 노동과 화폐에 올인하느라 정신적 공황을 겪다가 감이당으로 흘러오고, 청

년은 밀레니얼 세대의 막막함을 안고 남산강학원으로 진입한다. 중년은 상당한 부를 갖추고 있지만, 청

년은 당연히 빈털터리다. 물론 청년들의 부모는 중산층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게 청년한테는 별 의

미가 없다. 오히려 자립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 세대차이를 적극 활용하여 돈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 감이당의 ‘청년펀드’다. 주로 중

년들을 통해 펀드의 기본자산을 조성하고, 그걸 밑천으로 청년들의 각종 활동을 지원한다. 활동은 주로 

공동체의 살림살이(주방), 영상편집(유투브 강감찬tv), 강의녹취 및 세미나매니저 등 배움과 공감의 네

트워크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전에는 자원봉사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경제활동으로 전환했다. 무엇보

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서다. 청년들은 주로 남산 아래 필동의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는데, 한달 생활비는 대략 80만원 정도(인원은 해마다 다르지만 대략 10명-20명 정도). 그게 보

장될 수 있도록 청년펀드가 흘러간다. 물론 이 활동은 어떤 이윤도 창출하지 못한다. 그저 흘러갈 뿐이

다. 하지만 대신 청년과 중년이 ‘인생의 길벗’이 되는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이름하여 청&장 크로스! 이

걸 화폐의 양으로 표현하면 얼마가 될까? 단언컨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화폐의 양 따위는 없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대체적 구상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활동에 돈이 흐르게 하는 것. 핵심은 생활의 자립과 공감의 확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일은 이제 그

만! 죽어라고 돈만 버는 일도 이제 그만!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타자와 연결되면서 삶의 지도를 그려

가는 길, 돈은 마땅히 이 경로로 흘러가야 한다. 기본소득이 보편화된다면 문명의 흐름 또한 이런 방향

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무척 기대된다!̂  ̂     

지금의 부로도 충분하다. 그저 잘 흐르도록 유도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물론이고 부자들의 자발적 증여도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 

부자는 증여하는 기쁨을 누려서 좋고, 가난한 이들은 삶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어 좋고. 

정규직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좋고, 백수는 자존감과 여유를 누릴 수 있어서 좋고. 

그 자유의 공간에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치들이 생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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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이었다.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부

결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다른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통해 처음 들

었다. 그리고 참 많이 의아해했던 기억이 있다. 성인이라면 아무 조건없이 3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거저 주겠다는데 정작 국민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일단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국민투

표를 할 수 있다는 그 나라가 매우 부러웠다. 그리고 도대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들 살고 있기에 우

리네 한 달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돈(*나는 그 정도의 월급으로 살아간다)을 거저 주겠다는데도 그걸 싫

다고 한 것일까 매우 궁금했다. 

그들의 속사정을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크게 관심도 없다. 그저 매월 300

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과연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

으로 부러움 한켠에 씁쓸함이 크게 남아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모두들 느끼셨을 테지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왜 어느 누구는 월 300만 원이 굳

이 필요치 않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지구라는 공간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철학적 이야기가 아니다. 굳이 천체물리학자들의 연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주를 여행해본 우주인

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다.)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는 단돈 천 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일까?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소위 선진국의 부유한 동네에 태어난 이들,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을 입

에 물고 태어난다는 이들은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것일까? 단돈 천 원이 없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다는 비선진국의 아이들과 여인들, 이유도 알 수 없는 전쟁에 이리저리 내몰리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

는 수많은 난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렇게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세상이 공평할 것

이라는, 삶이 공평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니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의 헛소리인 것인가? 원래 삶

은 불공평한 것이니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는 없는 것일까? 그러니 다음 생을 기약하자고, 죽음 이후 

멋진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잘 견뎌보라고 이야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Just do it!!!!!” 하면 되니

까 그냥 해보라고, 빈사에 허덕이는 비선진국의 그 어린아이에게 지금 니가 안되는 이유는 안해서 그런 

것이니 너의 가난은 너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일까?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한 공간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강석훈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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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한다면 이야기의 무대를 좀 좁혀보자. 우리네 살아가는 이곳 대한민국은 어떤가? 전세계 수

많은 나라 중에서 경제 순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나라, 머지않은 과거의 찢어질 듯했던 가난을 

단시간에 극복했다는 자랑스러운 나라,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서구의 선진국들과 함께 메달 경쟁을 벌

이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오스카상을 타고 그래미상을 넘보는 나라, K방역이라 불리며 전세계를 휩쓴 

바이러스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끝인가? 정

말 그곳이 대한민국인가?

수십억을 호가하는 아파트(최고가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163억 2천만 원이며, 강남구 청담동에 위

치하고 있다는 발표를 오늘 뉴스를 통해 보았다.)가 즐비한 그 자랑스러운 나라의 어떤 반지하 공간에 

아직도 4~5인, 5~6인 가족이 등을 맞대고 살아간다면 믿으실 수 있는가? 그곳 어딘가에서 다음 한 달

을 살아낼 생활비가 없어서, 아니 더 이상은 희망이 보이지를 않아서 세 명의 목숨이 스스로 삶을 포기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신가? 더구나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가? 밤새도록 물건을 배달하며, 투잡에 쓰리잡을 뛰어도 아름다운 서울 한켠에 집 한 채, 방 한 칸을 마

련하지 못하는 나라, 아니 그 투잡에 쓰리잡마저도 있으면 좋겠다는 아우성이 넘치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라면 믿어지시는가?

나는 그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20대, 아니 10대에도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겠다고 지정한 택지지구에 20, 

30대 땅 주인들이 넘쳐난다고 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

다. 가난한 이들은 무언가 결함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가난은 인격의 결함이다”라고 외

쳤던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의 말처럼 무언가 인격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러니 조금이라도 사회적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것일 게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가가, 사회가 가난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할 턱이 없지를 않은가 말이다. 지금 한창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 중이라니 우리의 기억을 소환해보자. 현재 유력한 한 서울시장 후보는 이미 서울시장을 지낸 경력

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줄 수 없노라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었

다. 아마도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주는 행위는 인격적 훌륭함으로 자신의 부를 일구어간 많은 

이들에게 인격적 모독을 행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었던가 보다. 아무튼 그는 그랬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다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 있다.

과연 그런가? 정말로 가난은 인격의 결함이며, 불성실의 결과이기만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40

여 년이 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며 최악의 빈부격차를 유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체제 아래에서는 더

욱 그러하다. 대부분의 가난은 사회구조가 유발하고 있다.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빈과 부의 

차이는 더더욱 그러하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해도 물가상승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아무

리 노력해도 땅값과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가난은 대물림이 되고 동시에 

부도 대물림이 되고 있다. 어찌 가난이 인격적 결함일 수 있겠는가. 

2008년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10인’에 선정된 말콤 글래

드웰Malcom Gladwell은 “인류 역사상 비범한 성공을 거둔 이들의 공통된 비결은 운이었다.”라고 단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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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다. 그에 따르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운이다. 부자들의 대부분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사람들인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모든 부가 그렇지는 않다고 아무리 양보한

다고 해도 가난을 인격적 결함으로 규정짓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한 사회가 창출

해 내는 부는 오롯이 어떤 한 개인의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기에 부가 창출되는 

것이니 경제적 선구안을 지닌 한 훌륭한 위인의 소유만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연히 재분배되어야 한다. 정의롭고 공평하게 말이다. 자본주의에 바탕한 우리 사회는 오

래도록 노동에 의해 사회가 생산하는 부를 분배해왔다고 믿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공평하며 정의롭게 

진행되었다는 신화에 빠져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것은 신화일 뿐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일자리는 

늘 불안정했고, 그 일자리의 불안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자본은 그 축적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자본과 노동은 더 이상 대등한 룰로 경기할 수 없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자본은 노동에게 치열한 경쟁을 강요했고, 그 경쟁은 인간을 소외시켰다. 이렇게 강요된 노동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고, 이제 노동은 부의 재분배 기능을 상실했다. 

어느날 예수는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나라를 설명하시며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이야

기는 이러하다. 어떤 포도농장의 주인이 농장에서 일할 일꾼을 얻기 위해 아침 일찍 인력시장이란 곳에

를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정하고 일을 맡겼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인은 조금 후에 다시 나

가 또 다른 일꾼들을 부르며 자신의 농장에서 일해줄 것을 요청한다. (*성서는 주인이 다시 일꾼들을 부

르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감이 많아서라든지 일꾼이 부족해서라고 속단하지 마시길 바

란다.) 그리고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노라고 약속한다. 농장의 주인은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급

기야는 해가 질 무렵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 묻는다. ‘당신은 왜 일을 하지 않고 있소?’ 

그들의 대답은 아무도 자신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자신의 농장에

서 일해줄 것을 요청한다. 품삯을 주겠노라고 말이다. 자 이제 품삯을 받을 때가 되었다. 가장 마지막에 

온 이들부터 품삯을 받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지막에 들어와 한 시간 남짓 일한 이들에게도, 아

침부터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일한 이에게도 주인은 똑같은 품삯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무

슨 불공평한 일인가? 더구나 이것이 하나님나라를 비유한 설명이라니 말이 되는가 말이다. 

자! 흥분하지 말고 주인과 마지막으로 계약한 노동자들의 형편을 돌아보자. 우리는 주인과 나누는 

대화에서 그들이 노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인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이

들이 아니었다. 다만 아무도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성서는 여기에서도 그들이 일자리

를 찾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유추해본다면 그들은 앞선 일꾼들보다 힘이 약했을 수 있

다. 덩치가 작았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여성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성서는, 농장의 주인은(나는 아무래도 이 농장 주인이 하나님 같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힘이 약한 

이도, 덩치가 작은 이도, 여성도, 장애인도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그의 생계수단

이기 때문이다. 삶을 위하여 수입이 필요한 존재라면 그는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수입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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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에서 완전고용이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이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현실 세계에

서 어떤 주인이 해가 질 무렵 일자리를 주겠는가? 이것은 가난한 이들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우

리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적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자. 

남들보다 더 센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온전한 자신의 인격인가? 아니면 하늘이 준 감사의 선물인

가? 남들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기만 한 걸까? 아니면 하늘이 

준 행운인 걸까? 더하여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말해 무엇할까? 그러니 예수

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재능에도 불구하고, 능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는 같은 행복을 누려

야 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노력에 의해 생산된 결실이 그 사회를 구성하

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는 수단으

로 여겨졌던 노동시장이 왜곡되어 있다. 한동안 노동의 가치는 지고지순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사람을 쓸모로 계량하고, 그 쓸모는 생산성을 나타내는 숫자로 치환하여 계산하는 사회체계 속에서 더 

이상 노동은 인간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지고지순한 가치를 상실함은 물론 올바른 부의 재분배 기능

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보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필수적인 노

동자들의 대부분은 그 노동의 중요함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자랑스러운 

K방역 또한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노동의 쓸모가, 사람의 쓸모가 정해지는 것일까? 그

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 노동의 쓸모를 계량하고 가격을 매기는 것일까? 아니 정말 이 사회는 그 노동의 

쓸모에 따라 가격을 매기기는 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의 공포 속에

서도 이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런 대우를 받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

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 사회를 새로이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지구공동체를 구성하고 있

는 모든 존재가 지속가능성을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나는 ‘기본소

득’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곡된 노동의 가치를 보완하여 노동을 지겨운 생계의 수단에서 해방하여 말 그대로 

자신을 실현하는 가치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이 무한경쟁과 승

자독식의 사회적 룰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부추기며 지구공

동체를 파괴하는 소비주의 사회의 멋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도 이곳저곳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찬성해온 사람으로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걱정되는 지점 또한 없지 않다. 정치적 헤

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수사에서부터, 침체된 자본주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까지 여러 차원

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인간 삶의 본래적 의미와 지구공동체의 지속가

능성을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소

득이 정의로운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이제까지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보호적 장치들을 대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침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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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본주의를 부추김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기본소득은 인류 자체의 존속을 넘어 지구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생명의 지속가

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시작이 되어야 한다. 

성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 인간은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

나님의 피조세계인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에덴이라는 낙원을 관리하는 존

재였다. 그곳에 신도 함께 했다. 하지만 인간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실낙원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그 

탐욕은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 되어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탐욕은 실낙원하게 만들었으니 그 낙원을 다시 찾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예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재능에도 불구하고, 능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는 같은 행복을 누려야 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노력에 의해 생산된 결실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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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세상사를 다중적으로 보게 된다. 어떤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 딱 부러지게 옳고 그르다거나 좋고 나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진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불의가 되고 어제의 악이 오늘의 선이 되는 꼴

을 하도 많이 보아서인가, 세상 만사가 다 상대적으로 보이니, 특정 가치나 주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고집은 점점 줄어들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을 양쪽 다 이해하

고 들어주게 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내 주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그렇다. 전통적 의미의 계

급적 속성이나 보수냐 진보냐 하는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다양한 견해

를 듣노라면 어느 말이 맞고 어느 쪽은 틀리다고 단정하지를 못하고 이 말, 저 말, 

다 수긍하게 된다.

  몇십 년 전인지 세어 보기도 힘든 오래 전,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다. 어렸을 

때 우리집은 늘 침침했다. 아버지가 전기를 아끼려고 약한 전구만 달아놓았기 때

문이다. 전기세 많이 나왔다고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전기, 전화, 버스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지 

왜 돈을 받아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아버지는 서른이 다 된 나이에 철도청 임시공으로 취

직해 박봉으로 네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가난하기만 한 아

버지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아버지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게 무슨 도둑놈 심뽀냐? 전기, 전화를 공짜로 주면 다들 맘대로 엄청나게 

낭비할 텐데 나라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냐?”

  평생을 일밖에 모르는 아버지였다. 꼬박 33년을 철도청에서 근무하고 정년

“기본소득과 나”

안재성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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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자마자 작은 빌딩의 경비로 들어가 다시 20년을 근무하셨지만 생전 가

난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그럼에도 열렬한 보수파여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일당을 받아 오셨다. 만일 아버지께 기본소득에 대

해 물었다면 펄쩍 뛰며 반대했을 것이다. 일해서 벌 생각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

들이 낸 세금으로 살겠다니 그게 무슨 도둑놈 심뽀냐고 말이다.

  내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게 7, 8년은 된 것 같다. 친한 벗들끼

리 밥을 먹는 자리였다. 어디서 듣고 왔는지 한 친구가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는

데 나는 깜짝 놀랬다. 모든 국민이 일을 하든 않든 상관없이 최소한 굶주리지 않도

록 보장하는 제도라니, 듣자마자 대환영했다. 

  자리를 같이 한 다른 친구는 반대했다. 누구에게나 기본 생활비를 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며, 또 그 엄청난 재정지출을 하려면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냐

는 것이다. 부자나 가난뱅이나 똑같이 받게 한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자기는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기본소득은 절대 반대라고 했다.

  민주당을 보수정당의 하나라고 비판해온 또 다른 친구도 기본소득에 회의

적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주면 계급적 불만이 완화되어 자본주의

가 더욱 공고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약자들의 권익은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지 

개량적인 시혜로 얻으면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면 자본주의가 강화된다는 원리주의자의 반대는 사람들을 설

득하기 어렵다 해도, 민주당 지지자의 우려는 상당히 보편적인 것 같다. 기본소득

당의 활동을 알리는 언론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90%는 원색적인 비난

이다. “왜 내가 고생해서 낸 세금으로 놀고 먹는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것이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보편화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인

식이 넓어진 것 같지만, “무슨 도둑놈 심뽀냐?”는 식의 혐오 댓글은 달라지지 않

았다.

  놀랍게도, 내 주변인 중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많은 세

금을 내는 이들이었다. 

  한 사람은 나의 사촌형이다. 사촌형은 노동자가 스물 남짓한 가내공장을 운

영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을 아주 싫어하는 보수파다. 그런데 내가 기

본소득에 대해 말하니 대단히 반겼다. 자기같은 영세기업주는 아무리 애를 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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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소액이라도 전국민에게 

기본수당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아는 또 다른 기본소득 지지자는 수천 명의 노동자를 둔 중견기업의 대

표이다. 저명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 정치적

으로는 대단히 보수적인 분인데도, 컴퓨터와 로봇의 발달로 실업자와 저소득자가 

늘어나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으니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렇듯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느냐 마느냐로 한 사

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 생각도 단순하지만은 않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스

레 기본소득 개념을 상상했던 나는 후배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후 내 발로 기본소

득네트워크에 가입했고 기본소득당이 창당될 때는 발기인으로 참가했다. 기본소

득당은 지금도 나의 유일한 정치적 활동이다. 그럼에도, 만일 현재의 금전가치 기

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정책이 발의되면 

솔직히 나는 반대할 것이다. 액수가 클수록 기본소득의 이념에 부합한다 해도, 그 

정도 부담을 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나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던 노동운동의 구호를 자본가

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은, 인간은 노동을 통해 세상을 유지하고 자

아를 실현한다고 믿는 고루한 꼰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나라 전체의 부가 커진다 해도, 열심히 일을 

해도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 질병이나 실업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원천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노약자나 임산부가 존재하기

에, 이 나라 땅 안에 사는 한 그 누구도 굶주리거나 추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소

한의 사회보장을 하자는 게 내가 가진 기본소득론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이유는 사회보

장 혜택의 기준을 심사하는 과정의 낭비와 불합리를 줄이자는 것이다. 어제의 사

장이 내일 부도가 나서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월급이 1만 원이 올라 기준을 넘었

다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변동사항을 각자 신고해

야 하고 수많은 공무원이 이를 개별 심사하는 짓이야말로 낭비라고 보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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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인데, 나와 같은 기본소득당 당원이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

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설득의 

변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을 너무 좋아하지 말자. 행동은 함께 하

되, 생각은 서로 다를수록 발전의 여지가 높아진다는 말은 사족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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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불행과 한탄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것을 모르

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오랜 시간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

담을 안고 살아온 터여서 글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았다. 소소한 경험은 누군가의 소

소한 경험들 속에 녹아날 만한 것이고,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는 담론을 형성

하는 다양한 층위 어디 쯤에 놓여 있을 뿐인데 무언가 써야 한다는 것은 어색하고 

난감한 일이었다. 다만 이런 난감함은 나만이 겪는 것은 아닐 것이라 스스로를 위

로하며 용기를 내봤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매 분기마다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이름이 호명

되고 게시되던 학생이었다. 어찌해서 들어간 대학은 졸업하지 못했다. 그렇더라

도 여섯 살 많은 언니와 여덟 살 적은 막내 남동생을 포함한 여섯 형제 중 유일하게 

초·중·고·대학교 학창 시절을 온전히(?) 보낸 유일한 형제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한

탄 끝에 늘 따라오던 “내가 살아온 얘기만 써도 책 몇 권은 쓸 거다.”라는 얘기와 

적절한 시기에 지지와 지원이 없어서 현재 자신의 삶이 이렇다고 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얘기는 나에게 늘 “해결할 수 없는” 과제였고 나의 역할이란 그런 얘기

들을 들어주는 것, 가끔은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밖에 없었다. 물론, 가난한 시골이

었고 부모님의 잦은 출타에 의해 가중되는 가사노동과 각종의 노동 분담은 논외로 

한다.

1990년대 대학 시절을 보낸 많은 이들처럼 나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곧 변화가 올 것이라는 확신과 열정과 결의에 차 있었다. 

91년 소련 몰락의 여파로 학생운동을 같이하던 사람들이 학교를 떠나기 시작

했고, 나는 떠나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우다 사법·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면서 학

소소한 경험과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

강은실

소박한 자유인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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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운동과 반강제적으로 분리되었다. 반강제적인 분리는 당시 나를 둘러싼 모든 상

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의 상황만을 과하게 해석하고 집착하게 했다. 

예를 들면, 떠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사건 이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죄

책감과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 그런 것들이었다. 

정신적 상황이 썩 좋지 못한 상태로 그 이후 십여 년 이상을 생존하기에 급급

해 살았다. 당장에 돌봐야 할 자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곤궁, 신뢰하는 커

뮤니티가 없는 고립된 생활은 상당 기간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결혼제도를 

포함한 각종의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과 무기력까지 더해지면서 나는 내 안으로만 

파고들었고 스스로 고립되어 갔다.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에 급급해 살다 보니 잊어지기도 했고 가끔씩 회한으로 

가슴이 미어질 때만 잘 넘기면 그럭저럭 살아지게도 되었다. 

그러다 보니 천상 주부가 되어 있었고, 개개인의 노력 정도로는 쉽게 벗어나

기 힘든 가부장제를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었다. 주부라는 신분을 벗어나는 순간 

빈곤과 사각지대로 바로 떨어지리라는 불안은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강력한 장치

이며 그렇게 유지된 가부장제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된다는 

것을 익히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현실의 가부장제를 유지시키는 유효한 방법이 

주부들을 배제된 존재로, 정책적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

은 참으로 기분 나쁜 각성이었다. 

나는 이 사회를 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으나 무척이나 노력하며 살

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의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정책적 대상, 시혜의 대상일 뿐이었다.

가사노동과 사회적 활동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임노동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뻔뻔한 이 사회에 ‘사회

적 비용’을 지불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싶었다. 

가사노동을 임노동 관계에 편입시켜내거나 사회적 활동에 대해 사회적 비용

을 지불하라고 하는 투쟁은 그 착취구조가 무척 중층적이고,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의 핵심축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는 있으나 단일하고 강력한 의제가 

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힘겹더라도 싸우고 싶었던 이유는 체제 내에 안주하기 위

해서가 아니라 가사노동과 사회적 활동을 소거해 버리는 자본의 추악함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만이 정당한 공동체의 일원이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존

재 증명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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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제한을 둔 (피)선거권이 출신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주어지는, 공동체 

성원으로서 누리는 ‘정치적 권리’라는 것은 오늘날 상식이 되었다. 상식이 되기까

지 인류의 지적 유산에 대한 끊임 없는 탐구와 많은 이들의 투쟁이 있었다. 기본소

득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권리’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였다. 

인류가 이룩한 ‘공통부’는 모두의 것이며 모든 개인의 ‘경제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적 이해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으며 기본소득 운동을 하게 된 결정적 이

유였다. 

공통부의 향유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권리를 가질 수 있으리라

는 기대는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경제적 독립(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빈

곤의 해결(가능성)이 제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관계는 선언에 그치고 만다. 적어도 과거의 유산을 공히 누리는 바탕 위에 현재의 

노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부의 분배가 그러한 가능성을 열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제껏 자본의 위압과 허세에 눌려 잘 알지 못했던 역사의 비밀이 어쩌면 

자본주의를 한 번 더 흔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레임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지금도 나는 여전히 생산과정 전체는 생산하는 사람들인 노동계급이 주

도해야 자본주의 폐해의 많은 부분이 사라질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분배과정도 

노동계급과 시민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생산과정의 필수요소인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가 일거에 달라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생산력은 숙련공이 아

니라 시스템에 구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못 하는 지적 게으름과 

무지함이 답답할 뿐이다.

소소한 경험과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는 이렇게 끝난다. 소소한 경험은 

경험의 틀거리에 갇히고,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는 담론의 형성과정으로 빨려

들어 갈지라도 애써 이어 붙인 것은 서사와 담론의 간극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

들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고만고만한 이야기일 수

도 있고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서사들이 모여 담론이 생기고, 그 담론에 의해 

서사가 다시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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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asic Income Youth Network, 이하 BIYN 회원 김주온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연세대학교 문화학 협동과정 대학원을 졸업하며 그간의 활동을 분석한 석사 논문을 쓰게 되

었습니다. 이 연구는 오랜 시간 BIYN의 주요 멤버로 활동해온 저의 ‘활동가-연구자activist-researcher’라는 

위치성을 활용한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통해 BIYN 약 10년의 역사와 부침을 연구 자료로 삼아, 청년을 호명하면서도 세대

론에 갇히지 않는 운동적 지향을 가진 개인들의 연대를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작고 느슨한 연

합체의 진화과정에서 어떻게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재)분배 운동이 결속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은 BIYN의 활동 과정에서 참여자들을 결속시키고, 일을 도모

하며, 위계를 거부하도록 하는 높은 층위의 가치로서, 특히 ‘개인’들의 운동을 촉진하고 정당성을 부여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별화된 소비 주체로 ‘개인’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과 다르게, 운

동의 의제가 기본소득인 경우 개인성이 다르게 이해되며 나아가 개인을 새로운 운동적 주체로 호명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은 대부분의 소득 보전 정책과 달리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주어

지므로 ‘개별성’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구성할 때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본 연구는 개인에 대한 다

른 인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을 매개로 하여, 운동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면화한 사례를 다룹니다. 구체

적으로는 개인과 운동의 공존 가능성을 탐구하며 ‘청년’들을 조직화해온 사례로 BIYN 구성원들의 경험

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연구가 협업하는 개인들의 기본소득 운동에 대해 밝힌 바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이 연구는 BIYN의 기본소득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가치관과 생활세계를 분석함으로써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에 집중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등장하였는지 살펴봤습니다. BIYN 주요 구성원들

은 문화자본 및 교육자본을 바탕으로 개인의 취향과 신념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주체로 성장했습니

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에 십대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을 체화하라는 압박

협업하는 개인들의 기본소득 운동

- BIYN(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을 중심으로 -

김주온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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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어긋남을 느꼈던 이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성찰적 개인이 되고자 했지만 일체감과 사명감, 집

단주의적 정서가 지배적이던 기존 사회운동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성’을 강조

하는 BIYN의 기본소득 운동에 매력을 느끼고, 기본소득 개념을 통해 대안적 삶과 사회를 상상하는 활

동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들은 BIYN에서 활동과 학습을 함께할 동료 관계를 모색하며, 이질적인 활동 

배경 및 참여 동기를 아울러 자율적이고 평등한 사회참여의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둘째, 이 연구는 2010년대의 ‘청년당사자운동’이 청년을 ‘사회적 약자’로 재현해온 전략을 청년운

동 장의 내부자 관점으로 돌아보았습니다. BIYN은 “88만원 세대” 담론의 등장 이후 정치적 범주로 호

명된 “청년”이 특정한 문제만을 안고 있는 범주로 대상화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BIYN은 

청년세대의 문제로만 특수화된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개개인의 온전성이 

소거된 단일한 세대적 표상으로서 바라보는 대신에 청년인 개인들이 ‘시민’으로서 공적인 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IYN은 섣불리 “청년”을 앞세운 정책화 전략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기본소득 운동에서 또한 제도화를 넘어선 목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논문

에서 “기본소득 말하기”라고 정의한 수행적 행위를 통해 개개인이 자기조직화하고 임파워됨으로써 기

본소득 운동의 주체로 거듭나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이 태도는 개인의 욕망을 성찰 없이 강조함으로

써 운동의 사회비판적 성격을 탈각시킬 위험 또한 내포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BIYN이 개인들의 조직화와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탐색해왔는지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기본소득 의제가 급부상하며 다양한 조직으로부터 협업을 제안 받고, “청년”으로서 기본

소득에 대해 발화해달라는 요청들이 증가하던 가운데 주요 구성원들이 소진된 시기에 중점을 두고 분

석했습니다. BIYN의 구성원들은 개인적으로도 조직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자본이 부재한 상황에서 ‘겸

업’의 방식으로 무리해서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소규모라도 “조직화된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다시금 자신 안에서 운동에의 참여 동기를 재발견하며 조직을 해

산하기보다 개편하는 쪽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초 “자유로운 개인들의 기본소득 운동”이

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참여자의 범위는 넓히되 그만큼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조직을 

전환했습니다. 현재 조직개편 이후 더욱 느슨해진 연합체 안에서 ‘운동’에 대한 상이한 입장들을 토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운동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발견한 ‘협업으로서의 활동’란 개인들의 자율적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자

치공동체를 함께 구성하고, 공동 학습과 공동 작업 속에서 개인주의적 윤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료감

각을 얻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동시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기본소득의 정

치성을 함께 탐구하고 기록하고 발신하여,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담은 구성원들의 열망들을 살

아있게 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IYN은 이러한 의미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적 공간으

로 기능하며, 이 공간에서 기본소득은 개인들이 새로운 운동적 실천을 탐색하도록 하는 사상적 자원입

니다.

  이 연구는 사회참여 욕구가 있는 유동하는 개인들이 중심이 된 느슨하고, 위계적이지 않은 조직화

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운동”이란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등장하는 오늘날, 이 연구

는 최근 증가하는 자기정의적이고 느슨한 소규모 조직의 행위자들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줍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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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운동의 내부자로서 연구자가 충분한 성찰적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지점은 한계로 남습니다. 이 

점은 BIYN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현장 속에서, 운동/ 활동에 대해 계속 질문하며 보완하려 합니다. 또한 

한국 기본소득 운동 진영의 전체 지형을 그려내지 못하고, 한 조직의 행위자들만을 중심으로 다룬 점도 

이 연구의 한계입니다. 날카로운 애정을 기반으로 기본소득 운동을 비평하는 후속연구들을 기대해봅

니다.

  저는 BIYN 활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사회운동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

며 이 논문을 썼습니다. 언제나 운동은 망하고 있다고 말해지지만, 새로운 운동 또한 꾸준히 등장해왔

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감각과 경험, 문화에 기반한 사회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

기를 바라며 이 시행착오의 기록이 하나의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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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회원 진형익입니다. 

이렇게 계간 《기본소득》을 통해 회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반갑고, 이번 호부터 새롭게 시

작하는 세션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부담도 살짝 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8년도쯤인 것 같습니다. 청년  단체

에서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기본소

득을 공부하게 되었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학업에 있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학위 논문을 써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에 대한 연구

는 앞으로 지속해서 해야 할 미션이라 생각하였고, 그렇다면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

고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지도 교수님께서도 함께 

관심을 두시고 설문의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을 진행하고, 학위 논문을 작성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위 논문은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주제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기본소

득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고(2020년 3월 18일~24일), 조사에는 전국 성인 남녀(만 19세~64세) 905명이 응답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및 태도(찬성 유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기본소득 도입에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

진형익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기
본
소
득
의 

새
로
운 

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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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찬성률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슈가 시작된 

시기라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적은 결과였습니다. 하

지만 현재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는 50%의 응답이 나타난 것을 통해 지금의 상황이 잘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본소득 인지도와 찬성률은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인지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로 높았고 찬성률은 남성은 찬성하는 편, 여성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 인지도에 비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

는데요,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도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 그룹에서는 찬성/ 반대/ 보통이 큰 차이 없이 고르게 나타났지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응답

자 그룹에서는 찬성의 비중이 6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 그룹에서는 보통과 찬

성이 40%로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응답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검토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월평균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그룹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

답 60%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그룹에서는 기

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3%로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를 뚜렷

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방법과 적정금액, 그리고 사용 목적

기본소득 지급 방법으로는 개인별 지급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고, 적정금액 수

준은 50만 원 이하가 43.1%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적정금액 수준의 경우 50만 원 단위로 구간을 나

눠 확인했는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25만 원 혹은 20만 원으로 구간을 나눠 확인했더라면 구체적인 금

액 구간별 특징을 살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것이

라는 응답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다만 

생활비 다음으로 20대와 30대는 저축을, 40대는 새로운 일에 사용할 것으로 응답해 연령별로 유의미

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무분별하고 비생산적

인 소비에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유발되는 세수의 증가와 재정 부담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큰 쟁

점 사항입니다. 따라서 응답자 특성에 따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인식은 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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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

라 구분할 경우 그룹 간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모든 그룹에서 부자 및 부유층을 통한 방안을 1순위로 인

식하고 있었지만, 보수(27%)보다 진보(53%)의 비율이 2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 간접세를 

고려하는 경우도 보수(23.5%), 진보(15.4%), 중도(25.7%) 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의욕

기본소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는 쟁점 사항은 재원 마련의 문제 외에도 정부 지원금

으로 인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 3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100

만 원 미만의 금액이 적정한 기본소득 수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50만 원 미만 43%, 50~100

만 원 38%). 이는 1인당 최소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100~150만 원 37%)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

교할 때 훨씬 작은 수준인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기본소득을 

받아도 일은 그만두지 않겠다는 의견이 28.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인당 최

저생계비용이라 생각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를, 기본소득의 적정금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

로 사료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일반적인 사람(타인)과 본인 스스로 노동을 그만두게 될 기본소득 

금액을 다르게 응답했는데요, 타인이 일을 그만두게 될 기본소득 수준은 150~200만 원이지만, 본인의 

경우 훨씬 많은 금액인 3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단순히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이 노동 의사를 잃게 되리라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알게 될수록 기

본소득 도입에 찬성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의미인데요. 해외에서는 스위스와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많

구분 토지 및 
건물세

금융 상품
세금 소득세 법인세 부자 및

부유층 간접세 기타

전체
80 47 81 84 384 199 30

(8.8%) (5.2%) (9.0%) (9.3%) (42.4%) (22.0%) (3.3%)

정
치
성
향

보수
13 9 12 17 32 28 8

(10.9%) (7.6%) (10.1%) (14.3%) (26.9%) (23.5%) (6.7%)

진보
25 10 21 35 157 46 5

(8.4%) (3.3%) (7.0%) (11.7%) (52.5%) (15.4%) (1.7%)

중도
42 28 48 32 195 125 17

(8.6%) (5.7%) (9.9%) (6.6%) (40.0%) (25.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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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가 관심을 두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활성화 되어 관심을 지속해서 

유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 소득수준,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존

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저소득층, 젊은 연령대, 낮은 교육 수준의 사람들도 쉽게 기본소득

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을 고민해야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응답자 특성 중 정치적 성향은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

다.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수적 성향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

습니다. 이와 함께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는 찬성/ 반대가 아닌 미루는 태도를 취할 확률이 높았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진보적 성향 국민에게는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기본소득 논

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부여하고, 중도적 성향 국민에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 기본소득

으로 인한 효과를 전달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수

적 성향 국민에게는 기본소득 도입 시 우려되는 쟁점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과장된 허위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합의점을 찾아간다면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이 커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응답자의 특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률은 40대와 50대에서 가

장 높았습니다. 40대와 50대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

에 이들의 우호적인 태도는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보는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

도 상당히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함께 고민해주시는 회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 마련 방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공론화시켜보고 싶은 것이 저의 

앞으로의 관심사인데요, 앞으로 네트워크의 교육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이루어 내보도록 하겠습

니다.

지난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월례 쟁점토론회, 기획 토론회, 계간 《기본소득》은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 심도 깊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감사한 사업인데요. 물론 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잘 아카이빙 해준 덕분에 저의 개인 시간에 맞춰 챙겨 보기도 했

습니다.

다양한 연구 교육 사업과 교류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담론적 노력을 진행 중인 기본

소득한국네트워크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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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교성 씨의 기본소득 QnA

김교성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Q
n

A

Q
인류는 여러 차례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해 생산양식과 
노동시장의 변혁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고 걱정해 왔습니다. 
과연 4차산업혁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멀지 않은 미래

에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까요? 

비관적 견해와 낙관적 전망이 공존합니다. 미래 사회에 일자리 축소를 전

망한 대표적인 보고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고용의 미래’입니다. 미

국의 702개 직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능, 창의성, 인지능력 및 조작능력과 관

련된 다양한 직능을 분석하고 해당 직업의 자동화 가능성을 산출하여, 향후 

10~20년 내에 전체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매킨지앤컴퍼니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좀 더 충격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

습니다. 직업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앞선 연구와 달리,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

은 18가지의 능력에 기반하여 약 2,000가지의 작업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노

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45%가 이미 현존하는 기술로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

합니다. 임금으로 산정하면 연 2조 달러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언어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이해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면, 대체 

가능한 업무의 비중은 58%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은 세부 직종이 다루는 핵심 기술과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전형적이고 반복적이며 육체노동에 종사

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일자리는 이미 상당 부분 대체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더욱 발달하게 되면 방대한 수치와 자료에 대한 계산과 처리, 복잡한 분석에 기

반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직무부터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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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일자리가 창

출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견

해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대규모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었으며, 일부 영역에서 대체 현상이 

관찰될 수 있지만, 모든 영역의 직무를 대신하기 어렵다

고 주장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자동화가 불가능한 

영역과 기술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추정입니다. 

사회적 지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작업은 물론 ‘폴라니

의 역설’을 들어 과학기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걸쳐 발생할 현상에 불과하며, 인간의 끊

임없는 ‘욕망’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 확대와 개별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값싼 재화의 제공

과 확장된 구매력이 가계소비의 증가를 추동하여, 새로

운 분야에서 노동수요가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노동시간의 축소로 인해 갖게 될 여유를 정신적이

고 심미적인 경험으로 충당하기 위해 여가, 여행, 오락, 

미용, 의료, 쇼핑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일

자리의 양적 변화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지만, 일

자리의 질적 변화에 대한 전망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

다. 미래 사회의 일자리는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영역에 종사하거나 특수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에

게는 새로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

만, 일반적인 기술밖에 없는 노동자에게는 혹독한 시간

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수준의 일자리 비중은 감소

하고, 숙련 일자리의 사회적 지위도 낮아질 것입니다. 새

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저임

금 혹은 고용유지 차원에서 불안정한 특성을 보이는 ‘좋

지 않은’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 노동의 문제는 기술적 실업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

리의 질과 양극화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탱해 왔던 전통적·전

형적·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고용형태가 다각화되

면서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매개

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연결되어 노동이 수행되는 형태

가 대표적입니다.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임금이 낮고 고

용상태와 환경이 불안정하며, 각종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노동자에게 철저하게 전가하고 있는 사

실도 다른 문제입니다.

고용관계의 질적 변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후기산업사회 이후 진행되어 온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

용형태의 다각화 현상이 심화 혹은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하는 노동의 핵심은 기술적 

실업에 대한 걱정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우려를 100% 확신하기 어렵지만, 후

자는 일자리의 질 저하와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표준적 고용관계에 

기반하여 설계된 전통적 분배체계의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규제와 사회적 보호 체계가 필요

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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